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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빅데이터를활용한방송통신주요이슈분석및제도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방송통신 산업구조 및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초고속통신망을 바탕으로 디지

털 양방향 및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 이에 따라 미디어산업은 융합 촉진과 글로벌 생

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

증가와 참여형 미디어 확산, 미디어 수용과 생산의 동시적 영위에 따른 이용자 영향력

증대 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및 탈권위주의 문화 역시 촉진되고 있다.

○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관된 정책적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 정

책 이슈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 이완, 진흥과 규제, 공적 책무와 시장경쟁력 , 시민적 커

뮤니케이션 권리 확대 등의 측면에서 다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변

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정책 집행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기된 정책적 이슈들을 발

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 방송통신 서비스의 개념과 범주의 문제 △ 유료

방송 플랫폼의 공적책무와 시장 경쟁력 △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과 대응 △ 공영방송 /

미디어의 거버넌스와 재원 구조 △ 지역미디어의 생존 위기 △ 시민참여 기반 미디어의

지위 확립과 진흥 △ 허위조작정보 대응 문제 등이다 .

○ 현행 정책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현실에 조응하면서 방송통신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담

보하는 한편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대안 모색이 시급하며 , 이는

방송통신 규제체계 및 미디어 정책 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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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범주이다 . 첫째는 미디어 정책 이슈 점검 및 진단이다 . 급변

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이슈는 상시적으로 발현되어 왔다 . 이

에 시기별 , 주기별 , 분야별 방송통신 이슈를 점검하고 진단한다 . 둘째, 방송통신 환경변

화 대응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다 . 제기되는 정책 이슈들을 기존의 법 · 제도 속에서 수

용하기에는 모호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미디어 정책 관련 법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함과 아울러 해당 이슈에 대응하는 법 · 제도 개선 방안

을 모색한다 . 셋째, 미디어 정책 기구의 구성과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이다 . 현재 국내

방송통신 관할 미디어 정책 기구는 크게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 콘

텐츠 진흥 영역을 담당하는 문체부까지 포함할 경우는 삼원화 되어 있는 분산형 거버넌

스이다 . 경우에 따라 업무 중복, 부처 갈등 ,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도 한다 . 이에 미디어 정책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책 기구의 구성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점검하고 , 그 방향성을 점검한다 .

○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적용한다 . 첫째는 빅데이터 분석이다 . 이

는 연구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최근 방송통신 환경에서 제기되는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 빅데이터 분석은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과 이슈에 대한 시기별 , 주기별 , 분야

별 핵심 이슈 등에 대한 흐름과 경향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 정책 이슈 발굴

및 계획, 수립 , 시행에 효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토대 자료가 될 것이다 . 둘째는 미

디어 정책 아젠다 분석이다 . 아젠다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와 연계된다 . 요컨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미디어 정책 이슈와 경향성을 파악하고 , 관련 내용을 점

검하는 것이다 .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키워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데이터 집합 )를 구성

한 후 의미적 관계망을 점검하는 것이기에 시기별 출현 빈도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

용하다 . 하지만 드러난 이슈들의 실제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미디

어 정책 관련 아젠다 분석을 병행적으로 실시하여 이슈별 현황과 쟁점을 파악한다 . 셋

- xv -



째는 전문가 자문이다 .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된 미디어 정책 이슈들을 점검

함과 아울러 이슈별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함이

다. 전문가 자문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 의견 제출 방식으

로 진행한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은 국내 미디어 정책 및 해외 미디어 정책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향후 방

통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는 모색이다 .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국내 언론기사의 미디어 정책 이슈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통위와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했다 . 아울러 국내 학술지 및 해외 학술지에서 보여지는 미디어 정책 이슈들

을 점검했다 .

￭ 언론기사 분석

○ 국내 언론 기사의 분석 결과, 기술, 규제, 기관 세 범주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통위와 동시출현 하는 기사 중 규제 관련 범주가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했

다. 이는 신유형동영상서비스 등의 등장과 확산 속에서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 기술범주 분석의 결과는 OTT와 같은 신유형동영상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 특히 과

거의 유튜브보다 넷플릭스의 빈도수가 높으며 , 국내 OTT보다는 해외 OTT에 대한 주목도

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통신 정책에서 OTT에 대한 대응이 긴요함을 의미한다 .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술 범주 결과는 정부구조 개편 방향에 따라 OTT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와 법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콘텐츠와 방통위의 동시출

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방송통신 콘텐츠 부문의 조율 역시 방통위가 의미있게 수행해야

할 역할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규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전통적인 방송, 통신영역 , 그리고 콘텐츠 등 서비

스 영역의 분리라는 규제 패러다임이 현실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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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정경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는 구글방지법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 넷플릭스법 등 전파나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기업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키워드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범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방송통신 영역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국내 민간기업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 다만 정부기관과 국내 민

간기업의 출현 빈도는 2019년 이후 경향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와 동시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과기정통부로 ,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관련

두 기관의 주목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및 독과점

규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 KBS는 대표적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언론의 언급량이 많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 학술지 분석

○국내 학술지 분석은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을 반영한다 . 언론

기사 분석이 시기별 제기되는 현안과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 학술지 분석은 현안에 대

한 추세를 뒤쫒는 경향이 있다. 대신 주요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심층성을 가지고 있다. 학

술지 분석 결과의 특징은 전문연구자들의 관심이 SNS에서 OTT로 이동하고 있으며 , 규제

이슈에 있어서도 산업적 측면보다는 이용자보호에 , 그리고 KBS‧EBS와 같은 공영미디어 영

역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

○ 국내 학술지의 기술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OTT 등 신유형동영상서

비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다 .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론기사

분석의 결과와 유사한데 , 특히 넷플릭스에 대한 학술적 관여의 확대는 2019년 이후 미디어

환경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SNS 채널에 대한 관심이 유튜브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더불어 유튜브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다 . 이는 최근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도가

SNS보다는 신유형동영상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규제 범주와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이슈들의 발

생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용자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령 혹은 법안에 대한 논

의는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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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2019년부터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규제 범주와 관련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은 이용자보호 관련된

규제 이슈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 상대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

○ 기관 범주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당은 언급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 범주에서는 KBS와 EBS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과기정통부나 정보 , 전파, 통신 관련 국책기관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민간기업으로는 네이버 , KT, SK, CJ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

￭ 해외 학술지 분석

○ 유럽 학술지 (european journal) 분석 결과는 인공지능 (AI) 등 지식기반산업의 혁신과

윤리, 미디어 플랫폼과 저널리즘 부문의 관심도가 높아 국내와는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OTT와 관련된 논의는 유러피언 저널에서 의미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해외 연구들의 이와 같은 동향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인식론적 사

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관여하는 가운데 특히 미디어 영

역에서 알고리즘과 편향성의 문제를 저널리즘 및 윤리의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OTT 논의가 미비하다는 것은 이미 신유형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 공동

의 규제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 유럽의 경우 2007년에 유럽연합 (EU) 차원의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VMSD) ’ 을 마련한데 이어 2018년 AVMSD 개정안을 의결, 이

를 각 나라에서 반영하고 있다 .

○ 유럽의 학술적 동향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OTT 등 신유형동영상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지 못한 국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제도를 정비했

다. 그 가운데 학술적 관심은 지식기반산업과 윤리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 국내

미디어 정책과 학술적 관심의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디어 정책 이슈 분석과 시사점

2017년 이후 국내 학술 논의를 토대로 한 미디어 정책 이슈 분석의 결과는 신규 미디어

유형에 대한 산업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 이와 함께 공영미디어의 공익성 강화 및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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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 특히 공영미디어 영역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주목도는 낮지만 학술적 논의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도 중요하지만 ,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가치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

￭ 미디어 공공성

○ 공영방송 지배구조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 하나는 이사회

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고 , 나머지는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자 것이다 . 두 가지

모두 공영방송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이 중 이사

회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사회 규모를 늘리고 , 특별다수제나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사장

임명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결단이다 .

○ 공영방송 재원: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수신료 산정 과정

의 비합리성과 EBS와의 수신료 배분 규모 및 절차의 문제이다 . 이에 수신료 산정 과정의

비합리성 문제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수신료의 개념 정의 및 산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을 관리할 독립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 지역방송 : 지역방송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는 한국 사회가 지역방송과 로컬리즘을

방송문화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방송법

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 이에 방송법에 지역방송의 정의, 책무, 지원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제 정비를 통한 지역 지상파방송을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규정하고 , 지역방송기금 및 지역방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기도 한다.

○ 재난방송 : 사회재난이 일상화 · 장기화 되면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재난방송은 국민의 안전과 연결되기에 미디어 공공성이 투영되어야 할 영역

이다. 방송통신의 주무기관으로서 재난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실시 의무 사업자 확대, KBS 재난전문채널 설치,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정보 체계 구축, 재난방송 관리운영 체계를 효율화 등으로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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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석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이 충실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 미디어 산업

○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 미디어산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OTT서비스는 미디

어플랫폼의 한 종류이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전 산업의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온라인플랫

폼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의 정

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미디어의 영향

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기존 미디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규제의 밖에서

연일 시장을 넓혀나가는 글로벌사업자에 대해 규제형평성의 문제제기 목소리는 더욱 커지

고 있다.

○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대책과 문제점 : 정부는 2020년 6월 범정부 합동 ‘ 디지털미디

어 생태계발전방안 ’ 을 수립, 발표했다 .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점유율 폐

지, 상호겸영규제 완화,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편성비율 완화,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콘텐츠 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공정경쟁 여건 조성 계획도 제

시된다 . 하지만 이 중 그 어떤 것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 이는 주도

권을 가진 부처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

○ 개선 방향 : 기존 낡은 규제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하며 이 과정에 부처 간의 역할 정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

중심의 법을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맞는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서비스 , 동일규제 원칙에 근거하여 방송과 OTT

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에 포섭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방통위의 작업이 속도

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권익 및 보호

○ 다매체 환경에서 기존의 방송 매체의 상업적 ,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국내외 OTT의

영향력 확대, 미디어 이용자들에 의한 콘텐츠 생산과 유통 권능의 심화 ,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환경의 약화 등은 방송 중심, 국가 중심, 시청자 중심의 이용자권익의 개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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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고 실현하는 관련 규제기구의 변화까지 추동하고 있다.

○ 이용자권익 개념의 변화 :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인식되면서 채널과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강조되고 , 기존의 정치사회적 시청자주권 개념에도 개별적 소비자 권

리 이념이 개입되면서 개념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 아울러 2000년대 초반 이후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이 방송 시장 중심의 다매체 시대를 열면서 시청자권익 개념에 변화를 자

극하였다면 , 인터넷의 보편화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청자권익 개

념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 이전의 시청자권익은 이용자권익 개념으로 재편

되었다 .

○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권익의 내용 역시 변화한 이용자권익

의 개념과 이념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이용자 권익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하부 구성

요소는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통제, 이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적 이해, 자기표현

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사회적 소통,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책

임있는 이용과 권리 보호의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

○ 이에 따라 △ 프라이버시권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 잊혀질 권리와

같이 인터넷의 확산으로 언론 매체 역시 온라인을 키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기사의 생산

과 관리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언론 피해구

제의 변화 △ 개인정보가 총체적인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핵심적 자원이 된다는 차원에

서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을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를 증가 △ 미

디어 이용자로서 개인이 다양한 뉴스, 정보, 콘텐츠 이용하여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

족하고 그에 따른 가치판단과 인격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정보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의 기

본권 중요성 강화 △ 액세스권의 패러다임 전환 등 오늘날 이용자권익은 전반적 미디어

소통기본권의 개념과 이념 및 내용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미디어 규제체계와 정책기구 거버넌스

빅데이터 분석과 학술 논의 분석의 결과는 국내 미디어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디어 거버넌스의 재정비 논의에는 산업적 활성화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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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있지만 , 산업성에 포획되어 쇠퇴하고 있는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의식도 높게 나타난다 .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다 . 하나는 규제체계의 문제이며 , 다른 하나는 정책기구의 문제이다 .

￭ 규제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현행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전송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규제를

차별 적용하는 수직적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방송망 사용 서비스는 방

송 규제, 통신망 사용 서비스는 통신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동일/유사

서비스의 상이한 규제 등 비대칭성 이슈 외에도 규제 사각지대 , 규제 형평성 등의 이슈를

낳는다 .

○ 규제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되는 여러 방안들은 기존의 ‘ 수직적 규제 ’ 에서 ‘ 수평

적 규제 ’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공통점을 보인다 . 수평적 규제는 유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계층 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계층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비대칭 규제의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를 위한 방송통신 개편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공적 책임과 균형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 결국, 공적/민간영

역에 대한 공적 책임의 차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 두 영역의 합리적 구분에 기반 한

전송,플랫폼 , 콘텐츠 계층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어떻게 재구성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

○ 규제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방송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법체계 정비 역시 필수불가

결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 현행 방송법에 의한 방송 개념은 지상파 및 실시간 방송 중심으

로 정의되면서 , 방송의 범주를 신호 특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송 ,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에 방송유사서비스를 포함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

비실시간 신유형동영상 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한 방송 개념의 재정의 또는 확장이 필요하

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며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논의 쟁점과 방향성

○ 현재의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역무의 분산으로 인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 정치적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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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입각한 정치의 과잉 개입이라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체계의 재정비

와 더불어 이를 관할하는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개편 역시 동시적으로 정비되어야 한

다.

○ 학계, 산업계 , 언론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제시된 개편안들은 기구의 기능과 역무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 기

본적으로 공익론과 산업론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과 규제와 진흥, 효율성 혹은 사회

적 합의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개편 논의들을 종

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합의제 위원회 신설 안; 미디어위원회 , ②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 병립; 이원화 방안이다 . 이처럼 두 유형으로 전개되는 개편

안 논의의 핵심은 첫째,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 업무의 통합 , 둘째, 공공영역의 분리와

담당 기구, 셋째, 통합되는 기능의 범위이다 .

○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서는 합의제와 독임제 , 규제와 진흥 , 독립성

의 문제라는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 . 이와 더불어 청와대에 전담 수석 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보면, 진흥과 규제의 통합 /분리 이슈는 큰 이견

이 없이 일원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문제는 결국 ‘ 합의제 위원회 (일원화 ) ’ 방식과

‘ 독임제 부처+위원회 (이원화 ) ’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이며 , 그 과정에서 위원회

의 위상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

○ 이원화론 논의는 시장과 민간의 영역은 산업성에 초점을 두어 독임제 부처가 관할하

고, 공공영역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여 합의제 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는 공익성과 산업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병립론이기는 하지만 , 실질적으로는 효

율성을 추구하는 독임제 부처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이원화론에서 제시되는

위원회 모델들은 해당 역무와 기능 중심으로 설명될 뿐, 기구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부재

하다. 공익성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산업성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더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 ‘ (가칭)미디어위원회 ’ 와 같은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 기구의 위상에 대한 구체적 방

향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 독립적이면서도 행정력을 발휘하는 정책기구의 특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현재 방통위의 위상은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

구 ’ 이다. 이러한 위상은 행정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 해당 정권의 권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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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성향에 따라 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때문에 ‘ 독립적 합

의제 (행정)위원회 ’ 로 하여, 헌법상 혹은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이 경우 정부와의 연계성 및 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위해 최근 제안

된 청와대 수석 배치안과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

○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다양한 개편안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디어 정책과 제도 재정비는 방

송 개념의 정비, 법‧제도 정비에 따른 규제체계 및 정책기구 개편 등 미디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이슈를 담고 있다. 향후 국내 미디어 환경과 산업의 지평의 확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 그러기에 정부부처 주도 혹은 산업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강조되

는 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

○ 이에 미디어 거버넌스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 범

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성하고 , 이를 통해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과 재정립 방안에 대한 사

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 정책 담당자 , 산업 내 사업자 , 전문연구자 , 그리고 이용

자로서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변화의 틀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향후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이슈의 추세를 살펴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 규제, 기관 범주 관련 어떠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 사회

적 지지를 받는 정책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 미디어 정책 아젠다 분석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정책 진단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서 제기되는 주요 정책 이슈를 파악하도록 한다 . 아울러 정책 이슈별 현황과 쟁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정책 주무기관의 정책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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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과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책기구

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들은 크게 ‘ 합의제 위원회 ’ 안과 ‘ 독

임제 부처+합의제 위원회 병립 ’ 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다 . 그리고 제시된 각각의 안들은

미디어 정책 업무의 통합, 공공영역의 분리 여부 및 담당 기구, 통합되는 기능의 범위의 문

제를 쟁점으로 하면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

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 다만 이 연구는 미디어 정책기구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

기 보다는 , 범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 및 재정립 방

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요컨대 미디어 거버넌스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

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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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방송통신 산업구조 및 국민들의 미디

어 이용 패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초고속통신망을 바탕으로 디지털

양방향 및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 이에 따라 미디어 산업은 융합 촉진과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 증가와

참여형 미디어 확산, 미디어 수용과 생산의 동시적 영위에 따른 이용자 영향력 증대 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및 탈권위주의 문화 역시 촉진되고 있다 .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전통 매체의 쇠

퇴와 더불어 유료방송 플랫폼의 우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통신서비스에서 출

발한 IP기반 미디어의 주류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수평적

M&A가 가속화되고 있다 . IPTV가 종합유선방송을 인수 또는 합병하면서 IP기반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시장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

수했고 (2019 .12),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했다 (2020 .1). IP기반 유료방

송 플랫폼은 케이블방송의 출구 전략이자 글로벌 방송플랫폼에 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가입자를 확보하여 플랫폼 대형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관련하여 , 통신

자본이 주체가 되는 방송 시장구조 개편은 유료방송의 독과점 체제 구축, 그리고 이에 따

른 이용자 선택권의 문제 및 수익배분에서 플랫폼 우위의 교섭력 형성 등의 문제가 따르

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 2020 )이 제기되기도 한

다.

또한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신유형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가 국내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 방송콘텐츠 산업

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시장에 진입

하고 있다 . 제작사들은 브랜디드 자체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 이

동통신사들은 미디어사업과 제휴 및 합병을 통해 콘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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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콘텐츠 제작사들 역시 유통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

스가 1강 체제를 견고히 하고 있으며 , 국산 OTT 플랫폼은 웨이브 , 티빙, U+모바일TV, 시

즌, 왓챠 등이 경쟁하고 있다 . 여기에 2021년 하반기부터는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상륙했으며 , 애플TV플러스 , 아마존프라임과 같은 글로벌 OTT들 역시 국내 진입을 타진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및 국내 OTT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 사업자들 간의 제휴

와 합병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OTT 중심 동영상콘텐츠 소비에 따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이 더욱 복잡해지는 현

상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OTT 시장 확대 및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

해 합종연횡과 플랫폼 확대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들은 기존 가

입자 수가 많고, 우수한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 막대한 자금력으로 콘텐츠 제작

에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이처럼 OTT 서비스는 미디어 생태계의 가치사슬을 바꾸면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

다. ‘ 콘텐츠 (content)-플랫폼 (platform)-네트워크 (network)-디바이스 (device) ’ 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는 가치사슬 (CPND)의 변화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따라

OTT 서비스 사업자들의 생존 향방이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제 외, 2022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OTT 등 신유형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으로써 규제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

여기에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와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 이용

량 증가는 OTT 서비스 분야의 성장 및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생활양식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미디어 이용

의 변화는 미디어산업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회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 이에 따른 전통

매체의 변화, 국내 OTT 서비스의 대응, 유료 기반 방송통신 서비스와 이용자 권리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관된 정책적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책 이

슈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 이완 , 진흥과 규제, 공적 책무와 시장경쟁력 , 시민적 커뮤니케이

션 권리 확대 등의 측면에서 다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변화하는 미

디어 환경에 걸맞은 정책 집행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기된 정책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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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송통신 서비스의 개념과 범주의 문제이다 .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통적인 개념

의 방송과 통신서비스 개념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한다 . 특히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

고 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 체계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개념과 범주 재정비가 필요하다 .

둘째, 유료방송 플랫폼의 공적책무와 시장 경쟁력 이슈이다 . OTT 서비스 기반으로 재편

되고 있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이슈들이 양면성을 띠면서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통신자본의 독과점 현상

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익과 전략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공성 확

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 측면이다 . 또한 한편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자본에 대응하

기 위한 경쟁력 확보라는 이슈이다 . 유료방송 플랫폼의 책무와 경쟁력 이슈에 대한 정책

목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

셋째,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과 대응 이슈이다 . 구글,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

벌 소셜미디어가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은 가운데 , 글로벌 OTT 서비스 역시 국내 확산

을 노리고 있다. 글로의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입과 시장 확대는 비대칭 규제 및 국내 기

업 역차별 ,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

라는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의 ‘ 인앱 결제 ’ 강제 행위를 금지

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시도한 규제 정책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넷째, 공영방송 /미디어의 거버넌스와 재원 구조 이슈이다 . 공영방송 /미디어는 사회적 공

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운영

을 위한 재원구조 역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과 같은 거버

넌스에 정치적 개입이 관행화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신뢰성과 재원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다섯째 , 지역미디어의 생존 위기이다 . 지역방송 등의 지역미디어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

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공론장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 하지만 , 중앙 집중적인 사회구

조, 그리고 전국망 중심의 유료방송 플랫폼 및 OTT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생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배구조 개선 및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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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 시민참여 기반의 미디어 지위 확립과 진흥의 문제이다 .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시민의식의 성숙 속에서 방송통신 미디어를 활용하는 주민참여 , 시민참여 미디어가 지속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하지만 방송통신 환경의 거대 이슈에 밀려 시민참여 기반 미디어

의제는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성숙에 부합하는 시민참여 미디어의 지

위 확립과 진흥에 대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일곱째 ,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문제이다 . 허위조작정보가 미디어 이용과 관련 핵심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지닌 허위조작정보는 사회구성원들의 갈등

을 유발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법

적규제 , 미디어정보 생산 및 유통 기관의 책무, 미디어교육의 폭넓은 실행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책적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작

업이 필요하다 . 국내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규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송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면서 규제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 체계를 따르고 있다 .

요컨대 , 방송서비스는 방송의 정의를 중심으로 방송법 , IPTV법, 방송심의규정에 의해, 그

리고 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 정의를 중심으로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

망법, 정보통신심의 규정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차별화된 규제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발현되는 동일 및 유사서비스를 서로 상이하게 규제하는 불균형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 환경 변화는 주민참여형 미디어의 확산 및 지역미디어의

생존 위기와 같은 현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민참여형 미디어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팟캐스트 , 유튜브 , 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지방분권 시대 및 참

여민주주의 시대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과 같은 지역미디어는 지역성 구현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IP 기반 유료방송의 약진 및 OTT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현실에 조응하면

서 방송통신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한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

규제체계의 정비는 미디어 정책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미디어 정책기구의 역무와 위상이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체계를 담보하기 때문이

다. 국내 방송통신 영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와 진흥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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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는 규제 전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는

산업 진흥 담당의 정책 영역을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

부)가 콘텐츠 산업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에 국내 미디어정책은 3개 부처에 분산되어 관할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부처 간 업무 중복 , 갈등 혹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도 한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 신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여지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업무 중복 해소, 갈등 조정 ,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정책기구

의 재정비 이슈가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 미디어 정책기구 논의의 쟁점은 진흥과 규제의

분리냐 통합이냐 , 합의제위원회와 독임제 부처 중 타당한 형태가 어떠한 것이냐의 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쟁점 사안을 아우르면서 정책기구의 독립성과 시민참여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기구의 거버넌스를 위한 방향 제시와 대안 점검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 첫째는 미디어 정책 이슈 점검

및 진단이다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이슈는 상시적으로 발

현되어 왔다 . 이에 시기별 , 주기별 , 분야별 방송통신 이슈를 점검하고 진단한다 . 둘째, 방

송통신 환경 변화 대응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다 . 제기되는 정책 이슈들을 기존의 법 · 제

도 속에서 수용하기에는 모호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미디어 정책

관련 법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함과 아울러 해당 이슈에 대응하는 법 · 제도 개

선 방안을 모색한다 . 셋째, 미디어 정책기구의 구성과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이다 . 현재 국

내 방송통신 관할 미디어 정책기구는 크게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 콘

텐츠 진흥 영역을 담당하는 문체부까지 포함할 경우는 삼원화 되어 있는 분산형 거버넌스

이다. 경우에 따라 업무 중복 , 부처 갈등,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

다. 이에 미디어 정책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책기구의 구성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점검하고 ,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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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세부 내용 및 범위

방송통신

정책 이슈 점검

(빅데이터 분석 )

- 미디어 정책 이슈별 핵심 의제와 경향

- 시기별 , 주기별 , 분야별 이슈 흐름 및 의미적 관계망

- 미디어 기술 , 규제 , 기관 관련 의제

방송통신 정책 이슈
(아젠다 분석)

- 정책 이슈별 핵심 아젠다와 관계성
- 아젠다 내용 ; 현 상황 , 쟁점, 문제점 , 대응방안

- 산업별 , 분야별 , 이해당사자별 요구

정책기구
구성과 역할

- 정책기구 관련 쟁점 ; 독립성 , 진흥 /규제 , 합의제 /독임제 등
- 정책기구 구성과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론을 적용한다 . 첫째는 빅데이터 분석이다 . 이는 연

구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최근 방송통신 환경에서 제기되는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 위함이

다. 빅데이터 분석은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과 이슈에 대한 시기별 , 주기별 , 분야별 핵심 이

슈 등에 대한 흐름과 경향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 정책 이슈 발굴 및 계획, 수

립, 시행에 효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토대 자료가 될 것이다 . 한편, 빅데이터 분석은

토픽 모델링 , 텍스트 마이닝 등과 같은 일정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

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 이에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

적이기에 , 본 과제와 연관 위탁하여 수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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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빅데이터 분석 방법

분석 기간 2017년 1월 ~ 2021년 10월

분석 대상

· 국내 언론기사 (54개 언론사 ; 빅카인즈 활용 )

· 국내 학술지 (99개 학술지 ; 제목 , 키워드 , 초록 )

· 해외 학술지 (23개 학술지 ; 제목 , 키워드 , 초록 )

분석 방법
· 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 형태소 분석

· 텍소노미 (taxonomy; 분류체계 ) 구성 후 데이터 매칭

둘째는 미디어 정책 아젠다 분석이다 . 아젠다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와 연계된다 .

요컨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미디어 정책 이슈와 경향성을 파악하고 , 관련 내용

을 점검하는 것이다 .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키워드를 중심으로 클러스트 (데이터 집합)를

구성한 후 의미적 관계망을 점검하는 것이기에 시기별 출현빈도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

용하다 . 하지만 드러난 이슈들의 실제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디어

정책 관련 아젠다 분석을 병행적으로 실시하여 이슈별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

이를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언론 관련 학술단체에서 시행한 세미나 및 학

술대회에서 발표된 학술적 논의를 분야별로 점검했다 .

셋째는 전문가 자문이다 .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된 미디어 정책 이슈들을 점

검함과 아울러 이슈별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함이

다. 전문가 자문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 의견 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언론학자 3인, 미디어 기관 2인 등 총 5인이다 .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2017년 이후 방송통신 환경에서 제기

되는 핵심 이슈와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 이어 아젠다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디어

정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 쟁점 ,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

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기구 재정비와 연관

되어 그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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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 평가

제1절 1기 방송통신위원회

1.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통위 ,

2012 ) 2000년대에 들어서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고도화되

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트워크 , 서비스 , 단말기 , 콘텐츠 등 미디어 가치

사슬의 전 부문에서 융합이 급진전되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있

던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방송과 통신부문을 아우르는 융합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국내의 경우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규제틀과 정부조직 구조로는 방송통

신 서비스 산업의 진흥, 이용자 편익 증대 등 융합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

확대, 서비스의 품질 및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었고 방송사업자들

은 방송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한편 위성방송 , 위성 DMB 등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시장의 정체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이 시급했던 것이

다. 방송과 통신시장의 포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통합기구 및 통합된 규제시스템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

이러한 배경에서 방송과 통신의 기구 통합에 관한 논의는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어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거쳐 2007년 국회 특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 2008년 2월 26일에 ‘ 방통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 2008년 3월 26일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임명,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였다 .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소관위원회의 위원

장을 맡아 사안별 사전검토를 전담하고 , 그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위원회

에 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였다 (방통위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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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기 위원의 임기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로 최시중 위원장 , 송도균 부

위원장 , 이경자 상임위원 , 형태근 상임위원 , 이병기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자료: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 연차 보고서 , 2009 .

2. 1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정책 성과

- 9 -

구성 주요 이력

최시중 위원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63년)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 및 논설위원 (1988년), 편집국 부국장 (1993년),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회장 (1994년),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자문위원 (2007년)

송도균부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졸업 (1971년)

SBS 보도국장 (1992년), SBS 대표이사 (1999년),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2001년),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과석좌교수 (2005년)

이경자상임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67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1972년), 사우스일리노이대학교 신문학 박사학위 (1977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 교수 (1977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1995

년), 한국방송진흥원장 (1999년)

방통위 1기 상임위원 (2008년 3월~2009년 9월) 및 부위원장 (2009년 9월~2011년

3월)

형태근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79년),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1990년), 동양대

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2011년)

경북체신청장 (2000년), 정보통신부 감사관 (2003년), 국제협력관 (2004년), 정보

통신정책국장 (2005년),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06년)

이병기상임위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74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1978년), 미국UCLA

전자공학 박사 (1982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1986년), 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장 (2000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2006년), 법무부 정책위원 (2007년)

<표 2-1> 1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1기 위원회 3년은 방송과 통신의 성공적 융합을 위한 환경적 제도적 기반을 닦은 시기

였으며 , 1기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IT 산업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

응하였다 . 1기 위원회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방통위 , 2011 ).

1)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와 디지털방송전환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 서비스인 IPTV는 방송∙통신계간 이해 조정을 통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였다 . 또한 IPTV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2008년 9월에 IPTV 제공사업자 신규허가

및 IPTV 시험서비스를 실시하였고 , IPTV 상용서비스를 2008년 11월에 개시하였다 . 위원회

는 IPTV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IPTV 가입자 및 콘텐츠 사업자를 확대하

여 IPTV 산업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 IPTV 2.0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 IPTV 자막 방

송 등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다 . 또한, 2010년에는 IPTV 관련 협회 ∙사업자 ∙지자체가 연계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운영하였다 . 2009년 2

월부터 공부방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913개) 교육 격차 해소 및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디지털 방송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 4월에는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09년 9월)을

완료하였고 ,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 를 구성하여 추진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 지

상파 방송을 통해 총 160여 회에 걸친 TV광고 , 디지털TV 채널배치계획 마련,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했다 . 국민에게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6월에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시행계획과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범사업시행계획 수립하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계

획을 수립하는 등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디지털 전환 사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울진군 , 강진군 , 단

양군, 제주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 10월에는 디지털방송 대

국민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방송 전환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였다 . 더불어 보급형 디지털

TV 공급 , 저소득층 지원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사업자 융자 지원, 수신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 국민이 디지털 TV를 시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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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이익증진을 위한 정책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09년 9월에는 이동전

화 가입비 인하(20~27%),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 선불요금 인하(15.5~23%), 장기가입자 요금

인하 등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단행하여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였다 .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초당 과금 방식을 도입했다 .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의 통신지원을 위해서 이동전

화 요금감면 혜택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감면 폭 35%→50%) 및 차상위 계층(감면

폭 35%)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 2010년 12월 기준으로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 및 국

가유공자 (235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약 157만 명), 차상위 계층 (약 240만 명) 등 약 632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

또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제도 시행, 번호이동 절차 간

소화 시스템 구축 , 휴면 이동전화 확인서비스 시행, 민원 처리지침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

며, 3G에 대해서는 범용가입자인증모듈 (USIM)만 교체하면 편리하게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7월에는 ‘ USIM 개방제도 ’ 를 도입하였다 .

더불어 시청자권익 보호를 위해서 유료방송 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 2009년 11월에는 아시안게임 , 축구(A매치), 야구(WBC) 등 국민관심

행사 관련해서는 중계권에 대한 과당 경쟁 금지 부분을 추가 고시하였다 .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09년 7월에 발생한 7.7 DDoS 대란을 계기로 IT

강국에 상응하는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 국가 사이버위기 종

합대책 ’ 을 수립(2009년 9월)하였다 . 또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예방적 대응으로

문자 1일 발송 한도를 500건으로 제한하였고 , 악성스패머 및 저 신용자에 대한 이동전화

개통 수를 제한하여 이동전화 및 이메일 스팸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

3) 방송통신시장 경쟁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

1기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였다 . 2008년 12

월에는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 2009년 1월에는 ‘ 방송통신융

합산업 ’ 을 17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발굴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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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에 개정된 ‘ 방송법 시행령 ’ 은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 소유가 금지

되는 대기업 기준을 10조 원으로 완화하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간 겸영제한을 완화하

여 방송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 또한 방송광고판매 독점체계를

개선하고 , 취약 매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재허가시 전체 방송 수신료의 25%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건을 부과

함으로써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PP(Program Provider)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제값을 지불

하도록 유도하였다 .

한편으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활성화를 위해 ‘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도 정책 ’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 대비 2010년에 외주제작사가 4.9% 증가하였고 , 지상파방

송 외주제작비는 127억 원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내용 ∙편성 ∙운영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해당 사

업자의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신규 방송채널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

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 ∙의결하였다 . 종합편성채널은 KBS, MBC 등 지상파방송처럼

보도와 교양, 오락 , 드라마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로 , 신규보도전문 채

널과 함께 케이블 가입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신규채널 선정은 2010년 12월 23

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에 따른 것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주)조선방송 , (주)제이티비씨 , (주)채널에

이, (주)매일방송이 선정되었으며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주)연합뉴스티브이가

선정되었다 .

4) 방송통신 분야의 해외 진출 추진정책

2008년 6월, OECD 장관급 회의인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 를 개

최,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 선언문 ’ 을 채택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해외 진

출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 해외로드쇼 개최 , 정부컨설팅 지원, 방송콘텐츠 쇼케

이스 개최 등을 통하여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품목의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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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개발한 T-DMB(지상파 DMB) 시범방송망 구축을 지원하여 유망시장에 대한 교두보

를 확보하였다 .

그밖에도 ITU,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기구 의

장단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송통신 국제환경 조성 기반

을 마련하였다 . 또한 방송통신 장관회의 , 국제방송통신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

최하여 방송통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

이러한 노력으로 WiBro 장비 수출은 2009년 19개국 7,666억 원에서 2010년 22개국 1조

2,317억(추정)으로 증가하였으며 , 베트남과 노르웨이에서 T-DMB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는

등 방송통신 기술의 해외시장 보급이 확대되었다 . 위원회는 2010년에도 개도국에 대한 초

청 연수 ,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규모를 점차 확대하였다 . 초청연수는 21

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 몽골∙라오스 ∙에콰도르 3개국에는 일반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으며 ,

베트남 ∙남아공 ∙도미니카 3개국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방송통신 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

는 등 한국형 ICT 정책을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

3. 1기 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평가

방통위 1기가 마무리되면서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 먼저 방통위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 2010년 10월 11일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는 1기 방통위의 마지막 국

감이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 간의 방통위 평가가 오갔다 (권순택 , 2010 .10.11.). 이날 국회 문

화체육관광방통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기 방통위에 대해“최시중 위원장 1인 체

제, 독선의 3년이었다 ”고 평가했다 . 최 의원은 “방송법 처리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어떠

한 정책을 수립하던지 방통위로부터 사전 · 사후 해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 야당의 목소리

가 하나라도 반영된 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합의제 기구의 순기능 실패를 비판했

다. 또한 “종편PP와 보도PP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송사가 도대체 몇 개가 필

요한지 조사도 없고 시뮬레이션도 없고 그냥 허가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며 ,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줄 세우기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1기 방통위 3년 동안 언론자유가 후퇴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서갑원 문방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2009년 10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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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7위로 전년도보다 22단계 하락했다 ”고 지적했다 . 방통위 3년 동안 구속 , 체포, 연행

된 언론인들의 수를 직접 지적하며 “언론인 180명의 징계를 부른 낙하산 사장 인사 등에

방통위가 직 ·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고 주장했다 .

정장선 민주당 의원 역시 “방통위 출범 이후, KBS 사장 교체 , MBC, YTN 등 방송사들

이 몸살을 겪었다”며 비판했다 . 그로 인해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열중인 방통위 , 방송 장

악만을 위한 방통위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

반면에 여당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각차이

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위원회라는 특성 때문에 정책 집행의 비효율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받아왔고 체제개편을 통한 사무총장직 도입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완성되

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 나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종편 및 보도PP 선정을 비롯한 여

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되어달라고 체제 개편을 강조하기도 했다.

1기 방통위 임기가 종료된 2011년 3월 11일에는 “1기 방통위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

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언론인협회와 언론노조 , 언론관련시민단체는 1기 방통위를

적극 비판했다 (임순혜 , 2011 .3.12.). 발제를 맡은 김동원 (2011 )은 방통위는 지난 3년간 , 언론

장악, 시장지배 사업자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정책, 방통심의위 , 방송사 이사진 , 방통위의 삼

각 동맹으로 프로그램 심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을 폈으며 , 이 같은 정책의 결정판으로

조중동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특혜를 추진하면서 결국 종편선정을 통해 정권재창출

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의 지난 3년은 언론장악 1단계였다 . 공영방송의 단속과 조중동 방송의 법적 기틀

을 확립한 것이 큰 줄기”라고 평가하고 "2기 방통위는 언론장악 2단계가 실시될 것이며

언론장악 2단계에서 조중동 방송에 대한 특혜조치가 마무리될 것이며 , 조중동 방송이 개

국하게 되면 언론장악 3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반

대하기도 했다. 이창섭 한국PD연합회 회장도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한 이유는 조중동의 종

편방송을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라며 조중동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의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 또한 1기 방통위에 있었던 정

연주 전 사장의 해임, YTN 기자들에 대한 해고 ,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임순혜 , 201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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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기 방송통신위원회

1. 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으로 출범한 2기 위원회는 1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고 추

가 발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1기 위원회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 융합 ’ 에 대응해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고 평가하면서 , 2기 위원회는 ‘ 스마트 ’ 라는 키워드를 가지

고 ‘ 스마트 사회 ’ 도래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겠다면서 ‘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 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 2기 위원회는 방송통

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모바일 네트워크 고도화 촉진 및 선

순환적 경쟁 구도 확립을 통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

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수신 환경을 개선하며 , 양질의 디지털방송 인프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 2011 ). 한편 통신사업자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 및 소비자 편익문제를 해결하고 , 종편∙보도 채널을 안정적

으로 정착하는데 주력하는 등 방송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의 이익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 이를 위해 글로

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 방송

통신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4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방통위 , 2011 ).

방통위 2기 위원의 임기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로 1기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

으로 시작했으나 2012년 3월 이계철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바뀌었고 2013년 4월 이경재 위

원장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 홍성규 부위원장 , 김충식 상임위원 , 신용섭 상임위원 , 양문석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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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자료 : 방통위 , 방통위 연차 보고서 , 2012 .

2. 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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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요 이력

이계철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1965년),행정고시 (5회), 체신부 임용 (1967년), 경북체

신청장 (1983년), 기획관리실장 (1991년), 정보통신부 차관 (1994년), 한국전기

통신공사 사장 (1996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 (2000년),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이사장 (2002년),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 (2007년)

홍성규부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75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방

송학 석사 (1998년), 한국방송공사 정치부 부장 (1992년), 보도국 국장 (1999

년), 특임본부 본부장 (2002년), TU Media Corp. 부사장 (2004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좌교수 (2007년)

김충식상임위원

고려대학교 철학과 (1977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3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언론학 박사 (2010년), 동아일보 기자 (1978년), 정보과학부장

(1995년), 동경지사장 (2002년), 논설위원 (2005년),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신

문방송학과 정교수 (2009년)

신용섭상임위원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1981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전파공학 석사

(2000년),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 (2006년), 기술고시 (16회), 체신부 임용

(1981년), 전파연구소장 (2000년), 충청체신청장 (2002년), 방통위 통신정책국

장(2008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2010년)

양문석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1993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1996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200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

책위원 (2002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06년), 한국방송학회 기획이

사(2007년), (사)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2008년) 방통위 1기 상임위원 (2010

년 7월~2011년 3월)



2기 방통위는 ‘ 세계일류 방송통신 국가 ’ 를 실현하기 위해 ‘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

아 ’ 를 비전으로 정하고 , ‘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 실현 ’ 및 ‘ 방송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 또한, 대한민국이 스마트 선진

국으로 도약하고 , 누구나 방송통신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방통위 , 2011 ).

첫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 ∙기업∙투자가 모여들고 첨단 서비

스가 태동하는 ‘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 이다. 둘째, 스마트 시대를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 이다. 셋

째,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 디지털 선진

방송 구현 ’ 이다 . 넷째 소외받는 사람 없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 보호 강화 ’ 이다 . 각 핵심추진과제별 정책

목표와 관련된 2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2기 위원회는 2011년 7월 다음과 같은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

방향 ’ 을 수립하였으며 , 8월에는 주요 정책방향의 구체적 실행방안 , 소요예산 등을 반영

한 기본계획 (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과제들은 글로벌 ICT 허브 Korea를 실현하기 위해 먼

저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2012년까지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는

10Gbps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 또한 LTE에 대한 투자 증대와 WiBro 활용을 증대시켜

무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 광가입자망 기술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을 개발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 2011 ).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

록 2011년 ‘ 모바일 광개토플랜 ’ 을 수립하여 주파수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

다(방통위 , 2011 ). 2011년 11월에는 스마트 시대 본격화에 대응하여 위원회가 2013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계획을 담은 ‘ 방송통신 기본계획 ’ 을 수립함으로써 방송통신 중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 제시하였다 (방통위 , 2011 ).

주요 정책 성과로는 인터넷 트래픽 폭증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하여 ‘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 을 마련하였고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1년 6월

- 17 -



‘ Giga인터넷 상용화 추진전략 (안) ’ 을 수립하여 기존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시범망

구축과 아울러 2011년 9월에는 Giga인터넷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방통위 , 2012 ).

무선트래픽 급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에 대응하고자 800㎒, 1.8㎓, 2.1㎓ 대역을 추가로

확보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동통신용 신규주파수

를 확보하여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시장 기반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 2012년

1월에는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인 ‘ 모바일 광개토 플랜 ’ 을 발표함으로써 ,

2020년까지 600㎒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여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확

정했다 . 이에 따라 단기, 중기 , 장기로 구분하여 본격적인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

또한, TV 유휴대역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대역 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 방송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Wi-Fi와 재난 ․ 재해 서비스 등 서비스 모델을 발굴

하고 2011년 6월에는 2개의 실험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한데 이어 11월에는 TV유휴대역

의높은 활용성이 검증됨에 따라 2011년 12월 TV 유휴대역 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

무선인터넷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3G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5배 이상

빠른 4세대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Long Term Evolution)을 도입하였다 . 국내에서

는 SKT와 LG U+가 2011년 7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

였고,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LTE 지원 스마트폰이 출시

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보급이 확산되었다 .

스마트폰이 2천만 대 이상 보급되고 점차 태블릿 PC, 스마트TV 등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3월에는 WiBro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방통위 , 2011 ), 2012년

3월 15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3월 29일자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3㎓ 대역을

WiBro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한 KT와 SKT에 승인하였다 (방통위 , 2012 ).

IT 비용절감 , 그린IT 구현 기술 방안으로 부상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테스

트베드 고도화 ,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관련 제도정비 등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

력 강화 전략 ’ 을 수립하여 서비스 이용자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 클라우드 서비스 시

장 조기 확산을 위해 ‘ 클라우드 SLA 가이드 ’ 를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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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통해 국제방송 표준 및 기술을 선도하고 차세대방송 산업을

촉진했다 . 2011년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고화질 3D를 지상파 채널에

서 생중계하여 상용화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였고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디지털 방송표준위원회 )는 한국 방식의 3D 방송기술을 후보안으로 3DTV

표준화 추진을 결정했으며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표준화기구산하 동

영상 연구 모임 )에서도 표준을 채택하였다 . 또한, 세계 최초로 2012년 4월 한 달 간 EBS와

SBS채널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 고화질 3D 시범방송을 실시했다 .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4G서비스를 2012년 1월 국제표준에 최종 반영하여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ICT 생

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2011년 12월에는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을 제정함으로써 망중립성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 .

도시와 농어촌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초고속 공중망 구축 융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광대역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2012년 12월말 기준 국내 인터넷 이용가구 (1,825만 가구 ) 중 약 93%가 광대역 유

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광대역 유선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사의

Wi-Fi 확충을 유도하여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1만 개소의 Wi-Fi존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 특히 전국 관공서 민원실 , 터미널 등 공공장소 2,000개소에서 통신사간 Wi-Fi

공동구축 및 개방을 통해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했다 .

초광대역융합망 (UBcN) 보급 · 확산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2년에는 OECD 광가입자

망(Fiber/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 보급률 (인구 100명당 보급률 기준) 및

무선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ITU의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등 전 세계 IT인프라 선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

2)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2기 위원회는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클라우드 ∙사물지능통

신∙근접통신 ∙스마트TV∙T-커머스 ∙위치기반 ∙3D 방송 등 7대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

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 2011 ). 모바일 앱, 방송통신 콘텐츠 , 스마트 광고 등

방송통신 유망분야의 1인 기업 및 벤처 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 기술력

- 19 -



제고를 위해 R&D자금을 지원하며 ,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방송통신 벤처기업

을 적극 육성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주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 그리고 방

송통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 법체계 정립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의 콘텐츠 (C)∙플랫

폼(P)∙네트워크 (N)∙기기(T)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도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구축∙운영, 해외정보시스템 (CONEX) 운영을 통해

주요국의 정책 및 시장동향을 신속하게 해외진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

이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로는 먼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11년 5월 ‘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

략 ’ 을 발표했다 . 산․ 학 ․ 연․ 관 전문가 중심으로 범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추진단회의를 통해 기존 법령 정비, 인력 양성 등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솔

루션 등을 개발, 시험 ․ 검증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운영했다 . 사물지

능통신 장비와 서비스 등을 시험 ․ 검증할 수 있는 2011년 5월 ‘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

터 ’ 를 구축하는 한편, 사물지능통신 확산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SmartFarm) 서비스

를 시범 추진했다 (방통위 , 2011 ).

2011년 3월 스마트 ․ 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근접통신 (NFC) 서비스

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 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 활성화 계

획 ’ 을 마련했다 . 이어서 NFC 결제 및 응용서비스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11월

에는 ‘ 명동 NFC Zone ’ 을 선포하고 다양한 NFC 기반의 시범 응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급성장하는 스마트TV와 관련하여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1년 4

월에는 ‘ 스마트 TV 산업 발전전략 ’ 을 수립하였고 , 국내 스마트 미디어 관련 관계자 포럼

을 구성 ․ 운영하여 업계 간 협력을 도모했다 . 또한, 2011년 6월 ‘ 스마트TV 표준화 전담

반 ’ 을 구성 ․ 운영하는 한편, 9월에는 14개 표준화 추진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 (TTA)의 ICT 표준화 전략맵에 반영을 추진했다 (방통위 , 2011 ). 2012년에는

HTML5 기반 TV 플랫폼 표준화 추진 및 표준규격 검증 사업을 추진하고 , 국내 스마트TV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 스마트TV 분야의 ‘ 카카오톡 ’ 과 같은 글로벌 앱 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TV 관련 주요 사업자 · 협회 등 총 13개 기관이 모여 민 · 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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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 TV 앱 이노베이션 센터 ’ 를 구축했다 .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는 2009년 1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이후 2009년

가입자 174만 명, 2010년 309만 명, 2011년 457만 명을 확보한데 이어 2012년에는 654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유료방송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 2012년 8월 기

준 유료방송가입자 2,413만 명 중 IPTV 가입자는 약 23.5%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2 ).

이동통신시장의 요금 ·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 3

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하고 MVNO 제도를 도입하였다 . 주파수 또는 설비가 없는

사업자의 이동 통신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3월 SKT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하여 , 도매제공 절차, 이용대가 , 책임 한계 , SKT의 MVNO 번호 부여 등 사업자

간 원활한 협정 체결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MVNO 관련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서비스

지원 전담반 운영으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

을 지원(2011년 4~5월)하였다 . 또한 2011년 5월에는 MVNO 사업자도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와 동일하게 ‘ 010 ’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했고 , 7월에는 ‘ 전기통신

번호관리세칙 ’ 개정을 통해 MVNO 사업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

했다. 아울러 ,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MVNO의 구매량에 따라, 최대 6%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 추가 할인을 적용 받는 ‘ 데이터 전용 MVNO 도매대가 산정 기준 ’ 을 마련하였다 (방

송통신위윈회 , 2011 ).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2012

년 3월에는 ‘ 이동통신 재판매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 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

그 결과 MVNO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는 2012년 6월까지 월 1,000명을 밑돌았지만 7월

5,200명, 8월 8,500명, 9월 9,900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방통위 , 2012 ).

이동통신시장의 안정 및 공정경쟁을 위해 위원회는 2011년 11월에는 이동통신사 ․ 운영

체제(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 ,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앱스토어 (K앱스) 서비스를 개시

했다. 통합 앱스토어는 콘텐츠 등의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의

앱 도매 장터인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의 기술 규격을 적용하여 세계 최

초로 상용화하였다 . 또한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마케팅비를 절감하여 요금인하를 유도하

는 한편, 콘텐츠 및 R&D 등에 투자하도록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였다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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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경쟁상황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는 한편,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 (인터넷 포

털업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함에 따라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 같은 시장 감시 활동을 통해 2011년 9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지급관련 시정조치 및 규제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고 ,

12월에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제공 및 약관관련 시정조치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향후 미래 융합서비스 분야인 사물지능통신의 글로벌 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물지

능통신 표준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 특히 2012년 7월에는 M2M 글로벌 표준 협

력체인 oneM2M의 출범에 대응하여 전문기관 및 국내기업체로 구성된 TF를 구성 · 운영했

다(방송통신위윈회 , 2012 ).

위원회는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성장 정체기에 있는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대 · 중소

상생협력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 인터넷 비즈니스 스타트업 (IBS,

Internet Business Startup) ’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2012년에는 구글과 연계하여 글로벌 진

출지원 부문을 강화한 ‘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 를 마련했다 . 더불어 해외진

출을 희망하지만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및 방

송통신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제도, 시장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급속도로 변

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방송통신해외

정보제공시스템 CONEX (www.conex.or.kr)를 통해 해외진출 유망국가 32개, 정보수요국가

22개 등 총 54개국의 스마트4G, 인터넷기반 TV, 방송서비스 및 콘텐츠 등 방송통신 10개

품목에 대한 정책과 사업자 동향 등 심층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 특히, 2012년에는 모바일

웹(http://m.conex.or.kr)을 구축하여 스마트폰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유무선 환경을 지원했다 . 각종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2013년 10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64차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에서 고상원 박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2007년부

터 6년 연속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의장단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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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 세계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방송 · 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및 미래 방송통

신 산업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장을 마련하고

자 2012년 5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17개국 장 ·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 제8차

방송통신장관회의 ’ 를 개최했다 . 또한 2014년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2년

7월 ｢2014 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을 제정 · 시행하였으며 , 2012년

10월 ‘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 을 발족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2 ).

3)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2기 위원회는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방송의 산

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개선

을 추진하며 , 기존의 방송법을 ‘ 통합 방송법 ’ 으로 개편하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추구하

여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지

상파∙PP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콘텐츠 제작경쟁을 촉진시키고 , 콘텐츠

제작업체 및 방송사의 제작기반 확충을 지원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함

과 동시에 양질의 방송통신 인력 양성을 위해 PD∙방송작가 ∙방송기술인 , 모바일 앱 개발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방통위 , 2011 )

2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 성과와 대응은 다음과 같다 . 먼저 1기 위원회에서 승인한 종합

편성 ․ 보도전문 채널이 2011년 12월 첫 방송을 개시하면서 방송 다양성과 채널 선택권을

확대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해서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

과 디지털TV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

그TV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전면 실시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시

행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2 ).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

료를 위해 2012년 6월까지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 농어촌 ∙ 산간오지 등의

난시청 해소, 시청자 지원 보완 계획 수립,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했다 . 더불어 케이블방송

과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마련해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했다 . 디지털 전환 과

정에서 위원회는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른 파급효과 , 문제점 ,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디

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아울러 디지털전환 홍보강화로 디지털전환 인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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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과 보급률 (94.4%)이 향상했다 . 또한 ,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

시청에서 소외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3월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청권 보

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그램공급자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조사, 기준 정비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고 , 홈쇼핑사

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사항과 재승인 조건의 기준을 강화했다 . 더불어 2011년 3월에

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여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지원기

능을 강화했다 .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는데 ,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소유제한 ․ 광고시간 제한 ․ 방송시간 양도

등)에 따라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해당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변경승인 심사에 반영

하도록 하였다 .

방송콘텐츠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공급자 ,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독립제

작사 등 중소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콘

텐츠 관리 ․ 유통 시스템을 구축(2008년~2011년)하였으며 , 고양시에 콘텐츠 기획 ․ 제작 ․ 유

통․ 송출 종합 지원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2010년~2013년)을 추진했다 .

또한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공 ․ 공익적 ,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 ․ 보급 (2011

년 총 116편 제작, 180억 원)하였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를 2013년부터 전면 허용했다 . 2011년 12월에는 먹는 샘물의 방송광고 허용과 관

련하여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먹는 샘물 방송광고 금지 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광

고시장의 광고수요를 확대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2011년 7월 지상파방송 3사간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 (KS)를 설치하여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하여 합동방송에 의한 순차편성 등을 유도하였으며 , 10월에는 보편적 시청권 금지

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스포츠 중계권 관련 보편적 시청권을 확

보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2012년 1월에 개정된 ｢방송법 ｣의 시행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본격적으로 제도

화되었다 . 개정된 ｢방송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 ’ 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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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에 위원회는 2012년 4월, 총 9명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을 위

촉하였다 .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 법률, 회계,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

임기는 2년으로 2014년 4월까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해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

함한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안을 2012년 2월 17일 의결하였

다. 개정된 고시는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 국내 방송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마련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개선,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 등

이 있다(방송통신위윈회 , 2012 ).

2012년 1월에는 현업 방송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 전문교육 강화사업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방송인 육성 및 미래 신기술분

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 방송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미디어 · 3D방송 등 신기술 공통

교육, PD, 방송작가 , 방송기자 , 방송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군별 특성화 교육, 사물

지능통신 , 스마트TV, 미래이동통신 , 4G방송 등 미래서비스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 방

송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4,153명의 방송 통신콘텐츠 제작인력

을 양성하였으며 , 이는 2012년도 목표치인 3,270명의 127%에 해당한다 .

해외 시장개척 및 사업자간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3D 제작지원 사업의 방식을 기존 기

획안 심사를 통한 본제작 지원 방식에서 트레일러 제작지원 후 해외 유명 콘텐츠 마켓 지

원을 거쳐 그 성과를 포함한 심사를 통해 본제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 2012월

4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방송프로그램 마켓인 MIPTV 2012에 3D콘텐츠 제

작지원작품 17편을 비롯한 국내 우수 3D콘텐츠 총 44편을 소개하는 ‘ KOREA 3D

SHOWCASE ’ 개최를 통해 CJ파워캐스트 , 3D플랜 , 크리스피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110

만 달러 이상의 판매 및 투자참여 성과를 올렸다 . 그밖에도 방송통신 콘텐츠 수출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서비스 등 전략분야에 대

한 해외 로드쇼 , 쇼케이스 , 해외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

였다. 2012년 2월에는 쇼케이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세아니아 , 중앙아시아 , 유럽 지

역을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다 . 한류 확산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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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중심으로 3개 지역 6개 국가에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 수출상담회 및

현지 방송사 방문을 통한 한국 방송콘텐츠 홍보 등을 추진한 것이다 .

4)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2기 위원회는 방송통신 이용자의 통신 요금부담이 완화, 저소득층의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과 장애인 ∙노약자가 방송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UI) 기술을 개발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복지를

추진했다 (방통위 , 2011 ) 이외에도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폰 , 태

블릿PC 등 신규 단말보급 확산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모바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폰용 백신 및 보안상태 자가 점검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였다 .

먼저 2기 위원회는 2012년 1월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 인터넷전

화를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작업을 추진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인터넷전화 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입비 ․ 기본료 면제,

무료통화 450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월 통화료 50%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

고,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서 소량 이용자의 요금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선불요금제 제공서비스 확대 , 선․ 후불간 번호 이동 도입 추진 , 온라인 가입 절차

마련, 다양한 충전 방식 활성화 및 최소 충전금액 인하 등이다 . 2011년 10월, 대표번호서비

스 번호 이동 시행을 통해 대표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기업들이 번호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 이동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 이동통신사

중심의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 ․ 마트 등으로 다양화하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도

입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1년 11월에는 이동통신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

신을 허용하되 , 분실 ․ 도난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촌 마을 등 전국 어디에서나 IPTV, 인터넷 전화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망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 200억 원 규모

의 망 구축비용 저리융자 , 2011년 4월에는 SK브로드밴드 , LG U+의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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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구축현황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11월에는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에도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하도록 했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2011년 8월에는 통신사 미환급액의 환급방안

마련하고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이어 11월에는 이

동전화 청소년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 2011년 6월에는 휴대폰 보험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

자에게 보험상품 주요설명 의무화 ,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보상신고를 접수하도록 하

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 2011년 11월 통신서비스 요금고지

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시제를 통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당과금

을 예방하는 한편, 2011년 5월에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 관련하

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사

실 조사를 통한 시정조치 , 불합리한 제도개선 , 이용정보 제공 등의 활동으로 이용자의 권

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

2011년 12월에는 이용자 보호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방송통신 이용자 콘텐츠

공모전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 . 특히 2011년 11월에는 ‘ 방송통

신 이용자주간 행사 ’ 를 개최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 또한,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3D 시청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한 시청 권고안 V2.0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V1.0을 제정 (2011년 12월)하여

3D 시청환경이 개선되었다 .

시 · 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제고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적극적

인 제도개선 및 다양한 정책지원을 추진하였다 . 먼저 장애인 ,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 수신기를 지속 적

으로 보급 (2010년 누적 13.6만 대→2011년 누적 15.2만 대)했다. 또한 ｢방송법｣(2011년 7월)

및 시행령 (2011년 10월)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했다 . 2011년 12월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장애인

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준 ,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

을 위해 지상파방송 외에 케이블TV, PP 등 유료방송 매체에 대한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을 확대(2010년 46개→2011년 53개 사업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 , 자막 · 화면해설 방송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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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급 및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장애인 방송접근 환경조사를

시행하였고 ,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센터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Center) 운영도 강화하였다 . 장애인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

를 118개사로 확대하고 총 37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기업이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정보 보호관리체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

증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권장하고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20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

보활동을 추진했다 . 더불어 이용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 범

국민을 대상으로 ‘ 2012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과 공모전 ’ 을 개최하기도 했다(방

송통신위윈회 , 2012 ).

시청자들의 방송참여 및 권익 신장을 위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 지원을 활성화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 운영을 통해 시청자불만처리 , 의견수렴 등 시청자의

이익침해 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 · 시정했다 . 뿐만 아니라 ,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

소외계층의 방송제작 지원을 위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정 · 노인 등 방송

소외계층 방송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방통위 , 2012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 참여 인프

라 제공을 통해 미디어 교육과 제작 인프라 지원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

고하고 방송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특히 방송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아마

추어들도 비교적 손쉽게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고 , 시청자의 방송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커짐에 따라 위원회는 부산 및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

는 방송제작 및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다른 지역 시청자의 방송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자 강원･대전･인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위원회는 이동전화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이동전화 과징금 부과기준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방식을 상향조정하고 신규 모집

금지 운영 기준을 세워 법률요건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 또한 금지기간 산정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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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열주도 사업자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이동전화단말기지원금조사 ･제재 방안의 실효성

을 제고하였다 . 특히 이동전화 지원금 및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

니터링 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적 예방활동을 수행했다 . 또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의고지 등

에 관한 실태조사와 요금고지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이동전

화서비스 관련 사실조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과 해외 데이터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고 이동전화 및 초

고속인터넷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독려하기 위해 이용자보호 업무수준 평가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공표했다 .

한편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경로가

다양화되고 , 음란물 접속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불법 ·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청소년보호 대책을 수립･추진했다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등급DB를 구축하고 2009년부터는 등급DB를 이용하여 유해정보

를 차단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그린 i-Net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 또한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 그린아이 캠페인 ’ 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 특히

2013년 6월 7일 위원회와 경기도청 , 경기교육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무선인터넷 산업

연합회 5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경기-사이버안심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 스마트폰 중독 상담관리 프로그

램 ’ 을 개발･보급하였다 .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제도 개선, 스팸방지 기술 개발･보급, 자율규제 강화 등 사전 예

방 중심의 스팸방지 노력을 추진하였다 . 이를 통해 2004년 보다 2013년도 이용자 1인당 스

팸 수신량은 휴대전화가 85%, 이메일이 95% 감소하였다 .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에 인증을 부여하는 ‘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제 ’ 를 2010년에 의결･도입하였다 . 2012년 2월 ｢정보통신망법 ｣ 개정으로

PIM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년 9월에 인증절차 , 인증기준 , 심사원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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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안내서 및 심사지침도 마련하였다 . 도입 초기에 이동통신사 ･포털･온라인 쇼핑 등 개인

정보 취급이 많은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PIMS인증제는 점차 방송, 레저 등 다

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32건의 인증서가 발급 (누적)되었다 .

태양흑점 폭발(2013년 극대기 )에 의한 지자기 폭풍 및 전리층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 태양흑점 폭발에 대한 관측 ․ 분석과 예․ 경보 업무를 전담

할 기구로서 2011년 8월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우주전파센터를 구축하였으며 , 우주전

파가 방송통신 장애 등 IT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피

해최소화를 위해 2011년 12월에는 우주전파 재난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파법｣ 개정안

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1 ).

한편, 위원회는 스미싱 , 파밍 등 스마트폰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

트폰 이용 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백신 등 필수 앱 설치하기 , 믿을 만한 문자 · 메일만 확

인하기 등 기본적이지만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한 ‘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 ’ 을 제정하여 인식제고 활동에 활용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3 ).

5) 공정 방송 구현과 창조경제 지원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KBS･MBC･

SBS 등 38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지역 지상파 DMB 6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이행하여 과거 허가 시 부여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였고 재허가 조건 부과

를 통하여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였다 .

또한 차세대 방송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차세대 지상파방송 정책협의체 ’ ,

‘ UHD방송 추진협의체 ’ 를 구성･운영했다 . 세계 최초로 지상파 3D방송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허가하고 , 비영어권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 FM방송의 다국어 방

송을 허용하였다 .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에 대하여 2013년 7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의 2012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 사업계획 미 이행 사항에 대해 시

정명령 및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2014년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

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3 ). 그리고 2014년에 승인유효기간

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PP 4개사 및 보도전문 PP 1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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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였다 . 또한 2013년 9월 ‘ 2014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 ’ 을

의결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3개 분야별로 각 3개 채널

씩 총 9개 채널을 2014년 공익채널로 선정하였다 .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성이나 폭력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에게 미치

는 영향과 저 품격 방송의 근절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막말, 선정･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를 강화하고 ,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였다 . 이를 위해 방송사별 자체심의기구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방송사들이 자체심의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심의사례집을 발간･배포

(1,000부)하였으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언어 관련 32

건, 선정･폭력 관련 저품격 드라마 24건 등 477건에 대한 법정 제재 실시 등 사후심의 기

능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 그리고 지상파방송 , 케이블방송 , 위성방송 등에 올바른 방

송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막고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교환율 (0.40)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

율의 산정 및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 . 한편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발생한 방송중단 등 시

청자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직권조정 도입, 재정제도 , 방송프로그램 공

급･송출 유지 또는 재개 등 관련 제도가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방

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였다 .

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삭감한 행위(남인천방

송)에 대하여 ‘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

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 에 해당되어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

로 의결하고 , 시정명령 (계약조항의 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과 과징금 (1,448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

우수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를 도입하였으나 간접광고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서 간접광고 관련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2013년 6월 ‘ 간

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 ’ 을 발족 운영하여 2013년 11월 최종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방송통신위윈회 , 2013 ).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체제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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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방송 결합판매 지원이 중단 또는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별 중소방송 결합 판매 비율 및 방송사별 지원규모를 고시

하였다 . 공영미디어렙은 지역MBC, EBS, 경인방송 , 경기방송 , CBS, 불교방송 , 평화방송 , 극

동방송 등 13개 방송사를 , 민영미디어렙은 지역민방 및 OBS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

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

송광고 매출액 대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였다 . 다만, 개국 5년 미

만의 신생 중소방송사는 2011년 기준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에 일정비율 (17.3%)을 가중하

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를 산정하였다 , 이를 통하여 중소 및 지역 방송사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을 유지･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

｢방송법 ｣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

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에 대해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방송 평가를 매년 실시 , 그 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 )시 반영하였

다. 2013년 실시한 방송 평가는 총 155개 사업자 347개 채널의 2012년도 방송내용 ･편성･

운영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특히 종합편성 PP 4사 및 보도전문 PP(뉴스Y), 홈쇼핑 PP(홈앤

쇼핑)를 처음으로 평가하였다 . 한편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애

니메이션 유통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방송사업자 신규 편성 실태를 조사･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편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협

의하여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하였다 .

3. 2기 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평가

2기 방통위 임기 종료 직전인 2014년 3월 19일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한 재승인 의결 과정에서는 ‘ 합의제 ’ 위원회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비판

도 있었다 (김세옥 , 2014 .3.19.) 2014년 3월 10일부터 5일 동안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

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 부족”,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

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도 관련 심사항목에선 합격점을 준 것에 대해 심사 공정성 논

란이 이어졌고 야당 추천 위원들이 ‘ 거수기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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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정부 · 여당 추천 상임위원 3인이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최종적으로 종편의 재승인이

의결되면서 정파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종

편의 재승인 의결 과정에서는 종편들이 감점을 피하려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문제

로 지적됐다 . 심사기준 감점 항목인 ‘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에서 모두 4점의 감점이 있었는데 , 이는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감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이용한 결과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들이 감점을 피하려 소

송을 남발하는 ‘ 꼼수 ’ 를 부렸고 , 방통위가 이에 적극 화답한 셈”이라고 재승인 의결

과정의 문제점과 방통위의 태도를 지적했다 .

2014년 3월 25일 3년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 2기는 종합편성채널 챙겨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현숙 , 2014 .3.6.). 이명박 전 대통령의 ‘ 멘토 ’ 인 최시중 초대 위원장이

무더기로 종편 사업을 승인해주고 ‘ 걸음마 종편 ’ 을 돕는다며 2기 위원장 연임 전후로

의무 편성과 ‘ 황금 채널 ’ 을 종편들에 선사했다는 것이다 . 측근 비리로 물러난 최 위원

장 자리를 물려받은 이계철 위원장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자 2013년 4월 이경

재 위원장에게 2기 위원장 잔여 임기가 넘어갔고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을 적극

밀고 광고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 이에 대해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일종의 종편

특혜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미디어렙 ) 적용을 유예받은 종편들

(<티브이조선 > · <채널에이 > · <제이티비시 >)에 최근 ‘ 1사 1렙 ’ 을 허용한 것도 사실상 각

사 광고국이 직접 영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방송광고 시장의 혼탁을 막고 방송매체들

의 공공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미디어렙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

전국언론노조는 이에 대해“2기 방통위는 종편을 안착시키는 일 외에는 한 게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동아투위와 새언론포럼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 종편 국민감시단 ’ 역

시 “종편이 사업계획 이행 실적 미흡과 주주 구성 문제 등이 드러났지만 방통위는 솜방

망이 처벌과 봐주기로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제3절 3기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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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방통위 3기가 출범할 무렵에는 방송분야에는 광고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MMS) 도입

등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고 , 막말 방송을 비롯한 공공성 미흡 사례도 지속되

고 있었다 .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

통신분야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있으며 , 신용카드사 ․이통사 등

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발생하고 있었다 . 스마트 폰의 확산과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였다 .

3기 위원회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부위원장 , 김재

홍 상임위원 , 이기주 상임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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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요 이력

최성준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9년)하고 , 서울대학원 법학과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 (198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005

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5~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2010

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수석부장판사 (2010~2012년), 춘천지방법원장

(2012~2014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2004~2014년), 한

국정보법학회 회장 (2006~2011년)

허원제부위원장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 (1974년)하고, 同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1978년)하여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2009년)를 받았다 . 국

제신문 기자 (1978년), 부산일보 기자 (1980년), KBS기자 (1981년), SBS 독일특

파원 (1994년), SBS 정치부장 (2002년)을 거쳐 , SBS 비서실장 (이사 )(2004년)를

역임하고 , 제18대 국회의원 (부산진구갑 ,2008~201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

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 (2011년), (사)부산콘텐츠마켓 공동

조직위원장 (2010~2012년) 등을 역임하였다 .

김재홍상임위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 (1976년)하고 , 同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1987년)를 받았으며 ,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만펠로십을 수료 (1996년)하였다 .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 (1978~2001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표 2-3> 3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자료: 방통위 , 방통위 연차 보고서 , 2015 .

2. 3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정책 성과

2014년 4월 8일 출범한 제3기 방통위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

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7대 정책과제를 결정하고 향후 3년 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 2014 . 8.). 7대 정책과제는 첫째,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 둘째 ,

방송 서비스 활성화-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셋째,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넷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다섯 째,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여섯째 ,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일곱째 ,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

3기 위원회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미디어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신규서비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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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교수 (2001~2014년), 한국신문

윤리위원회 위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4~2008년), 국회 정치 커뮤니

케이션연구회 대표의원 (2004~2008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겸 법안

심사소위원장 (2006년) 등을 역임하였다 .

이기주상임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년), 미

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통신정책학 석사 (1996년),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책학

박사 (2012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1981년), 정보통신부 통신기획 과장 (1999년), 통신

전파방송정책본부장 (2007년),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 (2008년)방통위

기획조정실장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012년)

고삼석상임위원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93년), 서강대학교 정치학 석사 (1996년),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2010년)

국회의원 보좌관 (2000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 행정관

(2003년),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 (2006년), 국무총리 소속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2012

년),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2013년), 국회 정책연구위

원(2014년)



속적인 등장으로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 환경 조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 . 주요 정책성과는 다음과 같다 (방통위 , 2015 ).

1) 신뢰받는 방송 환경 조성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

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기준이 포함된 ‘ 방송

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 ’ 을 의결하였다 . 재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EBS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업자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조선방송 , 체널에이 , 매일방송 등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5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을 의결하였

다(방통위 , 2017 ).

또한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 N스크린 시청점유율조사 민관협의회 ’ ,

‘ 제2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위원회 ’ 를 구성･운영하였다 . 지역･중소방송을 지원하여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정안을 의결하여 지역방

송발전지원계획 수립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 지

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2015년에만 31개 지역･중소 방

송사가 35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했다 (방통위 ,

2015 ). 2016년에는 ‘ 2016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

업 ’ 을 시행하여 지역방송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제4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

원을 위촉하여 미디어 다양성 증진 중장기 정책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방통위 , 2017 ). 지

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 지역방송 활성화에 힘썼으며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과 통합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는 등 미디어 다양성과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응했다 .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유료방송 시장의 과열 경쟁에 따른 방송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였

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이용약관 요약서 ’ 를 제작･배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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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는 ‘ 세월호 참사 ’ 재난방송 과정에서 오보 및 준칙에 적합하지 않은 보도

등이 나타나 학계, 연구기관 등 내･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법령정비 및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 구축 등 재난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

송사로 지정하여 위상을 정립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방통위 , 2015 ). 더불

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을 정비하여 재난방송 등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관

방송사를 지정하였으며 , ‘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사업 ’ 을 시범적으로 실시

하는 등 재난방송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통위 , 2016 ).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미디어 전문가 4인, 법률전문가 1인, 경영･

회계 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 공영방송 재정연구

회 ’ 를 운영하여 산정기구의 필요성 및 수신료와 수신료 외 수익의 회계분리 방안을 검토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2015년 5월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을 전국 6개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통해 대상지역과 학교를 대폭 확대 추

진했다 . 또한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하여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표준을 제정하고 실험방송을 실시했다 (방통위 , 2016 ).

또한, 초･중･고･대학 등 학교미디어교육 확대 및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학교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권 제고를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시청자 권

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방통위 , 2017 ).

2)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KBS, MBC, SBS 등과 협력하여 수도권

을 중심으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방송 송출과

더불어 SFN(단일주파수방송망 ) 기술방식의 가능성과 이동 중 지상파 UHD 수신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여 2016년 5월 ‘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 ’ 을 수립하여

2017년 수도권 지역부터 UHD 방송을 개시했다 . 또한 디지털 전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700MHz 대역 공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

하였다 (방통위 , 2015 ). 그 결과 2015년 7월에는 ‘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 ’ 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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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상파 초고화질 (UHD) 본방송을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방통위 , 2016 ).

주파수 재분배를 통해 대표적인 신규 방송 서비스로 EBS 다채널방송 (MMS)이 추진됐다 .

EBS2의 MMS 방송에 대한 시범서비스는 2015년 2월부터 전국 지상파방송과 IPTV채널 등

에서 방송했다 (방통위 , 2016 ).

제3기 방통위는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 을 선정하고 규제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

하였다 . ‘ 규제비용총량제 ’ 의 기반 마련을 위해 ‘ 규제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팀 ’ 을 구성

하여 2014년 감축 규제 7건에 대한 비용분석 추진과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비용 분석틀을

마련했다 . 그 결과 2014년 12월에는 ‘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안 ’ 을 통과시켜 가상･간접광고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방송광고의 규제를 완화했다 . 규제완화와 함께 2014년 방송광고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 를 구성하는 한편 , ‘ 방송광고 불공정행

위 신고센터 ’ 를 개설하고 , 금융상품 방송광고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방송 광고 진흥

기반을 조성하였다 (방통위 , 2015 ). 또한 2015년에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며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였다 (방통위 , 2016 ).

2015년 7월에는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 방송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하여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지상파방송

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주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 시청자 채널선택권 확

대를 위한 EBS 지상파 다채널을 허용하고 유료방송 규제체계 합리화를 위해 법 체계를 정

비하는 등 방송통신 규제를 개선하였다 . 그리고 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

고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지원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국민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 PC 영상회의 시

스템을 활용하여 1인 방송 활성화를 제고하는 등 정부3.0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방통위 ,

2016 ).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치정보 사업자의 ‘ 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준수 여부 실태를 점검하고 , 위치정보 보호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 위치정보법 ’ 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 위치정보법 ’ , ‘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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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다 (방통위 , 2017 ).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 협력 국가 및 기관과 MOU 체결 , 각종 방송

통신 분야 국제회의 참석 및 고위급 면담을 통하여 현안 검토 등 국제적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관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뿐만아니라 ,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

퍼런스를 개최하고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여 남북 방송통신 교류의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통위 , 2017 ).

3)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이용자 보호

위원회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

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2014년 10월, ‘ 이동통신단말장

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단말기유통법 ’ )을 제정하였다 . ‘ 단말기유통

법 ’ 이 시행되기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위원회와 미래 창조과학부는 2014년 7월부터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 또

한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인 지원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제한하는 ‘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

제 ’ 를 도입했다 . ‘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 ’ 을 제정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 중고폰 선보상제 위반행위 , 텔레마케팅을 통한 오인광고행위 , 알뜰

폰 불법 텔레마케팅 , 20%요금할인제 가입 거부･회피행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이동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사업자 등 허

위･과장 광고행위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 ‘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안) ’ 을 발표하고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 개정안과 ‘ 방

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공정

거래 여건을 조성하였다 .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간의 인

과관계 입증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안)을 공포･시행하였으며 , 2014년 8월부터 기존 보유 주민등록

번호 파기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사고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개

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여 업종별 개인정보 이용 기준 상위 사업자 27개 사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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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

하였다 . ‘ 정보통신망법 ’ 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체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이 해당 정보의 삭

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 , 2016 ).

한편, 악성 댓글, 욕설･비속어 남용 등 사이버폭력 피해와 스마트폰 과의존 , 사이버 학

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인터넷문

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6월에는 창의적인 인터넷윤리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

여 ‘ 2014 인터넷윤리대전 ’ 을 개최하고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 한국인터넷드림단 , 밥상

머리 인터넷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 2015년 4월에는 ‘ 인터넷 윤리 증진대책 ’ 을 마련하

고,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인터넷 윤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 자율적인 인터넷 이용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범국민 캠페인

을 전개하고 인터넷 윤리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 또한, 음란

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 청소년이 스마트폰 상에서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 되

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일부를 개정하고 이미지 스팸 등의

신종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의 스팸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방통위 , 2015 ).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고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운영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였다 .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

송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2015년에 시정명령 ,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방송

시장 사후규제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힘썼다 . 2016년에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 자율준수 프로그

램 ’ 을 도입하였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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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 동의의결제 ’ 를

도입하였다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및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향

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 이를 위해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방

송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을 향상시키고 , 발달 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

3. 3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평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2017년 4월 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실상 3기 방

통위 활동이 막을 내렸다 .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준비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출범한 방

통위지만 출범 9년이 지나며 조직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

다는 국회 축소판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인 규제

정책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채수웅 , 2017 .4.7).

먼저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거쳐간 상임위원들도 공무

원 출신 등 일부 방송통신 전문가가 있기는 했지만 정치인 , 시민단체 출신 , 언론인 출신이

많다. 구조적으로는 여권 추천 3, 야권 2명 구조의 위원회 조직에서 정무적 판단 , 정치적

감각이 방송통신 전문성보다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통신 진흥정책 , 주파수 , 유료방송 등의

업무가 미래부로 옮겨가며 방통위 위상은 크게 축소됐다 (채수웅 , 2017 .4.7).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통신분야 사후규제를 담당했지만 주요 업무는 방송이었는

데 유료방송이 미래부에 있다보니 지상파 방송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 특히, 주파

수 정책이 방송은 방통위 , 통신은 미래부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700MHz 주파수 배분을 놓

고 미래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지상파 분배에 큰 역할을 했다. 사실 방송통신 주파수

정책을 수행하던 1기 위원회 시절에는 글로벌 배분 추세에 맞게 700MHz 전부를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하지만 주파수 정책이 방송통신으로 나뉘어지면서 철

학도 바뀌게 된 셈이다 .

또한 과거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기준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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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노력했지만 3기 위원회에 들어서면서 사업자 협상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 지상파UHD 방송 사업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규제기관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종합편성 PP 재승인 심사에서도 TV조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른 사업자

와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해주기도 했다. 반면에 통신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

다는 지적도 있다.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사들은 수차례 영업정지 및 수백억 원의 과징금

을 물어야 했다. 법 위반 주도 사업자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기준을 정했지만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기도 했다 . 또한 어렵게 영업정지를 내려놓고 피해가 가장 적

은 시기로 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기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4절 4기 방송통신위원회

1.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2017년 8월 1일 이효성 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4기의 임기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2017년 이효성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한상혁 위원장으로 바뀌였다 . 위원

장 외에 김석진 부위원장 , 허욱 상임위원 , 표철수 상임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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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요 이력

이효성 위원장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 (1973년)하고 , 同대학원 언론정보학과 (1975년)

를 거쳐 , 同대학 신문학과박사과정을 수료 (1979년)하였다 . 문화방송 · 경향

신문 수습기자로 입사 (1978년)하였고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990~2016년),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 (1991~1993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겸 이사(1998~2003년),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1998~2000년), 언

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1998~2000년), 한국방송학회 회장 (2002~2003년)을

역임하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3~2006년),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

(2007~2011년), 同대학교 명예교수 (2016~2017년) 등을 역임하였다 .

<표 2-4> 4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자료 : 방통위 , 방통위 연차 보고서 , 2017 .

2.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성과

4기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매체간 불균형 해소, 방송 갑을관계 청산 등 공정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특히 이효성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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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부위원장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1984년)하고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

원 최고위과정 (2010년)을 수료하였다 .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입사 (1984

년)하여 보도국 정치부기자 , 논설위원을 거쳐 OBS 경인TV 보도국장 (2007

년), 同보도본부장 (2009~2011년), 연합뉴스 TV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2011

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2013년) 등을 역임하였다 .

허 욱 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 (1985년)하고 , 서강대학교 방송학 석사학

위(1996년)를 받았으며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2016년)하였

다. 기독교방송 보도국 차장 (1989~2000년), CBS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1999~2000년), ㈜CBSi 대표이사 (2000~2003년), 인터넷신문 업코리아 편집국

장(2003~2004년), 아주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2008년), 엑스퍼트컨설팅 (주)

가치경영연구소장 (2011~2017년)등을 역임하였다 .

표철수상임위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 (1975년)하였다 . KBS보도국에 입사 (1975년)하

여 同정치부 차장 (1986년)을 역임하였으며 , YTN 뉴스총괄부장 (YTN창설기

획, 1994년), 同미디어국장 (이사대우 , 1999년), 한국도로공사 사외이사

(1999~2001년), 경인방송 상무 · 전무이사 (2000~2003년), 방송위원회 사무총

장(2003~2006년),한국언론재단 비상임 이사 (2005년), 경기도 정무부지사

(2007~2009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4년) 등을 역임하였다 .

고삼석상임위원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1993년)하고 , 서강대학교 정치학 석사학

위(1996년)를 거쳐 ,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학위 (2010년)를 취득하였다 . 국

회의원 보좌관 (2000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 행정관 (2003년),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 (2006년), 국무총리 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2012년), 미디어미

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2013년), 국회 정책연구위원 (2014년), 방

통위 3기 상임위원 (2014~2017년) 등을 역임하였다 .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밖에는 첫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둘째 ,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셋째,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마지막 네

번째 정책목표는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의 4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 같은 목표

에 따른 세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공정한 방송통신환경 조성과 이용자 능동적 참

여와 권리 강화 ,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 신산업 활성화가 4기 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징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와 관계와 같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 홈쇼

핑과 제조사와의 갑을관계 , 포털과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 (PP)와의 관계와 같은 불공정

한 관계 청산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페이스북 ,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 인터넷 분야

상생을 위한 협의체 ’ 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4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

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

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2017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 보도전문

PP에 대한 재승인 심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수행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통위 2018 ).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 의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 편

성 ·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하였으며 , 지상

파 · 종편 · 보도채널 등의 재허가 · 재승인 시 부가한 공정성 확보, 콘텐츠 투자 조건 및

공적책무 조건 등 재허가 ·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제도 개선, 36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146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를 수행하였다 . 이 외에도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사회재난 재난방송 실시기준 및 미세먼지 재난방송에 구체적인 방안 등을

반영한 종합매뉴얼 개정 , 공익광고 의무편성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남북 방송

통신의 교류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

는 등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또한, 북한의 방송통신 현황을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남북 간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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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사업을 수행하였으

며, 2019년을 1차 연도로 방송분야에 집중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방통위 2020 ).

지역 · 중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시청자 복지 향

상을 위한 고품질의 지역성 · 다양성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 지역 ·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 을 시행하였으며 국

내외 콘텐츠마켓 , 해외피칭포럼 참가지원 , ‘ 지역방송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

램 ’ 개발 등을 통해 지역 ·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방통위 2019 ).

2017년에는 ‘ 2017년 미디어 다양성 증진 국제 컨퍼런스 ’ 를 개최하여 미디어 다양성의

증진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 · 내외 콘텐츠마

켓 및 해외피칭포럼 참가지원 , 콘텐츠 재제작 지원 및 지역방송 교류협력 국제포럼 개최 ,

지역방송 종사자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 해외 방송전문 과정 등을

통해 지역 · 중소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 2019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 을 실시하였다 (방통위

2020 ).

2)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공정경쟁 방송통신시장 실현을 위해 2017년에는 외주제작 관련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

하고 5개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소하여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

쟁을 위해 판단 지표를 설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여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썼으며 중소 유통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생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 을 개정하였다 (방통위

2018 ). 특히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한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대해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리콜 근거규정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함께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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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 이동통신 3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 이동

통신분야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 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규제를 실질화하였다 .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 ’ 의 시행을 위하여 독립창작자 인

권선언 선포 및 편성고시 · 평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 홈쇼핑사의 사전영상 제작비에 대

한 납품업체 전가행위 및 유료방송사의 중소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등의 방

송통신시장 분야별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을 통해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등 유선

분야 판매점 사전승낙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여 유선 분야 유통망의 음성적 거래행위와 불 · 편법 영업행위로 인

한 유통질서 교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 ‘ 경제적 이익 제공 기

준 ’ (고시 ) 적용 세부기준 및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최소화 방안 마련, ‘ 이동통신 자급

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 을 제정하는 등 ICT생태계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하였다 (방통

위 2019 ).

가상 · 간접 광고 규제개선 ,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와 등 방송광고 개선

에 대한 정책방향 (안)을 발표하고 협찬고지의 명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협찬고

지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는 등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제도를 개선하였다 . 특히 종편

PP가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타 매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대칭 규제로 판단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만 적용중인 외주제작 의무 비율 규제를 종편 PP로 확대할 수 있도록

편성의무 부과를 추진하였으며 , 방송의 공공성 및 경쟁력 , 매체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 종편PP 의무송출 제도 개선 협의체 ’ 를 운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로써 2019년

8월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을 의결하였고 , ‘ 종

편PP 의무송출 제도 개선 협의체 ’ 를 운영하여 종편PP 의무송출 제도를 8년 만에 폐지하

였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등을

신설하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방송사업

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인터넷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 글로벌 공정경쟁 확보 방안, 인

터넷 생태계의 상생 협력방안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 를 운영하고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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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힘썼으며 ,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결합상품 해지

제한 관련 사실조사 , 허위 · 과장광고 관련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 등 방송통신시장 분야별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및 규제 강화를 통해 방송통

신분야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의 증대에 맞추어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

서 ’ ,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 ‘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을 제 · 개정하고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도적으로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법규 위반 시에는 엄정한 제제를 가하여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방통위 2019 ).

또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사이버명예훼손 제도 및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시행하며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집중단속

을 실시하여 불법 유해정보들을 신속하게 삭제 · 차단하는 등 관련 법제도 및 기술적 조치

개선과 집중 점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공모전 · 캠페인을 전개하

여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 이를 위해서 인터넷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맟춤별 교육을 추진했다 . 또한 이동통신사와 협업하여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 스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방통위 2020 ).

3)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방송사업자의 협찬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

검을 진행하였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협찬고지 형식규제에 대해 집중 모니터

링을실시하였다 . 또한 ‘ 한류 활성화 연구반 ’ 을 구성 · 운영하여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 방송 · 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국제포

럼을 개최하는 등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방통위 2018 ).

2017년 5월에는 지상파 초고화질 UHD 본방송을 개시하였으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UHD 방송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준비상황 점검단 ’ 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힘썼고 ‘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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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UHD 추진점검 TF ’ 를 구성 · 운영하여 ‘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 ’ 을 개정하고 다채

널방송인 EBS 2TV 시범서비스의 본방송 도입 준비를 추진하는 등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9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규제를 정비하

였고 4개 행정조사 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 사전 규제방식의 시장 관리 관성을 제거하고

방송통신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

썼으며 이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통위 2020 ).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의 합리화를 위해 2017년 12월에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여 본인확인 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수요가 급증함에 따

라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도입 · 운영을 추진하였다 (방통위 2018 ). 2018년에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획득 방법을 문

자메시지 , 모바일앱 , SNS 등으로 확대하였다 .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아여 스타트업의 진입을 촉진하였다 .

2019년에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 방송법 시행

령 ’ ,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 방송법 ’ ,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는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는

등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 국

가(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태국, 인도네시아 , 벨기에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프랑스 )와 MOU를 체결하여 방송통신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방통위 2018 ). 각국가와 면담

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방송규제기관 포럼(IBRAF),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 (IBC), 국제 콘텐츠마켓 (MIPCOM)에 참석하여 방송통신의 글로벌 동향을

수집하고 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과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에 힘썼다 . 2018년에는 수출장벽

을 낮추기 위해 ‘ 국가 간 방송공동 제작협정 ’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 2018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 를 개최하였다 . 방송콘텐츠 유통 관련 국제분쟁 증가로 인해 방송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계약 시 제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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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는 계약 및 수익 분배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

품질 콘텐츠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였다 (방통위 2019 ). ASEAN 10개국 중 시장 규모 및 한

류 파급 정도가 큰 베트남 , 태국, 인도네시아와 우선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터키 · 캐나다

등과 신규 협정을 계획하는 등 ‘ 국가 간 방송공동 제작협정 ’ 체결을 확대하였으며 , 터

키 · 인도 · 태국 · 중국 · 뉴질랜드 등 12개국의 정부 · 국제기구 및 국내외 방송사 관계자

가 참여한 ‘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 와 아세안 국가 간 방송콘텐츠 교류 확산

과 방송 공동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 한-아세안 방송콘텐츠의 미래와 협력방안 심포지

엄 ’ , 각국의 방송콘텐츠 시장과 정책 정보 등을 공유하고 , 방송콘텐츠의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 국경없는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BCBB) ’ 창립기념식을 개

최하였다 . 또한, 국내방송사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미국 · 인도 · 캐나다 · 터

키 · 헝가리 등 5개국을 선정하여 방송 관련 규제와 법제도 , 방송시장 특성, 미디어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등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방통위 2020 ).

한편으로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시장진입에 대응하여

OTT 사업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청취, OTT 컨소시엄 및 OTT 포럼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 지원을 추진하였다 .

또한 미디어 기업 간 인수 · 합병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 ·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관

련 시장획정 및 분석방식을 개선하여 기업 간 인수 · 합병 시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 방

송통계포털 및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등 웹사이트를 통한 방송관련 통계 제공

확대, 스팸 및 위치정보 데이터의 관계기관 개방 확대 등 방송서비스 경쟁활성화 및 데이

터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

4)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4기 방통위는 스마트 시대에 지역 · 계층 · 세대별로 미디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미디어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 또한 미디어의 사

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미디어 이해 ·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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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있는 창의인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 동아리 미디

어교육 , 대학생 학점인증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였다 .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 · 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장애인방송의 품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의 시범방송을 실

시하였다 . 수어방송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 계

획 ’ 을 발표했다 . 장애인 방송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의 2017

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실적평가를 공개하였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청각 장애인용

TV의 보급을 확대하였다 .

그밖에도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장비 ·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에 경기 (남양주 )에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추가 개관하였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청자평가원 활동지

원 등을 통해 시청자 밀착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지역 지상파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또한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열람 · 제공 요구, 열람권 보장 절차 등을 포함

한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의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소 , O2O 사업자 등 개

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 규제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 정보통신분야 개

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 중소 및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

원 ’ 사업 등을 수행하며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했다 .

또한,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 개설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 통신장애로

인한 요금감면과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약관 개선,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등 통신 장애 시

이용자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사업자 · 소비자단체 · 법조계 ·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 초고속인터넷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 마련하여 통신서비스 맞춤형 이용자 교육 실

시 및 콘텐츠 보급 등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실질화 하였다 . 또한, 사업자의 해지방

어 행위와 해지 누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전

환시스템을 도입하고 , 집합물 독점 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결합상품의 해지 간소

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개인위치정보 법 · 제도 개선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보호 , 진입규제 개선, 비식별 조치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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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맞춤형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개

인정보 인식 제고 강화, 교육 개발 운영 및 자격제도 도입추진을 통한 전문가 육성 체계구

축, ISMS-P 운영 등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역량을 강화했다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의 개선

을 추진하였으며 ,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 선포식 및 주간 운영 등 참여형 캠페인을 추

진하였다 . 또한, 청소년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을 목적으로 ‘ 국민정책참여단 ’ 을 운영하여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고 , 사이

버안심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전 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및 신속한 차단을 위해 ‘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

을 마련하였고 ,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및 접속차단 등 ‘ 전기통신

사업법 ’ 상 조치 의무 신설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 · 차단하는 FAST TRACK을 마

련하였으며 ,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 등 집중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 ’

를 구성 · 운영하여 플랫폼사업자 , 시민 , 언론 등 영역별 ‘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을 마련 및 발표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특히 ‘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 ’ 을 비전으로 2019년 이후 향후 3년간의 이

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 정책 기조를 기존의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발표, 지능정보사회 이용

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 개최 등 지능정보시대의 이용자 보호체

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통위 , 2020 ).

3.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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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상승하였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

성/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재난 방송 체계 역시 고도화 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 안전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아울러 외주제작시장 불

공정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을 지원 하는등 국내외 산업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

는 등 공정.상생의 시장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방송

접근권과 미디어 센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인터넷 역기능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등이

개선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채영길 , 2020 ).

그럼에도 방송통신 정책 연구자들은 3기 방통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4기 방통위가

전문성과 규제기구로서의 권위를 회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식 , 2015 ; 강명현 ,

2017 ; 김수원 · 김성철 , 2017 ; 박종민 · 고경아 · 윤해원 , 2018 ; 곽규태 · 서윤진 · 이상우 ,

2018 ; 정영주 · 홍종윤 · 오형일 , 2018 ). 이상식 (2015 )은 과거 방통위가 경쟁 규제의 성격을

갖는 금지행위 규정을 갖고 있지만 방통위가 경쟁법인 공정거래법 집행 기능을 갖지 않고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한 경쟁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문제로

인해 이중 규제의 위험과 권한 분쟁으로 인한 전문성과 규제기구로서의 권위를 침해 받는

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수원 · 김성철 (2017 )은 4기 방통위의 조직 개편의 원칙으로 공공성

과 산업성의 조화뿐 아니라 과학기술정통부와 분담하고 있는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 / 진흥

과 규제를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생태계 차원의 상생 /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 생

태계 내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 공진화를 위한 고차원적 정책 규제를 수립을

제시하였다 . 이는 이원화 , 삼원화되어 있는 방통위의 조직과 권한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

여 방송통신 산업의 전문적 진흥과 규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실제로 이러

한 방통위의 전문성과 권위가 분화되어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는 상대적으로 그 권위가

위축되어 부처간 가치 경쟁뿐 아니라 이를 국회 여야간 정쟁에 의해 미디어법과 언론 개

혁 관련한 제도와 법 마련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박종민 ·

고경아 · 윤해원 , 2018 ).

제5절 5기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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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2020년 8월 한상혁 위원장의 연임으로 출범한 5기 위원회는 4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면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5

기 방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 , 안형환 , 김효재 , 김창룡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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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요 이력

한상혁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89년)하고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학위 (2010

년)취득 . 제40회 사법시험을 합격 (1998년)하였으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2006~2007년), 민주언론시민엽합 정책위원 및 공동대표 (2008~2019

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09~2012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2013~2019년), 방통위 광고특별위원회 특별위원 (2014~2016년), 자유언론실천

재단 감사 (2019년) 등을 역임

김현 부위원장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 (1989년), 1988년 평화민주당 재야 98인 입당해

평민연에서 활동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보도지원 비서실 행정관 ,

보도지원비서관 (춘추관장 2003~2007년)을 역임 , 제19대 국회의원 (2012~2016

년)으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 정보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7~2018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2018~2020

년) 등을 역임

안형환상임위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 (1986년)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공행정

학 석사학위 (2005년)를 거쳐 , 경기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2017년)를 취득 .

한국방송공사 기자 (1991~2008년), 18대 국회의원 (2008~2012년), 한나라당 대

변인 (2010~2011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공동대표 (2012~2017년), 단국대

학교 사회과학대학 석좌교수 (2015~2017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특임

교수 (2018~2019년) 등을 역임

<표 2-5> 5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자료 : 방통위 , 방통위 연차 보고서 , 2020 .

2.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

2021년 1월 6일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주요 정책

으로 제시하고 ,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3대 주요 정책 목표

는 신뢰받는 미디어 , 성장하는 방송통신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로서 세부 정책과

제는 다음과 같다(방통위 , 2021 .1.6).

1) 신뢰받는 미디어

첫 번째 목표는 신뢰받는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5기 방통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네 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 번째 과제로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를 제시하였다 . 미디어융합시대에 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방송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 승인 및 평가제도 마련하고 늘어나는 비대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EBS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방송 , 공동체라디오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두 번째 정책과제는 방송재원구조

개편이다 .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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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상임위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1980년)하고 , 고려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

위를 (2010년) 취득 .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정치학과 방문연구원 (1992년), 조선

일보 사회부 차장 , 국제부장 , 문화부장 , 독자부장 , 외교통상위원회 , 정보위원

회 위원 (2008~2011년), 청와대 정무수석 (2011년), 국방대안보대학원 초빙교수

(2013~2014년)등을 역임

김창룡상임위원

건국대학교 낙농학과를 졸업 (1985년)하고 ,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 언론대학

원 석사학위 (1987년)를 거쳐 , 영국 카디프대학교 언론학 박사학위 (1993년)를

취득 . AP통신사 서울특파원 (1987~1988년), 국민일보 편집국 기자 (1988~1995

년),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997~1999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03~2009년),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 (2006~2007년), 인제대학교 신문

방송학과 교수 (1999~2019년) 등을 역임



을 통한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대안 마련하고 방발기금 재원확대 , 통합 및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세 번째 정책과제는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이다. 재난방송 콘트롤 타워인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 구축하고 재난방송 제공채널 다각

화, 지역맞춤형 재난방송 체계 구축 및 제작지원 확대 등이다 . 네 번째 과제는 허위조작정

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이다 .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고도화

등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하고 재난방송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

불법스탬규제강화 등 건강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성장하는 방송통신

두 번째 정책 목표로는 방송통신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다섯 번째

정책과제로 미디어산업 활력제고를 제시하였다 . 광고 · 편성 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

화 방안 마련하고 소유 · 겸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영방송 자율성 제고하여 경쟁력 강화

를 추진할 것이다 . 여섯 번째 정책과제는 방송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 방송광고의

원칙 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하고 중간 · 가상 · 간접광고 , 협찬고지 관

련 규제 차이를 해소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네게티브 규

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 일곱 번째 정책과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다 . 지속 성장의 바탕

이 되는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하고 차

별적 이용계약 금지 등 망 이용환경 개선하고 ,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

력 강화하고 방송시장 사후규제 정비, 금지행위 실태 점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협찬의

투명성 제고 및 홈쇼핑-지상파 · 종편의 연계편성 방지하여 사업자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 여덟 번째 정책 과제는 시청각 미

디어서비스 법제 마련이다 . OTT 서비스 등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되고 있지만 칸막이식

낡은 규제 틀만으로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을 제정하고 미디어 개혁기구 설립시 적극 참여 및 지원하여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

3)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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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요 정책 목표는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 이를 위

한 아홉 번째 정책과제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이다 . 이용자 피해

유형이 복합해지고 다양해지는 속에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가동으로 분쟁조정 실효

성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치 · 운영하는 한편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 증대하고 모바일 앱 및 신규 서비스 관련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자 권

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 열 번째 정책 과제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이다 . 먼저

시청각장애인 미디어접권근 보장 지원법 제정하고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방송 VOD

활성화하여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정

책과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이다 . 2023년까지 17개 광역시 , 도 단위의 시청자미

디어센터 구축하고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활성화 및 소규모 밀착형 서비스 확대하고

마을미디어 교육 확대 및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마지막 열두 번째 과제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고 및 역량 강화

이다. 미래 사회의 트렌드 , 이용자 행태 변화 등을 분석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정립하고 , 위치정보사업 규제 합리화 및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

한 기본 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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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빅데이터 분석

제 1절 분석의 범위 및 방법

1. 분석 범위

본 연구는 방송통신 관련 언론 보도와 언론 보도 국내외 주요 학회지의 등재 학술 논문

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방송통신 및 해외 방송통신 이슈를 파

악하고 향후 방통위의 정책 개발 및 기관 역할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언론 보도 분석은 방송통신 산업과 이용자를 위한 주요 이슈와 문제 및 정부의 정책

대응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며 시기에 따라 그러한 변화와 추이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향후 정책 당국의 정책 전망과 거버넌스 체계 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논의 자료

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내외 학술 논문의 경우,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 방송

통신 산업, 정책, 기술, 이용 환경에서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와 이슈가 무엇인지 , 그

리고 이들을 어떠한 담론 속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 특히 해외 학술 논문과의 비교는 국내 중심의 논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정책적 대응의 전망을 세울 수 있게 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 연구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언론 보도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총 4년 10개월

기간 빅카인즈에 등록된 모든 기사 중 방송통신이 제목, 본문에 포함한 기사를 분석하였

다. 최종 수집한 언론 보도는 54개 언론사 기사 총 46,460건이다 .

<표 3-1> 수집 언론사명

언론사명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 , 국민일보 , 세계일보 등 54개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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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학술 논문과 해외 학술 논문의 경우 언론 보도와 다르게 제목에 방송통신이

들어간 경우 기술, 공학 등의 학회 논문도 포함되어 정책적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정책이 주로 언급된 학술지를 선정한 후 해당 학술지에 출판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때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표한 논문이다 . 최종 수집된 학술지는

국내 논문 99개 학술지 중 635건, 해외 논문 23개 학술지 중 21,321건이다 .

<표 3-2> 국내/해외 학술지명

국내 학술지 해외 학술지

방송통신연구, 한국방송학보, 디지털융복합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학보, 등
총 99개 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Central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of Health Communication 등 23개 학술지

셋째, 언론 보도는 제목 , 본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 반면, 학술 논문의 경우 뉴스와는 달

리 논문 제목 , 핵심어 , 초록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 또한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은 한국어 ,

영어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넷째, 방송통신 관련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

2.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

첫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분석 시 중요한 점은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 있

는 단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단어가 많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1차로 형태소 분석

후 단어 빈도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도출하고 , 도출된 단어를 텍사노미 (Taxanomy)

로 구성한 후 다시 전체 데이터에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여기서 텍사노미는 분류

체계를 뜻하며 , 사전에 지식 기반으로 유의미한 분류를 한 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분류

체계는 이 연구의 목적인 방통위의 정책 현황과 향후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

어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주의 설정 ,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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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는데 용이한 담론 범주의 설정을 고려하였다 . 이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사전 분석과 반복적 논의를 통해 기술, 기관, 규제 세 개의 이슈 범주를 획정하였다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기술, 기관, 규제 , 세 범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 이

세 범주의 구체적인 세부 이슈와 관련 텍사노미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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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방송통신 분석용 텍사노미

둘째, 전체 데이터에서 텍사노미를 활용하여 각 유목별로 출현 빈도를 확인하고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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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술

기반기술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알고리즘, 인공지능, 콘텐츠,

증강현실, 로봇, 가상공간, 가상현실, 딥러닝 등

통신기술 2G, 5G, 6G, LTE, GPS, 네트워크, 와이파이, 트레픽 등

응용서비스
딥페이크, 메타버스, 무인기, 배달앱, 암호화폐,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키오스크, 핀테크, 웹하드, NFC 등

보완
공인인증서, 랜섬웨어, 블록체인, 비식별화, 스미싱,

악성코드, 양자암호통신, 해킹, VPN 등

OTT 넷플릭스,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SNS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방송콘넨츠 지상파, 케이블, 실감콘넨츠, 홈쇼핑, 게임, 팟캐스트 등

규제

이용자보호_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뉴노멀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언론중재법, 온플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플랫폼법,

EMC, ISMS-P 등

이용자보호_규제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보호, 보조금, 성착취물, 보이스피싱,

붑법사이트, 음란물, 재난방송, 중간광고, 팩트체크 등

산업활성화 구글갑질방지법,과징금, 데이터3법, 망중립성, 인앱결제 등

시청자권익 수신료, 재난방송, PPL, 중간광고, 장애인 등

공영미디어
공영방송, 재허가, 재승인, 지역방송, 지배구조, 방송법 개정

등

기관

공공기관
과기정통부, 검찰,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당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민간기업(국내)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왓챠, 카카오, CJ,

SK, KT, LG 등

민간기업(국외) 구글, 애플, AT&T 등



월별 등으로 기간 변화를 확인하였다 . 이를 통해 기술, 규제, 기관의 의미의 변화 추이와

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또한, 이러한 추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변화에서 가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기술, 규

제, 기관 등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월별 빈도 변화와 연도별

상위 빈도 50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워드클라우드 , 그리고 해당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 뉴

스 기사 등 내용을 보완 검토하였다 .

넷째, 아울러 , 텍사노미를 활용한 동시출현빈도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로 방

통위와 동시출현빈도가 높거나 변화를 보이는 주요 이슈 및 키워드들의 추세를 확인하였

다. 특정 기술, 규제, 기관과 관련하여 방통위와 직간접적인 의미연결의 특성을 이해함으

로써 향후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분석이다 .

다섯째 , 마지막으로 주요 동시출현빈도를 기반으로 동시출현빈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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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빅데이터 분석 결과

1. 언론 기사 분석

방통위가 언급된 기사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방통위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 언론보도에서 방통위 기관의 언급의 변화는 언

론 보도의 속성 , 관련 정책과 이슈의 대중적 파급력 , 그리고 정치사회적 민감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에 단순히 어휘 포함 기사량의 증감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

요가 있다 . 다만 , 최근 데이터 , AI, 알고리즘 ,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추동하는 미디어산업

과 이용 환경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전반적 관심의 집중은 기존의 방송통신 아젠다와 정

책기구 논의와의 담론적 거리가 증대하고 있다는 추론은 가능해 보인다 . 이후 범주별 변

화 추이 역시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표 3-4> 방송통신위원회 어휘 포함 기사량 추이 1)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뉴스 데이터량 10,335 9,111 10,240 9,469 8,764

<표 3-5> 방송·통신 분야 기술 ·규제·기관별 정보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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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기술 21,158 31,067 39,801 39,966 38,230

규제 11,887 10,346 11,135 15,301 18,361

기관 72,435 6,4185 90,818 76,725 92,070

1) 분석에 활용된 빈도는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2021년 11월과 12월을 지난 월들의

평균값을 구한 후 산술적으로 더해서 사용하였다 .



1) 기술 관련 추세 분석

방통위와 함께 언급된 주요 기술범주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반기술과 OTT

의 출현빈도가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 .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와

응용서비스의 경우 2018년 증가세를 보인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안과 SNS는 2018년 정점에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 통신기술 발생 빈도

는 높으나 추세적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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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방송·통신 분야 기술·규제·기관별 정보량 변화



기술범주에서는 기반기술 부문이 가장 큰 변동을 보였다 . 이러한 기반기술에 대한 언론

보도의 증가로 나타난 해당 기술 범주의 언론 관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술별 추이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인공지능 (AI)과 콘텐츠는 201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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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류 2017 2018 2019 2020 2021

기반기술 6,461 7,284 13,328 13,371 14,168

통신기술 3,271 5,208 8,432 7,562 5,082

응용서비스 938 2,121 1,534 949 1,541

보안 1,901 3,222 1,786 1,699 1,555

OTT 988 2,335 5,322 7,511 8,328

SNS 2,489 4,990 4,391 3,889 1,492

방송콘텐츠 5,110 5,907 5,008 4,985 6,064

<표 3-6> 기술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2] 기술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두 배 이상의 발생량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 출현빈도에 있어서도 다른 기술 키워드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여 주었다 . 이와 함께 알고리즘 /딥러닝은 빈도수는 인

공지능이나 콘텐츠에 비해서 높지 않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조사 기간동안 보여 주고 있

다. 반면 사물인터넷 , 스마트시티 , 그리고 증강현실은 2019년 정점을 보인 이후 감소추세

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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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물인터넷 /

IOT

892 663 794 454 161

스마트시티 134 270 408 170 124

알고리즘 /

딥러닝
97 169 284 398 694

인공지능 /AI 1,641 2,328 4,854 5,750 6,044

콘텐츠 2,851 2,906 5,367 5,657 6,404

증강현실 /AR/

가상공간 /

가상현실

566 553 1,026 639 522

로봇 280 395 595 303 220

<표 3-7> 기반기술 기술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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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9 .09.09 아주경제
인공지능 (AI)은 모든 분야의 기본동력이 되고

있다

2019 .11.11 중앙일보
실생활 파고든 인공지능에 정부 , 윤리 원칙 발

표

기반기술에서 인공지능 /AI와 함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세부 이슈인 ‘ 콘텐츠 ’ 의 증

감 추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 콘텐츠를 포함한 기사량의 월별 추이를 보면 2019년 이후

등락은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콘텐츠 관련 이슈는

언론의 관여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 이에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언론 보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언론의 관여도가 높았던 콘텐츠 관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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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반기술 기술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표 3-8> 인공지능/AI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슈는 5G의 확산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지원책 , 그리고 콘텐츠 사업의 확

대와 함께 망 사용료와 관련된 업계 간 갈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에서는 2020년 이후 넷플릭스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 OTT라는 용어 또한 함께 나타나면

서 콘텐츠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콘텐츠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9 .08.05 한국경제 “5G 가입자 유치戰 핵심은 보조금 아닌 콘텐츠”

2019 .12.05 한국일보
망 이용계약 가이드 나왔지만 통신업계 “보강 필

요” vs 콘텐츠업계 “제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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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콘텐츠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기반기술과 방통위의 연도별 동시출현 강도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변화가 없이 콘

텐츠가 가장 강한 연결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언론이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높은

관여를 보였던 기반기술들이 모두 방통위와의 동시출현 네트워크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도

별로는 약한 연결강도를 거의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결과

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딥러닝 등 기반기술에 대해서 언론이 보여 주었던 차별적인 연

도별 관여도가 방통위와 해당 기술들의 동시출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 이는 콘텐츠

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방통위가 의미 있는 역할 수행 기관으로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

고 있음을 의미한다 . 즉, 언론은 방통위가 콘텐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의미연결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더불어 콘텐츠 영역에서 방통위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와 함께 국산 OTT 콘텐

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대한 역할과 관련된 아젠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 이용자보호

와 콘텐츠는 방통위의 핵심 정책 영역으로 언론 역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대중화에

따라 기존 정책 아젠다를 방통위와 연관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예: 파이넨셜뉴스

(2021 .12.23.). 방통위 ‘ 내년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마련...OTT법 추진 ’ ; 디지털투데이

(2021 .1.31.). 방통위 , OTT 활성화 추진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세액공제 ; 톱데일리

(2021 .12.7.). 넷플릭스 활개치는데 ... ‘ 방통위가 국산 OTT 콘텐츠 시장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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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방송통신위원회 0 0 0 0 0

사물인터넷 143 73 46 44 16

스마트시티 11 53 40 18 4

알고리즘 29 50 111 224 337

딥러닝 23 3 13 14 24

인공지능 290 182 274 549 281

콘텐츠 2436 2170 3796 4457 4246

증강현실 44 25 39 35 10

가상공간 3 7 0 0 3

가상현실 82 48 75 48 19

로봇 95 27 57 57 48

<표 3-10> 방송통신위원회와 기반기술 동시출현 빈도



통신기술 관련 어휘들의 키워드 발생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감소

또는 보합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생 빈도수에 있어서도 기반기술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

- 72 -

통신기술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G 87 194 113 135 22

5G 252 819 2,799 1,537 941

6G 19 15 76 102 85

네트워크 960 1,353 1,735 1,540 1,699

와이파이 213 245 367 1,045 473

통신망 1,061 1,637 1,644 1,471 902

트래픽 332 404 885 816 560

LTE 297 518 762 790 266

GPS 50 23 51 126 133

[그림 3-4] 방송통신위원회와 기반기술 동시출현 네트워크

<표 3-11> 통신기술 기술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통신기술과 방통위의 동시출현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퉁신망 , 네트워크 트래

픽이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다른 통신기술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강한 동시

출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G와의 동시출현 빈도는 2018년에서 2000년까지 높

은 동시출현 빈도를 유지하다 2021년에는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 해당 기간

의 주요 보도를 살펴보면 , 통신기술 분야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트래픽과 관련된 이슈들

이 방통위와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매일경제 (2021 .11.2.)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 넷플릭스 , 통신망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 ; 전자신문 (2020 .7.5.).

방통위-페이스북 항소심 쟁점은 이용자 피해 입증). 이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OTT의 국내망 사용료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통위가 콘텐츠와 통신 및 네트워크 기

술과의 중첩된 정책 영역에서 역할 필요성과도 연관되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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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통신기술 기술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응용서비스의 경우 게임, 메타버스 , IPTV가 언론 보도 언급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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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2G 40 79 31 19 2

5G 114 309 852 746 236

6G 0 0 5 4 9

네트워크 364 448 477 478 646

와이파이 94 32 55 171 101

통신망 377 481 410 247 177

트래픽 307 388 778 694 396

LTE 180 258 288 342 63

GPS 22 16 4 107 93

<표 3-12>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기술 동시출현 빈도

[그림 3-6]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기술 동시출현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위의 기반기술 및 통신기술과 비교해 볼 때 빈도수는 높지 않은 상

황이다 . 다만 전체적인 빈도에서 메타버스가 2021년에 새롭게 출현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배달앱의

경우 역시 2021년 들어 키워드 발생량 증가율이 750%를 상회하였고 , 키오스크 역시 2019

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0%를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즉, 언론은 이용자들과 밀

접하거나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는 기술과 관련해서 방통위와 관련지어 지속적으로 보도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 OTT의 망사용 , 메타버스 , 배달앱과 같은 이슈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

듯이 언론과 여론이 특정 기술과 관련된 관심이 집중될 시기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제기

하게 될 경우 효율적인 이슈 선점 또는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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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서비스 2017 2018 2019 2020 2021

딥페이크 0 0 37 57 54

메타버스 0 0 0 0 473

무인기 19 34 85 7 1

배달앱 1 0 0 15 128

암호화폐 49 233 180 50 91

자율주행 260 252 413 188 176

커넥티드카 8 43 47 8 8

키오스크 5 5 13 49 102

핀테크 142 201 142 108 107

CCTV 101 177 133 130 130

웹하드 163 974 424 101 62

NFC 113 72 19 2 6

플레이스토어 30 52 41 230 186

페이 47 78 0 4 16

<표 3-13> 응용서비스 분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메타버스는 2021년 들어 언론의 관여도가 급증하였다 . 비대면문화 확산과 더불어 메타

버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추진하거나 , 코엑스에서 메타버스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여러 이슈가 언

론의 관심을 받았다 . 이 외에도 , 2021년도에는 한컴그룹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를 인수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워드클라우드에서도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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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응용서비스 기술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메타버스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8.11 광주일보
이제는 가상세계 ‘ 2021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

회 ’ 참가자 모집

2021 .10.13 아시아경제
“메타버스 체험공간 놀러오세요 ” 코엑스에 플

레이그라운드

배달앱 역시 2021년 들어 키워드 출현 빈도가 급증하였다 . 특히 언론의 관여도가 높았

던 이슈로는 배달앱 상 ‘ 갑질 리뷰 ’ 및 점주 보호를 위한 ‘ 가이드라인 ’ 마련 등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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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메타버스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다. 2021년 5월 리뷰 갑질, 폭언 등으로 점주가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방통위는

7월 ‘ 플랫폼 서비스 리뷰 · 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르

면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바,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자

체적으로 점주 보호를 위해 성희롱 , 폭언 리뷰를 남긴 소비자에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워드클라우드 상에서도 리뷰, 별점이 2021년도에 새롭게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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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7.11 YTN 방통위 , 배달앱 '리뷰 테러 ' 막기 위한 법제 개선

2021 .09.05 머니투데이
성희롱 폭언 악성 리뷰 남긴 소비자 , 배달앱 못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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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배달앱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키오스크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5.08 뉴시스
방통위 ,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유튜브 영상

공개

2021 .06.08 아시아경제
정부 , 키오스크 구매 때 장애인 고령자 배려 제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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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키오스크는 2019년부터 전년 대비 키워드 발생량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모

습을 보였다 . 언론에서는 키오스크 이용 증가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이

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의 대책에 관심을 가졌다 . 예컨대 방통위의

‘ 디지털 생활 ’ 캠페인이 키오스크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었다 . 당해 캠페인은 고령

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키오스크 이용을 위한 사용법 안내 영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

<표 3-16> 키오스크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연도별로 방통위와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이는 기술들이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에는 핀테크 , 웹하드 , NFC가, 2018년과 2019년에는 웹

하드가 , 2020년에는 플레이스토어와 딥페이크 , 그리고 핀테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출

현 빈도를 보였다 .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는 플레이스토어 , 암호화폐 , 키오스크와 함께 메타

버스가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이는 기술로 나타났다 . 플레이스토어와 방통위의 높은 동

시출현빈도는 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업무 범위에서 앱마켓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메타버스 , 암호화폐

등 응용서비스 분야의 기술발전 및 산업 성장과 함께 대두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검

토와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 기관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미디어오늘 (2021 .9.5.). 미리보는 미디어 국정감사 ...메타버스 , OTT, AI윤리 ; 코인데스

크코리아 (2021 .6.4.). 정부 ‘ 암호화폐 시세조정 , 법령 신설해 규제한다 ’ ; 조선일보

(2021 .8.8.). 방통위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주무부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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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딥페이크 0 0 26 30 41

메타버스 0 0 0 0 67

무인기 5 0 0 0 0

배달앱 1 0 0 5 66

암호화폐 31 65 26 13 51

자율주행 14 10 18 22 9

커넥티드카 2 7 7 4 4

키오스크 2 5 3 12 61

핀테크 94 56 31 49 43

CCTV 32 59 25 27 50

웹하드 82 666 332 60 26

NFC 80 30 3 2 0

플레이스토어 26 46 38 202 125

페이 23 44 5 13 7

<표 3-17> 방송통신위원회와 응용서비스 분야별 동시출현 빈도



보안기술의 경우 전체적으로 낮은 키워드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 이용자이 인지와

관련성이 높은 랜섬웨어는 2018년 이후 발생량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하지만 인터넷

과 통신의 보안은 이용자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방통위와 연관된 언론보

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방통위가 해당 정책 이슈에서 주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기술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해당 보

안기술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낮은 보도 추이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해킹의 경우 2018년까지 보안기술 분야 내에서 가장 높은 발생량을 보였으나 , 이후 발

생량이 급감하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블록체인의 경우 2018년 이후

로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고 , 그 외 보안기술의 경우 발생량이 등락을 거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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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방송통신위원회와 응용서비스 분야 동시출현 네트워크



랜섬웨어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랜섬웨어 사고의 양적 · 질적 변화에 집중하였다 . 랜섬웨

어 사고 건수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데다가 최근의 랜섬웨

어 공격 양상이 이전에 비하여 달라지고 있어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 관련 워드클라우

드의 구성 내용에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데 , 주요 어휘로는 ‘ 보안 ’ , ‘ 보호 ’ ,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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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인인증서 190 137 34 188 84

랜섬웨어 66 24 37 56 229

블록체인 170 1,075 460 262 226

비식별화 37 53 5 8 4

스미싱 26 184 214 657 287

악성코드 70 36 40 77 28

암호화 260 387 557 146 154

양자암호통신 0 51 43 18 62

해킹 1,062 1,267 352 276 438

VPN 20 8 44 11 44

<표 3-18> 보안기술 분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9] 보안 기술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응 ’ , ‘ 강화 ’ , ‘ 피해 ’ 등이 나타났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에서 랜섬웨어 피

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만큼 과기정통부와 KISA 역시 워드클라우드에서 확인

되었다 .

랜섬웨어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8.01 아주경제
랜섬웨어 , 더 악랄해졌다 “암호화 유출 디도스 3

중 협박”

2021 .10.11 아주경제
1~9월 랜섬웨어 사고 , 작년 1년 치 넘겨 정부 “기

업 위협대응력 높여야”

해킹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들어 전년 대비 50% 이상 키

워드 발생 증가율을 보였다 . 이는 2021년 국책연구기관이자 핵연료 , 방사선 기술 등을 보

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사고가 6월에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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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랜섬웨어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KT가 해킹으로 1100만 건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

던 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동년 9월에 나와 언론의 집중 보도가 있었다 .

해킹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6.18 머니투데이
"北해커조직 , 원자력硏 해킹 공격" 정부 "배후 확

인 중"

2021 .09.13 국민일보 해킹 개인정보유출 KT,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보안기술 분야에서 방통위와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보이는 키워드의 변화가 있음이 발견

되었는데 ,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가 해킹에서 2019년 이후 스미싱으로 변화

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이와 함께 2020년과 2021년에는 공인인증서가 방통위와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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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해킹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는 동시출현 빈도를 보여 주었다 . 이는 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과 관련한 피해사례의 지속

적인 발생 및 특히 코로나 19를 활용한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방통위의 조

사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된 결과이다 . 그리고 공인인증서와 관

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인증 수단과 관련된 논의 , 그리고 본인

확인 기관 지정관련 이슈와 방통위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

데일리안 (2021 .6.11.) 통신3사 ‘ 패스 ’ 가 독정한 본인확인시장 ...토스 , 국민은 , 방통위 문

턱...; 전자신문 (2021 .5.16.). 마이데이터 사설인증서 허용 ...정부 부처 협의체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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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인인증서 94 25 23 141 55

랜섬웨어 42 7 7 3 7

블록체인 25 134 35 33 27

비식별화 36 35 4 3 1

스미싱 9 175 235 647 188

악성코드 35 22 9 53 1

암호화 162 129 292 64 13

양자암호통신 0 1 7 7 7

해킹 897 981 193 202 78

VPN 1 7 46 4 9

<표 3-21> 방송통신위원회와 보안기술 분야별 동시출현 빈도



OTT와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들의 출현빈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전체적으로 OTT 영역에서 해외 서비스 플랫폼들의 출현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플러스의 경우도 2021년

에 빈도수가 상승하였다 . 국내 OTT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는 웨이브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

났으며 , 전체적으로 빈도수는 높지 않으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출현빈도에 있어서 증

가를 보였다 .

OTT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무부

처가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과기정통부 , 문체부 , 방통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부처가 가진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율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바, 이로 인해

정부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OTT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와 법체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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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방송통신위원회와 보안기술 분야별 동시출현 네트워크



2021년도에 OTT관련 서비스 플랫폼 중 언론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 발생량을 보인 것은

넷플릭스로 , 2021년 6월과 10월에 발생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 6월에는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하여 국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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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2017 2018 2019 2020 2021

넷플릭스 237 1,024 1,806 3,745 4,230

웨이브 28 21 368 304 613

디즈니플러스 0 0 49 43 218

아프리카 TV 143 156 100 36 116

유튜브 547 1,111 2,869 3,148 2,827

왓챠 12 13 94 165 190

티빙 21 10 36 70 133

<표 3-22> OTT관련 서비스플랫폼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11] OTT관련 서비스플랫폼 키워드 발생량 추이



사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는 향후 동영상서비스 요

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국내 언론

의 집중을 받았다 . 넷플릭스가 항소하여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 10월경 ‘ 오징어

게임 ’ 등으로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수입은 급증하였으나 이로 인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국내 통신사가 지불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다 .

넷플릭스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6.25 한겨레
‘ 망 사용료 ’ 소송 패소한 넷플릭스 OTT 소비자

부담만 커지나

2021 .10.19 한국일보
'오징어 게임 '으로 대박 난 넷플릭스 , 무임승차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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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넷플릭스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2021년도 기준으로 유튜브는 키워드 발생량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

별 워드클라우드 상에서 2019년까지는 ‘ 페이스북 ’ 같은 다른 서비스 분야 플랫폼이나

‘ 방통위 ’ 및 ‘ 규제 ’ 등이 주로 나타났으나 , 2020년 이후 ‘ 넷플릭스 ’ , ‘ OTT ’ 등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유튜브 서비스의 유형이 점차 SNS에서 OTT로 전환되고 있는

사회적 , 산업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 실제로 2020년 초에 방통위의 ‘ 방

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에서 OTT 이용 서비스 중 유튜브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유튜브의 유료서비스 환급 관련하여 방통위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보도량이 급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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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0 .01.30 세계일보
스마트폰 보급률 91.1% 힘입어 OTT 이용률 50%

돌파 ‘ 유튜브 파워 ’ 계속될 듯

2020 .06.26 조선일보
유튜브 , 방통위에 ‘ 백기 ' ’ 프리미엄 해지하면 미사

용분 환급받는다

방통위와 OTT와의 연도별 동시출현 빈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상대적으로 보이다 2021년에는 넷플릭스의 동시출현 빈도 비중이 높아지

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 상대적으로 웨이브나 왓차, 티빙은 방통위와 낮은 동시출현빈도를

보여줌으로써 언론이 주로 외산 OTT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방통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넷플릭스의 경우 망사용료와 관련된 이슈 , 그리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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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유튜브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보호를 위한 OTT 규체 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함께 등장하였다 . 유튜브의 경우에

는 접속 장애,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영상물에 대한 규제 등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기사

내에 함께 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 반면 국산 OTT와 방통위가 함께 출현하는 기사의 내

용은 주로 국산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국내 OTT에 대한 심사규제 , 외산 OTT와의

경쟁구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산 OTT들의 협력 방안 및 지원책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

루었다 . 이는 언론이 OTT와 관련하여 방통위를 바라볼 때 외산 OTT에 대해서는 규제 프

레임을 , 국산 OTT에 대해서는 지원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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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2017 2018 2019 2020 2021

넷플릭스 213 897 1,542 3,315 2,825

웨이브 4 0 284 284 380

디즈니플러스 0 0 36 38 154

아프리카 TV 166 168 108 31 111

유튜브 435 872 2,089 2,688 1,007

왓챠 4 4 51 111 100

티빙 34 24 57 129 170

<표 3-25> 방송통신위원회와 OTT관련 서비스플랫폼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SNS 채널에 대한 언론의 관여도는 2020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1

년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 이러한 추세가 경향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

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 이는 이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의

축소보다도 OTT, 인공지능 / AI 등 플랫폼과 데이터 기술들에 대한 전술한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에 대한 상대적 효과이거나 또는 이들 서비스가 보편화되

고 이에 대한 문제나 이슈 역시 이용 문화로 수렴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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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2017 2018 2019 2020 2021

트위터 97 123 100 226 104

틱톡 0 0 121 966 133

인스타그램 119 134 111 175 97

카카오톡 133 237 193 460 305

페이스북 2140 4496 3866 2062 852

[그림 3-12] 방송통신위원회와 OTT관련 서비스플랫폼 동시출현 네트워크

<표 3-26> SNS 채널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13] SNS 채널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이러한 언론의 관여도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페이스북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SNS 채

널 중 가장 많은 키워드 발생량을 나타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발생

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방통위와의 망 사용료 관련하여 페이스북이 승

소하며 언론의 보도가 급증하였다 .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주요 SNS

의 개인정보수집 관련 적정성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이슈가 되었다 . 2019년에는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둘러싸고 방통위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언론의 보도량이 급증한 바 있다. 위

와 같은 흐름은 워드클라우드 연도별 변화에서도 2018년에 ‘ 방통위 ’ , ‘ 개인 ’ , ‘ 정

보 ’ , ‘ 조사 ’ 등에서 확인된다 .

- 94 -



페이스북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8 .03.30 경향신문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 카카오톡 등 통화 문자 개

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2019 .08.27 경향신문
방통위와 법정 다툼서 이긴 페이스북 “정부의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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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페이스북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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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2017 2018 2019 2020 2021

트위터 59 107 80 202 81

틱톡 0 0 155 930 67

인스타그램 91 98 56 126 52

카카오톡 90 157 102 406 134

페이스북 1694 4020 3454 1853 486

SNS의 경우 다른 채널에 비해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방통위와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이러한 양상은 2020년 이후 카카오톡의 동시출현

빈도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페이스북의 경우 망 이

용료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 이슈 포함 ), 접속경로 변경 등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이용

자 보호 이슈 , 가짜뉴스 등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방통위와 함께 기사에서 다루어졌다 .

카카오톡의 경우 2020년부터 페이스북 등과 함께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이 된

것과 함께 SNS를 통한 과대광고 및 메신저 피싱 피해 등과도 연관되어 나타났다 . 카카오

톡과 페이스북외 트위터 , 틱톡, 인스타그램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도 빈도수를 보이는

데, 이들 플랫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나 이슈 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 특정 연령

층이나 계층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

<표 3-28> 방송통신위원회와 SNS 채널별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2) 규제 관련 추세 분석

이 연구는 방통위의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관련 범주에 대한 분석은 핵심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이슈 관련된 규제 영역에서 나타난 세부 영역들의 출현빈도는

아래와 같다. 전반적 결과는 그동안 방통위가 핵심적으로 실행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이용

자보호 법령이나 규제이슈와 관련된 어휘들의 출현빈도가 지속적인 높은 추세를 보였다 .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시청자권익과 관련한 이슈 범주의 출현빈도가 2020년 이후 급증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는 2021년의 출현빈도 급증은 수신료와 관련된 언론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7년 이후 시청자권익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하면 수신료는 시청자권익이 여전히 언론과 사회의 주요한 핵심적 관심 범주

임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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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방송통신위원회와 SNS 채널별 동시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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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자보호 -법령 3,734 2,206 1,688 3,504 3,064

이용자보호 -규제 3,456 3,025 4,202 4,748 3,017

국내산업보호 1,231 2,088 2,041 3,278 1,975

산업활성화 392 255 322 385 247

시청자권익 1,931 2,422 2,435 2,620 7,435

공영미디어 1,143 350 447 766 620

<표 3-29>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제이슈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15] 방통위 관련 규제이슈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위치정보법이

2021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온플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 정도가 급격히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

아래의 법령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치정보법으로 해당 법령은 개인정보의 수집

과 활용, 그리고 유출에 대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산업과 직접적인 연관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영역은 데이터 3법을 주도한 과기정통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방통위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 향후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산업과

이에 대한 규제 및 활용에 대한 주무기관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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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 -법령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정보보호법 88 310 250 268 132

뉴노멀법 106 27 1 0 0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627 529 469 1,370 809

언론중재법 1 11 10 5 121

온플법 /플랫폼법 0 0 0 4 581

위치정보법 1,822 877 730 1,643 1,300

통신비밀보호법 2 50 37 16 0

EMC 12 13 5 6 36

GDPR 72 359 126 98 26

ISMS-p 4 30 60 94 59

<표 3-30> 이용자보호 법령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위치정보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 기간 대상 내내 이용자보호 법령 중에서 가장 높

은 발생량을 보였다 . 2017년 11월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보도량이 가장 많았는데 , 이는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통위가 규명을 하더라도 외

국계 IT 기업에 대한 수사 · 기소가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 또한 2020년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위치정보 사업 실태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두터운 개인

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워드클라우드의 연도별 내용 변

화는 크지 않으나 , ‘ 정보 ’ , ‘ 동의 ’ , ‘ 위치 ’ , ‘ 방통위 ’ 등 주요 어휘들이 빈도를 달

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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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이용자보호 법령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위치정보법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7 .11.30 한국경제 구글 위치정보 빼가도 ‘ 솜방망이 처벌 ’

2020 .09.22 한겨레
이통사 위치정보사업 15년째 `사각지대 ' 방통위 , 사

후관리 ‘ 부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법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만큼 언론의 관심도가 높지는 않

았으나 주요 이슈 발생 시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 예컨대 , 기존에 개인정보보

호 감독 권한이 분산되어있던 것을 한데 모아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이 주요 이슈였다 . 2020년 7월에는 ‘ 틱톡 ’ 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

집한 데 대하여 방통위의 과징금 조치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 워드클라우드 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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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위치정보법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 정부 ’ , ‘ 방통위 ’ 가 연도별로 확인되며 , 나아가 개인정보법과 AI가 연관된 ‘ 이루

다 ’ 판례로 인하여 AI도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술 및 제도를 방통위와 관련시켜 보도한 기사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용자보호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화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8 .11.21 전자신문
감독 ‧처벌 권한 힘 실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

원화

2020 .07.16 중앙일보
틱톡 , 한국서도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1억

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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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개인정보보호법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온플법은 2020년 들어서야 언급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언론의 관심도가 급증하였다 .

이는 방통위가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

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함에 따른 것이었다 . 워드클라우드 상에서

도 ‘ 방통위 ’ , ‘ 규제 ’ 가 빈출 어휘로 확인된다 . 또한, 9월에는 카카오를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슈가 되었다 .

온플법 /플랫폼법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2.24 아주경제
방통위 , 플랫폼 ‘ 갑질 ’ 막는다 유튜버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2021 .09.28 동아일보
플랫폼 국감 카카오 -네이버-구글코리아 -쿠팡 대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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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온플법/플랫폼법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한편, 개인정보와 다른 차원에서 이용자보호 법령과 관련하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이

된 법령들 가운데 연도별로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보인 것은 2018년의 GDPR(개인정보 보

호규정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9년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와 관련된 규제관련 법령들이었다 . 이외에도 2021년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플법 , 플

랫폼법 )이 방통위와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보여주었다 . 개인정보보보법이 이행된 2019년에

방통위와 높은 동시출현빈도가 나타난 것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위메프 , 카드사 등의 개인

정보보호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온라인플랫폼공정

화법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IT업계의 갈등, 정부부처간의 입장 차이 등 (예: 연합뉴스

(2021 , 12,19). ‘ 1년째 표류 ’ 온플법 , 12월 임시국회서 속도 낼까 ; 아주경제 ; 연합뉴스

(2021 .9.28.). 온플법 , 공정위 -방통위 법안 조율 없이 통과되면 혼란 초래; 데일리안

2021 .11.5.). 성급한 ‘ 온플법 ’ 중복 추진에 속타는 IT업계...정부는 ‘ 마이웨이 ’ )이 언론

에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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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 -법령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정보보호법 63 229 165 197 31

뉴노멀법 92 15 0 0 0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258 418 384 1341 586

언론중재법 1 6 11 5 46

온플법 /플랫폼법 0 0 0 0 209

위치정보법 0 0 0 2 162

통신비밀보호법 36 32 12 29 21

EMC 2 29 26 12 0

GDPR 0 0 0 0 0

ISMS-p 103 369 114 119 17

<표 3-34>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용자보호 법령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이용자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된 어휘는 개인정보보호 , 보조금 , 음란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 키워드 발생량이 등락을 반복하나 빈도에 비추어 볼 때 , 조

사 기간 동안 언론의 주요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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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익 및 보호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정보보호 576 889 521 903 796

공공와이파이 3 1 48 127 32

보조금 1,997 474 1,503 1,590 650

사이버보안 60 15 57 32 52

보이스피싱 220 232 144 340 152

[그림3-17]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용자보호 법령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표 3-35> 이용자 권익 및 보호 이슈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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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및 도박
사이트

11 79 151 42 17

악성댓글 2 9 9 28 29

음란물 /성착취물 /소라넷 514 908 781 900 228

이루다 0 0 0 0 236

이용자보호 37 38 61 47 192

팩트체크 0 40 141 226 188

허위조작정보 /

가짜뉴스
30 292 722 513 418

혐오표현 6 48 64 23 26



보조금은 2018년 474건에서 2019년 1,503건, 2020년 1,590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증가한

바 있다. 이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

금 지급이 지속된 사실과 관련된다 . 워드클라우드 상에서도 ‘ 불법 ’ 이 주요 빈출 어휘로

확인되는 바, 보조금 관련한 주요 이슈는 불법 보조금 지급인 것으로 보이며 , 관련법인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도 빈출 어휘로 함께 등장한다 . 2020년에는 방통위가 통신 3사

에 이와 관련하여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이슈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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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이용자 권익 및 보호 이슈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보조금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9.05.15 경인일보 방통위 눈총 비웃는 ‘ 대리점 보조금 실탄 ’

2020.07.09 조선일보
휴대폰 불법 보조금 통신 3社에 역대 최대 과징금

512억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이슈들과 방통위의 상대적인 동시출현빈도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는 2017년에는 보조금 이슈, 2018년에는 보조

금 이슈와 함께 음란물 , 가짜뉴스 , 보이스피싱 ,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 2019년에는 보조금

과 함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 그리고 음란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보

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향적으로는 보조금을 제외하면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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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보조금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물 (성착취물 포함)과 가짜뉴스 (펙트체크 , 허위조작정보 포함)와 방통위의 동시출현 경향

이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이슈 가운데 언론이 주요하게 다루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권익 및 보호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정보보호 281 228 78 121 26

공공와이파이 2 0 0 4 1

보조금 1,602 350 1,030 1,294 337

사이버보안 23 3 8 0 0

보이스피싱 170 174 110 238 108

불법 및 도박

사이트
3 29 60 3 0

악성댓글 2 7 15 4 0

음란물 /성착취물 /소

라넷
3 9 10 27 24

이루다 332 639 535 251 67

이용자보호 0 0 3 368 73

팩트체크 38 24 6 6 9

허위조작정보 /

가짜뉴스
0 0 0 0 140

혐오표현 21 9 29 3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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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용자 권익및보호 이슈관련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전통적인 방송, 통신영역 , 그리고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의 분리라는 규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공정경쟁

이슈들에 대하여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글방지법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 넷플

릭스법 등 전파나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기업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키워드 발생량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진흥과 관련한 이슈 키워드

는 전반적인 발생량이 낮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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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용자 권익 및 보호 이슈 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2017 2018 2019 2020 2021

과징금 1,187 1,895 1,538 2,651 1,103

구글갑질방지법 0 0 0 14 77

넷플릭스법 0 0 0 110 79

망사용료 44 192 503 144 139

인앱결제 0 1 0 359 577

데이터 3법 0 0 38 135 16

망중립성 171 163 44 28 35

송출수수료 57 32 168 97 108

표준계약 151 48 49 10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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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공정경쟁·산업진흥 이슈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20] 공정경쟁 이슈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인앱결제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2021년에 언론의 관심도가 증가한 키워드로서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를 규제하기 위한 ‘ 갑질방지법 ’ 통과 및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며 많은 언급이 있었다 . 워드클라우드에는 인앱결제

관련하여 애플 상품으로 인앱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구독료가 30%가 더 비싼 사실 ,

구글 포토 및 유튜브 광고 등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인상된 사실 등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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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산업진흥 이슈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인앱결제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08.31 헤럴드경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못한다” ‘ 갑질방지법 ’ , 본

회의 통과 세계 최초

2021.10.19 전자신문
“인앱결제 강제하고 불이익 주면 최대 매출 2% 과

징금” 방통위 시행령 초안 공개

과징금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 동안 공정경쟁 · 산업진흥 이슈 관련 키워드 중 지속적으

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발생량을 나타냈다 . 이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 액수 등의

결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언론 역시 과징금 부과 사실 등에 관하여 언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 방송통신 분야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유는 ‘ 개인정보 유출 ’ , ‘ 불법

적 개인정보 수집 ’ , ‘ 불법 보조금 지급 ’ 등으로 다양한 바, 이에 따라 연도별 워드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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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인앱결제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우드의 내용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정보량의 경우 2020년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때, 틱톡에 불법적 개인정

보 수집 · 유출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때 급증하였다 .

과징금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0.06.15 조선일보
통신업계, 역대급과징금에주파수재할당비용까

지 보릿고개 우려

2020.07.15 전자신문
방통위, 틱톡에 1억 8000만원과징금...“개인정보
수집・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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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과징금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공정경쟁 및 산업진흥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지속적으로 분석기간 동안 방통위와 상대

적으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여 주었다 . 다만 인앱결제가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이

는 2021년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017 2018 2019 2020 2021

과징금 952 1592 1224 2355 773

구글갑질방지법 0 0 0 5 49

넷플릭스법 0 0 0 81 37

망사용료 32 173 384 117 98

인앱결제 0 1 0 247 307

데이터3법 0 0 26 104 12

망중립성 130 133 32 19 22

송출수수료 37 23 142 99 74

표준계약 67 20 13 33 28

IPTV법 11 12 24 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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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경쟁·산업진흥 이슈 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다음 표는 시청자 권익 관련 키워드의 발생량 추이를 요약한 것이다 . 수신료 인상과 관

련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은 수신료에 대한 2021년 빈도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 이와 함께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이 담당

해야 할 역할과 방송 사각지대의 해소 등도 방송 접근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관

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한편, 중간광고와 PPL은 시청자 권익 측면과 함께 방송서비스 산업 활성화 측면을 동시

에 가지는 이슈로서 전체 빈도는 높지 않으나 중요성을 갖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예:

2021년 공중파 중간광고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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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경쟁·산업진흥 이슈 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표 3-42> 시청자권익 이슈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시청자 권익과 관련된 이슈들 가운데 수신료와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방통위와 높은 동

시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2021년에 KBS수신료 인상이슈와 관련하여 수치

가 급격히 올라간 수신료를 감안하면 2021년에도 방송통신 영역에서 언론의 관여도가 높

은 동시에 방통위와의 역할을 주목하는 이슈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IPTV의 성장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높이고 시장환경을 개

선하고자 하는 시도 및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장애인과 방통위가 함께 출현하는 기사들의 주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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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성화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신료 253 464 668 866 4,542

재난방송 216 41 416 228 203

PPL 23 12 67 29 101

중간광고 434 965 127 377 918

장애인 1,005 940 1,157 1,120 1,672

[그림 3-23] 시청자권익 이슈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SBS (2021 .10.12.). 방통위 ‘ 미디어 포용 종합 계획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확대 ;

KBS(2021 .5.26.). 방통위 ,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이데일리 (2020 .2.11.). 방통위 , 코

로나 관련 장애인방송 확대 실시; 연합뉴스 (2019 .7.4.). 방통위 , 오늘부터 청각장애인 스마

트 수어방송 서비스 ).

<표 3-43>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권익 이슈 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공영미디어 관련 이슈의 발생 빈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낮은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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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성화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신료 237 430 611 756 3545

재난방송 184 22 322 176 129

PPL 18 10 33 21 84

장애인 745 466 464 566 947

[그림3-24]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권익 이슈 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보인다 . 특히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허가와 재승인의 경우에도 낮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언론이 가지는 공영미디어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과거에 비해 현격

히 낮아졌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이러한 경향은 공영방송에 대한 주요 신문들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KBS, EBS, MBC

등 공영방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화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신문사들의 무

관심은 그 자체로 공영방송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44> 공영미디어 이슈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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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미디어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영방송 714 160 136 146 311

재허가 152 57 90 139 47

재승인 148 42 102 373 94

지역방송 32 38 59 70 79

지배구조 77 46 58 35 84

방송법 개정 20 7 2 3 6



공영미디어 관련 이슈들이 방통위와 동시출현하는 상대적 빈도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 먼저 2017년에는 공영방송과 방송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고 다음

으로 재승인 , 재허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과 2019년에는 방송법이 가장 높은 동

시출현빈도를 보였으며 , 2020년에는 재승인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다시 방송법의

동시출현 빈도가 가장 높아졌다 . 다만 방송법 위반이 재승인과 재허가와 관련이 되는 사

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어휘들의 순위변화는 크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공영방송에 대한 낮은 관심에 비해 재허가와 재승인은 신문언론사가 소유한 종편 방

송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언론을 통한 방송 산업의 이해 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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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공영미디어 이슈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표 3-45>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미디어 이슈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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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미디어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영방송 1278 287 245 356 597

재허가 304 160 182 307 100

재승인 456 146 247 1918 216

지역방송 43 38 67 100 109

지배구조 76 24 7 14 39

방송법 개정 972 759 873 889 960

[그림 3-26]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미디어 이슈관련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3) 기관 관련 추세 분석

아래 표는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언론

기사 내에서 출현하는 빈도를 요약한 것이다 . 아래 표에서 보이듯 여전히 공공기관의 빈

도가 가장 높고 , 다음으로는 국내 민간기업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 다만 공공기관

과 국내 민간기업의 출현 빈도는 2019년 이후 경향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압도적으로 높아 방송 · 통신

영역에서의 주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이와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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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기관 32,535 36,492 45,703 36,487 35,315

정당 19,275 6,443 9,162 6,110 5,611

민간기업 (국내 ) 17,269 17,196 33,344 26,343 24,594

민간기업 (국외 ) 3,356 4,054 2,609 7,785 7,111

<표 3-46> 방통위 관련 기관 키워드 발생량 빈도 추이

[그림 3-27] 방통위 관련기관 동시출현 빈도 추이



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및 독과점 규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 KBS는 대표적 공영방송

으로서의 위상과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언론의 언급량이 많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급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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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6 182 106 334 160

검찰 1,309 929 2,502 2,376 922

경찰청 784 1,373 735 1,575 733

공정거래위원회 1,216 855 2,723 1,302 3,669

과방위 357 338 619 686 96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 76 55 37 55

국방부 718 331 536 346 158

규제개혁위원회 40 43 7 2 29

문화재청 51 23 26 18 17

방송문화진흥회 5,445 806 173 84 327

방송미래발전위원회 99 43 4 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20 1,025 1,246 1,612 1,386

법무부 655 521 1,567 813 452

시청자미디어재단 175 143 170 186 173

여성가족부 302 280 319 211 95

영화진흥위원회 21 8 17 15 5

우정사업본부 27 37 46 47 17

음악저작권협회 0 0 0 105 64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 17 57 42 65

한국방송공사 75 102 62 82 10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1 239 98 67 1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33 12 13 20

한국소비자연맹 33 48 32 49 50

<표 3-47> 방송·통신 산업 관련 공공기관 키워드 발생량 빈도 추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 약정할인 실태 등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에 착

수한 경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여 이를 법으로 금지한 때에 언

론의 관여도가 급증하였다 . 연도별 워드클라우드는 통신 비용 등과 관련한 ‘ 할인 ’ , ‘ 요

금 ’ 등부터 ‘ 구글 갑질 방지법 ’ 발의부터 통과까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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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55 163 19 17 2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74 68 76 167 124

한국전파진흥협회 36 39 45 27 4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 37 72 18 5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17 140 106 143 74

한국표준협회 29 32 19 52 60

DGIST 0 275 32 42 6

EBS 421 486 644 790 551

KBS 3,867 1,805 1,698 2,169 4,795

콘텐츠진흥원 (KOKA) 16 31 38 17 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8 17 42 31 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0 2 45 77 67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151 747 776 779 85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68 152 212 428 29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3 185 355 370 431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 32 50 113 100 169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81 97 48 89

과기정통부 11,589 22,380 28,346 19,463 16,790

교육부 947 813 816 559 430

문화체육관광부 474 464 274 255 320

중소벤처기업부 261 160 146 155 127

보건복지부 203 173 219 200 106

행정안전부 340 788 481 626 306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7 .08.09 경향신문 방통위 공정위 , 이통 3사 담합 의혹 등 조사 착수

2021 .08.31 아주경제
‘ 구글 갑질 방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韓,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 · 통신 산업 관련하여 국내 뉴스에 언급된 경우를 살펴보면

매해 모든 공공기관 중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정

보량은 2019년에 정점을 이루었다 . 정보량은 2018년 말 충정로 화재로 인한 KT 통신장애

를 기점으로 급증하였고 , 2019년에는 SK의 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승인으로 언론에서 이슈

가 되었다 . 워드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에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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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새롭게 발족한 만큼, ‘ 부처 ’ , ‘ 추진 ’ , ‘ R&D ’ 등의 내용이 나타났고 , 이후로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관한 내용들이 빈도의 차이를 보이며 등장하였다 .

과기정통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8 .11.25 아시아경제
과기부 “KT 통신망 신속복구 지원 실질적 보상 위

해 조치”

2019 .12.31 조선일보 SK 티브로드 합병 과기부 ,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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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9> 과기정통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8 .11.11 아시아경제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흩어진 방송정책기

능 일원화해야 ”

2021 .06.16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 OTT 법제화

‘ 동상三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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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워드클라우드에서 보여지듯이 OTT, 방송, 콘텐츠 등 방송산업

관련한 많은 키워드가 빈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 통신 산업 키워드 수집 결과 국내

언론의 관여도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방통위 , 과기정통부 , 문체부로

흩어진 방송정책기능의 일원화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표 3-50>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법무부의 경우 2019년에 방송 · 통신 관련하여 언론 정보량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당시

법무부와 방통위의 조직 개편이 함께 이루어지며 범정부 차원에서 ‘ 검찰 · 방송 개혁 ’ 을

예고한 것에 기인한다 . 한편, 2021년 워드클라우드에 mbn, 방통위 , 처분 등이 등장하는 바,

이는 MBN 재승인 조건을 둘러싸고 방통위 , 법무부가 함께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인한 것

으로 보인다 .

법무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9 .08.09 경향신문
조국 법무 · 한상혁 방통위 발탁 고강도 ‘ 검찰 · 방

송 개혁 ’ 예고

2019 .09.09 전자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 방통위 ・금융위원장 공식 취임

정책추진 의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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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법무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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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6 161 78 268 93

검찰 912 470 1508 1278 198

경찰청 342 587 448 614 298

공정거래위원회 370 180 417 335 4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6 2 0 3

국방부 402 155 259 109 51

규제개혁위원회 34 21 5 2 33

문화재청 15 18 14 11 9

방송문화진흥회 1196 185 87 59 133

방송미래발전위원회 103 45 5 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81 378 419 508 347

법무부 434 301 972 496 221

시청자미디어재단 167 122 149 183 128

여성가족부 229 193 193 151 52

공공기관과 방통위의 동시출현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높은 동시출

현빈도를 보이는 기관은 KBS이며 , EBS 또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보이나 지속적으로 높

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동시출현빈도에서 연도에 따라 높은 빈도를 보이는 기관으로

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과기정통부가 , 2019년에는 법무부가 타 정부(공공)기관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19년 법무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조국 법무부 장

관 후보자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언론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나

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 유사하게 검찰의 동시출현 빈도 또한 2019년의 경우 검찰발

보도행태와 언론개혁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했던 상황과 2019년과 2020년

MBN, 채널A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반영되어 높은 빈도를 보였다 . 콘텐츠와의 동시출현빈

도가 높았던 방통위가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낮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이는 것은 다소 의외인 결과로 판단된다 . 해당 부분은 데이터의 수집이 ‘ 방송 · 통신 '

키워드로 기사들이 수집된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표 3-52> 방송·통신 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동시출현 빈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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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17 7 12 12 4

우정사업본부 19 8 8 5 6

음악저작권협의회 0 0 0 0 0

통신분쟁조정위원회 0 23 43 42 46

한국방송공사 68 102 56 71 6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2 173 72 45 1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0 0 0

한국소비자연맹 19 30 24 30 25

한국언론진흥재단 41 131 12 10 18

한국인터넷기업협회 52 46 54 140 84

한국전파진흥협회 12 23 12 6 1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7 3 6 1 1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81 103 74 126 48

한국표준협회 2 0 0 0 0

DGIST 0 11 0 0 0

EBS 462 548 631 792 491

KBS 3762 1806 1489 1965 417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0 0 11 6 2

한국인터넷진흥원 447 266 237 251 1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 10 6 116 2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 0 0 2 17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 0 8 2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 5 5 1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3 1012 1202 1324 1103

교육부 532 299 237 219 203

문화체육관광부 416 350 184 185 227

중소벤처기업부 110 46 51 58 52

보건복지부 154 81 105 72 32

행정안전부 180 420 271 449 111



공공기관들 가운데 데이터 , 인공지능 , 보안,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래의 기관들의 언론 정보량 빈도를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18년 이후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키워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수집 /구축 과

함께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적용 영역에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다양성 , 투명성 ,

책임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또한 아직까지 발생량 빈도에서 의미를 가지는 빈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는 최근의 인공지능연구 및 기술사업화 ,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이 수행하는 융복합응용서비스 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 등을 고려할 때 응용서

비스와 표준화에 대한 수요 또한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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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방송·통신 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동시출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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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0 2 45 77 67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151 747 776 779 85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68 152 212 428 29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3 185 355 370 431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 32 50 113 100 169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8 81 97 48 89

콘텐츠진흥원 (KOKA) 16 31 38 17 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8 17 42 31 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125 69 105 84 72

<표 3-53> 방통위 관련 산업진흥기관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29] 방통위 관련 산업진흥기관별 키워드 발생량 빈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키워드 발생량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9

년 이후 꾸준한 발생량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2021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추진 등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 워드클라우드

를 살펴보면 ‘ 윤리 ’ , ‘ 교육 ’ 등이 조사 대상 기간 초기에 빈출하다가 , 2019년 이후

‘ 인터넷 ’ , ‘ AI ’ , ‘ 데이터 ’ 등 정보산업 관련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3.11 부산일보 올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추진

2021 .08.22 전자신문 10기가 인터넷과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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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해 방송 · 통신 산업 분야 산업진흥기관 중에서 언론의 관여도가

가장 높았다 . 이는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 , 연도

별 워드클라우드에서도 ‘ 개인 ’ , ‘ 정보 ’ , ‘ 보호 ’ , ‘ 보안 ’ , ‘ 유출 ’ 등 개인정보보

호법과 관련한 키워드가 해를 바꿔가며 빈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 언론의 관여도는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을 개최한 때와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당시 과기정통부와 KISA가 조사에 나선 때에 급증하였다 .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7 .12.01 디지털타임스 KISA, 2017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2019 .09.26 머니투데이
홈플러스 고객 4만 9,000명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

KISA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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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부처의 국내 뉴스 키워드 발생량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압도적

으로 높은 양상을 보인다 . 전체적으로 과기정통부를 제외하면 타 부처의 방송 · 통신 산업

관련 언론 정보량은 기대와는 달리 낮은 수준에 그쳤다 . 또한 정보량이 2019년을 기점으

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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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과기정통부 11,589 22,380 28,346 19,463 16,790

교육부 947 813 816 559 430

문화체육관광부 474 464 274 255 320

중소벤처기업부 261 160 146 155 127

보건복지부 203 173 219 200 106

행정안전부 340 788 481 626 255

<표 3-56>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부부처별 키워드 발생량 빈도 추이

[그림 3-30]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부부처별 키워드 발생량 빈도 추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9 .02.15 문화일보 문체부 ,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여론 방통위에 전달

2021 .06.16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 OTT 법제화 '동상三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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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과기정통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8 .11.25 아시아경제
과기부 “KT 통신망 신속복구 지원 실질적 보상 위

해 조치”

2019 .12.31 조선일보 SK 티브로드 합병 과기부 , 조건부 승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기간 내내 방송 · 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높은 키워드

발생량을 보이진 않았다 . 워드클라우드에서도 방송 · 통신 분야의 키워드는 찾아보기

어렵다 . 다만 과기정통부와 중기부의 공식 출범 당시 , 그리고 중기부와 방통위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적다는 등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때에 관련 기관과 같이 언급되며

정보량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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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 과기정통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7 .07.27 국민일보 과기정통부 , 중기부 공식 출범

2020 .09.16 세계일보
중앙부처 女고위공무원 역대최다 중기부 · 방통위

‘ 0명 ’

행정안전부는 방송 · 통신 산업과 관련한 언론에서의 키워드 언급량이 많지 않았으나

이슈 발생과 더불어 정보량의 등락을 보였다 . 201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또한

2020년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급격한 통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망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언론 관심도가 높아졌다 . 한편, 이외에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는

- 139 -

<표 3-59>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통위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을 추진한

바, 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워드클라우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8 .02.03 충북일보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내년까지 세종시 이전 마무

리

2020 .07.04 디지털타임스
800억 국가망 사업 둘러싼 통신사 신경전…발주한

행안부는 ‘ 나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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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행정안전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정당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903 467 619 76 28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한국당 10,423 2,503 4,160 759 934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7,732 3,240 4,238 5,187 4,600

민주평화당 0 173 61 21 1

정의당 217 60 84 67 49

제1야당인 국민의힘 관련 언론의 관심도는 2017년도에 가장 높았다 . 이는 당시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하며 야당의 반발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

나아가 , 2017년 10월에는 방통위원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관련 분야에서 언급량

이 급증하였다 . 이렇듯 국민의힘은 주로 방송 · 통신 분야에 있어 인적 개편 등이 이루어

질 경우 야당으로서 견제 시도를 할 때에 주로 언론의 정보량이 급증하였다 . 이외에도 , 워

드클라우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BS 수신료 인상이 이슈가 된 때에 이에 대해 당 차

원의 반대를 하여 이슈가 된 바 있다.

- 141 -

정당별 방송 · 통신 산업 관련 국내 뉴스에서의 키워드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2019년 이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비해서 높은 출현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 군소정당의 출

현빈도는 2019년 이후 의미 있는 빈도를 보여 주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이들 정당들이 방송통신정첵과 규제관련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61> 정당별 키워드 발생 빈도 추이



<표 3-62> 국민의힘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국민의 힘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7 .06.07 머니투데이
한국당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인사 , 文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

2017 .10.26 매일경제 한국당 “방통위원장 해임결의안 제출키로 ”

한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키워드 발생량을 보이고 있다 .

키워드 발생량의 월별 그래프를 살펴보면 , 위의 국민의힘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여당과 제1야당의 방송 · 통신 분야에서의 정치 공방이 발생할 때에 언론 보도량

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 더하여 여당으로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내정한 때,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때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한편 , 당정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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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루어지며 관련 내용이 워드클라우드에서 확인되고 있다.

<표 3-63> 더불어민주당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더불어 민주당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7 .06.25 머니투데이
민주당 ,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허욱 전 CBSi 대표 내

정

2017 .08.25 경향신문
방송법 개정안 대안 찾나 민주당 “방통위원장과 논

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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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661 247 337 61 11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한국당
1,944 325 379 263 435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1,912 703 912 1,168 812

민주평화당 0 103 44 21 1

정의당 274 55 156 141 41

방통위와 정당별 동시출현 빈도 추이는 정당별 키워드 발생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여당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압도적으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였다 . 이는

여당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의 방송 · 통신 영역에서의 규제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야당의 경우, 여당의 방송 · 통신 산업 관련한 인사, 조직 개편 등

이 있을 경우 견제 차원의 활동을 하며 방통위와 동시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 2021년에

는 국민의힘이 방통위에 KBS의 정권 친화적 행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촉구하며 동시출현

빈도가 늘었다 (예: 머니투데이 (2020 .07.10.). 민주당몫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 前의원; 뉴

시스 (2021 .02.01.). 국민의힘 “KBS, 북한 · 여당 비판 삭제..방통위 사실 확인하라 ”).

<표 3-64>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당별 동시출현 빈도 추이



방송통신산업 관련국내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와같은 플랫폼서비스사업자와 전통

적인통신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높은발생량빈도를 보이고있으며 해외통신구글과 애플

이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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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당별 동시출현 네트워크



민간기업 (국내 ) 2017 2018 2019 2020 2021

네이버 1,575 1,872 1,457 2,078 2,318

네이버TV 14 5 10 70 55

뉴스1 1 227 198 239 19

삼성물산 415 219 426 522 235

삼성전자 1,404 965 1,094 1,282 636

스카이라이프 156 171 302 484 168

엔씨소프트 17 19 58 102 41

조선일보 45 127 144 279 26

중앙일보 53 68 83 127 38

채널A 129 54 64 1,349 60

카카오 698 1,041 1,023 1,865 2,897

카카오모빌리티 3 1 36 21 295

CJ 544 670 3,044 790 1,447

CJ헬로비전 84 23 156 5 4

GS홈쇼핑 40 11 16 15 28

JTBC 322 310 364 423 98

KT 2,619 3,016 5,635 3,048 5,333

LG 2,517 2,277 5,322 3,164 2,526

LG유플러스 914 942 2,926 1,247 1,176

SBS 703 422 326 1,032 488

SK 2,907 2,768 6,541 4,457 3,170

SK브로드밴드 453 467 1,382 1,200 1,140

SK텔레콤 969 947 2,390 1,272 540

TBS 58 8 40 175 1,166

TV조선 241 133 79 714 313

tvN 111 199 115 201 205

YTN 277 234 113 182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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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방통위 관련 국내기업별 키워드 발생 빈도 추이



KT의 언론 보도 정보량을 분석하면 , 2018년 아현지사 화재 , 2019년 KT 로비사단 구축

의혹, 2021년 통신불량 사태 등이 발생한 때에 키워드 발생량이 급증하였다 . 이 외에도 ,

KT는 2021년도에 OTT ‘ 시즌 ’ 을 출범하며 OTT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 이와 관련한 내용

을 2021년도 워드클라우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9 .03.24 경인일보
이철희 “KT 황창규 , 20억 들여 정 · 관 · 군 ‘ 로비

사단 ’ 구축” 주장

2021 .10.25 세계일보
‘ KT 먹통 ’ 전국단위 피해 ‘ 아현지사 화재 ’ 규

모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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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KT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LG의 경우 방통위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받거나 , 방송통신위원장이 LG 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줬다는 등의 의혹이 있을 때에 정보량이 급증하였다 . 한편, 2021년에는

LG 유플러스와 CJ ENM 간의 실시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며 LG 모바일 앱에서

CJ ENM 서비스가 중단된 바, 관련 키워드가 2021년 워드클라우드에 빈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협상은 KT 시즌도 진행하고 있어 KT 언급의 빈도가 늘었고 , SK의 경우 CJ

ENM 채널 송출을 하지 않아 언급되지 않고 있다.

LG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19 .01.16 YTN

검찰 , 방통위 압수수색 ... ‘ LG 유플러스 봐주기 ’

수사

2020 .07.08 부산일보 방통위 , 불법보조금 지급 이통 3사에 과징금 5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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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 LG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카카오는 언론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대비 2021

년에 키워드 발생량은 315%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 언론에서는 최근 플랫폼 기업의 성

장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되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2021년

에는 네이버 · 카카오 등 대표적 플랫폼 기업들의 본인확인기관 신청이 무산된 것, 방통위

의 핀셋 규제 예고 등으로 정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워드클라우드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으나 , ‘ 규제 ’ , ‘ 네이버 ’ , ‘ 구글 ’ , ‘ 인터넷 ’ , ‘ 플랫폼 ’ 등의 핵심 키워드들이

빈도를 달리하며 번갈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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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3.09 한국경제
[속보 ] 네이버 카카오 토스 , 본인 확인기관 지정

무산

2021 .09.15 동아일보
방통위 , 카카오-쿠팡 정조준 ‘ 핀셋 규제 ’ 입법

예고

네이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방송 · 통신 관련 국내 기업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 워드클라우드의 구성은 카카오와 비슷하였으며 , 카카오와 같이 2021년에 본인확

인기관 지정이 무산되며 언론 정보량이 급증하였다 . 이 외에도 , 동년 6월 방통위로부터 복

수의 미디어랩 지분 보유에 대하여 6개월내에 지분율 10% 이내로 낮추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언론에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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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8> 카카오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네이버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1 .03.09 한국경제
[속보 ] 네이버 카카오 토스 , 본인 확인기관 지정

무산

2021 .06.23 머니투데이
방통위 “네이버 , 미디어랩 지분율 10% 이하로

낮춰라”

방통위와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국내기업으로는 네이버 , 카카오 , 이동통신 3사를 꼽을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 본인확인

기관 지정 무산, 나아가 2022년 온플법 제정 예정 등으로 인하여 방통위와 강한 연결이 나

타났다 . 카카오 역시 비슷하게 온플법의 규제 대상 , 본인확인기관 지정 무산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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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9> 네이버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2020년부터 전년 대비 동시출현 빈도가 증가하였다 .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

법 상 금지행위인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방통위의 시정명령 등으로 매해 강하게 연

결되어 있었다 . 특히 KT의 경우 2021년 과징금 취소 소송과 통신장애로 인하여 동시출현

빈도가 늘어난 바 있다 (예: IT조선 (2021 .05.20.).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 네이

버 · 카카오 · 토스 재도전 ; 중앙일보 (2021 .09.12.). “부작용 커진다”...네이버 · 카카오 규

제에 공정위까지 합세; 경향신문 (2021 .09.13.). 1170만건 개인정보 유출 KT, ‘ 방통위 과징

금 ’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뉴시스 (2021 .10.27.). [KT먹통]통신3사 ‘ 3시간 ’ 보상약관 개

정 목소리 ..방통위 “검토중”).

- 153 -



<표 3-70>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국내기업별 동시출현 빈도 추이

민간기업 (국내 ) 2017 2018 2019 2020 2021

네이버 1,052 1,164 967 1,364 1,232

네이버TV 17 4 9 53 31

뉴스1 0 74 64 145 16

삼성물산 2 10 3 2 1

삼성전자 824 300 375 713 251

스카이라이프 32 47 53 62 16

엔씨소프트 11 13 6 59 17

조선일보 29 24 74 285 15

중앙일보 29 28 40 52 18

채널A 144 66 62 1,519 50

카카오 414 574 399 818 1,324

카카오모빌리티 2 1 5 3 197

CJ 363 210 520 501 1,221

CJ헬로비전 99 16 157 5 4

GS홈쇼핑 34 10 13 13 23

JTBC 334 340 357 466 81

KT 1,624 1,537 2,964 1,685 3,213

LG 544 432 910 696 330

LG유플러스 867 753 2,128 1,018 968

SBS 715 452 280 1,190 403

SK 494 514 1,063 819 396

SK브로드밴드 478 456 1,330 1,296 965

SK텔레콤 793 610 1,561 882 355

TBS 60 8 37 153 927

TV조선 262 148 75 993 480

tvN 172 141 94 171 194

YTN 243 190 99 19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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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국외) 2017 2018 2019 2020 2021

구글 2,183 2,697 1,957 6,016 4,798

구글코리아 223 289 223 252 179

애플 926 1,043 397 1,506 2,110

AT&T 24 25 3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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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방통위 관련 국내기업별 동시출현 네트워크

<표 3-71> 해외기업별 키워드 발생량 빈도 추이



구글의 경우 내년 방송 · 통신 관련 해외기업 중 언론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 대부분

정보량 급증을 견인한 것은 국내 당국의 규제 부과 사실 등이었다 . 예컨대 2020년에 월별

정보량이 9월에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 이때 방통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이 관련법상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이런

관련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에서도 ‘ 결제 ’ , ‘ 규제 ’ , ‘ 수수료 ’ 등의 키워드가 빈출

되는 것에서 확인된다 . 한편 동년 8월에는 인앱 결제를 제한하는 관련법이 1년의 국회 표

류 후에 상임위를 통과하며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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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0 .09.02 조선일보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확대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소지”

2021 .08.08 YTN ‘ 구글 갑질 ’ 못 막으면 , 연간 6천억 수수료 폭탄

애플 역시 구글과 비슷한 이슈로 인한 비슷한 정보량 추이를 보였다 . 전술한 바와 같이

‘ 구글 갑질 방지법 ’ 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방통위의 언급이 있

게 되며 애플 등에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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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2> 구글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애플

정보량 추이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대표문서

2020 .08.24 머니투데이
“인앱결제 , 명백한 위법” 인기협 , 방통위에 구글

신고

2021 .10.19 서울경제
방통위 “구글 애플 인앱결제 강제땐 매출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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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3> 애플 연도별/월별 정보량 분석



민간기업 (국외) 2017 2018 2019 2020 2021

구글 1,721 1,821 1,502 4,917 3,221

애플 523 767 171 1,143 1,291

AT&T 21 20 24 9 19

2. 국내 학술지 분석

아래의 논문 분석은 국내 학술지 99개를 대상으로 ‘ 방송통신 ’ 키워드를 제목 혹은 초

록에 포함하고 있는 635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분석에 사용된 범주는 언론기

사 분석에서 사용된 범주 구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이

슈들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다만 2021년의 경우는 다른 연도와 달리 아직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논문지들이 많아 추가적인 분석에는 활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표 3-75> 분석 대상 국내 논문 편수

1) 기술 관련 추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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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분석대상

논문편수
210 148 134 134 9

방통위와 해외기업의 동시출현 빈도를 보면 매년 구글이 가장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나

타냈고 , 애플과의 동시출현빈도는 등락을 반복하였다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기업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과징금 부과 여부 등으로 인해 방통위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

았다. ‘ 구글 갑질 방지법 ’ 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두 기

업의 방통위와의 동시출현 빈도 변화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표 3-74>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해외기업별 동시출현 빈도 추이



방송통신 관련 국내 논문에서의 기술범주별 키워드 발생빈도를 보면 기반 기술분야와

통신기술 분야에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응용서비

스와 보안관련 키워드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방통위 관련 언론기사 추

세와 유사성을 갖는다 . 다만 응용서비스 관련 키워드들의 출현빈도가 통신 기술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 또한 OTT와 SNS 관련 키워드들 출현빈도

가 2020년에 상승한 부분도 언론 기사의 추세와 유사성을 갖는다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논문의 수가 635건으로 다소 적은 편이나 방송통신 관련 분야에서 전체적

인 추세를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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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기반기술 125 186 207 126 4

통신기술 54 40 56 20 1

응용서비스 23 10 13 23 0

보안 4 26 8 12 2

OTT 1 3 12 52 0

SNS 4 0 1 4 0

방송콘텐츠 41 54 46 47 4

<표 3-76> 기반 기술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33] 기반 기술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기반기술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물인터넷 /IoT 24 49 28 12 0

스마트시티 1 6 0 0 0

알고리즘 /딥러닝 18 5 25 15 1

인공지능 /AI 7 3 7 38 0

콘텐츠 52 89 117 54 2

증강현실 /AR/

가상공간 /가상현실
23 30 30 5 0

로봇 0 4 0 2 0

통신기술 범주별 키워드의 발생빈도에서는 네트워크 , 지상파 , 5G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통신기술관련 키워드들의 2019년 이후 전체적인 감소 혹은 보합 추세가 언론 기사

분석의 추세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 다만 지상파의 경우 국내 논문에서 2020년에 크게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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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내 세부 기술 키워드들의 발생량 추이를 보면 콘텐츠, 사물인터넷 (IoT포

함), 알고리즘, 인공지능등의키워드가상대적으로높은출현빈도를보이고있다. 추세

적으로는사물인터넷은 2018년을기점으로 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증가추세를 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콘텐츠는증가추세를 보이다 2020년

에감소추세로돌아선 것처럼보이나이러한경향이추세적으로이어질 것인지에대한

판단은현시점에서는 유보적이다. 다만 스마트시티, 로봇, 실감기술과 관련된키워드

들의출현빈도가낮은것은아직학술적인영역에서해당기술들과방송통신영역과의

결합적 논의 구조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3-77> 기반기술 범주 세부 기술 키워드 발생량 추이



응용서비스 범주 세부 기술의 발생빈도를 보면 게임과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

로 의미 있는 빈도를 유지하는 응용서비스 분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VOD의 경우 2019

년에 감소추세로 돌아선 이후 2020년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 인공지능과 실감기술의 융합

형 서비스인 딥페이크와 메타버스의 발생량은 전무하며 , 언론에서는 꾸준히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는 IPTV와 VOD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전달 서비스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한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암호화폐 , 핀테크 , NFC 등에 대한 관여도 또한 낮은 상

황이다 .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학술연구에서 응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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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 2017 2018 2019 2020 2021

2G 0 0 0 0 0

5G 7 14 26 9 0

6G 0 0 1 0 0

네트워크 44 18 26 8 0

와이파이 0 1 1 0 0

통신망 0 0 0 0 0

트래픽 2 1 0 3 1

LTE 1 3 1 0 0

GPS 0 3 1 0 0

<표 3-78> 통신기술 범주 세부 기술 키워드 발생량 추이



보안기술 범주의 세부 기술 키워드 발생량도 블록체인과 암호화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

되는 양상을 보인다 .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 해킹 등에 대

한 관여의 정도가 낮으며 ,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식별화에 대한 관여도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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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서비스 2017 2018 2019 2020 2021

딥페이크 0 0 0 0 0

메타버스 0 0 0 0 0

무인기 8 0 2 1 0

배달앱 0 0 0 0 0

암호화폐 0 6 1 0 0

자율주행 4 3 8 20 0

커넥티드카 0 0 0 1 0

키오스크 0 0 0 0 0

핀테크 3 1 2 0 0

CCTV 5 0 0 1 0

웹하드 0 0 0 0 0

NFC 3 0 0 0 0

플레이스토어 0 0 0 0 0

페이 0 0 0 0 0

<표 3-79> 응용서비스 범주 세부 기술 키워드 발생량 추이<표 3-80> 보안기술 범주 세부 기술 키워드 발생량 추이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론기사 분석의 결과와 유사한데 , 특히

넷플릭스에 대한 학술적 관여도의 확대는 2919년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된다.

- 165 -

보안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인인증서 0 0 0 0 2

랜섬웨어 0 0 0 0 0

블록체인 0 12 3 10 0

비식별화 0 0 3 0 0

스미싱 0 0 0 0 0

악성코드 0 0 0 0 0

암호화 3 12 2 0 0

양자암호 0 0 0 0 0

해킹 1 1 0 2 0

VPN 0 1 0 0 0

OTT 2017 2018 2019 2020 2021

넷플릭스 1 0 4 14 0

웨이브 0 0 0 3 0

디즈니플러스 0 0 0 0 0

아프리카 TV 0 1 0 0 0

유튜브 0 2 4 32 0

왓챠 0 0 4 3 0

티빙 0 0 0 0 0

<표 3-81> OTT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SNS 채널에 대한 관심이 유튜브를 제외하고 종단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유튜브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방송통신 관련 논문에서 SNS 채널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튜브에 대한 2020년의 관여도 확대가 채널에 대한 것인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 전

파되는 콘텐츠에 대한 것인지에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2) 규제 관련 추세 분석

규제와 관련하여 구성된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이

슈 관련 키워드들의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용자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령 혹은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

생빈도 또한 2019년부터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관련 논문들의 규제와 관련

된 주요한 관심영역은 이용자보호와 시청자권익 관련된 규제적 이슈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 상대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 .

범주별로 보면 먼저 이용자보호 법령 및 법안과 관련해서는 2017 ~18년의 개인정보보호

법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이용자보호와 관련

된 규제이슈에서는 개인정보보호 , 장애인 , 재난방송 , 혐오표현 , PPL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

고 있는 반면 팩트체크 , 악성댓글 ,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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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2017 2018 2019 2020 2021

트위터 3 0 0 1 0

틱톡 0 0 1 0 0

인스타그램 0 0 0 1 0

카카오톡 0 0 0 0 0

페이스북 1 0 0 2 0

<표 3-82> SNS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



있다.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2019년 인앱결제 정도에 대해 관여가 이루어

졌으며 , 산업활성화 범주에서도 망중립성을 제외하고는 학술적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청자권익 범주의 경우 2020년에 상승했는데 , 이는 TV홈쇼핑 제작비용

전가 문제나 방송사의 시청자권익센터 등의 활동을 평가하는 연구로 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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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자보호 _법령 9 2 1 0 0

이용자보호 _규제이슈 12 21 4 15 1

국내산업보호 1 0 8 0 0

산업활성화 1 11 0 0 0

시청자권익 9 10 13 29 0

공영미디어 6 3 5 2 0

<표 3-83> 규제관련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그림 3-34] 규제관련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3) 기관 관련 추세 분석

방송통신 관련 학술 논문에 나타난 기관명들의 출현빈도를 보면 정보기관과 민간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당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공공기관 )

범주에서는 KBS와 EBS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과기정통부나 정보, 전파, 통신

관련 국책기관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 기업범주 가운데 민간기업으로는

네이버 , KT, SK, CJ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방송통

신 관련 학술논문들이 여전히 공공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데

이터와 방송/통신관련 응용서비스 사업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다.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기관 (비영리법인포함 ) 15 3 21 6 0

정당 (관련 ) 0 0 0 0 0

민간기업 (국내 ) 33 8 10 20 0

민간기업 (국외 ) 11 2 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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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4> 기관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3. 해외 학술지 분석

아래의 분석은 부록에 첨부된 23개 저널에 대하여 2017부터 2021년 11월까지 출판된 논

문 21,321편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저널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각 저널들의 주요한 논의

의제들을 도출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추가하고자 한다).

방송통신관련 유러피언 저널의 동시출현 네트워크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비지도학습이

적용된 클러스터를 보면 먼저 정보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의 혁신에 대한 클

러스터 (붉은 색),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기존의 저널리즘의 관계에 대한 클러스터 (보라색 )

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EU통합(초록색 ), 민주주의 (회색), 선거(푸른색 ) 등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클러스터들이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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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기관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



아래의 대응분석은 연도별 주요빈출 단어의 군집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 그

림에서 보이듯 2020년과 2021년은 2018년과 2019년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어휘의 군집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news media, engagement crisis, campaign,

election 등의 단어가 나타난 데 비해, 2021년에는 social media, platform, migration,

BREXIT, immigration 등의 단어가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이는 2018 ~19년의

주요 키워드였던 discourse,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reform 등과 비교해 볼 때 유럽

이 Brexit과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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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 171 -

[그림 3-37] 대응분석 : Keyword by Year



앞의 분석에서 보이는 것처럼 빈출단어들의 구조만으로는 방송/통신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 아래는 주요 키워드들에 대한 연

관어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AI, machine learning, OTT, platform, reform 등을 키워드로

한 KWIC 분석결과이다 .

먼저 AI와 관련된 연관어 구조에서는 decision making process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공

지능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 black-box), accountability, 그리고 human

rights와 관련된 논쟁을 아울러는 클러스터 (푸른색 )가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robotics와 computation와 관련된 윤리를 다루는 클러스터 (초록색 )이 나타남으로써

유럽학계에서는 AI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과 함께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윤리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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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관련된 저널의 편수 또한 다음의 그림에서 보이듯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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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연관어분석 : Artificial Intell igence



Machine learning을 키워드로 하는 연관어 클러스터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

하는 supervised machine learning, classification, rule extraction, predictive modeling 등과

관련된 클러스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discrimination과 관련된 클러스터 (연두색 )이

형성된 것은 AI 연관어 클러스터에 보이는 포괄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기계학습에서도 데

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discrimination의 문제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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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교차분석 (bubble cha rt): Artificial Intell igence



OTT와 관련된 논의는 유러피언 저널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의미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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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연관어 분석 : Machine Learning



플랙폼 (Platform)을 키워드로 하는 연관어 클러스터에서는 주로 소셜미디어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전통적인 뉴스

매체 및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소통과 메시지 전달을 위한

채널로서 활용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둔 클러스터 (초록색 ), ubiquity 등 전통적 미디어와

다른 속성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유인을 다루는 클러스터 (푸른색 ) 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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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연관어 분석: OTT



플랫폼 (Reform)을 키워드로 한 연관어 클러스터에서는 EU와 관련된 논의가 중심을 이

루고 있다 . 세부적으로는 재정 위기(초록색 ), 경제통합 (푸른색 ), 탈집중화 (연두색 ) 등이 확

인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영역과 관련된 클러스터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결과는 EU

에서 아직 정치,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논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영역에서의 개

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미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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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연관어 분석: Platform



Regulation을 키워드로 한 연관어 분석에서는 data protection (보라색 )과 관련된 클러스

터가 확인되고 있으며 , 추가적으로 morality, competition standard처럼 reform을 키워드로

하는 연관어 구조와는 다른 내용의 클러스터가 확인된다 . 다만 연관키워드의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regulation과 관련된 논의가 유러피언 저널에서는 주요한 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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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연관어 분석: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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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연관어 분석: Regulation



<표 3-85> 해외 저널 Frequency Table: 상위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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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Noun 빈도 ProperNoun 빈도 TAG(compound noun) 빈도

1 development 1074 EU 2753 european_union 1612

2 issue 1061 EUROPE 808 information_systems 1104

3 country 990 UK 378 social_media 907

4 information 980 Internet 278 information_technology 340

5 impact 878 BREXIT 256 european_integration 338

6 city 876 Germany 246 news_media 218

7 user 796 Twitter 188 eastern_europe 216

8 technology 778 Commiss ion 180 european_commission 204

9 change 753 ICT 173 public_policy 199

10 government 744 China 170 information_security 197

11 crisis 727 Facebook 165 european_parliament 195

12 knowledge 718 UNIVERSITY 145 political_communication 177

13 relationship 718 Council 144 big_data 174

14 work 716 POLAND 140 information_system 171

15 strategy 714 Italy 133 welfare_state 165

16 result 705 Information 131 public_opinion 148

17 organization 702 Spain 130 covid-19_pandemic 139

18 people 699 ERP 128 interest_groups 137

19 news 697 Russia 127 regional_development 127

20 factor 687 Association 125 smart_city 125

21 state 679 MIS 121 climate_change 124

22 challenge 665 Greece 120 economic_development 124

23 region 652 Management 117 economic_growth 124

24 service 648 Economic 102 political_parties 123

25 perspective 640 Sweden 97 mass_media 119

26 politics 638 Turkey 95 supply_chain 116

27 level 628 COVID-19 89 public_relations 112

28 business 621 DOI 86 eu_policy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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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unication 569 Hungary 85 civil_society 110

30 debate 567 AIS 84 fake_news 104

31 citizen 565 France 82 digital_media 102

32 governance 550 Africa 77 foreign_policy 101

33 innovation 547 IOT 77 public_sector 98

34 time 544 Trump 77 communication_science 97

35 actor 535 Denmark 75 human_rights 97

36 project 524 CEE 74 digital_technologies 96

37 understanding 524 Netherlands 74 economic_crisis 96

38 firm 516 SNS 74 urban_development 95

39 influence 509 SOCIETY 74 digital_transformation 94

40 network 507 Ireland 72 refugee_crisis 93

41 society 501 Social 70 financial_crisis 89

42 party 499 Norway 69 local_government 89

43 term 494 R 68 media_coverage 89

44 industry 486 America 67 artificial_intell igence 87

45 form 484 Ukraine 67 public_sphere 85

46 activity 475 London 66 business_model 83

47 aim 471 Canada 62 labour_market 82

48 problem 464 DSR 62 media_use 82

49 contribution 459 Finland 62 social_networks 74

50 order 457 GDPR 62 new_media 73



제3절 소결

빅데이터 분석은 방송통신 관련 뉴스와 방송통신 분야 국내외 주요 학회지의 학술 논문

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방송통신 및 해외 방송통신 이슈를 파

악하고 향후 방통위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017년에서 2021년 10월까지 언론 기사

의 분석 결과, 기술, 규제, 기관 범주에 따라 기사량의 변화에 차이가 있으나 세 범주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통위 관련 기사 중 규제 관련 범주는 2019년을 기점

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주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 첫째 방통위와 함께 언급된 주요 기술 범주는 기반 기술과

OTT의 출현 빈도가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 . 언론의 관여도가 증

가세를 보이는 기반 기술에서는 인공지능과 콘텐츠는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의 발생량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 출현 빈도에 있어서도 다른 기술 키워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 이와 함께 알고리즘 /딥러닝은 빈도수는 인공지능이나 콘텐츠에

비해서 높지 않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조사 기간 동안 보여주고 있다 . 한편, 기반 기술과

방통위의 연도별 동시출현 강도를 살펴보면 분석 기간 동안 변화가 없이 콘텐츠가 가장

강한 연결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콘텐츠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방통위가

의미 있는 역할 수행 기관으로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응용서비스의

경우 게임, 메타버스 , IPTV가 언론 보도 언급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전체적으

로아직까지 위의 기반 기술 및 통신기술과 비교해 볼 때 빈도수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

OTT와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들의 출현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전

체적으로 OTT 영역에서 해외 서비스 플랫폼들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OTT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

무부처가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과기정통부 , 문체부 , 방통위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이는

각 부처가 가진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율 가능성이 크지 않은바 , 이에 따라 정

부 구조 개편 방향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와 법체계가 정해

질 것으로 보인다 . 방통위와 OTT와의 연도별 동시출현 빈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상대적으로 보이다 2021년에는 넷플릭스의 동시출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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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 상대적으로 웨이브나 왓차 , 티빙은 방통위와 낮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여줌으로써 언론이 주로 해외 OTT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방통위의 역

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방송 · 통신 이슈 관련된 규제 영역에서 나타난 어휘들의 출현 빈도는 전체적으로 이용

자보호 법령이나 규제이슈와 관련된 어휘들의 출현 빈도가 지속적인 높은 추세를 보였다 .

시청자권익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의 출현 빈도 급증은 수

신료와 관련된 언론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령

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위치정보법이 2021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

였으나 지속적으로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온라

인플랫폼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 정도가 급격히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

법령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치정보법으로 해당 법령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그리고 유출에 대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영역은 데이터 3법을 주도한 과기정통부 ,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방통위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 향후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산업과 이에 대

한 규제 및 활용에 대한 주무기관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법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만큼 언론의 관심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주요 이슈 발생 시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용자보호 법령

과 관련하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이 된 법령들 가운데 연도별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2018년의 GDPR(개인정보 보호규정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9

년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관련 법령들이었다 . 온플법은 2020

년 들어서야 언급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언론의 관심도가 급증하였다 .

전통적인 방송, 통신영역 , 그리고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의 분리라는 규제 패러다임이

현실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공정경쟁 이슈

들에 대하여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구글방지법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 넷플릭스

법 등 전파나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기업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키워드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앱결제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2021

년에 언론의 관심도가 증가한 키워드로서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를 규제하기 위한 ‘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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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 통과 및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며 많은 언급이 있었

다.

시청자 권익과 관련된 이슈들 가운데 수신료와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방통위와 높은 동

시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공영미디어 관련 이슈의 발생 빈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모습

을 보인다 . 특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허가와 재승인의 경우에도 낮

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언론이 가지는 공영미디어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과거에 비해 현

격히 낮아졌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의 빈도가 가장 높고 , 다음으로

는 국내 민간기업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 다만 정부 기관과 국내 민간기업의 출현

빈도는 2019년 이후 경향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압도적으로 높아 방송 · 통신 영역에서의 주요 기관으로서의 위

상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및 독

과점 규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 KBS는 대표적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언론의 언급량이 많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워드클라우드

에서 보여지듯이 OTT, 방송 , 콘텐츠 등 방송산업 관련한 많은 키워드가 빈출하고 있다. 그

러나 방송 · 통신 산업 키워드 수집 결과 국내 언론의 관여도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

정부기관과 방통위의 동시출현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높은 동시출

현 빈도를 보이는 기관으로 KBS이며, EBS 또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보이나 지속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출현 빈도에서 연도에 따라 높은 빈도를 보이는 기관으

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과기정통부가 , 2019년에는 법무부가 타 정부(공공)기관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부 기관들 가운데 데이터 , 인공지능 , 보안, 정보통신 영

역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

으로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구축 및 활

용과 관련된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키워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수집/구축과 함께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적용 영역에서의 데

이터와 알고리즘의 다양성 , 투명성 , 책임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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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국내기업으로는 네이버 , 카카오 , 이동통신 3사를 꼽을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 본인확인

기관 지정 무산, 나아가 2021년 온플법 제정 예정 등으로 인하여 방통위와 강한 연결이 나

타났다 . 카카오 역시 비슷하게 온플법의 규제 대상 , 본인확인기관 지정 무산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전년 대비 동시출현 빈도가 증가하였다 . 구글의 경우 방송 · 통신 관련 해외기

업 중 언론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 대부분 정보량 급증을 견인한 것은 국내 당국의 규제

부과 사실 등이었다 . 예컨대 2020년에 월별 정보량이 9월에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때 방통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관련 법상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

하며 보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애플 역시 구글과 비슷한 이슈로 인한 비슷한 정보

량 추이를 보였다 . 전술한 바와 같이 ‘ 구글 갑질 방지법 ’ 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 산정 방

식 등에 관하여 방통위의 언급이 있게 되며 애플 등에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

국내 논문 분석은 국내 학술지 99개를 대상으로 ‘ 방송통신 ’ 키워드를 제목 혹은 초록

에 포함하고 있는 635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먼저 기술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 기반기술 내 세부 기술 키워드들의 발생량 추이를 보면 콘텐츠 , 사물인

터넷(IoT포함), 알고리즘 ,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

다. 추세적으로는 사물인터넷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공지

능과 알고리즘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응용서비스 범주 세부 기술의 발생

빈도를 보면 게임과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빈도를 유지하는 응용

서비스 분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안기술 범주의 세부 기술 키워드 발생량도 블록체

인과 암호화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론 기사 분석의 결과와 유사한데 , 특

히 넷플릭스에 대한 학술적 관여도의 확대는 2019년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SNS 채널에 대한 관심이 유튜브를 제외하고 종단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

지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유튜브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방송통신 관련 논문에서 SNS 채널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

국내 학술지에서 규제와 관련하여 구성된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보면 이용자 보

호를 위한 규제이슈 관련 키워드들의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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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령 혹은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 산업활성화와 관

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2019년부터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관련 논문

들의 규제와 관련된 주요한 관심영역은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적 이슈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 상대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 .

범주별로 보면 먼저 이용자보호 법령 및 법안과 관련해서는 2017 ~18년의 개인정보보호법

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는다 .

국내 학술지에서 방송통신 관련 학술 논문에 나타난 기관명들의 출현빈도를 보면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당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 범주에서는 KBS와 EBS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과기정통부

나 정보, 전파 , 통신 관련 국책기관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 기업 범주 가

운데 민간기업으로는 네이버 , KT, SK, CJ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논문에서 정보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의 혁신에 대한 클러스터 ,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기존 저널리즘의 관계에 대한 클러스터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EU통합, 민주주의 , 선거 등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클러스터들이 확인된다 . AI와 관련

된 연관어 구조에서는 의사결정과정 (decision making process)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공지

능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 black-box), 책무성 (accountability), 그리고 인권

(human rights)과 관련된 논쟁을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봇공학 (robotics, computation)과 관련된 윤리를 다루는 클러스터가 나타남으로써

유럽학계에서는 AI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과 함께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윤리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견(discrimination)과 관련된 클러스터

가 형성된 것은 AI 연관어 클러스터에 보이는 포괄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기계학습에서도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편견(discrimination)의 문제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흥미로운 것은 OTT와 관련된 논의는 유러피언 저널에서는 거

의 등장하지 않아 의미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플랫폼 (Platform)을 키워드

로 하는 연관어 클러스터에서는 주로 소셜미디어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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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미디어 정책 이슈 및 거버넌스

미디어관련 이슈 분석의 범주 구분을 위해 한국언론학회 세미나를 참고했다 . 2017년부

터 2021년까지 한국언론학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발제의 수는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하여 대

략 910편이다 .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우리 언론이 개별 미

디어 이슈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뉴스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학회의 세미나는 해당 시기

에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어 연구자들의 중심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 빅데이터 분석에서 학술지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는 했지만 논문

게재에는 다소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기 연구자들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기에

는 세미나가 좀 더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 학회의 세미나는 관심이 슈를 중심으

로 방통위 등의 유관기관 , KBS, MBC, IPTV 등의 방송사업자가 후원을 하기도 하므로 연구

자뿐만아니라 기관과 관련 사업자의 관심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총 910편의 발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 가장 많은 빈도의 주제는 저널

리즘으로 가짜뉴스 , 팩트체크 , 보도분석 등을 포함하며 대략 158편으로 나타났다 . 다음은

미디어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와 법령, 제도 , 규제 등의 개선을 담고 있는데 140여

편의 발제가 있었다 . 공영방송 , 공영미디어 , 공공성 , 재난방송 , 지역방송 , 지역성 , 지역언론

등의 주제를 다룬 발제는 70여 편의 발제가 , 통일과 평화, 남북교류 , 이주민 등의 주제를

다룬 발제 40여 편, 콘텐츠 분석에 집중한 연구가 63편, AI, VR,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관련된 주제가 34편, 미디어교육과 리터러시를 다룬 연구가 27편 등으로 대략

정리된다 .

언론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팬데믹과 정치 상황 급변 등이 함께 맞물려 저널리즘에 대

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변화로 인한

미디어산업의 변화와 영향, 이로 인한 제도의 개선이 집중적으로 고민되고 있었다 . 아울

러, 미디어의 공공성 영역에 대한 관심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단 공영방송 , 지역방

송, 재난방송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세부 주제에도 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치컴연구

31편,건강과 과학, 위험, 보건 , 환경 , 팬데믹과 관련된 주제 56편- 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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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디어 정책 이슈 분석

1. 미디어 공공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 민주주의 체제는 소수의

정치적 · 경제적 엘리트의 이해나 의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구성원들의

이해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거나 적어도 자유롭게 표현될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주어진 가운데 운영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도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

고, 개인의 표현 자유가 미디어에게 위임되는 이유도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나 의견 표출

이 개인적으로 수행될 때보다 미디어에게 위임되어 수행될 때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

로 반영되거나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

그러나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 기본적으

로 사유재산인 신문의 경우, 최대한 다양한 논조를 가진 여러 신문들이 존재하면서 스스

로의 논조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여한다 . 요컨대 진보적 논조를

가진 신문과 보수적 논조를 가진 신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하고 서로 경쟁함으로써 민주적 다원주의를 보다 풍요롭게 만든다 .

그러나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스스로 견해를 표현하기보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견해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자신의 이해와 의견을 표

현할 수단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표현되도록 노

력함으로써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독립성

이다.

독립성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 .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

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의 확보를 통해 광고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 공영방송 체제를 유

지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다 .

물론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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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는 KBS와 MBC의 민영화 주장이 대표적이다 . 그러나 공영방송 무용론에 쉽게 동의하

기 어렵다 .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 조건 때문이다 . 첫째, 우리 사회에 공영방

송이 수행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없어지면 최소한의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는 정보 약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 연령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얻

기 어려운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공영방송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 둘째, 디지털 미디어 기

술의 발달로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정보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 일부 사

실에 기반하되 도덕적 · 정서적 이해관계에 맞춰 상당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는 방

법으로 만들어지는 허위조작정보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는 사실의 부족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도덕적 · 정서적 이해관계가 더 큰 문제라고 보

아야 한다. 충분한 사실이 주어졌더라도 도덕적 · 정서적 이해관계 , 즉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적 권위를 가진

독립적 기관, 즉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

는 것이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세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요컨대 공영

방송 체제를 구시대적 유물로 보이게 만든 디지털 미디어의 보편적 확산이 역설적으로 공

영방송 체제의 필요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 정치적 독립성은 “한국 공영방송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조항제 , 2014 )라고 표

현될 정도로 취약한 수준이며 , 40년 동안 수신료가 동결되어 있을 정도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열악한 상황이다 . 게다가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

지면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 . 수신료 현실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문제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오히려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

도 대체로 일치한다 . 해결책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관건은 정치권의 의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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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 현황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 근본적일 뿐 아니라 저

널리즘의 질적 탁월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

라는 사실은 단순히 공영방송이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공영방송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서비스를 다함에 필요한 정치적 능력과 정치적 성질

을 발휘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간섭, 비판, 견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겠다는 공

적 책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항제 , 2014 ).

한국 사회에서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학계 · 시민사회의 노력은 지속적

으로 있어 왔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

성에 관한 것이었고 ,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 서비스의 질적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021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 이 문제와 관련

해서는 언론 현업 4단체, 현업 · 원로 언론인들 , 시민단체 , 미디어 학자 · 전문가들이 비교

적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미디어오늘 , 2021 .6.30; 한국기자협회보 , 2021 .7.6; 한겨레 ,

2021 .9.30; 미디어오늘 , 2021 .12.4). 다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

에 중립지대를 두는 방안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논의에 차이는 존재

한다.

(2) 문제점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대부분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이고 , 그것

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과 수비만 바뀐 채 반복되어 왔다. 야당일 때 공격하고 여당이

되면 방어하는 식이다 . 그러나 그 비판은 정교한 분석의 결과라기보다 이사회의 구성에

여당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며,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를 거쳐 임명된 사장은 사실상 친여

인사일 것이라는 의심에 가깝다 .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기보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온도차가 크다. 이런 이유로 학

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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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 또한 정치적이다 . 야당일 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

도 여당이 되면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과 개선을 막는 원인이 모두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 .

(3) 주요 논의 및 개선 방향

먼저, 지난 5년간 발의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

2016년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등 개정안에서는 KBS, MBC, EBS 모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의 국회 추천과 여야 이사 추천 비율(7:6)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사회 의결방식은 KBS, MBC, EBS 모두 과반수 찬성을 기본으로

하고, 사장의 임면 제청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KBS,

MBC, EBS의 사장 임명 절차를 위해 이사회에서 15명 이내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하고 있지만 임명 방식에는 차이를 두었다 . KBS 사장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화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 MBC 사장의 경우 사장추천위

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 EBS 사장의 경우 사장추천위

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그밖에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정치활동에 관

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고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및 공개를 의무화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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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KBS MBC EBS 비고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으로

증원

- 이사 13명으로

증원

- 이사 13명으로

증원

- 이사 선임

국회 추천 명

문화

- 여야 이사 추

천

비율 명시 (7:6)

- 대통령 임명

이사회

의결방

식

- 과반수 찬성

- 사장의 임면 제

청은 2/3 이상 찬

성 의결

- 과반수 찬성

- 사장의 임면 제

청은 2/3 이상 찬

성 의결

- 과반수 찬성

- 사장의 임면 제

청은 2/3 이상 찬

성 의결

사장

임명

- 이사회에서 15명

이내 사장추천위

원회 구성

- 국회 인사청문

거쳐 대통령 임명

- 이사회에서 15

명

이내 사장추천위

원회

구성

- 주주총회 승인

- 이사회에서 15

명

이내 사장추천위

원회

구성

- 대통령 임명

- 공영방송 이사 · 사장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및 정치활동 관여 금지

- 이사의 연임 제한 (1회)

-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 보존 · 공개 의무 신설 규정

자료 : 정미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과와 쟁점 , 2019 .

2017년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지배구조에 관해서만 규정하

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KBS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데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서 신문협회 , 기자협회 , 언론학회 , 방송학회 , 교총 등 9

개 단체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 이사회 의결방식은 과반수 찬성을 기본으로

하고, 사장의 임면 제청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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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위해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 역대 사장 역임자가 당연

직으로 포함되고 시도지사협의회 , 대한변호사협회 , 신문협회 , 관훈클럽 등 19개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사장의 임명은 사장추천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장 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

문회 실시를 의무화 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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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KBS MBC EBS 비고

이사회의

구성

- 이사 13인으로 증

원
내용 없음 내용 없음

- KBS에 한해 시

도지사협의회 이

사 4명 추천 , 대

한변호사협회를

비롯 신문협회 ,

기자협회 , 언론학

회, 방송학회 , 교

총 등 9개 단체에

서 이사 1인 추천

(총 13인)

이 사 회

의결방식

- 과반수 찬성

- 사장 임면 제청은

2/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사장

임명

- 이사회가 사장추

천위원회 구성 (역대

공사 사장 역임자

당연직 , 각 시도지

사 및 대한변호사협

회, 신문협회 , 관훈

클럽 등 19개 단체

에서 1인씩 추천하

여 구성 . 2/3 이상

찬성으로 사장 추

천, 이사회 재적 이

사 2/3 이상 찬성으

로 사장 임면 제청 )

내용 없음 내용 없음

- 사장 임면 제

청, 감사 임명 제

청 및 부사장 임

명 동의 포함

- 사장 추천 기준

과 추천 사유 제

시(사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 )

자료 : 정미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과와 쟁점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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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

(2017. 11. 10 국회의원 25인 공동발의)



2017년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등 개정안에서는 KBS, MBC, EBS의 이

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며 , 이사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이사추천국민위원회에서 추천하

고 방통위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결 방식은 KBS, MBC, EBS 모

두 과반수 찬성을 기본으로 하고 , 사장의 임면 제청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도록 했다. KBS 사장의 경우 이사회가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

명하도록 했다. MBC 사장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EBS 사

장의 경우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방송사 KBS MBC EBS 비고

이 사 회

의 구성

- 이사 13명으로

증원

- 이사 13명으로

증원

- 이사 13명으로

증원

- 이사추천국민

위원회 구성

(200명), 방통위

제청하여 대통

령이 임명

이 사 회

의 결 방

식

- 과반수 찬성

- 사장의 임면

제청은 2/3 이상

의 찬성으로 의

결

- 과반수 찬성

- 사장의 임면

제청은 2/3 이상

의 찬성으로 의

결

- 과반수 찬성

- 사장의 임면

제청은 2/3 이상

의 찬성으로 의

결

사장

임명

- KBS 이사회 제

청, 대통령 임명

(국회 청문회 )

- 방문진 이사회

추천

- 이사회 제청으

로 대통령 임명

자료 : 정미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과와 쟁점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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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추혜원 의원 대표발의 방통위 설치법 등 개정안

(2017. 11. 14 국회의원 10인 공동발의)



2018년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등 개정안은 KBS와 MBC의 지배구조에 관해

서만 다루고 있다. KBS와 MBC의 이사 수는 9명으로 하는데 ,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하되 방

송사와 방송사 구성원 및 방송학계의 추천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했다 . KBS와 MBC의 사장 임명 절차를 위해 100명 이상의 홀수로 사장추천위원회

를 구성하고 ,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 추천안을 보고하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승

인하도록 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사 KBS MBC EBS 비고

이 사 회 의

구성

- 이사 9명으로

축소
- 이사 9명 내용 없음

- 이사 9명 방통

위 추천 , 대통령

임명 (방송사와 방

송사 구성원 및

방송학계 추천이

1/3 이상이 되도

록 추천 )

사장

임명

- 국민 대표성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홀수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 국민 대표성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홀수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내용 없음

- 사장추천위원

회에서 사장 후

보자 추천안이

보고 되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승인

자료 : 정미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과와 쟁점 , 2019 .

가장 최근에 발의된 관련 법안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의

된 방송법 개정안으로는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안과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정필

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이사 추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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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등 개정안

(2018. 4. 5 국회의원 10인 공동발의)



방통위가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 이사후보추천구민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다득표순으로 KBS, MBC,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선출하게

된다. KBS, MBC, EBS의 사장 임명 절차는 사장추천국민위원회가 투표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여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도록 했다 .

한편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등 개정안에서는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되 국회, 방통위 , 방송미디어 관련단체 , 방송사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상하도록 했다. KBS와 MBC의 이사 추천 인원은 국회 7명(여당 4명, 야당 3명), 방통위

(전원 동의) 2명, 방송미디어 관련단체 2명, 사측 1명, 노조측 1명으로 하고 EBS의 경우 국

회 5명(여당 3명, 야당 2명), 방통위 (전원 동의) 2명, 방송미디어 관련단체 2명, 사측 1명,

노조측 1명, 교육부장관 1명, 교육 관련단체 1명으로 한다. 사장의 임명 절차를 위해 성별 ,

연령, 지역을 반영한 150명 이상 200명 이내 홀수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평가위원회를

이사회 안에 한시적 임시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 사장후보시청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

다. 하나는 이사회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고 , 나머지는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자

것이다 . 두 가지 모두 공영방송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

진다.

이사회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사장을 임명하는 방

식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학계에서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되 야당과 야당의 추

천 비율을 7:6으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다수제를 제안하

기도 했으며 (이준웅 , 2014 ), 지난 5년간 발의되었던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도 비슷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반면에 사장후보자시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을

선출하자는 방안과 국민위원회 투표를 거쳐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자는 방안도 제시

되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 신뢰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으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사회가 요구하

는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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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규모를 늘리고 , 특별다수제나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사장 임명 과정에 정치적 영

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문제

는 정치권의 결단이다 .

2) 공영방송 재원

(1) 현황

최근 지상파 방송은 종합편성채널의 안정적 정착과 넷플릭스 , 디즈니플러스 등 OTT 플

랫폼의 성장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하락을 겪고 있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는 그에 걸맞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2022년 국내 광고시장에서 디지털 광고

의 점유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만큼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통해 충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리라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한국경제신문 , 2021 .11.30). 특

히 광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공영방송에 있어서 시청점유율의 하락과 광고

시장 점유율의 하락은 재정적으로 더욱 치명적이다 . 광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자체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

다. 대다수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수신료 중심의 혼합재원방식을 가

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된 논조의 공정성 및 편파성

문제, 공영방송사의 인력 구조 비대화와 방만한 재정 운영, 국민의 직접 부담이 주는 압력

과 이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권의 부담을 들 수 있다 (조항제 , 2020 ).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

다는 측은 수신료를 인상해 주면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주장이고 ,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

는 측은 지금보다 더 잘 하면 올려주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접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

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 2021년 KBS 이사회에서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 그 결과를 7월 5일 방통

위에 제출하였고 , 방통위는 12월 29일 이를 의결했다 .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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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수신료 산정 과정의 비

합리성이다 (김동준 , 2020 ; 김형일 , 2020 ). 현재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KBS 이사회 , 방통위 ,

국회의 세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 그러나 이 단계마다 문제가 있다. 먼저,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없다. 방통위에도 수신료 산정이나 절차에

서 특별한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 처리 절차 또한 전문적인 심의나 검토를 위

한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게다가 KBS 수신료가 아니라 공

영방송 수신료이기 때문에 KBS 스스로가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에는 객관성의 문제가 있

다.

둘째, EBS와의 수신료 배분 규모 및 절차의 문제가 있다(강명현 , 2020 ; 김동준 , 2020 ; 김

형일, 2020 ). EBS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금의 배분 비율인 3%는 너무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강명현 (2020 )은 해외 주요국의 교육 채널

수신료 분담 비율(영국 BBC: 29%, 일본 NHK: 20%, 프랑스 : 평균 20% 정도)을 근거로 EBS

의 수신료 배분 비율을 20%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 수신료 배분 비율 못지 않게 수신료 산

정 절차에서 EBS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

(3) 주요 논의 및 개선 방안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이에 따른 국회의 정치적 부담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그러나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수신

료보다 나은 재정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 국고는 정부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광고는 매우 불안정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조항제 , 2020 ). 따라서 수신료 산정 과정의 비합

리성 문제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수신료의 개념 정의 및 산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을 관리할 독립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김동준 , 2020 ; 박성제 , 2020 ; 심영섭 ,

2021 ; 정준희 , 2017 ).

먼저, 정준희 (2017 )는 공영방송재정위원회를 설립을 제안했다 . 이를 통해 수신료 개념을

공영방송에 대한 특별부담금으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수상기가 아닌 가구 또는 개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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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세적 보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김동준 (2020 )은 수신료위

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신료 재원의 운용 ·

관리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 박성제 (2020 ) 또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성 · 합리성 · 객관성 ·

안정성 ·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심영섭 (2021 )은 방송재원수요조사위원

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 수신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송재원수요조사위원회는

방송사의 수입 현황과 발전 가능성 , 인력관리비 , 프로그램 제작비 사용 현황, 시설투자비

및 자산관리 , 부채 등에 대한 심의 · 검토를 통해 적절한 수신료를 산정한다 .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가장 큰 장벽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이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부담이다 . 이런 점에서 수신료 현실화 문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도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 그런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재정적 독립성은 따로 논의되거나 해

결될 게 아니라 함께 논의되고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

3) 지역방송

(1) 현황

넷플릭스 등 OTT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 경제적으로 수도권

중심성이 매우 높은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지역방송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부족한 상황

이다. 2015년에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이하 지역방송지원법 )을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와 책무, 그리고 지원이 규정되었지만 특별법이 가지는 한계 또한 분명한 게 사

실이다 . 게다가 지역방송지원법에서는 지역방송을 지상파방송으로 한정짓고 있어, 종합유

선방송 지역채널 등은 지역방송지원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 방

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운

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와 경영 악화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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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악순환되는 상황이라 뾰족

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

(2) 문제점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 사회 특유의 강력한 중앙집권

구조다 (김연식 , 2018 ; 조항제 , 2018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또한 그리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에게로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사

무는 지방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다 . 게다가 2000년대 들어 미디어산업에 불어닥친 급격한

시장화의 결과로 지역방송계는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인적 · 물적 토대가 취약해졌

다(조항제 , 2018 ).

둘째, 지역방송의 위기 속에는 현행 방송법제의 문제도 존재한다 (김동원 , 2020 ; 남인용 ,

2021 ; 조항제 , 2018 ; 최우정 , 2018 ). 무엇보다 방송법에는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

2015년에 제정된 지역방송지원법에서 지역방송을 ‘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

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 으로 규정하였

으나 이 정의 또한 지상파 방송만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방송의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

지역방송지원법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 비판의 핵심은 지역방송지원법

이 기본적인 원칙 천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법

제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법에서 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의 해설 · 논평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남인용 , 2021 ). 중앙에 의존적인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지역에 밀착한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 지역 채널이 방송법의 해

설 · 논평 금지 조항으로 인해 심층적인 지역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다는 비판이다 .

박민(2021 )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역방송의 문제점들을 플랫폼 위기, 지방소멸 위기 ,

미디어 이용환경 위기, 저널리즘 위기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 먼저 , 플랫폼 위

기는 무엇보다 네트워크 생존 모델의 위축에서 오고 있다. 전파료 배분 문제와 한국방송

광고공사 (이하 코바코 )의 공적 기능 상실로 인해 네트워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 직

접 수신률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약 2.6%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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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에서 오고 있다 . 지방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97곳(42.5%)이 소멸위험 지역이다 . 원래부터 수도권 중심주의가 강했던 데다가 지방소

멸 위기까지 가중되다 보니 지역은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

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엘리트에 의

해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제기다 .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보편적 확산

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미디어를 갖게 됨에 따라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데, 이런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역방송에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

끝으로 관언유착 문제, 소수 공론장 문제, 출입처 · 기자실 문제, 홍보예산 및 협찬 문제 등

한국 언론 특유의 문제점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또한 중앙 방송에 비해 인적 · 물적 토

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방송에는 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3) 주요 논의 및 개선 방안

박민(2021 )은 지역방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 정비를 통한 지역 지상파방송의 공

공서비스 강화와 지역방송기금 및 지역방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지상파방송을 공공 서비스 방송으로 규정하고 , 지역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으로는 , 방송법 제5조(공적

책임)와 제6조(공정성 · 공익성 ) 조항에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구분하고 , 지상파 방송

의 책무에 지역성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상파방송을 공공 무

료 방송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지역성의 명문화는 무료 지상파방송의 공공

재적 책무 , 지역공동체 유지 · 발전을 위한 공공성 구현, (지역) 지상파방송의 지원 근거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역방송지원법에 지역방송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으로는 , 지역방송지원법 제5조(지역방송

의 책무) 조항에 지방자치의 실현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

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방송발전기금과 국가균

형발전회계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중앙 중심의 방송정책을 지역 중심의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방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 지역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방송

정책 및 재허가 등 규제정책을 심의하고 , 지역뉴스기금 , 지역콘텐츠기금 등 지역방송 활성

- 202 -



화 재원을 조성하며 ,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방송통신기금 ,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세 부과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할 것도

주문했다 .

한편, 이만제 · 박민(2021 )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먼저 ‘ 행복한 국민,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방송 ’ 을 비전으로 하여 다

섯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 ① 미래형 지상파방송 생태계 혁신, ② 콘텐츠산업 생

태계 지역 허브 구축, ③ 지역균형발전 지역 브랜드 혁신, ④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지역방

송, 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방송이 그것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미래형 지상파 방송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경쟁력과 공공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칭 ‘ 공공방송법 ’ 을 제정하고 , 지역공공미디어서비스 기금

과공공미디어서비스세를 신설을 통해 공공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

둘째, 콘텐츠산업 생태계 지역 허브 구축을 주문했는데 , 이를 위해 지역방송 K-콘텐츠

디지털클러스터를 구축하고 , 지역방송이 생산한 콘텐츠의 편성 쿼터제 실시를 요구했다 .

셋째,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지역균형발전 지역 브랜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

를 위해 지역방송의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브랜

드 혁신을 지역방송의 공공 책무 중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넷째,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지역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지역방송의

워치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뉴스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방송 뉴스펀

드란 지자체 , 방송통신발전기금 , 기업 및 시민의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익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지역방송위원회와 권역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정책의 분권화를 실현하고 , 네트워크 지배구조와 광고제도의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 네트워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방통위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

직 방송통신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KBS의 공적 책무 중 하나로 지역성 구현을 명

시할 뿐 아니라 KBS이사회에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3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했다. 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일정 시간대에는 광고 시간과 크기 등 형식 규제

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과 협찬고지 관련 형식 규제의 완화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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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에 한해서 전국 미디어와 지역 미디어 사이에 광고 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를 사

전공시할 것도 주문했다 .

끝으로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와 지역방송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경영 및 저널리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 이만제 · 박민 , 디지털시대 , 행복한 국민생활을 위한 지역방송 미래 비전과 지속성장

과제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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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디지털 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비전과 추진과제



4) 재난방송

(1) 현황

국내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민방위기본법 등을

근간으로 한다(홍종윤 · 정영주 , 2021 ). 그리고 현재 재난방송 체계, 요청 주체, 주관방송사

의 의무 등 관련 조항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

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

널, 보도전문채널에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2015년 세월호 참사 이후 법 개

정을 통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에도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세월호 참사가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 아

니라 최근 들어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 · 장기화 되면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 게다가 디지털 미디어의 보편화와 탈진실의 인식 태도가 강화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상황에 놓인 국민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

고 재난방송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

(2) 문제점

2019년 고성산불과 2020년 부산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상황에서 주관방송사 KBS의 재

난방송에 국민적 불만이 표출된 바 있다.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 그동안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방통위 , 2021 ).

첫째, 재난방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시의무가 없는 방송채널이나 OTT를 시

청하고 있는 시청자 /이용자들은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 재

난문자나 재난방송 자막을 통해 재난상황을 인지한 후에도 심층 재난정보를 받들 수 있는

미디어 · 채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된 재난정보가 부족하다 .

둘째,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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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이 재난방송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가

짜뉴스 , 즉 허위조작정보 때문이다 . 재난방송 제작에 필요한 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 · 분

석 능력이 부족할 경우 위험한 현장 취재와 자극적인 현장 화면만 반복되는 문제점도 있

다.

셋째, 사후규제 중심의 평가체계에도 일정한 문제가 존재한다 .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 재허가 · 재승인 심사 항목에 반영하는 등 사후평가를 강화하였으나

규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재난방송 평가가 편성실적 중심의 정

량적 평가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 특히 정량적 평가항목만으로는 허위조

작정보나 불안감 · 공포심 유발 등 방송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끝으로 재난방송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가 여러 법령에 분산

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

또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난방송 소

관부처인 방통위는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당연직 위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한편 2015년 관련 법의 개정으로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업자로 지정된 유료방송플랫폼사

업자의 재난방송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홍종윤 · 정영주 , 2021 ).

첫째, 수동 송출로 인한 송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지상파 , 종합편성채널 , 보도전문채

널의 경우 ① 수신 자막 확인, ② 송출로 이어지는 2단계의 자동화 작업을 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의 경우 ① 수신 자막 확인, ② 자사 자막 송출기로의 자막 내용 이

전, ③ 송출 지역 설정, ④ 송출 채널 설정, ⑤ 송출 횟수 설정 등 여러 단계의 수작업을

거친 후에야 송출이 완료되게 되어 있어 재난 초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

다.

둘째, 재난 자막 송출 채널이 모호하다 . 현재 재난 자막방송 송출 채널 수는 사업자별로

다른 상황이다 . 이런 이유로 시청자들이 어떤 유료방송플랫폼에 가입했는가에 따라 재난

자막 방송의 노출 여부가 결정되고 ,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들은 재난방송 시청에서 누락될

수 있다.

셋째, 재난 자막방송 시스템 자동화의 어려움이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권역에 맞

춰,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전국으로 재난 자막방송 전송 지역이 하나인

데 반해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은 다수 채널에서 다수 전송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송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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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 이에 따라 신속한 재난 자막방송 송출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자동화에 많은 비용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의 재난방송 모니터링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 재난자막

송출 화면 확인 방식이 아니라 문서상 대조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송출 여부에 대해 화면 확인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미실시의 판단,

지연 정도, 내용 변경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이 노출하고 있는 재난방송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구조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파 방송사 , 종합편성채널 , 보도전

문채널의 재난방송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재난방송 소관부처인 방통위와 주관

방송사인 KBS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

(3) 주요 논의 및 개선 방안

이상과 같은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2021년 8월 31일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주요 개선 계획은 다음과 같다(방통위 , 2021 ).

먼저,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재난정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2022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의무 재난방송 사업자를 공동체라디오와 일반 PP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리고 터널 , 지하철 등 재난방송 수신이 불량한 음영지역의 방송 품질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난취약 계층을 위해 라디오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재난

정보 접근 미디어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동상황에서도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상파 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OTT, SNS 등 온라인

을 통해 긴급 재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 및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

이다. 그리고 KBS에만 부여된 한국수어 재난방송 의무를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 보도

전문채널 등으로 확대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수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

둘째, 재난상황 대처에 필요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전

문채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그리고 중앙 중

심의 재난방송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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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중심의 재난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방송사가 다양하고 심층적인 재난방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셋째,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민안전통신

원을 양성하고 재난현장 영상제작을 지원하는 등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사 재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 방송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재난방송 평가제도를 개선

하는 등 재난방송 환류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

끝으로 , 재난방송 관리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가칭 재난방송 실

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을 검토하는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방송 법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역의 재난방송협의회 간 정보공유 등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

다. 한편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재난방송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방송자문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 운영하여 재난방송 정책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

2. 미디어 산업

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0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통위가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및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

해 마련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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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 신뢰받는 미디어

[그림 4-3]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 성장하는 방송통신



방통위가 발표한 세 가지 정책 비전은 방통위의 소관업무를 포괄하며 방송통신 환경

변화 속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 신뢰받는 미디어는 방송의 공

공성 강화를 , 성장하는 방송통신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관련 산업 제도개선 , 이용자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는 이용자보호 및 복지의 내용이 포함된다 . 특히 이 절에서는 방송산업

의 핵심이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므로 방통위의 미디어산업 정책 비전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

방통위는 미디어산업 영역에서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통한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이다 . 구체적으로는 광고 · 편성 규제 개편, 소

유 · 겸영규제 완화, 지상파 UHD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 두 번째는 방송광고규제 패러다

임 전환으로 광고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 · 가상 · 간접광고 , 협찬고지 관련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망이용환경의

개선,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 방송시장 사후규제 정비 , 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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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 이용자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핑과 지상파 · 종편의 연계편성금지 ,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방

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방통위는 디지털기술에 의해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뿐만 아니라 , 경제 · 사회구조까지

급격히 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다 . 이러

한 디지털미래 (Digital Future)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은 방송통신 분야의 관련 제

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도 기존의 방송, 통신 , 온라인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통합법

체계와 선제적 규범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특히 글로벌 OTT서비스 (유튜브 , 넷플릭

스 등)가 약진하면서 지상파방송 등의 레거시미디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

쟁을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 콘텐츠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

쟁을 통한 생태계 내 모든 참여자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방

통위, 2021 .01.06.).

방통위가 미디어산업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미래를 위한

제도의 정비, 그중에서도 특히 OTT로 인한 경쟁의 격화 속에서의 대안 마련 정도로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도 이러한 방통위의 인

식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특히 산업영역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의 결과 방통위와 동시출현하는 핵심 키워드들은 결국 OTT, 넷플릭스 , 유튜브 , 구글, 네

이버, 카카오 등으로 OTT와 디지털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디어산업 영역에서 방통위의 소관 업무는 단지 이러한 영

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방송시장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규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 결국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디지털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더욱

강하게 추동되고 있기에 OTT와 디지털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

는 것이다 . 여전히 상존하는 규제개선의 문제를 이제는 OTT의 출현과 경쟁이라는 맥락

에서 접근하고 있다 . 그리고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미디어산업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방송시장의 변화

방통위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의하면 OTT 이용률은 2018년 42.7%, 2019년 52%,

2020년 66.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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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방통위 ,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2020 .12.

자료 : 방통위 ,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2020 .12.

미디어 이용이 온라인 특히 모바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OTT를 이용하는 행태의 빠

른 증가는 결국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광고 수익은

감소되고 있으며 규제불평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 유료방송시장은 LG유플러스 -CJ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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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이용률 (N=전체조사대상 가구원 , 단위:%)

[그림 4-6]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별 이용률 (N=전체 응답자 , 단위 :%)



로, SKB-티브로드 ,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등 최근 발생한 3개의 기업 결합의 영향으

로 플랫폼이 통신3사 중심으로 빠르게 과점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 최근 유료방송 사

업자 간 M&A 승인은 SO의 수익 악화뿐 아니라 ,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선희, 2021 .8).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수평적 M&A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

한 동기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로써 이루어지는 독과점구조에서 콘텐츠 투자의 필요성

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2010년 이후 이루어진 글로벌 기업들의 M&A는 그 양상

이 다른데 이는 콘텐츠사업의 내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한다 . 가입자 확대를 통한 몸집 늘리기로

수평적 인수합병을 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황근, 2021 ). 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이 가속화면서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은 IPTV의 비중이 높아졌다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년 하반기 유료방송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2021 .5.26.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은 결합판매와 약정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하는 통신사업자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어냈다 . OTT 이용의 증가가 이러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자들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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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IPTV와 종합유선방송의 유료방송 가입자 비중 추이



된 유료방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권호영 (2021 )은 각각 긍정적 효과

와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유료지불에 대

한 관대함 , OTT 이용으로 콘텐츠 시청시간 증가를 , 부정적 효과로는 경쟁 증가로 인한

이윤감소 , OTT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

다.

채정화 (2021 )는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케이블 SO는 성장

의 한계에 도달했고 IPTV의 매출에서도 홈쇼핑송출수수료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

적 지표가 아님을 지적했다 . 2020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의하면 방송사업매

출액 중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SO가 2019년 36.9%에서 2020년

38.6%, 위성방송이 2019년 31.8%에서 2020년 33.0%, IPTV가 2019년 23.5%에서 2020년

25.9%로 모두 2019년 대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OTT가 광고기반의 무료서비스와 구

독기반의 서비스로 양분되어 있음을 볼 때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도가 큰 국내 유료방

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렬 (2021 )은 OTT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막대한 자금력에 기초한 제작비투자역량 ,

IP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 , 데이터에 기반한 큐레이션서비스가 특징인데 우리나라

OTT산업은 방송시장과 중복된 콘텐츠로 IP유통이나 글로벌 마케팅역량도 부족하고 데

이터기반 기획 및 마케팅역량도 역시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홍원식 (2021 )은 OTT시장

의 성장이 유료방송 VOD시장을 대체하며 국내 방송제작 요소시장의 가격상승 요인이

되고 이는 실시간방송의 품질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한 국내 사

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수 연구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

다).

글로벌 차원에서 2020년 OTT가입자 수는 11억 8,000만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10억 7,000만을 추월했으며 2021년 매출점유율에서 OTT는 전체 미디어시장 (유료방송

+OTT)의 45.7%를 점유하고 있다(이종원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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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종원 (2021)에서 재인용 ; Omdia(2021b). “Gobal Online Video Services Tracker-2Q21

Analysis”

국내 OTT시장은 글로벌 OTT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넷플릭스가 이용자 (SVOD)시

장의 55.1%, 웨이브 22.1%, 티빙 16.3%, 왓챠 6.5%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2021년 9월 21

일 기준. 이종원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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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OTT서비스 미디어시장 점유율



주: 안드로이드 + IOS합산

자료 : 이종원 (2021) 재인용 ; 아이지에이웍스 (2021 ). 모바일인덱스인사이트 . 10월 12일 방문

꾸준한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플랫폼은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로 가입자를 확대, 유지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TT로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고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콘텐츠 제작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

통신사들이 주도하는 IPTV는 SO의 인수합병과 더불어 글로벌 OTT와의 제휴를 적극

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국내 OTT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와의 결

합(웨이브 ), 콘텐츠간의 결합(티빙+JTBC)등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 그러나 다양

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OTT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유료방송가입자 (MVPD)의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인구당 가입률이 1.0을 상회하고 가구당 4개 이상의 OTT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

이에 따라 미디어 회사들은 OTT서비스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포지셔닝하고

있다(이종원 , 2021 ). 결국 지금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료방송

구조에서 이들 글로벌 OTT에 대한 경쟁력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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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국내 주요 OTT서비스 이용자 수 추이 (‘20~’21.9)



상황이다 . 사업자들의 노력에 더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기존 미디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규제의 밖에서 연일 시장을 넓혀나

가는 글로벌사업자에 대해 규제형평성의 문제제기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3)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현재의 방송규제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무

렵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 미디어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논의 또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는 미디어 영역 관

할 역무 역시 여러 기관에 의해 분산되어 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2020년 6월

범정부 합동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 ’ 을 발표했다 . 세계의 주요 미디어기업이

전략적 M&A

2)와 콘텐츠투자 확대3)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 가

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

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고 보았다 . 이에 정부는 플랫폼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를 폐지, 완화하고 , 차별화 대형화를 지원하며 콘텐츠제작 투자를 지원하고 , 국내

플랫폼 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 국내 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과제를 이행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 2020 .06.23.).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부부처의 역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범부처 합동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인식

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플

랫폼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시장점유율 폐지, 상호겸영규제 완화,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편성비율 완화 ,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다수의 연구에

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들이다 . 콘텐츠 투자의 확대 , 해외 진출 지원, 공정경쟁

여건 조성도 역시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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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하다 . 현재 국내 미디어산업이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범부처 합동

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진 부처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

했다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 ’ 은 일부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제외하면 기존 미디어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이나 문제의식은 거의 발견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입법 등이

시도되었지만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중지된 상태이다 .

정부가 의지를 보인 것만큼 국내 OTT사업자를 중심으로 OTT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 간 정책조

율도 원활해보이지 않는다 . 노동환 (2020 )은 국내 OTT 시장에 대한 정책은 최소규제원칙

을 유지하면서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중심의 정책접근을 제안했다 . 구체적으로 콘텐

츠 제작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구글 및 애플 앱스토

어 불법앱에 대한 처벌강화 ,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침해 대응, 신탁단체 저작권

협상,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해소 , 인앱결제 강제를 포함한 이용자 차별문제에 대한

대응강화가 있다.

규제완화를 제안하는 논의는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 홍원식 (2021 )은 OTT를 통해 소비

되는 콘텐츠 장르의 성향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픽션 장르이고 실시간 TV는 여전히 생

방송이 중요한 뉴스와 스포츠로 강점을 가진 장르라는 차이가 있기에 , OTT는 실시간

TV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그리고 여전히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미디어로서 공론장으로서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재난방송과 정확한

뉴스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 그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렇지만 OTT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능동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적 호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

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인데 , 구체적으로는 편성규제의 완화, 외주정책

의 개편, 소유제한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 강점이 있는 콘텐츠

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의 직접 제작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

존의 외주정책을 개선하며 , 자본력에서 열세에 있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소유제한을 유연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어떠한 규제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OTT에 비해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양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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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환경에 여전히 놓여있다 . 이영주 (2020 )는 특히 유료방송시장의 구조개선을 주문했다 .

재허가와 재승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짧은 유효기간 , 심사기준의 적정성 , 심사항목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단계적 승인제의 폐지를 제안했다 . 이

외에도 인수합병절차 , 편성규제 , 요금규제의 완화를 제안하였다 .

OTT와의 경쟁으로 인한 국내 미디어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제안되는 방안들은

대부분 기존 미디어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의 완화이며 새롭게 규제의 틀에 포섭되는

OTT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새로운 규제체계 개선방안

전통적으로 방송서비스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자 지역 내수 산업의 하나였다 . 그렇지

만 OTT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확산과 동영상 시청행태 변화는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터넷 분야는 방송 분야에 비해 내용 규제 수준도 낮고,

진입규제 등 경제적 규제 수준도 낮으며 , 인터넷 기반 서비스 속성상 글로벌 ICT 업체

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 이처럼 진입장벽도

낮고, 국경도 없는 미디어서비스가 전통적인 방송서비스와 영상 유통 분야에서 경쟁하

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기존에 유지되어온 방송정책의 유효성 자체가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 인터넷 기반인 OTT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권 행사 과정에서 해

외 사업자에 대한 실행력 담보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 위주의 접근법을 가져가기 힘든 직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

다. 결과적으로 규제 신설시 주로 자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 이른바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의 대두가 OTT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시의적절한 관련 규제 도입이나 제도

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 OTT 동영상서비스가 야기할 가능

성이 있는 문제를 규제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속성은 기존 방송서비스 규제에 규제형

평성이 불거지면서 연쇄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이다 (곽동균 외. 2021 ). 국가단위를

기본으로 하던 방송미디어 분야와 다르게 인터넷 기반매체는 그 경계에 제한이 없다 .

그러므로 기존의 자국 미디어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평등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다 . 글로벌서비스와의 경쟁과 규제형평성 , 시장의 획정, 이를 기반으로

한 법과 제도의 개선필요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미디어산업 전반적인 규제개선 논의에 대하여 정부 부처들은 OTT를 중심으로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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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입법을 추진해왔다 . 입법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로 분류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1 .2.10.)하였으며 , 이를 통해 추후 세액공제 등의 산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 을 제정하여 OTT

를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로 분류하고 ,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 향후 온라

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도입 및 OTT의 세액공제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 동일규제 원칙에 근거하여 방송과 OTT를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개념에 포섭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미디어 규제

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 미디어 시장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제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진응 . 2021 .05.27.). 각 부처 별로 중복 관할 혹은 관할 문제로 인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 간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

만 낡은 규제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

에 부처 간의 역할 정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빠른 정책집행을 하거나 , 문화체

육관광부가 ‘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 을 제정하여 OTT를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

업자로 분류하여 산업진흥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모두 일견 타당하며 즉각적인 정책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우리

미디어 관련 법안의 입법이나 개정과 같이 임기응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각 부처

의 관할 다툼의 의혹 역시 제기될 수 있다. 결국은 기존의 낡은 법체계를 손대지 않는

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그런 면에서는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

중심의 법을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맞는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

5)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관련 논의

미디어산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OTT서비스는 미디어플랫폼의 한 종류이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전 산업의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100대 플랫폼 기업 중 68개가 미국기업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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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자료 : 박유리 (2021 .05.10.)에서 재인용 ; https://www.netzoekonom.de/plattform-oekonomie/

강력한 이용자 규모를 확보한 플랫폼은 플랫폼 이용업체들이 최종 이용자들에게 닿

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로 기능하게 된다. 최근 EU에서는 이러한 게이

트키퍼 플랫폼들이 플랫폼 상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 플랫폼 서비스의 이

용자들에게 불공한 행위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게이트키퍼를

규율하는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DMA)을 발표하기도 했다(박유리 .

2021 .05.10.). 자국 기업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유럽연합의 디지

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동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이 민

주당과 공화당 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었다 . 법안은 플랫폼 독점종식법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법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소셜미디어 이

동제한 금지법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CESS) Act) 및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이다 .

여기서 규제대상 플랫폼 사업자는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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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GAFA로 한정하고 있다 .

법안발의의 단초가 된 “디지털 시장의 경쟁에 대한 조사” 보고서 (20년 10월)에서는

GAFA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약화, 자유롭

고 다양한 언론의 활력 약화, 프라이버시 침해 등 폐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김현수 외.

2021 ).

우리나라는 주관부처가 다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른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과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 이 각각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거

래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법률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의 적용

을 받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통위 소관 법률인 ‘ 전기통신사업법 ’ 상 금지행위 및

이용자보호 규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두 행정기관 간 규제영역의 중첩 소지가 일부 존

재한다 .

주무부처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강지원 외. 2021 ).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인 ‘ 앱 마켓 ’ 을 ‘ 전기통신사업법 ’ 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

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 . 따라서 전기

통신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

재 체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를 주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다 . 온라인플랫폼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방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지양,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을 해소하면서도 이용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ICT 부처가 플랫폼 산업

의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야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견

해가 있다 . 방통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 플랫

폼 사업자 , 입점업체 , 소비자 관계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거래알선 플랫폼에 한정하기 보

다는 온라인플랫폼을 총괄하는 단일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 이를 위해서 방통위

가 특별규제기관으로서 총괄하고 , 공정위는 일반규제기관으로서 협력하여 과도한 규제

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계 규율을 공정위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은 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 거래공정화 ’ 와 관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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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강조한다 . 플랫폼 산업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양태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서는 기술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 다른

한편으로 거래공정화 법제의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기술적 이해 자체보다는 ‘ 거래상

우월적 지위 ’ 의 존부 및 그 지위의 남용에 따른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 심사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소관 부처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 논쟁은 줄곧 평행선을 달려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그러나 유럽연합 , 미국, 그리고 중국도 빅테크기업의 시장독과점 문제를 심각하

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들은 경쟁 당국인 FTC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 이는

미국의 특유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 FTC는 경쟁 촉진 이상으로 소비자 보호를 앞세

우는 소비자정책 중심의 부처로 , 소비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자 정책도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 이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 데이터 이동

성, 소셜미디어봇 , 게임아이템 랜덤뽑기 등에 대한 정책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 통신규제기관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

신위원회 )는 기간통신서비스만 규제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으며 , 다른 부처

의 경우에도 그간 플랫폼 규제를 거의 하지 않아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지원 외. 2021 ).

플랫폼 규제의 소관 부처를 정하는데 있어 특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영역인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 전통적인 산업과는 그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다

수 있으므로 글로벌규제의 흐름을 참고하되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미디어 이용자권익

1) 미디어 이용자 개념과 이념의 변화

(1) 시청자권익의 개념과 이념적 특성

우리는 이용자권익에 대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어떠한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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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 다매체 환경에서 기존의 방송 매체의

상업적 ,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국내외 OTT의 영향력 확대, 미디어 이용자들에 의한 콘텐

츠 생산과 유통 권능의 심화 ,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환경의 약화 등은 방송 중심, 국

가 중심, 시청자 중심의 이용자권익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고 실현하는 관련

규제기구의 변화까지 추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이용자권익의 주요

개념과 제도들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의 미디어 이용자권익은 시청자권익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시청자권익은 방

송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 방송이라는 전통 매체 패러다임 내에서 미디어 이용자

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권익의 내용과 권익의 실효성 역시 기존 미디어

생태계의 이익과 가치를 주요하게 고려한다 . 예를 들면, 방송법은 그 설치 목적이 시청자

의 권익과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 도모, 그리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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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
(시청자권

익보호위
원회 )

① 방통위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 )에 관한 시청자

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 <개
정 2011 .7.14., 2015 .12.22.>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위촉한다 . <개정 2008 .2.29., 2011 .7.14.>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29.,

2011 .7.14., 2015 .12.22.>

제85조의2

(금지행위

)

①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 )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 (이하 "금지행위 "라 한다 )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표 4-5> 시청자권익보호 관련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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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5 .3.13., 2015 .12.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 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 · 중단 · 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

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 지연 · 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

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 시각 ,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 ·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

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 확정판결 , 조정 ,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
지행위의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

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3.13., 2017 .7.26.>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 사업의 미개
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

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

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개정 2015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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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시청자위

원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개정 2017 .3.14.>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

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개정 2008 .2.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

(시청자위

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
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개정 2008 .2.29.>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

그램 )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

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

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0조

(방송사업
자의

의무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 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3.14.>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

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08 .2.29.>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

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자의 출석 ·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3.14.>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방송통
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



하지만 비록 시청자의 권리적 측면이 방송법상 시청자권익의 배경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로 방송법에서는 시청자권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권익

의 내용은 아래 그림처럼 방송과 정보의 접근권과 피해 구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이는 시청자권익이 특정한 권리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시청자권익은 시청

자 ‘ 주권 ’ , 즉 시청자의 정치사회적 권리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청자 권익

의 보호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와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자권익의 보호는 별도 조항(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법의 설치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청자

권익을 포함한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당시 방송개혁위원회가 방송 공익성을 정치적 독립과

아울러 방송정책과 구조 개혁의 주요한 정책 방향의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오늘날 방송법

에서의 시청자권익의 기본적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류춘렬 · 배진한 , 2000 ; 신홍균 외, 2008 ;

정용준 , 2011 ). 시청자 주권의 개념이 시청자권익을 규정하는 원리로서 전제하고 있는 사

실은 방송 자원의 ‘ 공적 ’ 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 이는 방송 주파수라는 물적 특성

이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독점될 수 없는 공공의 소유물이며 이를 사용하고 이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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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2017 .3.14., 2017 .7.26.>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3.14.>

제90조의2

(시청자미

디어재단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

재단을 설립한다 . <개정 2014 .5.28., 2015 .12.22.>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 .5.28., 2015 .12.22.>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

다. <신설 2014 .5.28., 2015 .12.22.>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신설 2014 .5.28.,

2015 .12.22.>

1. 미디어에 관한 교육 · 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는 사인은 미디어 이용자인 시청자들의 ‘ 주권 ’ -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

적인 의사결정을 할 고유의 권리 – 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시

청자는 방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개진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접근권 , 둘째, 살아가

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인 정보접근권 , 셋째, 방송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명

예훼손을입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시청자의 권리로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

즉, 시청자권익은 전통적 매체 환경에서 미디어의 독점적 사용권을 국가가 국민을 대리

하여 특정 사인들에게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 부가적 책무 ’ 의 성격을 지닌다 . 방송은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사용하며 , 독점적 사용권을 시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방송 사업자

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다 . 이러한 주권론에 근거하여 시청자는

방송주권자 , 정보 상품 소비자 , 방송 운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으

로 방송 정책과 방송 내용이 결정되고 분배 전달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시청자권익으로서 미디어 이용자권익은 위임적인 동시에 위계적

인 성격을 지닌다 . 예를 들면, 시청자주권으로서의 권익 영역은 매체와 정보의 게이트에서

위임받은 매체와 관련 기구가 이용자의 통과 여부를 확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 구제 ’ 하

는 시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권리에서 권리의 시혜자와 수혜자와의 관계는

수평적이기보다 위계적이며 , 소수의 매체와 정보에 대한 병목 구조의 특성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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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시청자주권 패러다임의 시청자권익 영역



이러한 위계적이며 병목 구조적인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에서는 방송 내용과 정

책 결정에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평가원 , 시청

자참여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위임적이고 위계적인 이용자 권리 성격을 참여적이

고 수평적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방송법 제3조에 의하면 시청자권익은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와 “방송의 결과가 시청

자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시

청자평가프로그램을 규정한 제89조가 평가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

램의 편성과 평가원에 의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 제87조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하며 시청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

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그리고 기타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은 제도적 형식화 , 비자율성 , 문제의 부편성 등에 따라 실질적인 위

임성과 위계성을 극복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에 의하면 , 전통적 이

용자권익으로서 시청자권익은 90년대의 정치사회적 권리 담론을 배경으로 제도화 되었으

나 제도의 형식화에 따른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시청자권

익의 제도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시청자권익 중심의 이용자권리는 정치사회적으로 정당

하나 권한의 형식에 있어서는 권위적이고 실효성에서 형식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시청자권익의 내용적 측면에서 있어서도 시청자의 참여와 권리는 전문가에 의한 위임적

경향이 관행화되고 프로그램의 개선은 미디어 산업자본에 유리한 제도적 형식화가 고착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 시청자는 주변부에서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대리되고 대

표되면서 상-하 위계 속에 포섭되는 양상이 하나의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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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특성 성격

정치사회적 요구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정치사회적 민주화 배경

◽시민 · 사회의 집단적 , 적극적 제도화 요구와 개입

제도적 형식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운용 목적의 형식화

◽운용 체계의 문제

비자율성
◽정권별 편성의 변화

◽방송사별 시청자권익과 시민에 대한 인식 차이

문제의 보편성
◽공영방송 등 일부 제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문제 일반화

◽사업자 재정 환경에 따른 프로그램의 편차

(2) 이용자권익의 개념과 이념적 특성

시청자주권에 기초한 시청자권익 개념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친산업

자본 탈규제 및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정한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미디어 이용

자들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인식되고 이들의 채널과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강조되고 기존의 정치사회적 시청자주권 개념에도 개별적 소비자 권리

이념이 개입되면서 개념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청자주권론에 기초한 공익

적 방송의 정책 이념에서 산업성의 조화와 시장성이 공익성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 증대되기 시작한다 . 시장 중심의 소비자 선택권 , 프로그램 다양성 , 가격 합리성 등이 주

요하게 시청자권익의 요소로 논의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 소비자의 권익 , 미디어

이용자의 복지 측면이 강화되면서 ‘ 공공서비스 ’ 중심의 경쟁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용준 , 2011 ).

2000년대 초반 이후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이 방송 시장 중심의 다매체 시대를 열면서

시청자권익 개념에 변화를 자극하였다면 , 인터넷의 보편화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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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시청자권익 제도의 구조적 성격



이 확대되면서 시청자권익 개념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전의 시청자권익을

이용자권익으로 재편하게 하였다 . 시장자본과 산업자본에 의한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

화 속에서 공익성 개념은 개별 미디어 이용자의 자유와 결합되면서 ‘ 이용자 복지와 권

리 ’ 개념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이원태 · 정인숙 · 조연하 · 문정욱 (2011 )은 ‘ 미디어융합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권익보

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에서 이용자 , 언론 및 방송통신 및 법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

용자 피해와 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시청자 권

리는 개념적 변화에 이어서 권리의 내용 역시 미디어의 기술 및 사회적 특수성이 반영되

어 다변화되고 고도화되기 시작하였다 . 예를 들면 ,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

소셜커머스에서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 허위정보 유포, 디지털 피로감 , 악성 댓글, 광고성

글과 같은 인격권적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정보전달에 따른 정부 보호와 권익 증진을 요구

하고 있다.

방송통신정책 전문가들의 경우도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피해 등과 같은 개인의 인

격권적 차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왜곡정보의 재생산과 이에 대한 피

해와 정보격차의 디지털 격차 확대 대책, 고의적인 악의적 정보제공으로 인한 인격권 침

해의 문제, 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독감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등 일반인과 달리 개인에서 사회적 차원까지 다양한 이용자권익 대책을 요

청하고 있다. 법학자의 경우는 일반인과 전문가에 비해 더욱 다양한 이용자권익 대책을

- 231 -

[그림 4-12] 이용자 권익 영역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피해는 일반인 및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우선

적인 고려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세분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개인정

보 수집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홍보 및 교육의 강화, 일정 시간 뉴미디어 교육 의무화 ,

검증되지 못한 정보의 재생산 및 확대로 인한 피해 구제, 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

명예훼손죄의 처벌 강화 , 전자상거래의 피해 , 스마트미디어이용자권익 침해 등 방송과 각

종 통신 서비스 산업의 이용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와 증진을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청자권익은 뉴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권익의 내용과 증진 방식에 있어서

이전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방면의 개입이 확대 요구되고 있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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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법학자 전문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 정부 차원의

규제의 필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피해

○ 효과적인 피해예방 및 구제

가능한 집행력 확보

○ 감독기관의 역할 중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피해

○ 개인정보보호법의 홍보 및

교육강화

○ 정보 및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필요

○ 정부와 기업의 공조를 통한

이용자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구체적인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보상 기준 필요

○ 권리 침해 구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자 의무 방안

필요
소셜커머스에서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 개인정보 보호 ,

사생활 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행위

○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라 처벌

검증되지 못한 정보의 재생산

및 인한 피해 (왜곡정보의

잔상효과)

○ 정부의 제한적 개입 필요

(형사법적 처벌의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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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피해

발생에 대한 법적

규제
허위정보 유포

○ 피해자

구제제도에 대한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의 홍보 및 교육의

강화

○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수행

○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기관에

정보격차 (문화지체)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디지털 격차

확대

○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정보격차위원회

○ 저가형 스마트미디어

보급을 위한

지침마련 (보조금 등)

디지털 피로감

○ 미디어 교육

필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및

교육 강사 양성

○ 학교교육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안

고의적인 악의적 정보제공으로

인한

인격권침해 문제

○ 명예훼손죄의 처벌 강화

○ 정보유통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악성 댓글

○ 부정적인

피해에 대해 널리

알려야

검증되지 못한 정보의 재생산 및

확대로 인한 피해

○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처벌

규정과 형법에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처벌규정만으로 충분

○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해결 필요

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문제

○ 청소년보호방안 마련

(불건전사이트 접속제한 등)

광고성 글과

무차별적인

정보전달

○ 이용자의

올바른 도덕성

교육 필요

음란물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속도에 대한 문제점

○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자율적

차단 시스템의 보급 , 실시간 신고

및 심의 , 차단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 사회문화적 운동이나

행정지도로 해결

○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 다함께 나홀로 ’ 고독감의

증가로 인한 사회 전반의

행복감 위협

○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지형변화에

대한 조사연구의 체계화



시청자권익에서 이용자권익의 개념으로의 변화는 시청자주권 이념에서 미디어 공공성

에 기반한 개별적 이용자 권리의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 개념은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한 미디어산업 자본과 기술자본 그리고 미디어 이용 문화자본이 견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과 기술적 측면, 그리고 이용 측면에서 고도화된 미디어 생

태계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권리 개념과 영역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

그런데 , 이러한 이용자권리 개념과 영역의 구조적 변화의 특성은 반작용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다 . 미디어 산업자본과 기술 및 이용 문화의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이용

자를 ‘ 보호 ’ 하고 ‘ 구제 ’ 하며 ‘ 보상 ’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 위의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 이용자 권리의 주요 영역에서 일반인과 법학자 및 미디어 전문가들은

‘ 개인 ’ 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보호, 그리고 악의적 정보와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보호, 소

비와 이용에 따른 피해 구조와 같은 기술과 산업 및 이용의 부작용과 남용으로부터의 보

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권익이 시민의 미디어에 대한 권익이었다면 , 이용자권익

- 234 -

장치의 완비와 노력
명예훼손죄의 처벌 강화 문제

○ 처벌의 최고 형량은 현 수위를

유지하되 유죄의 인정범위를

높이는 방안
전자상거래의 피해

○ 콘텐츠품질인증제도와 콘텐츠

거래인증제도 , 이러닝산업발전법에

명시된 품질인증제도 적극적으로

활용

○ 에스크로 제도의 확대나

소액결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스마트미디어 이용자권익침해

○ 사전진입규제의 강화는 효과

없음

○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및 합리적인

피해보상 기준 마련

<표4-7> 이용자권익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 법학자의 인식



은 미디어로부터의 권익이라는 보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도한 개인

정보와 유해한 이용 방식의 확대에 따른 반작용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의 성격이 있다는 것

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2021년 방통위 정책 목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

축 등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하위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 목표에서 방송의 공공

서비스 확대와 방송통신 성장 지원은 각각 규제정책과 규제완화정책으로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에서는 시청자를 위한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동시에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초기 시청자권익에 기초한 이용자권리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2000년대 이후 강화된 산업 및 기술자본 중심의 탈규제 진흥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시청

자 주권론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대체되면서 동시에 산업활성화가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미

디어 융합시대에 여전히 방송 정책의 이념과 가치는 논쟁 중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이와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정책과 국민불편 원스

톱 해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등은 이용자 권리가 이용자 보호와 구제 그리고 공정한 이용권

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의 권리의 개념과 이념의 변화는 스마트미디어 환경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규범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 이원태 · 조성

은 · 최진원 (2012 )은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 보고서에서 인터

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디지털 격차 , 정보 공개(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규범은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가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용과

이에 대한 진흥을 고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인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

소하는 것이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이용자권익의 규범적 틀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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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오늘날 이용자권익은 산업, 기술자본과 이용 문화가 ,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과

전통적 방송 책무 간의 이해가 경합하면서 조정한 결과로 이용자 보호와 포용적이고 공정

한 권리 진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전환기의 이용자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 담론에서 OTT와 같은 서비스를 방송법상에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별

도의 역무(사업)형태로 규정하고 최소 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규제틀

속으로 포함시켜냐 한다는 ‘ 규제포섭론 ’ 과 기존 방송 규제 패러다임에 구속되지 않고

통신서비스 시장 논리인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는 ‘ 규제개혁론 ’ 의 대립에서도 잘 드러

난다(정인숙 , 2020 ). 산업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 주장에서 이용자의 권익이 본질적으로 재

구성될 수밖에 없지만 이용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산업의 규제의 정당성 논리가 재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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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이용자권익 논의는 반작용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

(3) 소통권적 권익 개념과 이념적 특성

시청자주권에 기초한 시청자권익 개념은 2000년대 이후로 이용자권익으로 전환되었는

데, 그 과정에서 기술 , 산업자본과 이용자 환경의 변화는 권익의 이념과 영역의 내용과 성

격에도 전환기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산업과 정책 등 제도권 내에서의 권익의 개념과

이념의 변화는 기술 및 산업자본 그리고 주요 이용자들이 보편적 이용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는 반면, 커뮤니케이션 복지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를 주장하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진보적인 대안적 개념과 권리 영역이 대두

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권익에 이어 이용자권익을 시민의 소통권 중심의 이용자권익 개념

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차원의 접근은 2000년대 신자유주의적

방송 미디어 정책에 대한 대안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예를 들면 , 반 퀼런버그와 맥퀘일 (van Cuilenburg & McQuail, 2003 , pp.199∼202)은 시청

자 복지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정책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 그들에 따르면 , 시청자

권익의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 등 다면적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그 권리의 내용을

정치적 복지 (정치적 독립과 동등기회의 원칙), 사회적 복지(프로그램의 질, 범위와 균형 ,

다양성 , 소수계층 이익과 지역주의 ), 경제적 복지(보편적 접근 , 공정경쟁과 혁신, 소비자

이익 보호) 등으로 다층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한다 .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권익의

개념과 내용의 이념적 기반이 시청자주권과 같은 정치사회적 맥락을 초월한 시민의 커뮤

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보편적 인권적 차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방송 매체가 다

변화하고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융복합 방송 서비스가 점차 확장되면서 시민들의 소통 환

경도 매체 중심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고도화되는 과

정을 고려하면 이는 시의적절하면서 유의미한 논리를 제공해 준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안들은 미디어간 경쟁구도가 심화

되고 정책은 시장 경쟁의 재조정을 통해 시장 ‘ 형평성 ’ 과 ‘ 안정 ’ 을 고려하면서도 빈

번한 관계 조정에 실패하거나 달라진 규제 환경에서 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책 가

- 237 -



치규범의 ‘ 수사화 ’ (rhetoricization) 경향성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가 증대함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윤상길 , 2019 ). 이는 정책 당국이 아니라 미디어 현

장에서 실천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시장 중

심이 상업적 미디어 ,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적 미디어를 넘어서 시민들에 의한

독립미디어 영역에서 이러한 역동적인 권익 개념과 이념의 개혁 모델이 실험되고 있다 .

예를 들면 , 마을공동체미디어와 지역공영미디어 (TBS)와의 협력 거버넌스 모델(허경, 2016 ),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관련 유관 단체 및 지역 시민(홍숙영 · 정의철 , 2018 ) 간의 협력 모델 ,

그리고 증대되고 있는 전국의 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들은 시민들의 미

디어 소통권을 시민들의 참여와 직접적인 운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들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소통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권익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첫째, 권리의 내용과 방식을 직접 결정하는 대리하지 않고 위임받지 않으며 매개

되지 않은 직접적 참여의 성격을 가진다 . 직접 참여는 매체의 조직과 운영 , 그리고 제작

및 편성의 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그 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t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민협력 사업으로 ‘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 와 마을라디오 , 그

리고 이 미디어의 시민PD와 tbs 제작자가 상시적인 운영 체계를 형성하며 방송 신청부터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를 넘어 그러한 프로세스 자체를 기획하고 관장하는 실질적인 참여

를 실현한다 . 이러한 참여는 협력과 거버넌스라는 질적 상승에 의해 그 개념 자체에 변화

를 가져오게 한다. 즉,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은 참여라는 개념의 새로운

접근과 실질적 제도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이 실천 사례는 증거하고 있다 .

둘째, 매체를 미디어산업과 기술로 인식하지 않고 일상적 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

즉, 소통 환경으로 인식한다 . 방송, 인터넷 , 모바일 , OTT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산업 , 정

책, 기술 환경은 이들 매체가 이용자들의 일상의 소통 ‘ 미디어 ’ 들로서 삶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핵심적인 환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개입을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 이는 마치 1983년 유네스코가 규정한 뉴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접근

과 이용이 소통을 위한 ‘ 권리 ’ 라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과 2000년 초반 ‘ 정보사회

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 에서 주창된 인터넷을 기반으

로 한 정보와 소통 권리 주장들과 일맥상통한다 . 소통권은 단순히 시청자의 미디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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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송 등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을 넘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을 포함해 다른

인권을 진작하고 사람들과 공동체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삶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권리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영

길, 2013 , 143쪽).

셋째, 소통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권익의 개념은 개인적 차원의 권익을 넘어 포용적

이고 유동적인 권익의 내용과 수혜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미디어 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확정하고 있

는데, 이에 따라 권익의 내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소외된 공동체의 미디어 역량과 성장 및

공동체 문화의 복원으로 고양시키며 , 이를 위해 일반 주민의 상호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

를 토대로 한 상향식 소통구조가 상부의 운영 구조를 지지하며 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권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이용자권익 개념을

시민의 소통권을 기반으로 하여 미디어 기본권 차원에서 재개념화하는 이러한 실천 사례

들은 최근의 시민-미디어 사회가 커뮤니케이션권리 선언을 통해 산업과 정책 사회에 화두

를 던지고 있는 데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

2) 지능정보 시대 이용자권익의 내용과 성격

(1) 커뮤니케이션 격차와 소통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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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에서 미디어는 개인과 사회의 정체와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한

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대상 범위와 영

향의 정도에 있어서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이는 기술적인 발전이 견

인하였으나 산업과 그에 따른 이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

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작동 방식과 규범 및 가치 자체의 근본적인 지각변

동에 기인한다 . 이용자권익의 개념과 이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시청자주권에 기초한 시청

자주권에서 미디어공공성이라는 보편적 권리 개념에 기초한 이용자권익으로 , 그리고 다시

현대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의 소통권에 기반한 미디어기본권 논의로 진화하는

과정 역시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개별 미디어가 서로

를 수렴하면서 융복합화되어 고유한 서비스 영역이 점차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

존의 수직적 매체 구분과 가치사슬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권익의 내용

과 성격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늘날 미디어 환경

에서 이용자권익의 내용 역시 변화한 이용자권익의 개념과 이념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거

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희 · 김광재 · 이숙정 (2019 ) 등은 모바일 환경에서 새롭게 미디어 리

터러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익 내용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존 미디어 환경과 달리 오늘날 미디어는 시민들의 전반적 소

통과 미디어 창조 및 생산 능력이 주요한 미디어 권익의 한 축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매체 이해력 하부 요소를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 미디어 활용은 기존의 미디어를 통한 지식과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소통과 참여 및 창조를 핵심 요소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 이는 이용자들의 전반적

커뮤니케이션 격차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를 견인하게 한다. 즉, 오늘날 플랫폼 미디

어 환경에서 이용자권익은 뉴스, 정보, 콘텐츠의 접근과 이용 및 생산을 개인과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익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이

용자권익이 소통권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구체적

으로는 오늘날 이용자권익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하부 구성 요소는 미디어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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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에 대한 접근과 통제, 이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적 이해, 자기표현과 사회적 관계의 형

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사회적 소통,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책임있는 이용과 권리

보호의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각각 접근과 통제권 , 비판적 지식과 이해 요구 권리 ,

소통기본권 등의 이용자권익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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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경희 · 김광재 · 이숙정 ,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 2019 .

(2)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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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구성요소 개념화

접근
과
통제

미디어 선택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기
술

필요한
콘텐츠 접근

미디어 콘텐츠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불필요한
콘텐츠 차단

의도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노출과 이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비판
적
이해

콘텐츠 구분
제시된 미디어 콘텐츠가 어떤 속성을 지녔으며 , 어떻게 분류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정보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보의 정확성 , 신뢰성 , 타당성 , 편향성 , 숨겨진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과 평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와 그 콘텐츠가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구조화하여 전달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산업 및
규제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미디어 산업의 전반적 규제 및 진흥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 ,

미디어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 , 수익구조의 일반적 특성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사회
적
소통

자기표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 , 의견 , 생각 등을 드러
내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

네트워크 형성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사
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참여 및 협업
공적 사안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으로 협업하는 능력

책임

과
권리

책임 있는 이용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와 소통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능력

이용자 권리 보호
개인정보보호 행동 , 저작권보호 행동 등 이용자 스스로 미디
어와 그 콘텐츠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
야 할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표 4-8>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의 소통권익의 내용 구성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이용자권익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장 민감하며 큰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는

잘 알려져 있듯이 새롭게 제기된 권리가 아니다 . 시청자주권에 기초한 시청자권익 개념은

19세기말 , 워렌과 브랜다이스 (Warren & Brandeis)가 당시 새로운 인쇄 및 출판 기술이 개

인의 사적 문서를 포함한 기타 지적 그리고 정서적 창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 이후 프라이버시 개념은 20세기 중반 이후 정보주체

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중

심으로 변화하였다 . 재산권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방법 및 내용

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으로 확장된다 (정다영 , 2017 ). 2000년대 이후로 이

용자권익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법이 미국에서 제정

되고(1974 ), 민간영역에서도 개별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

미디어 기술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프라이버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유형도 ① 각

종 동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 ② 열람 및 정정 등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③ 개인정보의 안

전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④ 개인정보가 오ㆍ남용된 경우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

인터넷에 기반한 네트워크 미디어 기술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 산업 , 이용 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 EU 사법재판소가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를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에서 촉발된 ‘ 잊혀질 권리 ’ 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오늘날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권리 요소의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 주었다 . 개

인에 대한 정보나 기사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검색과 유통 그리고 이에

따른 개인의 명예 훼손의 가능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플랫폼 미디어 환경은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

관, 이전 , 조작 및 재가공 할 수 있게 하였고 , 개인으로서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뿐만 아니

라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개인정보까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에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한 이용자권익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의 매우 은밀한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은 모빌리티 미디어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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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고 전송되고 저장되며 다양한 플랫폼 기업과 관련 미디어 서비스 기업들과 공유되어

재활용된다 (안순태 , 2011 ).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 인격권 ’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인격권 차

원에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개인정보는 인격권 차원으로 격상되어 기본권 차원에

서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미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 개인정보 보호법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등에서 삭제청구권 등을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인격권 측

면을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유럽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인격권 차원의 프라이버시권 논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

(3) 언론-미디어간 탈경계와 잊혀질 권리

레거시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와 달리 인터넷 기반 언론과 미디어 환경

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이용자 피해구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정보 외에 개인과 관련한 기사 역시 아날로그 매체와 다른 권리 접근과 내

용이 필요하다 . 다양한 검색 도구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전의 기사를 검색하고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카이브화된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열람 차단 요구는 이전과는 다른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박아란 · 김현석 , 2021 ).

인터넷의 확산으로 언론 매체 역시 온라인을 키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기사의 생산과

관리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언론 피해구제

의 정도도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언론 매체 중 인터넷신

문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조정신청이 가장 많으며 상당수가 기사 삭제와 열람차단청구

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과거 기사가 특정 매체에 한정해서 삭제되어 접근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플랫폼이나 검색기술에 의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언론 피해구제가 특정 언론으로부터의

구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걸친 조치가 요구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언론 피해구제는 보다 근본적인 ‘ 잊혀질 권리 ’ 와 같은 프라이버시권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소영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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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관련법은 온라인 기사의 경우는 제한적인 구제만 가능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삭제요청

을 위한 일반조항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 또한 현행법상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기사삭

제청구권은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중재법 , 정보통신망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 잊혀질 권리 ’ 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적

인 방식으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2016년 일반정보보호

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기사

삭제 및 열람차단청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에서의 이용자

권익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인격권 침해적인 기사에 대한 삭제 여부를 놓고 논의

되고 있어 실제 언론-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지는 비판적 논의가 필요할 수

도 있다.

(4) 데이터와 알고리즘 , 미디어 인격권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미디어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 데이터 ’ 화하여

기술 자본화하여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개인정보가 총체적인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핵심적 자원이 된다는 차원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을 인격권

이라는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인 인

간과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인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을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인격권은 각종

소포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에 의해 포섭되고 저장되며 전용되는 개인 데이터들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다 . 즉, 오늘날 미디어 이용자권익은 기본적으로 인격권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안면 정보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바이오 정보 중

하나로 ,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 그런데 이러한

안면 정보로 개인을 확인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정보 주체에게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이나 홍채 인식보다 거부감이 적고 활용이 편리한 반면, 그만큼 개인의

인격을 개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 또는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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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임다영 · 유승철 , 2018 ).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적인 고려가 미비한 중국의 경우 이

미 안면 인식 결제 기술 상용화하고 있으며 , 애플도 최근 관련 기술업체를 인수해 안면인

식 기술 제품화를 준비하는 등 기업들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

고 있다. 미디어 중심의 권리 개념이 얼마나 취약하고 제한적인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지를 확인하게 한다.

데이터 경제에서는 개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 페

이스북이 개인이 올린 사진의 얼굴을 분석하여 친구 추천 목록에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공

했을 때 많은 이들은 편리함보다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이 작위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화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 뿐만아니라 데이터 경제에서는 기존의 빅데

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개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

별적이고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마저 낳는다 . 이에 따라 생체인식 기술을

포함한 개인과 관련한 모든 일상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데이터 경제에서 개인정보는 인격

권 차원에서 취급하여 이용자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데이터 경제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 사례가 급증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 특히 검색 알고리즘은 가장 광범위한 빅데이터들을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박아란 · 오세욱 , 2016 ). 알고리즘은 기업

의 영업비밀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법적 해석에 따라 이용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저장, 구성, 확산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거나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 알고리즘을 이용

해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목적에 최적화한 개인 데이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는

잊힐 권리와 함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라는 새로운 유형의 권리 요소

를 부가하여 인격권의 보호 및 증진을 강화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모든 커뮤니케

이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에서 검색엔진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며, 이 게이

트키퍼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검색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방송통신 미디어 거버넌스는 알

고리즘-데이터에 의한 미디어 인격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통합적인 법적 그리고 제도적 체

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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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기본권

오늘날 플랫폼 미디어들은 빅데이터와 AI 환경에서 뉴스와 정보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

동으로 우리에게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된다고 주장한다 . 우리나라의 포털뉴스 , 유튜브 저

널리즘 , 페이스북의 SNS를 통한 뉴스의 생산과 제공의 기본적 논리는 이러한 정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인간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뉴스와 정보의 제공을 강조한다 . 이

에 따라 AI 알고리즘은 오늘날 가짜뉴스의 판별, 이용자와 사회에 유해한 뉴스와 콘텐츠

및 댓글의 필터링 , 이용자의 선호도를 감안한 뉴스와 정보 제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하

지만, AI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용자와 사회에 최적화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줄 것

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우리는 AI에게 독립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으

면서 그러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와 뉴스 선

택권을 침해받게 된다.

정보기본권은 미디어 이용자로서 개인이 다양한 뉴스, 정보 , 콘텐츠 이용하여 시민으로

서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가치판단과 인격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인

호, 2008 ). 이러한 정보기본권은 정보 인권의 성격을 지니며 AI와 알고리즘 기술의 보편화

로 개인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및 그 정보의 질적 수준(콘텐츠의

품질)이 보장될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정부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개인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게 된다.

AI는 개인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정제(Data Crawling)하고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

의미망 분석 등)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통한 이벤트를 추출(Event Extraction)하며 알고리

즘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계학습 등 알고리즘의 선별화 작업을 통해 뉴스 및

정보를 탐지 및 콘텐츠를 구성하면서 논조에 따른 관점 및 분위기를 설정한다 . 이는 뉴스

룸에서 현장 취재 및 보도에 이르기까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다 . 그런데 과연 우리

는 AI에게 이러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주어진 뉴스와 정보를 통해 개인의 정보 선택권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것인가? 근

본적인 뉴스와 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의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근본적인 언론과 표

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기본권의 재구성을 요구하게 한다. “AI의 활용으로 인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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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적 대응은 기술의 실현 형태를 살펴보아 입법 이전에 기본권의 구체화부터 시작되

어야 한다. 이에 헌법 차원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기

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고 , 그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개별법의 과제로 열어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희옥 , 2021 , 158쪽).

레거시 미디어 생태계에서 저널리즘은 신문법과 방송법 및 정보통신법 등에서 언론의

정의와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AI 알고리즘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은 그 자체로 미디

어로 규정할 것인지 , 저널리즘 플랫폼의 수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지도 명확하지 않으

며, 때문에 AI가 작성하거나 편집한 뉴스콘텐츠의 저작물에 대한 귀속, 특정 콘텐츠로 인

한 인격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원인 및 책임 귀속을 AI 봇 또는

사용자로 볼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방통위의 업무

영역은 아니지만 방송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AI 알고리즘에 의한 이용자의

정보기본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책무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 즉, 미디어 이용자

의 정보와 콘텐츠 선택권 ,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 채널, 정보원을 통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명확한 제도와 실행 기구가 모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더

군다나 특정 개인을 분류한 카테고리와 범주에 따른 정보의 구분 방식 및 알고리즘으로부

터 계정 분리의 적절성 , 콘텐츠 제공방식과 지정에의 타당성의 결과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 등의 관리 및 규제도 기존의 언론 등의 규제기구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에

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6) 플랫폼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액세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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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최세경 · 황주성 · 유승호 ,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비즈니스의 분화 현상과 수용자 복

지 정책 , 2008 .

레거시 미디어 패러다임에서의 액세스권은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사회

적으로 보편화되거나 필수적인 매체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접근과 이용이 자유로울 권리

를 일컫는다 . 하지만 오늘날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플랫폼 미디어 시대에서는 이전과는 다

른 차원에서 액세스권을 논의하게 한다 (유승현 , 2020 ). 전통적으로 액세스권은 시민주권론

이라는 정치사회적 개념에서 제기되어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Universal) 접근과 이용 권리

를 일컫는다 (서경미 , 2018 ). 그런데 , 오늘날 플랫폼 기반 미디어들은 정보기본권 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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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급하였듯이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도전 받고 ,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점유와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보편적 접근과 이용의 논의를 넘어서

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수용자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미디어화 되

어 가고 있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능력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이용격차 (Digital Divide)를 해

소할 수 있어야 한다(박은희 , 2005 ). 특히 레거시 미디어 환경에서 액세스권은 수용자 복지

를 위한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이용을 강조하면서 통신에서 이용자들의 선택

권을 보장하는 개념이었다 . 하지만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와 보편

적 서비스의 구분을 점차 약화시키고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이용자 복지 정책의 변화까지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플랫폼 미디어

가 작동하는 상호작용성 , 통합성 , 연결성 등의 매체 기능이 선순환적인 가능성 외에 이용

자의 이용과 경험을 통제하는 방식에 의해 이용자권익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더욱 각별한 이용자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최세경 · 황주성 · 유승호 , 2008 ). 아래의

개념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미디어 이용자 복지는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에 자기 결정권과 공정한 이용을 요구

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미디어 사업 생태계가 구조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OTT와 검색 플랫폼 등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미디어들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 즉, 오늘날 액세스권은 이용

자들의 정보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평등한 플랫폼 미디어 서비스 접근과 이

용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네트워크 미디어 기술에 기반하여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을 통해

운용하는 플랫폼 미디어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하며 유튜브나 OTT 등과

같은 플랫폼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이용자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가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오늘날 플랫폼 미디어 시대에

서의 이용자권익으로서 액세스궈은 헌법적 차원에서 정보기본권을 명문화하고 평등하며

포괄적 접근과 이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이용 환

경에 대한 자기결정권 (반론과 해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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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액세스권

일반개념 미디어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이용 권리

광의 개념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협의 개념 반론권 및 해명권 정보기본권

하위 차원

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제공권

자기정보통제권

자료 : 유승현 ,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 2020 .

3) 시청자/ 이용자권익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1) 언론 및 국내외 정책 연구 담론 추이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언론, 국내외 학술 연구 자료 중 미디어 기술, 규제, 기관

범주에서 시청자 / 이용자 권익 관련 키워드의 추이와 이 키워드가 방통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 키워드 추이와 연관성 경향은 시청자 / 이용자 권익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제도

전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가. 시청자 / 이용자권익 관련 기술

전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적 방송통신 기술에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딥러닝 등 기반기

술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 이전과는 다른 개인정보와 밀접한 데이터 기술이 방송통신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담론이 증가한 것이다 . 특히 산업적 측면에

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이용자 기술 환경 개선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 메타버스 , 배달앱 , 암호화폐 등 이용자와 밀접한 미디어 기술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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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 새로운 대중적 미디어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

두될 시기에 이용자권익의 보호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연구하고 개발할 경우 선

제적인 대응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 실제로 언론은 방통위를 메타버스 , 암호화폐 등 응

용서비스 분야의 기술발전 및 산업 성장과 함께 대두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 기관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분야와 통신

기술 분야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응용서비스

와 보안관련 키워드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는 방통위 관련 언론기사에서의

추세와 유사성을 갖는다 .

스미싱과 해킹 등 개인정보 누출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와 관련한 보안기술 이슈가 제

기되기도 하지만 , 언론보도에서 한가지 특이점은 데이터 기술을 포함한 기반기술 및 기타

새로운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고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통신의 보안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 담론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용자 개인 정보의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중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언론의 미디어 산업 중심의 아

젠다와 시장 상황 및 기술 발전 전망 중심 보도 등 이용자 권익 보호와 증진 관련 이슈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기술이 확산되고 보

편화되면서 해당 보안기술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낮은 보도 추

이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한편, 콘텐츠와 OTT관련 키워드 역시 첨단 데이터 기술과 아울러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어 새로운 매체 환경속에서 전통적 방송의 영역 역시 여전히 중요한 기술적 요

소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예를 들면, 5G의 확산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지원책 , 그리고 콘텐츠 사업의 확대와 함께 망 사용료와 관련된 업계 간 갈등, 콘텐츠 이

용료에 대한 이용자 부담 등 플랫폼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정책에 대한 관심

을 촉발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

OTT에서 방통위와 관련된 키워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다른 곳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 구체적으로 넷플릭스의 경우 망사용료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용

자 보호를 위한 OTT 규체 체계 마련 , 유튜브의 경우에는 접속장애 ,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

는영상물에 대한 규제 등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기사 내에 함께 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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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중 SNS는 방통위와 관련해 주요한 관심 플랫폼이었으나 최근 들어 앞서 언급

한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권익과 관련해 흥미로운 아

젠다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경우 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 이

슈 포함 ), 접속경로 변경 등 이용자 피해사례 및 이용자 보호 이슈, 가짜뉴스 등 다양한 이

슈 영역에서 방통위와 함께 기사에서 다루어졌다 . 카카오톡의 경우 2020년부터 페이스북

등과 함께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이된 것과 함께 SNS를 통한 과대광고 및 메신

저 피싱 피해 등과도 연관되어 나타났다 .

이러한 국내 학계와 언론과 달리 외국 학계에서 흥미롭게 발견되는 경향은 AI 알고리즘

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과 함께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윤리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OTT 영역에서의 이용자권리 논

의는 유럽에서는 의미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 또한, Platform을 키워드

로 하는 연관어 클러스터에서는 주로 소셜미디어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논의들도 주로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권익으로 파악된다 .

나. 시청자 / 이용자권익 관련 규제

이용자권익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언론보다 국내 학계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

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 규제와 관련하여 구성된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이슈 관련 키워드들의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2019년부터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관련 논문들의 규제와 관련된 주요한 관심영역은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적

이슈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 상대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 . 예를 들면, 2017 ~18년의 개인정보보호 , 장애인 , 재난방송 , 혐오표현 , PPL

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이슈 관련한 추이와 제도적 전망에서 시청자 / 이용자 권익 관련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전통적인 시청자권익과 관련해 , 수신료와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방통위와

높은 동시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IPTV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 시청자를 위

한 방송 제작지원 ,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 그리고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신문언론과 종편 등 언론사들은 이러한 시청자 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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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 특히 공영미디어 관련 이슈의 발생

빈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축시킨다는 점

에서 우려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뉴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단말기유통

구조개선법 , 위치정보법이 2021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 2021년에는 온플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 정도가 급격히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 특히, 위치정보법에 대한 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향후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향후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산업과 이에 대한 규제 및 활용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과 책무 범위 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법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만큼 언론의 관심도가 높

지는 않은데 , 기반기술과 플랫폼 기술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매우 핵심적으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책 담론에서 낮은 관심은 자칫 방통위가 이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 언론 등 사회적 여론은 이용자 정보

침해가 발생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방통위는 관련 제도

의 연구와 개발 및 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실제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술 및 제도를 방통위와 관련시켜 보도한 기사의

빈도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시에만 높다는 사실은 이용자보호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

로 선제적으로 제도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

이용자보호 법령과 관련하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높은 동시

출현빈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보조금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플법 , 플랫폼법 )이 방통위와 높

은 동시출현빈도를 보여 주었다 . 개인정보보보법이 이행된 2019년에 방통위와 높은 동시

출현빈도가 나타난 것은 해당 년도에 발생한 위메프 ,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

례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시청자 / 이용자권익 관련 기관

미디어 관련 규제기관의 언론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요 언론이 정보통신 , 특히 새로운 기반기술과 관련 산업 중심 보도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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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동향 중심 보도를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도 통신사

간 담합 · 약정할인 ,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를 불공정 거래, ‘ 구글 갑질 방지법 ’ 등과 관

련해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워드클

라우드에서 보여지듯이 OTT, 방송, 콘텐츠 등 방송산업 관련한 많은 키워드가 빈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 통신 산업 키워드 수집 결과 국내 언론의 관여도 자체는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

(2) 방송 시청자권익 제도 추이 및 개선방향

가. 시청자위원회 , 평가프로그램 / 평가원 , 참여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청자권익은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방송법 제3조)하는

것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 (방송법 제1조)이 전

제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송이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사용하며 , 독

점적 사용권을 시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

거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시청자권익은 방송주권자 , 정보 상품 소비자 , 방송 운

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방송 정책과 방송 내용이 결정되고

분배 전달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자권익의 전제와 목적에 따라 방송 시청자권익 제도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법 제87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방송법 제89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법 제51조) 등

을 제정해서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사 등이 준수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법 제89조에 의하면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는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및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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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은 각 방송사

업자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통위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현재 인허가된 방송사 기준으로 종합편성 40

개사, 보도전문편성 3개사, 홈쇼핑 사업자 12개사 등 55개사가 각 사별로 10여 명의 시청

자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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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송사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사

종합편성

중앙지상파 3개사 KBS, MBC, SBS

종합편성 PP 4개사 JTBC, TV조선 , 채널A, MBN

지역MBC 16개사 부산 , 광주 , 여수 , 전주 등 16개

지역민방 10개사
KNN, TBC, KBC, TJB, ubc, CJB 등
10개사

라디오방송 4개사
부산영어방송 , 광주영어방송 , 경기FM,

TBS

지상파 DMB 3개사 한국DMB, YTNDMB, U1미디어

보도전문편성
보도전문편성 PP 2개사 YTN, 연합뉴스 TV

라디오방송 1개사 YTN라디오

홈쇼핑사업자

TV홈쇼핑 7개사
GS홈쇼핑 , CJ홈쇼핑 , 현대홈쇼핑 ,

롯데홈쇼핑 , NS홈쇼핑 , 홈앤쇼핑 ,

공영홈쇼핑

데이터홈쇼핑 5개사
KT하이텔 , 티알엔 , 신세계티비쇼핑 ,

SK스토아 , W쇼핑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경우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평가

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총 16개 방송사업자가 자사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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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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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편성일시

1 KBS TV비평 시청자데스크 매주 일요일 (본) 09:10-10:10

2 MBC 탐나는 TV 매주 금요일 (본) 12:20-13:20

3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
매주 목요일 (본) 10:30-11:30

매주 일요일 (재) 05:00-06:00

4 OBS 미디어 공감 ! 좋은TV 매주 금요일 (본) 08:50-09:50

5 JTBC 시청자 의회 매주 금요일 (본) 06:00-07:00

6 TV조선 열린비평 TV를 말하다 매주 수요일 (본) 00:00-01:00

7 채널A 채널A 시청자 마당 매주 금요일 (본) 06:00-07:00

8 MBN 열린TV 열린세상 매주 월요일 (본) 00:20-01:20

9 YTNDMB 시민 데스크
매주 일요일 (본) 00:20-00:50

매주 월요일 (재) 02:30-03:00

10 한국DMB QBS 바로보기

매주 토요일 (본) 07:00-07:30

매주 일요일 (재) 00:40-01:10

매주 일요일 (재) 06:00-06:30

매주 일요일 (재) 13:00~13:30

11 tbs - eFM Weekly Review 매주 토요일 (본) 09:00-10:00

12 부산영어방송 Weekly Review 매주 일요일 (본) 20:00-21:00

13 광주영어방송 Sunday Talk 매주 일요일 (본) 18:00-19:00

14 YTN라디오 열린 라디오 YTN

매주
토 · 일요일 (본)

20:20-20:57

15 YTN YTN 시민데스크
매주 일요일 (본) 00:20-00:50

매주 월요일 (재) 02:25-02:55

16 연합뉴스 TV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매주 일요일 (본) 04:00-04:30

매주 월요일 (재) 00:25-00:55

총 16개 방송사업자



하는데 방통위는 평가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가원 선

임 및 자격 그리고 역할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12> 시청자평가원 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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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자격

(1) 선임

○시청자위원회는 평가원 선임 시에 후보자의 전문성 , 시청자 대표성 , 전문분야의 다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또한 , 후보자 선정 시 연령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청

자평가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시청자위원회는 신임 평가원이 선임되면 , 해당 평가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 · 역할 · 보수 · 법적 근거를 포함한 시청자평가원제도를 해

당 평가원에게 설명한다 .

(2) 임기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

- 다만 , 연임 결정 시에 반복 선임으로 인하여 비평의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

려한다 .

(3) 결격사유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 사유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④ 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⑤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 중인 자

⑦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시청자평가원 직무 및 운영



이에 따라 해당 방송국은 시청자평가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원을 선임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평균 3-4명의 평가원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54명의 평

가원이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표 4-13> 시청자평가원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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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

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한다 .

-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

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

(2) 운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

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업자가 작성한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 」를 검토하여 필

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 」의 정정 또는 보

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 .

- 다만 , 정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위법 ․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

를 수용하지 않는다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 」를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

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3) 활동비 등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하며 ,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 기타

○방송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준하여 내규를 제정하고 , 이의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기획 ·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방송법

제69조 제7항).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오락과 시사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되고 시민사

회가 참여한 방송개혁안에 이를 제도화하는 안이 포함된 2000년 통합방송법으로 공식 법

제화가 되면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시청자권익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게 되

었다. 특히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Public Access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방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반영함으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

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사 , 공동체라디오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다(아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관련 법 참조 ). 해당

방송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방송채택료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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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송사 평가원

1 KBS 4명

2 MBC 4명

3 SBS 4명

4 OBS 3명

5 JTBC 8명

6 TV조선 4명

7 채널A 4명

8 MBN 3명

9 YTNDMB 2명

10 한국DMB 3명

11 tbs - eFM 4명

12 부산영어방송 1명

13 광주영어방송 1명

14 YTN라디오 2명

15 YTN 3명

16 연합뉴스TV 4명



<표 4-1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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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 )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

1. 시청자가 직접 기획 ·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6조(기금 지원사업 표기 )

기금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결과물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임을 별표

2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

3. 기타 주무부서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장애인 방

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등 포함 ) 등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

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

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방송하여야 한다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 )

① 방송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

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이러한 법에 의거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 ,

요건, 선정절차 , 채택료 지급, 등을 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이에 의하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은 사업자 매칭 방식으로 일정비율 방송사가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 신청 대상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2조3항에 규정한 신청대상자

들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작편성 지원금의 60%를 지원받고 자체 부담금 40% 이

하로 책정하게 되어 있다 . 일반 시청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본업이 방송인이거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면 방송사에 방송 지원이 가능하며 , 방송사는 과다중복

방송 이에 대한 채택료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요청하여 재단은 이를 심사 후 지원하게 된

다. 또한 방송사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제외 )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방송의 다양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4-15> 시청자참여그로그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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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방송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

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신청대상

- 방송법 제2조의3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신청요건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정기편성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독립적 정기편성을 원칙

으로 하나 , 방송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내 개별코너 형식으로 편성도

가능

- (방송채택료 일부 자체부담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방송사업자가 시청

자에게 지급하는 ‘ 방송채택료 ’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나머지 방송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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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체부담금 )는 방송사업자가 지급 필요

※ 자체부담금은 전체 방송채택료의 40% 이하로 설정

- (운영위원회 구성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운영

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3인 이상 외부위원을 포함 총 5인 이상의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

※ 외부위원은 방송 , 교육 , 법률 등의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재정여건이 취

약한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구성 · 운영 가능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매년 초(1~2월경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미디어 , 법률 ,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청자미디어재

단의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위원회 ’ 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위원회 ’ 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연 2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급

- (지원율 우대 ) 편성 목표시간 대비 실적 , 집행률 , 활성화 노력도 , 중간 및 종합평

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 우수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율 우대 (예 : 60%

→ 65% 상향 )

※ 신규 참여 방송사업자의 경우 , 첫 해에 한하여 100% 지원 (자체부담금 면제 )

○ 방송채택료 지급

- (투명한 채택료 지급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채택료 지급 시영수증 등 관계

서류를 발급할 것을 권고함

- (연간 지급 채택료 상한 ) 더 많은 시청자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1인 또는 1개

단체의 연간 누적 채택료 수령액이 600만원 초과 시,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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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함

- (신청 자격제한 ) 일반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방송신청은 가능하나 ,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를 지급

하지 않도록 권고함

- (중복지원 방지 ) 정부의 예산지원 *으로 제작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은 가능하나 ,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함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지원 및 보조금 등을 통한 간접지원 포함

- (프로그램내용 과다중복 방지 ) 기 방영된 프로그램과 동일한 화면 , 내레이션 , 인

터뷰 등이 전체 분량의 50% 이상인 경우 ,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함

- (동일 프로그램 중복방송 ) 동일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하나의 방송사업자를 통

해 여러 번 방송된 경우,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는 최초 방영분에 한하여 지

급함

- (다수 방송사를 통한 중복방송 ) 동일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다수의 방송사업자

를 통해 방송된 경우 ,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는 최초 방영분에 한하여 지급

함

※ 기금의 경우 재원이 한정되어 채택료 지원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 방송 사

업자는 자율적으로 시청자에게 채택료를 지급할 것을 권장함

○ 운영조건

- (사업의 성실수행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승인

된 사업계획서 및 심사 조건 등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함

※ 당해 연도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업을 중단한 경우 , 다

음해 지원사업자 선정 시 자체부담금 비율 상향 , 일정기간 사업신청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등 준수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의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야함

- (편성시간대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더 많은 시

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함

- (시청자를 위한 안내문 게시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방송사

업자는 홈페이지 등에 신청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더 많은 시청자가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에 따라 2021년 아래 표와 같이 18개 지상파방송국 (라디오 포함), 6개 공동체라디오 ,

20개 SO, 5개 PP 등 50여 개 방송국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표 4-1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방송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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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심사결과 통보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

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시청자에게 통보할 것을 권고

함

※ 심사결과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

로 시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함

- (제작지원 표시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 방송

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 에 따라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사업 ‘ 임을 표시하도록 권고함

※ 다음 안내문을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후에 시청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3초 이상

표기

○ 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

-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구분 방송사명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방송총국

광주문화방송 ㈜

목포문화방송 ㈜

여수문화방송 ㈜

전주문화방송 ㈜

대구문화방송 ㈜

부산문화방송 ㈜ TV

제주문화방송 ㈜

MBC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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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씨충북 TV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

㈜광주방송

㈜KNN

부산문화방송 ㈜ 라디오

㈜엠비씨충북 라디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라디오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공동체 R

사단법인 성서공동체에프엠

사단법인 금강에프엠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단법인 마포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광주시민방송

SO

㈜아름방송네트워크

남인천방송 ㈜

㈜씨씨에스 충북방송

금강방송 주식회사

㈜서경방송

㈜한국케이블 TV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

㈜씨엠비 외 10개 컨소시엄

㈜딜라이브 용산케이블 TV 외 3개 컨소시엄

㈜딜라이브 동서울케이블 TV 외 3개 컨소시엄

㈜딜라이브 강남케이블 TV 외 3개 컨소시엄

㈜딜라이브 경기케이블 TV

㈜딜라이브 경동케이블 TV

㈜딜라이브 우리케이블 TV

㈜현대HCN새로넷방송 외 3개 컨소시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종로중구
서대문강서방송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새롬남동서해방송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수원방송

구분 방송사명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국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시청자가

제작하여 방송 신청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편성을 결정한다 . 이에 방통위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 심사평가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심사표는 참여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방송의 다양성 , 공동체성 및 주민참여 , 작품성 , 그리고 영상의 완성도 등이다 . 특히 방

송의 다양성과 공동체성 및 주민 참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의의와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작품성과 완성도는 방송국이 편성 , 및 방송시 품질을 유

지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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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전주방송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대구방송
대경방송티씨엔방송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낙동방송
서부산방송동남방송

PP

㈜리빙TV

㈜희망복지방송

재단법인시민방송

주식회사 엠비씨넷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구분 방송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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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선정 심사평가표



나. 시청자권익 제도의 문제 및 개선 방향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한 시청자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들은 법적 취지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권익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뚜렷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대표성 ,

직무와 권한, 그리고 실제 역할 등에 있어서 시청자권익 실현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

먼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 언론 · 학계 ·

법조인의 비중이 높으며 , 일반 시청자의 참여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 위원회의

활동은 방송사 재승인 심사시 평가자료에 매월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시청자위원제

시의견 활용 여부 ,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 운영 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보인다 . 실제로 시청자

위원회의 의견은 단순 의견제시에 그치며 의견 수준에 편차가 크고 유사 의견이 반복되며

이마저도 제시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의견의 주요

내용이 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집중 편성이나 심의규정에 대한 의견, 시청자 권리침해 ,

고충처리 등은 별도의 창구 은 매우 제한적이다 .

이에 따라 방송 참여권 , 시청자 불만이나 의견처리와 관련한 시청자위원회와 방통위 직

무 규정 요구 , 시청자위원회에 시청자 참여 시스템화 등 시청자주권을 실제화하고 확대하

는 방송법 개정 요구되고 있다(정의철 , 2018 ; 홍경수 , 2018 ). 1993년부터 가장 최근의 연구

인 2017년 현재까지 시청자평가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연구들에서 제기된 시청자평가프

로그램의 문제들은 내용 및 형식 그리고 운영 및 체계와 관련된다 . 먼저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문제는 크게 비판과 평가의 내용 문제, 포맷과 구성상의 문제, 편성의 문제, 그리고

시청자 권한의 문제, 그리고 운용 체계와 방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시청자

참여에 있어서는 시청자 의견이 선별된 목소리로 대체된다는 문제 , 편성에 있어서 재방송 ,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등 편법적인 편성과 시청자 시간 사각 지대 편성, 그리고 잦은 편성

시간 변경의 문제가 있으며 , 내용에 있어서도 방송사업과 프로그램 서비스 홍보성 , 형식적

이고 반복적인 비판의 문제, 그리고 제작자 해명과 정당화로 비판의 의미가 중성화되고

있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포맷, 평가원 참여의 제한, 비평에 있어서도 비평 장르

의 편중이 발견된다 . 운영에 있어서도 평가원 선임과 운용이 불투명하고 , 평가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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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도 모호하며 , 방송사의 규모와 권한에 있어서도 방송사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

다(채영길 , 2020 ).

시청자평가원의 문제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형식성과 획일화의 문제의 원인과도 연

관된다 (채영길 , 2021 ). 구체적으로는 시청자평가원의 선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

이드라인의 형식화이다 . 시청자평가원들은 직무가 규정된 ‘ 시청자평가원 가이드라인 ’

을 사전에 고지 받거나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는다 . 시청자평가원

가이드라인이 방송사 내부의 평가원 선임 등 관리 차원에서만 주로 활용될 뿐 평가원의

직무 교육 그리고 역할 인식 제고 등에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평가원가이드라

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방송 시장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 방송사 자원이 충

분하지 않은 방송사가 더 심할 수 있는데 , 시청자평가원과 평가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부

담이 되기 때문이다 . 이는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이 방송사의 윤리나 가치 또는 이념의 문

제일 수도 있지만 방송사간 뚜렷한 제작과 영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시청자권

익 관련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의 상태를 조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시청자평가원은 선임과정에서 전문성 , 시청자 대표성 , 전문 분야

의 다양성에 있어서 제한적인데 , 시청자평가원은 주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임되는

데 다양한 시청자의 직업 , 성, 지역, 이념과 가치 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 미디어 ’ 전문 편향성은 오히려 시청자권익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시청자평가원의 다양성은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선정과 선임이라는 제도적 조

건과도 결부되어 있는데 , 시청자위원회 상당수가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에 시청

자평가원 역시 그러한 전문가 편향성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영상제작이 가능한 일부 개

인과 집단(2~30대 남성, 대학생 , 교육 수강생 등)에 의해 다수 제작되거나 특정 장르와 형

식에 집중되어 있는 등 형식과 참여의 다원성에서 제한이 있으며 방통위의 제작 가이드라

인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으나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작자 입장에서는 기획과 제작에 있어서 방송의 품질을 어느

정도 확보한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으나 다수는 그러한 의도에 미치지 못하여 시청자로

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유승관 · 박창희 · 홍종배 , 2012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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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프로그램가이드라인은 이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 및 관리에 있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실제 제작과 참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 운영

주체인 방송사에 대한 제작과 편성 지원을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 ‘ 참

여 ’ 의 활성화를 자극하기에는 무리이다 . 또한 제한적인 제작 지원으로 인해 방송사에 대

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도 한계가 있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채영길 , 2021 ).

(3) 공동체미디어와 시청자권익 현황과 개선방향

가. 공동체미디어 현황

미디어를 통한 시청자 / 이용자 권익은 미디어 이용자들을 위한 미디어를 직접적인 참여

를 통해, 그들의 미디어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시청자권익의 주요 목

적과 내용 역시 제작과 편성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 방통위가 지원하는 공동체라디오와 공동체

미디어 역시 이러한 시청자 및 이용자 권익과 직결되어 있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라디오는 2002년 개최된 월드컵 경기와 맞물리면서 방송구역이 경

기장 주변지역으로 제한된 미니FM 형식의 소출력 방송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4년 마포,

관악, 분당, 공주 , 영주, 광주, 대구, 나주 지역의 8개 공동체라디오 시범 방송사업자를 현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은규 , 2022 ). 이어 2006년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 2007년에는 편성과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

었다. 현 방송법에 의하면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 방송법 제9조 제11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 전파법 ’ 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

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공동체라디오는 정

규사업자로 전환되었으나 (7개 사업자 ), 자율경영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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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을 중단하였다 . 즉, 제도적으로 허가는 하되, 지원은 하지 않는, 제도적으로 방임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부의 방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하면서 , 2018년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고 콘텐츠 강화 지원 (총2억 원) 및 주파수 출력이 기존의 1W에서

3W~10W로 증폭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재개되었다 . 이어서 2021년에는 기존의 7개 서업

자(서울 관악, 광주 , 세종 금강, 서울 마포, 경기 성남, 대구 성서, 경북 영주에서 전국적으

로 20개 사업자가 아래 표와 같이 신규로 승인되고 공동체라디오 방송 활성화 지원단이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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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공동체라디오 신규 허가 현황

자료 :방통위 , 2021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백서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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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인명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와트 )

방송사항

1 (사)서대문공동체라디오
서울 서대문구 일

부
91.3 10

음악 , 문

화, 정보

제공 (지역

관련 소식

에 한정 )

2 연수공동체 FM 인천 연수구 일부 98.7 10

3 (재)인천FM방송 인천 서구 일부 98.5 10

4 (사)대전생활문화방송 대전 서구 일부 93.7 10

5 (사)세종공동체라디오 방송 세종시 일부 98.9 10

6 와글 사회적협동조합 대구 동구 일부 104.5 10

7 연제공동체라디오 부산 연제구 일부 106.3 10

8 (사)고려인마을 광주 광산구 일부 93.5 10

9 수원마을공동체라디오 수원 팔달구 일부 96.3 10

10 화성에프엠공동체라이도 화성시 98.7 10

11 (사)GO구리FM 구리시 일부 105.7 3

12 (사)안산공동체라디오
안산시 단원구 일

부
88.7 10

13 (사)영월 FM공동체 라디오 영월군 일부 99.1 10

14 공동체라디오태백 FM 태백시 일부 100.5 10

15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옥천군 일부 104.9 10

16 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 상주시 일부 93.9 10

17 풀뿌리미디어 상주군 일부 92.7 10

18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남해군 일부 91.9 10

19 (사)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 덕진구 일원 93.5 10

20 (사) 순천미디어네트워크 순천시 일부 92.5 3



방통위를 통한 정부의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신규 허가 확대에 이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는 313개가 지자체와 협력하에 운영하고 있다 . 방통위는 2017년부터 공모를 통해 마을 공

동체를 선정하여 미디어 제작교육을 실시하고 제작시설 ‧장비를 대여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 제작활동 후속지원 및 마을 미디어축제 개최를 지원해 오고 있다 .

이에 따라 2017년에는 21개, 18년에는 50개, 2019년에는 70개 등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방통위는 행안부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마을공동체미

디어는 방통위의 주요 정책 과제는 아니지만 시청자권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는 별개

로 주민이 시청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스스로 미디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다른 시청자와

소통하며 개인을 너머 공동체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가

장 적극적인 시청자권익 관련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미디어 참여는 지

자체로 하여금 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을 자극하면서 공적 지원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기

존의 권익이 공적 기관에 의해 자극되는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제도의 수혜자라는 개념에

서 제도의 주창자로 시청자의 주체의 성격마저 전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

청자권익의 개념을 초월한 주민 주도의 미디어 권익 실현 가치는 그것의 내용과 형식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관계 및 그러한 참여의 전망과 비전까지 변화시켜 줄 수 있

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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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전국 마을미디어 조례 재정 현황

나. 공동체미디어 문제와 전망

최근 들어 공동체라디오와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지

역 주민들의 증대된 참여는 미디어 이용자권익 증진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 그럼에

도 지원 규모와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시행 체계 등 제도적 기반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김은규 (2022 )는 현재 방통위가 제시하는 공동체라디오는 ‘ 소출

력 지역 민영방송 ’ 으로 이는 공동체미디어가 지향하는 ‘ 공동체성 ’ - 지역 공동체 주민

들에 의한 지역과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방송 –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이를 반영하

듯, 법적 개념은 ‘ 10W 이하 소출력 라디오방송 ’ 이며, 그 지위는 방송사업자의 한 유형

이다. 방송 목적보다는 출력 제한이라는 형식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

공동체미디어에 있어서의 공동체성의 모호함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부

재로 인해 그 의의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오로지 참여 주민과 공동체의 자구책에 의존하게

한다. 현재 공동체라디오 지원 정책은 2009년 6월 의결한 ‘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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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시기 지역 조례명

2016

전북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2019

대전 대전광역시 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서울 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군산 군산시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기타

전주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수원 수원시 마을공동체지역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부산 부산시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

광주 광주 마을미디어활성화 조례

계 13개 자치구



정 방안 ’ 에 의거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르면 방송분야는 음악 · 문화 · 정보제공 (지역관련

소식)에 한정되며 뉴스 취재 · 보도 금지, 그리고 재원은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공적 지

원은 없다. 이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공동체를 위한 방송의 내용과 범위도 제한할 뿐 아

니라 재정적 지원 없이 ‘ 자율경영 ’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방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동체라디오가 비영리이며 , 방송 도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성, 지역 경제의 영세

성 등을 정부 당국이 모를리 없기에 이러한 ‘ 자율경영 ’ 원칙하에 공동체미디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방임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만제 , 2019 ).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방송

으로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는 방송을 제작 , 편성하여 방송하

고 이를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 현 공동체라디오의 허가 주파수는 3W~10W로

제한되어 있다(7개 사업자 (기존 5개, 신규 2개)는 3W, 20개 사업자 (기존 5개, 신규 18개)는

10W. 김은규 , 2022 ). 이마저도 기존의 1W에서 2010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W 이

내로 출력 증강을 명시하여 최근에서야 실질적인 출력 증강이 허가된 것이다 . 하지만 10W

라는 일률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청 범위 및 방송 가능 범위가 도시내 , 지역마다 상이

한 것을 감안한다면 출력을 획일적으로 하향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실질적 허용

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법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통위는 공동체라디

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제도적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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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공동체라디오 정책의 개선 방향 제언

쟁점 현재 기준 개선 방향 비고

법적

정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한 유형

사회문화적 가치 · 특성 반영

‘ 공동체라디오방송 ’ 정의

방송법 개정

별도법 제정

편성

분야

음악 · 문화 · 지역정보

보도프로그램 금지
시사 · 보도 프로그램 허용 허가 지침 변경

허가

출력
10W 이내 10~100W 이내 탄력 적용

전파법시행령

및 방송법 개정

방송

권역
시 · 군 · 구 행정단위 기초지자체 권역 허가 지침 변경

재정 자율경영 원칙 공적 지원
방통통신발전기본법
및 방송법 개정

자료 : 김은규 , 공동체라디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22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여전히 부족하지

만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라디오에 비해 방통위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논의는 더욱 미

비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중반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실

천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활동 비전의 지평을 넓히고 ,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 정책 (순환)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정책의 질적 도약을 만들어 내기 위

한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허경 , 2019 ).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실생활

미디어참여지원 ” 전략 목표하에 공동체미디어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한 바가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도 확인이 된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가장 활성화되

어 있으며 자치구와 행정구 지원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원

체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 다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마을미디어교육이

세부 국정과제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도이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6호(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 기관 지원)에 근거,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1년 단위 운영단체 공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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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행정 수반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 차

이에 따라 사업 지원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 방통위 등 중앙

정부의 지원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자치정부의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지원 중단은 재정적으로 허약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너

머 존폐 위기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공동

체미디어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마을미디어 사업 특성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을 주민과 공동체의 관계 형성과 사

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중앙 또는 지역)과 지역을 매개하는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라디오를 명시한 방송법을 공동체미디어법에서 별도

로 규정하여 미디어 이용자권익 실현차원에서 공동체미디어의 개념, 역할, 구성 및 지원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마을미디어사업자는 기존의 대중매체 , 대중매체교육기관 등

과 질적으로 다르고 고유의 마을 관계와 마을 활성화에 대한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

하고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을 사업자 선정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채영길 , 2019 ).

(4) 허위조작정보에 있어서 이용자권익 문제와 전망

허위조작정보란 ‘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ㆍ유포된 모든 정보 ’ 를 일컫는다 . 이는 통상 ‘ 가짜

뉴스(fake news) ’ 라는 용어 통칭되고 있으나 뉴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개념적 모호

함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대체 개념으로 사용한다 . 특히 뉴스 이외에도 오늘날 미디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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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35 “오세훈 서울시, 마을미

디어 공든 탐무너뜨리나”. 오세훈 시장은 마을미디어예산을 삭감하면서사업 추진에

제동을걸고있는데, 서울시의 마을미디어정책은민간기구인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가위탁 받아사업 전반을 운영하며 단체지원(공모) 사업을 통해개별 마을미디어에 예

산을 지원하는 서울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당장 큰타격을받을 것으로우려된다. 오세

훈시장은 ‘ 서울시바로세우기 ’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

로전락했다며 마을공동체참여 주민들을 부당한예산 전용의주범으로 간주하기도 하

였다.



통매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로 확대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고, 이는 뉴스의 진실성과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는 진실되지 않은 정보와 뉴스로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공

론장이 훼손되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포함해 , 특정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혐오와 증오

및 배제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확인되었듯이 코로

나19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 백신과 방역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개인과 사회의 보건과 생

명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단순히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익 차원

을 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허위조작정

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실제 허위조작정보는 일상에서 다양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통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은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권익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 이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이 삶의 기

본적 환경으로서 이용자권익 자체가 시민의 권익화 되는 미디어화 (Mediatization) 경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만해도 43

건5)이다. 이 중에서 방통위와 관련된 법률안은 방통위가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

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 실시(박광온 의원안 ), 시청자미디어재

단이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교육(하태경 의

원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한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안호영 의원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 방통위에 매년 투

명성 보고서를 제출 (의결), 방통위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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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가짜뉴스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 개정 법률안은 ｢방송법 ｣3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건(대안 포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건, ｢전

기통신기본법 ｣1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2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건(대안 포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건, ｢공직선거법 ｣6건, ｢초

ㆍ중등교육법 ｣1건, ｢형법



합성 영상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이종걸 의원안 ),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김성태 의원안 ), 방통위는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거짓 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가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명해야 하는

(주호영 의원안 )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생산, 유포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들의 확

산을 사전에 차단할 권한을 방통위에 주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광온 의원(2019 .11.15.제

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에 조작된 방송통신콘

텐츠를 찾아내기 위한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

통신발전 기본법을 제안하는 등 방통위가 AI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대중화와 더불어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9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허위조작정

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 민간 지원을 통한 가짜뉴스 근절과 미디어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

해 확산과 피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 2020년 이후 코로나 19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가 커짐에 따라 방통위는 협의체가 아닌 직접 피해구제를 위해 방심

위를 통해 해당 정보의 신속 접속차단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허위조작정보 신

고게시판을 신설하고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와 진실한 정보의 판별력 제고를 위한 시민

팩트체크 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을 지난 2020년 11월에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 대응 차원에서 팩트체커 활동지원을 더

욱 확대할 계획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여전히 OTT, 온라인플랫폼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신

규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담보와 혁신 성장과의 조화를 위한 규범 정립이 필요

하며, 모바일콘텐츠 , 개인인터넷방송 등 과다결제 환불거부 , 고지미흡 등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인 대응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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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디어 정책과 정책기구 거버넌스

1.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1) 미디어 정책과 시기별 정책 목표

미디어는 제도화된 사회문화적 시스템이자 동시에 시장 형성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

는 산업군을 형성한다 . 미디어는 한 사회의 문화, 지식, 소통과 밀접히 관련되어 사회문

화적 외부효과를 담당하는 사회문화적 기구이자 이념적 국가기구 (ideological status

apparatus. ISA)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 동시에 미디어는 그 존립과 시장 형성의 측면에서

산업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윤석민 , 2008 , 43쪽). 특히나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달에 힘

입어 4차 산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미디어산업은 막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영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즉, 미디어에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공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 차원의 산업성이라는 양면이 존재하며 , 미디어 정책은 이의 조화와

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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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미디어 정책의 두 가지 패러다임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공익론 )

산업적 패러다임

(산업론 )

중심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하위 이념
다양성 , 다원성 , 공정성 ,

보편적서비스 , 지역성 , 문화정체성
혁신 , 효율성 , 생산력 , 성장

정책 수단 규제, 평가 , 지원 지원 , 공정경쟁 , 규제완화

정책 기구

역할
공동체 이익 (공익성 ) 수호

산업적 경쟁력 강화와 진흥

이해관계의 조정

거버넌스 시민사회 국가 행정 영역

규제 접근
정책적 허용 (positive)

사전 규제

허용 외 자유로운 접근 (negative)

사후 규제

자료 : 윤석민 ,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 2008 . 참고 재구성 .

국내 미디어 정책 역시 공익성과 산업성의 양 측면을 축으로 전개되었다 . 애초 국내

미디어 정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신문과 방송으로 대별되는 이분화 된 체계 속에서 관

장되어 왔다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케이블방송 , 지역

민방, 위성방송과 같은 새로운 방송이 등장하고 , 이어 인터넷 , IPTV 등 통신 영역과 결

합하는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방송통신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출

을 허가 , 승인 , 등록 및 소유를 통제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1995년 종합유

선방송 , 1996년 지역민방 , 2002년 위성방송 , 2008년 IPTV, 2009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전문채널 등이 대표적이다 . 전파법 , 망법, 방송법 ,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을 조정하

면서, 규제당국의 정책업무는 신규 기술이나 역무를 도입한 미디어 사업자 관리에 중점

을 둔 것이다 (이준웅 , 2021 , 7쪽).

- 283 -



<표 4-21> 시기별 방송통신 정책

시기 주요 정책 신규 매체

김영삼 정부

(1993-1997 )

지역성 , 공익성 강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케이블방송 (1995 )

지역민방 (1996 )

김대중 정부

(1998-2002 )

부분경쟁 도입 및 공익성 중시

통합 방송위원회 설립

지역민방 (~2002 )

위성방송 (2002 )

노무현 정부

(2003-2007 )

방통융합 도입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등 융합 논의

위성DMB(2005 )

지상파DMB(2005 )

이명박 정부
(2008-2012 )

통신 /신문자본 방송 진입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08)

IPTV(2008 )

종편 · 보도PP(2010)

중기홈쇼핑 (2012 )

박근혜 정부

(2013-2017 )

창조경제론에 따른 방송산업화

방통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영홈쇼핑 (2015 )

자료 : 방송제도개선추진반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 2020 .

그간의 방송통신 정책은 신규 플랫폼 채널 도입을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및 방송

산업의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 방송의 공적영역 재구조화 및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신규 융합형 서비스 대응에는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방송시장의 안정적 독점 구조 하에서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 매체간 균형발전 ’ 의 실효성이 있었고 ,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경계영역 서비스에 대

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 방송통신융합 도입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IPTV 도입 정

책방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이 추진되었으며 ,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글

로벌 미디어 그룹 양성 정책 기조는 적절했으나 전통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

편이 진행되지 못해 미디어 산업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확대했으며 ,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인터넷 미디어 신시장 형성 국면과 맞물려 방송부문의 혁신과 진흥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부처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방송

제도개선추진반 , 2020 , 7-8쪽).

한편 국내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의 방향은 상위 수준의 가치규범인 ‘ 공익성 ’ 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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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는 가운데 , 하위 가치규범이 맞물리며 변화되어 왔다 . 1990년대 초반까지 방송정

책의 공익성은 ‘ 공정성 ’ , ‘ 독립성 ’ , ‘ 보편적 서비스 ’ 라는 하위 가치규범으로 구성

되었다 . 이후 민영방송 (1992년 SBS)과 케이블방송 (1995년)이 허가되면서 1990년대 중반

부터 뉴미디어 시대 ‘ 매체 균형 발전 ’ 이라는 정책목표가 발현되었고 ,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 ‘ 경쟁 ’ 과 ‘ 다양성 ’ 이라는 하위 가치규범이 제시되었다 . 더불어 케이블방송 ,

지역민영방송이 확장되고 지방자치시대라는 시대적 소명과 궤를 같이하면서 ‘ 지역성 ’

이라는 가치규범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 이어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 시청자 복지 ’ 라는 가치규범이 등장했다 . 통합방송법은 방

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장치를 두었는데 , 무엇보다도 시청자 권익보호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이전 방송법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윤상길 , 2019 , 264-266

쪽). 이처럼 국내 방송정책은 공익성의 하위 가치규범으로 공정성 , 독립성 , 보편적서비

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 매체 환경변화와 매체 정책 실현을 위해 경쟁 , 다양성 , 지

역성, 시청자복지라는 하위 가치규범을 구성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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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국내 방송통신 정책과 가치 규범의 변화

구분 1990-1995 1996-2000 2000-2007 2008-2012 2012-2017 2017~현재

정책 방향
비산업성

공공성중시

비산업성
방송공공성

중시

경쟁 /산업성

융합논의

경쟁촉진

산업성강조

방송통신

산업화

방송책임성

OTT 대응

신규 매체 SBS

케이블 TV

지역민방

위성방송

DMB

IPTV

종편 /PP

OTT태동

미창부

글로벌OTT

M&A

공
익

성

가

치

규
범

보편적

서비스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

지역성

시청자

복지

경쟁

산업

활성화

자료 : 이종관 , 방송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공익성의 시대적 흐름 고찰 ,

2021 .

이상에서 살펴본 가치규범 구성은 한편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성과 맞물리며 제시

된 측면도 있다 . 요컨대 , 1990년대 초반까지는 공익성 중심으로 , 이후 1990년대 중반부

터는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로 , 그리고 방송통신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0

년대 중반부터는 경쟁과 산업성을 강조하는 방송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 물론 여기

에는 당시의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과 더불어 당시 정부를 담당한 정권 주체들의 가치적

스펙트럼이 개입되기도 했다. 즉 공익주의를 표방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기

(1998 -2007 )에는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가 모색된 반면,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 박

근혜 정부 시기(2008 -2016 )에는 경쟁과 산업성을 강조하는 방송통신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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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 융합 이전 방송정책 주요 논의와 정책 과제

방송정책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공공기관의 위원회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

그 결과들이 정책 방향 제시 및 집행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아직

방송통신 융합이 본격화된 시점이 아니기에 주로 ‘ 방송 ’ 개념에 중심을 두면서 방송

의 독립성 , 공민영 , 산업성의 문제에 초점이 주어졌다 . 이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서부터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모색되기 시작했다 .

<표 4-23> 방송구조개혁 방안 논의 (1990년-2006년 시기)

방송제도

연구위원회

(1989 )

선진방송정책

자문위원회

(1994 )

방송개혁위원회

(1999 )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

(2006 )

주도

기관
공보처 공보처 국민회의 국무총리실

정책

방향

정치적 독립

보편적 서비스
(*탈규제 /자율경쟁 )

지상파 공영화

뉴미디어 산업화

정치적 독립

시청자주권 강화

미래지향성 ,

공익성 ,

산업성 , 효율성

방송

구도
공민영 방송제도

민영위주 공민영

이원제도

지상파 /뉴미디어

공영 /민영
이원방송제도

독임제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구

주)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정책 방향 내용에서 (*) 부분 추가함

자료 : 정용준 , 한국방송정책의 가치와 이념 , 2011 .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 (1989년)는 탈규제와 자율경쟁에 따른 효율성 논리를 근간으

로 방송구조의 재구성을 제안했다 (장용호 , 1990 ).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공민영 방

송제도 확립, KBS의 공익성 강화와 MBC의 민영화 추진,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프로그

램 서비스의 보편주의를 제시했으며 , 결과적으로 상업방송인 SBS의 탄생에 기여했다 .

‘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 ’ (1994 )는 민영적 공민영 모델을 제안하며 문민정부 (김영삼정

부)의 방송정책 근간을 제시했다 .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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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제안했으며 , 구체적으로는 KBS1은 보도시사 위주의 종합편성채널로 , KBS2는 문화

예술, 소수계층 및 지역연계채널로 , MBC는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 방송개혁위원회 ’ (1999 )는 공익주의 노선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 정

책을 대표했다 . 앞선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공민영 이원화 방안과 더불어 지상파와 뉴미

디어를 추가한 공민영 , 지상파 /뉴미디어 이중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 이상 1990년대에 진

행된 방송구조 개편 논의는 결과적으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방송이념과 공민영

그리고 지상파 /뉴미디어 방송제도의 이원화를 정착시켰다 . 또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 규

제완화를 통한 산업성 제고, 시청자주권과 지역주의 강화 등을 구체화시키기도 했다(정

용준, 2011 ,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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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방송제도 논의기구 제시 방송정책 과제 (1990년-2006년 시기)

자료 : 방송제도개선추진반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 2020 .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2006 )은 2000년대 들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하

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걸맞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무현 정부시

기인 200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 융합추진위는 ‘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체계 정

비,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 방송통신기구 개편 , 방송통신 법제정비 , 방송통신융합 비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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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구 정책 목표

공영방송발전

연구위원회

(1994 )

· 정치로부터의 독립

· 사적 이윤추구의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됨

· 내적 , 외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 지역간 ,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

· 매체간 채널간 특성화
· 방송 접근권과 참여권의 보장

선진방송

정책자문위원회

(1994 )

· 방송 공익성의 구체적 실현

· 방송규제제도의 재정비

· 방송사의 자율성 제고
· 시청자 권익 중심의 방송 평가제도 정착

방송개혁위원회

(1999 )

· 방송의 독립성 확보

· 방송의 공익성 강화
· 방송 · 통신 융합추세에 능동적 대처

· 방송의 품격과 정체성 확보

· 시청자 권익과 복지의 향상

· 방송 매체간 · 채널간 다양성 확보

· 방송구조 및 조직의 효율화
·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에 입각한 방송산업의 활성화

· 방송 제작체계의 합리화와 전문성 제고
· 디지털방송 등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

(2006 )

· 공익적 ·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와 이용자 권익 보호

· 지식정보사회 기반 구축과 문화적 다양성 확대

· IT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융합 환경에 맞는 규제정비와 공정경쟁 확립
·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립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대응전략 수립 등을 의제로 논의하고 , 활동 1년만인 2007년 7월에 세 권의 보고서를 제

출했다 . 핵심은 방송통신융합 정책의 이념과 기본원칙으로 시장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이며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과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켜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는 것이었으며 , 특히 규제개선의 정책 방향에서도 보

편적 서비스 , 문화적 다양성 , 이용자 보호가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최세경 , 2008 , 183쪽).

아울러 정책기구로는 독임제 요소를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 방송통신위원회 ’ 설

립을 제안했으며 , 신규매체로 IPTV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말

기에 제시된 이러한 방송통신 정책은 구체적 결실을 보지 못하고 , 차기정부 (이명박 정

부)의 시장주의 정책 속에서 굴절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

3) 융합시대 방송통신정책 주요 논의와 정책 과제

2000년대 들어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미디어 환경은 급변했다 . 더욱이 2008

년 이후에는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로

모색되어오던 미디어 정책은 산업성이 강조되고 공익성은 쇠퇴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

방송통신 산업환경은 유료방송사업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었으며 , 여기에 OTT의 성

장이 가속화되면서 방송통신 산업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했다 . 이에 방송 개념의 재정립

과 새로운 규제체계 모색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역시 재편되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국내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다 .

이중 개별적 차원이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 방송통신 관련 기관 등의 집단적 논의를 바

탕으로 방송통신 및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한 제안들이 있다 . 대표적인

논의로는 한국언론학회 공공성포럼 (2021 ),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2017 ), 방통위 방송제도개선추진반 (2020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2020 ), 민주언론시민

연합(2022 )의 제안을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국내 미디어 환경의 현재와 조건을 진단

하고 향후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의 주요 과제와 방향성을 집단지성의 차원에서 제안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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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주요 기관 제시 방송통신정책 정책 과제 (201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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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정책 과제

한국언론학회

공공성포럼
(2021 .12)

1. 미디어 공공성 규범 재정립

2. 미디어 공익성 새로운 방향

3. 공정경쟁과 사후 규제
4. 미디어산업 경쟁력과 공적책임의 균형

5. 공영미디어 독립성
6.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원과 운영

7. 지역성 확보 제도 개선

8. 새로운 미디어 법제도

9. 통합적 미디어 정책 체계 도입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

개선연구

특별위원회

(2017 .5)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2. 방송통신심의 체제 변환

3. 인터넷 표현 자유 보장

4. 미디어 R&D 정책구조 개선

5. 미디어산업 성장 정책

6. 통신규제 개선 이용자후생 증대
7. 정책기구 재구조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제도

개선추진반

(2020 )

· 방송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

1. 공 · 민영 방송체제 개편
2.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3. 방송재원 위상정립 및 다각화

4. 이용자 권익 강화

5.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

6.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

7.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8. 방송 개념 재정립

9. OTT 등 신규 서비스 정책
10.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미디어개혁
시민네트워크

(2020 .9)

1. 미디어 공공성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 정책 및 개념 패러다임 전환

· 미디어 공론장 다원성 및 건건한 경합 체계 구축

2. 시민 · 이용자 ;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

3. 콘텐츠
· 공적영역 책무와 거버넌스 · 민간영역 책무와 거버넌스



‘ 한국언론학회 공공성포럼 ’ 의 제안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의 공적책임을

재점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이에 공공성 가치와 그 실현에 관련한 세부 주제들을

9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부록 3-1 참조). 제안서는 우선 미디어 정책 규범의 부재

와 국가중심적 규제 논리를 현재적 문제점이라 진단하고 있으며 , 공공성 규범의 재정립

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그리고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은 책무성이며 , 그 책무성은 정부-

미디어-공중이라는 세 주체의 상호관계성에서 보장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 이를 바탕으로 방송 공익성 실체화 및 정책 체

계 개편, 공정경쟁과 사후 규제 , 미디어산업 경쟁력과 공적책임의 균형 , 공영미디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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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영역 책무와 거버넌스 · 지역성과 지역미디어

· 신문과 저널리즘 · 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 재원

4 .플랫폼 · 네트워크 (쟁점 )

· 방송통신서비스 분류체계 · 포털과 뉴스 미디어

· 유료방송플랫폼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OTT의 법적 지위와 책임

5. 정책기구 · 체제 ; 정책기구 거버넌스

민주언론
시민연합

(2022 .1)

I.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1. 공공 와이파이 전면화와 미디어기본권 법제화

2.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제도 강화
3. 인권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II.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포함

4.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5. 독립성 보장하는 통합적 방송 ․통신 정책기구 설립

6.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강화

7. 미디어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광고판매 제도 마련

8.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지원 제도 재구성

III. 포털뉴스의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9. 포털뉴스서비스의 공적 책무 강화

10.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 기준 제도화
11. 이용자 보호 위한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조성

Ⅳ.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12.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 위한 ‘ 미디어개혁위원회 ’ 설치



립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원과 운영, 지역성 확보, 통합적 미디어정책 체계 도입 등

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언론학회 공공성포럼의 정책 과제 제안은 경쟁과

산업성이 강조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성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거시적 및 미시적 차

원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 의 제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 5월에 발표된 내용이다 . 요컨대 , 촛불혁명을 통해 새롭게 들어서는 새 정부에 제

시하는 미디어개혁 의제인 것이다 . 이에 국가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근본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의제, 미디어 공적 영역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 미디

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 내

용은 총 7개의 미디어정책 이슈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미디어내용물의 자유

와 책임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 심의체제의 개선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 미디어

R&D 정책 구조 개선 △ 미디어 산업의 성장 정책 : 시장 자율과 혁신 , 다양성의 균형

△ 통신규제 정책 개선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기구의 재구조화에 대한 정책 과제이다 (부록 3-2 참조).

‘ 방통위 방송제도개선추진반 ’ 의 보고서는 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회복 및 이용자

권익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2대 정책분야의 1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부록 3-3 참

조). 구체적으로 ‘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 ’ (정책분야 1)을

위해서는 △ 공 · 민영 방송체계 개편 △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 방송재원의 위상

정립 및 다각화 △ 이용자 권익 강화 △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 △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등 6개 과제를 제시한다 . 또한 ‘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에 따

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 ’ (정책분야 2)를 위해서는 △ 방송 통신 규제체계 정비

△ 방송 개념의 재정립 △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 방안 △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

스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한다 . 방송제도개선추진반의 제안은 중장기 제도 개선안

을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 방송통신정책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주도로 진행되

었기에 정책 과제가 방통위의 업무계획과 연관되어 추진될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

그러나 공/민영 체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 적용하는 가운데 민간영역은 시장가치를 추

구하는 방향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공영역의 고립과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낳

고 있다(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 2020 , 45-46쪽). 또한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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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지만 , 방송통신의 철학과 이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

고, 제시 방안들이 여러 관계 부처와 이해 집단이 참여한 합의가 아니기에 실효성이 떨

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정용준 , 2020 , 162쪽).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 의 정책보고서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라는 관

점에서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체계 전반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

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공공성의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시민 · 이용자 ,

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 정책기구 · 체제의 5개 영역에서 현재적 환경 진단과 문제점 /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부록 3-4 참조). 시민네트워크의 보고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 시민 · 언론운동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

가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미디어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정

책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하지만 스스로가 제시하듯 미디어정책 각

분야의 문제점과 쟁점을 점검하면서도 일부는 대안을 제시하고 일부는 방향성만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 이는 시민네트워크의 의도성이 있는 측면이다 . 즉, 시민

사회가 지향하는 공공성 강화의 방안은 있지만 ,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민네트워크는 독립적 사

회적 논의기구로 ‘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 ’ 를 제안하고 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 이 제시한 정책 과제의 핵심은 시민의 미디어 이용 권리를 ‘ 미

디어기본권 ’ 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 미디어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미디

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미디어기본권은 평

등한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에 관한 권리는 물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의 참

여권한을 포함한다 . 이를 위해 민언련은 크게 △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 공공성 강

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포함 △ 포털뉴스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총 12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부록 3-5 참조). 특히 민언련은 범사회적 협의기구로서 ‘ 미디어

개혁위원회 ’ 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개혁위원회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 , 통합미디어정책기구 설립,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미디어지원

제도 재구성 , 지역미디어 활성화 , 언론피해구제 강화 , 포털규제 등 제반 제도개선 사항

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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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5개 기관의 정책과제 제안은 강조점에서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예

컨대, 한국언론학회 , 한국방송학회 등 학계 측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미디어 공공성의

회복과 이용자권익 증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디어시민네트워크 , 민언련과 같

은 시민사회단체 측의 제안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권

리와 공공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방통위 방송제도개선추진반의 제안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산업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

는 학계 , 시민사회 , 정책추진기관이라는 각각의 입장과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두 한결같이 미디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요

컨대, 향후 재정비되는 미디어 정책에서도 핵심은 여전히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라는 것

이다. 이를 토대로 미디어 시장의 확장과 신규 미디어의 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에 조응하는 규제체계 및 거버넌스 재정립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2. 미디어 정책수단과 규제체계

정책은 정책 이념을 바탕으로 규제 또는 진흥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전개된다 . 관련

하여, 정인숙 (2018 )의 논의에 따르면 ‘ 공익성 ’ 의 가치에 기반 한 국내 방송정책은 정

부 개입이 높은 가운데 ,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 강화로 보수정권에서는 규제 완화의 형

태로 나타난 것으로 제시된다 .

6) 우선 정책수단 (policy instrument)은 ‘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기법 또는 기술 ’ 이다(12쪽). 정책수단은 정책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지어지기에 , 방송 영역의 정책수단들 역시 최상층의 정책 이념을 실현

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 국내 방송법에서는 공익성을 최상위 가치로 하는 가운데

공적책임 , 공정성 , 객관성 , 다양성 , 편성의 자유와 독립 , 시청자권익 보호, 소수계층 이

익 실현, 지역성 , 동등기회의 원칙 등 9개의 정책 이념을 추출할 수 있다. 한편, 방송정

책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정책수단을 의미있게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규제 정책수단

으로, 방송 산업은 전형적인 규제 산업이기에 규제정책은 방송 정책수단을 분류하는 유

용한 척도가 된다. 둘째는 정부 개입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강요적 수단 , 자율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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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정책수단에 대한 내용은 정인숙 (2018 )의 논의를 바탕으로 함.



혼합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하여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방송법 개정의 변

화를 보면 ,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더 많았고 , 규제완화는 소유 구

조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강화는 내용규제와 행위규제 영역에서 많았다는 것이다 .

<표 4-26> 방송정책 수단의 유형 분류

정책수단 정의

규
제

정
책

수

단

규제

강화

또는

신설

권위에 기반한 정책 수단으로서 인허가 , 자격 요건 제한 , 의무의 부과 ,

명령 , 금지 , 특정 행위의 강제 등을 포함

예) 합산 규제의 신설 , 유료 방송의 공익 채널 편성 의무 등

규제

완화

또는
폐지

규제형 수단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거나 혹은 규제의 강

도를 낮추는 것, 규제를 폐지하는 것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책 수단

예) 신문 방송 겸영 , 소유 규제의 완화 , SO 지역 사업권료 폐지 등

정

부

개

입
정

도
에

따

른

정

책
수

단

강요적

수단

특정 집단이나 정책 대상자의 행동을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정책 수단

으로서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고 자유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수단

예) 지상파 재송신 유지 · 재개 명령권 , 역외 의무재 송신 위반 시 과태
료 등

자율적

수단

정부 개입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 자율적 조직 또는 시장에서 문

제를 해결하는 수단

혼합적

수단

자발적 정책 수단의 특성과 강요적 정책 수단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로

서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정책 대상자들의 결정에 다양한 수준의 개

입을 시도하나 , 최종적 결정은 개별 행위자들이 한다는 점

예) VOD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방송 광고 자체 심의 및
위탁 , 중계방송권의 공동 계약 권고 , 중계방송권의 순차 편성 권고 등

자료 : 정인숙 , 방송법 개정 역사를 통해 살펴본 방송정책수단의 변화와 함의 분석 ,

2018 .

1)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수단은 해당 부문의 정책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 규제란 정부 주

체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수단이다 . 규제에 대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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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 경제적 규제는 시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 사회적 규제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의 전반에 관여한다 (유정민 , 2020 , 130쪽). 규제는 해당 산

업 활동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 이에 규제의 도입 목적 혹

은 순기능에 대한 고려보다는 ‘ 규제완화 , 규제철폐 ’ 를 요구하는 비판적 인식이 앞서

기도 한다. 하지만 규제는 공익을 위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수단이다 .

방송통신 미디어 영역에서도 규제체계는 정책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다 . 특히 방송의 경우 공익성이 바탕이 되는 전형적인 규제 산업에 해당되기

에 규제체계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현행 규제체계는 방송통신 정

책과 관련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가속화되는 방송통신 융합 속에서 유료방송시장 재

편, OTT와 같은 신유형동영상서비스 성장 등 미디어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 정책수단

으로서의 규제체계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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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방송통신 규제 관련 용어

규제 유형 특성 및 장단점

구조

수직적 규제

(vertical regulation)

·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송수단 (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규제체계 적용

· 동일 /유사 서비스간 상이한 규제로 규제 형평성 이

슈 발생

수평적 규제
(horizontal regulation)

· 유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 동일

규제 적용

· 계층 간 간섭 최소화

개방

포지티브 규제
(positive regulation)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된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
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

네거티브 규제

(negative regulation)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하는 방식

시점

사전 규제
(ex ante)

· 행정 객체의 행위 이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ex) 진입규제 , 소유규제

사후 규제

(ex post)

· 행정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한 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ex) 내용 심의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전송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규제를 차별

적용하는 수직적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망 사용 서비스는 방송

규제, 통신망 사용 서비스는 통신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 이러한 규제체계는 동일/유사

서비스의 상이한 규제라는 문제점을 낳는다 . 시장경쟁과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서비

스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황준호 ,

2021 .6, 10쪽). 특히 OTT서비스의 경우 방송과 유사한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

구하고 부가통신 규제를 받음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새로운 매체와 플랫폼의 등장으로 매체 이용형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가 유사방송에 대한 규율 중심으로 이루어

져왔기 때문이다 . 방송법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계층 구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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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와 플랫폼 규제원칙의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권형둔 , 2019 , 21쪽). 또한 동

일한 방송서비스 영역이라 할지라도 비대칭 규제의 문제를 낳고 있다 . 현행 규제체계에

따르면 ‘ 방송법 ’ 과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 으로 나뉜 법체계로 차별

규제되면서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비대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그림 4-17]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

자료 : 황준호 , 미디어융합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개선 방안 , 2021 .6.

자료 : 방송제도개선추진반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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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국내 수직적 방송 규제체계



방송통신의 수직적 규제는 비대칭성 이슈 외에도 규제 공백 , 규제 형평성 등의 이슈

를 낳는다 . 첫째 ,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이다 . 국내 방송법 및 통신법에는 VOD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이에 VOD를 방송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가

운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서비스라는 느슨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온

라인 동영상 실시간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의 문제이다 . 현행법 체계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다 . 이

에 이 영역의 사업자를 방송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

진다.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이 유형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 부가통신사업

자가 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방송심의와 인터넷심의

규제의 비대칭성이다 .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콘텐츠는 방송법에 의한 강한

심의를 받는 반면, 인터넷은 정보라는 점에서 약한 심의를 받고 있다. 넷째, 온라인 동

영상 시장의 경쟁규제 문제이다 . 온라인 동영상을 방송시장의 부속시장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할 것인지에 따라 경쟁 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 다섯째 , 데이터방

송의 규제 형평성 문제이다 . 데이터 방송은 성격상 양방향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기에 인터넷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다(정두남 · 정인숙 , 2017 , 28-30쪽).

이상에서 보듯, 현행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이원적 수직규제 ,

그리고 방송 영역 내에서도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른 수직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방송통신 영역이 크게는 이분화 , 더 세밀하게는 삼분화 된 법체계 속에서 규제되고 있

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규제 공백 , 규제 형평성 , 규제 중복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행 규제체계 정비를 시도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7

월 발의된 ‘ 방송법 전부개정안 ’ (김성수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021707 )

7)이다. 이

개정안은 ‘ 방송법 ’ ,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 으

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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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대 국회 시기인 2019년 발의된 ‘ 방송법 전부개정안 ’ 은 2020년 21대 국회가 구성됨

에 따라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



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며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전송수단에 따라 방송사업 및 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

를 역무(서비스 ) 중심의 ‘ 수평적 규제체계 ’ 로 전환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방송사업을

‘ 지상파방송사업 , ’ ‘ 유료방송사업 , ’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 으로 분류했다 . 또한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 을 신설하여 OTT서비스를 방송사업이 아닌 제3의 플랫폼 계

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두어 유료방송서비스와 직접 경쟁

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OTT사업자의 경우도 ‘ 신고 ’ 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규제

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 개념을 유지한 채 법체계 개편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과 수평적 규제체계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하는 정책추진체계

를 일원화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최세경 , 2019 , 36쪽).

2) 규제체계 개선 방향 논의와 쟁점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은 역동성 , 다원성 , 복잡성 차원의 현실을 담아내야 한다. 첫째 ,

미디어 이용의 역동성이다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역무가 개발되면서 이용자 집단이 세

분화하고 이용 양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 전통적 방송에 대한 이용은 쇠퇴하는 반면,

OTT 등 구독형 시청각미디어 이용자들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 많은 종류의 미디어 역

무를 더 많은 규모로 이용하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 미디어 시장의 다원성이다 .

유튜브 등 영상물 공유 플랫폼은 과거의 방송보다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있으며 , 구

독형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을 넓혀가면서 미디어 시장의 다원성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복잡한 이해관계이다 . 미디어 기술이 변화에 따라 미디어 사업자가 공급 관계가 복잡해

지고, 이에 따른 수익과 비용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이준웅 , 2021 , 9쪽). 이에 규제를

통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 미디어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미디어 이용자 보

호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모색되어 과거의 틀을 넘어서는 전환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

관련하여 유럽연합 (EU)의 국가들은 기존의 방송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동영

상 서비스가 성장하는 것을 포획하기 위해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이하 AVMSD, 2007년 12월 승인 ) ’ 을 적용하는 가운데 , 개별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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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특수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AVMSD는 기본

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로서 모든 서비스를 전송 (네트워크 )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분

류하고 ,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

AVMSD의 정책 목적은 경제적 , 사회문화적 차원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유

럽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진입장

벽을 낮춘다는 경제적 목적이다 . 유럽 내 방송서비스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 둘째, 시청각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유럽 공통의 정책을 제시하

는 사회문화적 목적이다 . 이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경제적인 만큼 문화적인 재화이기

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 , 예컨대 정보의 자유 , 의견 다양성 , 미디어 다원주의 ,

이용자 보호, 미디어교육 증진 등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송영주 , 2017 , 54쪽).

<표 4-28> 유럽연합의 수평적 규제체계

계층 서비스 규제

콘텐츠

(Content)

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선형서비스

(Linear Service)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AVMSD)

비선형서비스

(Non-Linear Service)

정보화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

웹콘텐츠 서비스 전자상거래지침

전송

(Transmi

ssion)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일반규제

프레임워크 지침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자료 : 강명현 , 방송시장의 비대칭 규제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안 , 2019 .

AVMSD는 2007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시청각 콘텐츠와 그 서비스를 규제하는 중심

틀로 역할을 해왔다 . 이후에도 주문형 시청각 프로그램 (OTT)의 확산 등 변화하는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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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환경에 따라 개정 논의를 진행했고 , 유럽의회는 2018년 11월 AVMSD 개정안을 의결

했다. 개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확대 적용 ,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주문형 프로

그램 사업자 의무 부과, 동영상 공유플랫폼 제공사업자 의무와 협력 강화, EU 미디어

규제기구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AVMSD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유럽 내

미디어 서비스 단일 시장 형성과 공익을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재

정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첫째, 주문형 서비

스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시청각 미디어로 구성된 공유 플랫폼 사업자를 의무와 책

임을 지는 대상자로 포함한 점, 둘째 , TV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에 기초한 규제는 더 이

상 의미가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 셋째 ,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주목하고 장

애인과 청소년처럼 약자들이 시청각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개정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김광재 , 2020 , 88쪽).

국내에서도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다. 제시된 제

안들은 각자의 방점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 규제체계의 구조를 기존의 ‘ 수직적

규제 ’ 에서 ‘ 수평적 규제 ’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공통점을 보인다 . 수평적 규제는 유

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계층 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계층 간 간섭을 최

소화하고 비대칭 규제의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 그동안 국내 규제체계는 경

쟁적 관점에서 후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매체균형발전론 (산업론 )과 지상파의 공적 역할

을 강조하는 매체특성론 (공익론 )에 근거하여 수직적 틀 속에서 비대칭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관리경쟁으로 인한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기에 수평규제를 적용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명현 , 2019 ). 또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역시 제시된다 .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 신규 서비스의 시도나 국내

미디어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방성을 넓히자는 취지이다 (유홍식 , 2021 ).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된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

지 않는 적극적인 방식이라면 , 네거티브 규제는 이에 반해 소극적인 방식이다 .

먼저, 방통위 중장기방송제도개선추진반 (2020 )은 방송 분류 체계를 재정비 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 분류 기준은 △ 첫째 , 방송통신 서비스를 전송 , 플랫폼 , 콘텐츠 계층으

로 구분하고 각 계층 내에서 서비스 특성에 따라 분류 △ 둘째, 제공되는 콘텐츠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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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주된 서비스인지 여부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로 구분 △

셋째, 콘텐츠 소싱 편성(시공간 )에 미치는 사업자의 영향력을 편집권의 유무에 따라 콘

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계층으로 구분 △ 넷째, 이용자에게 시간적으로 일방향으로 제공

되는가 , 양방향으로 제공되는가에 따라 실시간서비스와 주문형서비스로 구분 △ 다섯째 ,

실시간 서비스 내에서 사업행위 (채널편성 vs.채널구성 )와 시장행위에 따라 채널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구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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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안)

자료 : 방송제도개선추진반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 2020 .

A안과 B안의 차이는 유료방송을 실시간 서비스의 하위 영역에서 방송 영역에 포함시

키는지 아니면 시청각미디어채널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 일정한 고민점을 안

고 있지만 , 이 제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규제 목적, 규제 비례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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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라는 이분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을 공정경쟁이라는 이상과 기술중립성이라는 수사에 그치고 있다

는 지적을 받는다 . 플랫폼 분야의 공적 책무와 같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글로벌

플랫폼 자본에 대한 경쟁력 명분으로 거대 통신기업과 재벌 중심 시장사업자 육성으로

귀결되는 분류체계라는 비판이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 2020 , 83쪽).

한편, 수평적 규제로 전환하여 방송콘텐츠 계층을 분류하고 이에 기초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제안도 있다 (김정현 , 2017 ). 이 방안은 △ 공영방송 vs. 민영방송 △ 종합편성

vs. 전문편성 ; 보도가능 여부 △ 콘텐츠 제작 능력을 방송콘텐츠 사업자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 이에 따라 공/민영, 종합편성 /전문편성 여부를 교차 적용하여 총 6개 그룹으

로 방송콘텐츠 계층을 구분한다 . 그리고 공영방송 그룹은 공공성과 공적책임 관련 규제

를 강화하고 시장으로부터 독립시켜 공익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 민영방송 그룹은

규제완화를 통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정경쟁 기조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

편, 동일그룹 내에서는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 이 방안은 방송콘텐츠 계층

을 중심으로 수평규제 체계를 적용하여 방송의 책무, 송출, 재원 등에 대한 규제 일관성

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 하지만 실시간 TV방송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실

시간 VOD나 OTT 등 신유형동영상서비스 유형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표 4-29> 방송콘텐츠 계층 분류 제시안

공 영 민 영

종합편성
제1그룹 : 제1 공영방송 그룹

공영지상파 (KBS, EBS)

제3그룹 : 제3 공영방송 그룹

중앙지상파 , 종합편성채널

제4그룹 : 제4 공영방송 그룹

지역지상파

전문편성
제2그룹 : 제2 공영방송 그룹

공공채널 , 공익채널

제5그룹 : 제5 공영방송 그룹

보도전문채널

제6그룹 : 제6 공영방송 그룹

일반PP

자료 : 김정현 , 수평규제 하에서의 방송콘텐츠 계층 분류 및 규제 개선 방향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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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체계를 위한 방송통신 개편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공적

책임과 균형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미디어산업의 공

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 방향성은 공정성 , 다

양성, 지역성 등을 추구하되 , 공정영역의 사회문화적 목표와 민간영역의 경제적 목표라

는 가치와 균형점을 조화롭게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 공적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 책임의 차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 두 영역의 합리적 구분에 기반 한 전송 ,

플랫폼 , 콘텐츠 계층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어떻게 재구성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

또한 규제체계 재편을 위해서는 방송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법체계 정비 역시 필수

불가결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 현행 방송법에 의한 방송 개념은 지상파 및 실시

간 방송 중심으로 정의되면서 , 방송의 범주를 신호 특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

송,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방송유사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한계를 노정하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

다는 측면이 있다(정두남 · 정인숙 , 2017 , 263쪽). 때문에 비실시간 신유형동영상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한 방송 개념의 재정의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 .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방송

법을 포함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나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2021 )은 전송망 , 플랫

폼, 채널 등의 서비스 계층에 따른 수평적 규제 방식을 담은 미디어 통합법으로서 ‘ 미

디어정보통신법 ’ 제정을 ,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은 공‧민영 방송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

고 OTT 등 신규 서비스도 규제영역에 포함하면서 규제완화가 아닌 미디어의 공적 역할

을 재규정하는데 중점을 둔 ‘ 통합미디어법 ’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3) 전문가 의견: 규제체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의 의견8) 역시 현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담보할 수 없

기에 수평적 규제 중심의 규제체계 재편을 제시한다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송통신 규

제체계의 현재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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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가 의견은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진행한 전문가 회의 및 의견서 (부록 참고 )와

전문가들이 평소 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



먼저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과 신유형동영상서비스의 성장으로 기존에 방송과 통신을

전송망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로 규율해왔던 규제체계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

이다. 첫째는 현 방송법의 한계이다 . 지상파방송 중심의 규제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2000

년 방송법의 한계로 인해 과도한 수준의 공적책무 , 소유겸영규제 , 내용규제 , 편성규제 ,

광고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 다채널방송과 VOD서비스 등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면서도 전송망 (케이블 , 위성, IP)에 따라 유료방송 플랫폼 서비스 (종합유선방

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IPTV방송제공사업 ) 간에도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개

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는 신유형동영상서비스의 성장과 대응 문제이다 . 사업자 간

시장경쟁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유사)한 방송과 OTT가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 특히

OTT에 대해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규제만이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

한 이용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여기에 OTT로 인해 발생하

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들 , 1인 방송, 개인방송으로 불리는 각종 UGC가 OTT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 , 소비되면서 각종 폐해(선정성 , 폭력성 , 사행성 , 유해성 , 상업성 , 증

오유발 , 거짓정보 등)가 발생하고 있으며 , OTT에서 제공되는 상업광고물에 대해서도 표

시광고법 , 개별법령들의 품목규제만이 적용되고 있어 무분별한 광고노출 , 유해성 상품광

고, 뒷광고 , 유인광고 등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더욱이 넷플릭스 , 유튜브 등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OTT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시청각미

디어시장과 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 이에 대한 법제도

적 대응기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문가 E).

이에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 ’ 정립과 이를 위한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제정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 및 OTT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 시청각미디어서비

스 ’ 란 시청각프로그램을 편성, 배치 또는 채널을 구성하여 이을 전기 통신설비를 공중

에 제공하는 것이다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 이는 다시 4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는 시청각프

로그램을 조달(제작 , 구입)하여 리니어한 방식으로 실시간 편성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로 , 종편 , 보도, 홈쇼핑 , 일반PP가 해당된다 .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는 케이블 , IP망, 위성 등 설비기반 전송망을 보유(또는 임대)하고 콘텐츠사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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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해 공급받은 채널이나 시청각프로그램 유료의 가입자에게 실시간 또는 주문형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지상파방송서비스는 기존의 지상파방송서비스를 의미하며 ,

주파수의 특성(국민의 자산, 물리적 제한)과 방송에 대한 사회역사적 공감대에 따라 별

도의 서비스로 유지한다 . 온라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흔히 OTT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상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하며 , 서비스 특성에 따라 VOD형(넷플릭스 , 왓챠 등),

MVPD형(티빙 , 웨이브 등), VSP형(유튜브 등)으로 세부 구분할 수 있다.

<표 4-30>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류 체계(안)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

(실시간채널 )

지상파방송 (민영 , 공영 )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설비기반 유료방송플랫폼 )

온라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

(OTT)

자료 : 전문가 E, 자문의견서 , 2022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방송과 OTT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핵심

이다. 이는 기존의 방송 규제를 OTT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 방송과 OTT를 통합

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 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방송과

OTT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 또 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차등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

현 행 개 선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

사업법 (OTT)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법 /IPTV법/OTT)

자료 : 전문가 E, 자문의견서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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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공공서비스 영역과 시장/산업영역을 구분하고 수평 /수직적 규제를 적용하는 단계적

법제도 개혁 로드맵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전문가 D). 먼저 국내 미디어 관련 법제의

중추인 방송법제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 첫째는 전송, 플랫폼 , 콘텐츠

의 미분화와 기능/역무 위주가 아닌 사업자 위주의 접근법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 변화

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둘째는 공적/사적 미디어 서비스의 주체와 기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 이에 규범적으로만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하는 접근을 벗

어나 융합시대에 걸맞게 재정의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영역과 유료/무료방송에 대한

구조적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에 수평적 /수직적 방송 · 미디어 규제 지형을 재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한다 . 수평적

구조는 콘텐츠 , 플랫폼 , 전송망 계층에 따라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 수직적 구조

는 공공서비스 영역과 상업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사업 주체별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또한 가치 추구 영역에 따라 사회문화적 정책과 규제 (공공영역 )와 경제적 규제

와 산업정책 (상업영역 )으로 차별화하고 , 모든 주체에 의해 확보되어야 할 보편적 수준의

공익성과 특정 주체에 의해 확보되어야 할 특수한 수준의 공익성을 구체화 할 것을 강

조한다 .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positive/proactive) 확보되어야 할 공익성을

구체화 한 후, 이를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구획하고 , 기타 부문에서는 소극적으로

(negative) 보호 혹은 촉진되어야 할 공익성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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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준희 , 미디어 연관 법제와 거버넌스 재편 (안), 2021 .10.

더불어 이를 위한 법제도 개혁은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다 . 단기적으로는 방송법 부분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탈정부화 및 탈정치화를 확대하고 , 중기적으로는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제정을 통한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확립, 장기적으로는 시

장 · 산업 영역을 관할하는 ‘ 미디어정보통신법 ’ 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관할하는 ‘ 공공

서비스미디어법 ’ 제정을 통해 이원적 미디어 법제와 거버넌스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된다 (전문가 B). 첫째,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 규제 공백

영역에 있는 미디어플랫폼과 미디어콘텐츠 , 온라인 부가서비스를 규제영역에 포함하는

입법, 둘째,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에 대한 이원규제체계의 확립, 셋째, 미디어규제 및 진

흥업무에 대한 통합 관리 , 넷째 , 방송인허가 및 방송평가 독립, 공영방송 공적책무협약

제도 신설, 다섯째 , 미디어기금 (디지털서비스기금 ) 관리에 대한 정의, 여섯째 , 미디어 규

제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위원회 )에 대한 규정 등이다 .

3.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정책은 제도의 틀에서 실천적인 지침을 만드는 행위이다 . 이에 정책은 국가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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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수평적-수직적 방송/미디어 규제지형 구성(안)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 발행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적 위계질서를 유지시키기 위

해 법과 규칙을 공표하고 이를 수행하는 통치(government)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와 사회부문의 혼합과 중첩성 , 사회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

가, 사회구조와 기능의 분화와 다양화 , 네트워크화 , 디지털화 등으로 국가와 시장, 사회

의 총제적인 행위 형태가 일방적인 통치만으로 불가능해짐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으로

‘ 협치: 거버넌스 (governance) ’ 라는 개념이 부각했다 (심영섭 , 2021 , 2쪽). 거버넌스

(governance) 개념은 통치행위를 의미하는 ‘ 거번먼트 (government) ’ 와 구별된다 . 통치

한다는 것은 ‘ 권위를 가지고 지배(rule) 또는 통제(control)하는 것이며 , 정부를 장악하

는(to be in government) 것 ’ 이다. 이에 반해, 거버넌스란 ‘ 한 조직 또는 사회가 스스

로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 그 과정에는 커뮤니케이션과 통제의 역동력이 핵

심 ’ 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 거버넌스 개념의 확산은 정부 이외에 시장과 시민사회

의 정책참여가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 거버넌스는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와 민간(시장, 시민사회 )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기제 ’ 로 규정할 수 있다(이승종 , 2009 ,

17쪽).

거버넌스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정부 및 사회경제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다. 때문에 거버넌스에서는 주체적 행위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

통적 통치(Government)에서 참여가 절차적 , 수단적 , 소극적 , 형식적 성격이 강하다면 ,

거버넌스에서의 참여는 능동적 , 적극적 , 실제적인 것으로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

이다(최병대 , 2002 , 253쪽). 전통적인 통치에서의 참여와 거버넌스에서의 참여를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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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통치에서의 참여와 거버넌스에서의 참여

통치에서의 참여 거버넌스에서의 참여

정부의 태도 폐쇄적 , 권위적 개방적 , 비권위적

시민의 위상 통치의 객체 , 서비스고객 통치의 주체 , 서비스공동생산자

양자간 관계 수직적 통제 수평적 협력

참여의 기능 견제 , 비판 협력 , 공동생산

시민권력 속성 저항권력 존재권력 , 공존권력

참여 성격 정부 , 기업에 대한 통제 정부 , 기업과 협력

참여 요소 참여의 양 중시 참여강도와 지식의 균형

참여 관점 도구적 관점 교호적 관점

참여 양태 일방적 참여 생산적 참여

자료: 이승종 ,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 2009 .

1) 역대 정부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한 사회의 미디어 구조와 미디어 산업 역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이 관여하기에 상호 견제와 이해를 조정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 국내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그동안 해당 정부의 국가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정부 부처의 형태로 구

성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가치가 서로 엇갈리면서 ,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가 변화해 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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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역대 정부 방송통신 정책기구 거버넌스

개편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998년 2008년 2013년 2017년

과학기술

부문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교과부 일부

+방통위 일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 부문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방송 부문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존 방통위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김수원 · 김성철 , 새정부의 ICT ·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

2017a. 참고 보완 .

1990년대 상반기까지는 ‘ 미디어정책 ’ 이라기보다는 ‘ 언론정책 ’ 이라는 측면에 방

점이 주어졌다 . 공보처와 문화부 중심으로 신문과 방송으로 대별되는 언론을 관할했으

며, 방송은 비산업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 미디어 정책기구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 방송위원회 ’ 설립부터이다 . 공보처 폐지를 공약으

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2월 ‘ 방송개혁위원회 ’ 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 뉴미디어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방송 정책과 정책기구를 모색했다 . 방송개혁

위원회는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 방송시장의 규제 완화, 합의제 거버넌스 등을 토대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 이는 2000년 1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 그리고 통합

방송법에 따라 이전의 정부 부처와 성격을 달리하는 합의제 방송총괄기구로서 새로운

방송위원회 (2000년 2월)가 탄생했다 .

새 방송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아 독립적으로 방송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 그 위상은 정부와 독립된 합의적 민간기구로 설정되었다 . 하

지만 방송위원의 인적 구성(총 9명: 대통령 3인,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관련 법의 제 · 개정 권한 미부여 등의 여건 속에서 정부의 개입 여지가 가

능한 거버넌스 구조였다 (우지운 , 2012 , 151쪽). 방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변화로 방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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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구성되었지만 , 당시에는 방통융합 이전의 시기였기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영역은 각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구조였다 . 방송과 통신이

서로 구분되는 가운데 각기 다른 정부 부처와 기구에서 담당하는 거버넌스를 유지했던

것이다 .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이어졌다 .

노무현 정부 미디어 정책은 신문개혁과 공영방송 재원 및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방

통융합에 따른 신규 미디어 대응 등이 주요 과제였다 . 특히나 이 시기 방통융합 환경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DMB, IPTV와 같은 융합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방송정책 수립

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하지만 방송(방송위원회 )과 통신(정보통신부 )의 정책기구가 각

기 존재했기에 , 두 융합서비스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 방통

융합을 총괄하지 못하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 이에 2006년 7월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가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되면서 방통융합에 따른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했고 , 결과적으로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2007 .12) ’ 제정과

방송위와 정통부를 통합하는 ‘ 방송통신위원회 ’ 설립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 하지만 정

권 말기라는 시점과 국회 논의의 난항으로 방통위의 설립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방통위 설립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현됐다 .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

합하여 2008년 방통위를 출범시켰다 .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시스템은 방송

미디어 정책, 통신정책 ,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 , 문화체육관광부 ,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의 삼각 축 시스템으로 재편되었고 , 그 중심에 방통위가 존재했다 .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추세 속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와 갈등을 해소하고 , 미디어 거버넌

스 차원에서 합의제 시스템과 관료제 시스템의 장점들을 결합시키고자 한 나름 획기적

인 실험이었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노정했다 . 첫째, 합

의제 행정기구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의 직접적 통제 아래 놓여있

었다는 점이다 , 둘째, 방통위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위의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성

을 노골적으로 내포하면서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 셋째 , 방송위와 정통부의 통

합으로 방통위가 설립되었지만 , 실제적으로는 방송위가 일방적으로 정통부에 편입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정통부 행정관료 중심의 방통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윤석민 ,

2012 , 14-15쪽). 실제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 315 -



독주 속에서 독임제 기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 그리고 시장주의 노선의 정부는 국

회 여당과 연계하여 신방겸영 및 종편 허용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를 강화했

으며, 방송을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주의적 방송관 속에서 미디어 거버

넌스를 작동시켰다 .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는 방통위의 역할 축소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의

과잉으로 대변된다 . 창조경제론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통합형 ICT 거버넌스 구성이라

는 명목 아래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하는 미래부를 설치했다 .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 관

련 정책 및 통신 주파수 관련 역무가 미래부로 이관되어 방통위의 역무는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축소되었다 .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고 방송 부문마저도

이원적으로 관할되는 역행적 미디어 거버넌스가 구성된 것이다 . 결과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이 나타나면서 정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 과

학기술과 ICT의 융합이라는 비전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김수원 · 김성철 , 2017 a, 8-9쪽).

미디어 정책기구로서의 거버넌스가 책임있게 실현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예외적 상황 속에서 시작했다 . 이는 촛

불정국을 거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과 연결된다 .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그

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것이다 . 이에 정부조직 최소 개편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

이에 따라 기존의 미래부를 일부 기능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 채 명칭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 변경했다 . 방송통신 정책의 거버넌스가 여전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구

분되는 이원화 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 적폐청산을 통

한 미디어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두었다 . 아울러 이용자 중심 미디어복지 구현, 지역방

송 활성화 , 신문 진흥,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 등 4개 범주를 언론 관련 공

약으로 제시했다 (김재영 , 2018 , 8쪽). 하지만 , 관치 중심의 집중형 ICT 거버넌스의 문제

점, 방통위의 기능 약화와 미디어 공공성 훼손이라는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

고 가는 상황이 진행됐다 . 결과적으로 미디어산업에 대한 포괄적 정책 방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미디어 정책의 거버넌스는 크게 변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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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내 방송통신 정책기구 거버넌스는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갖는다 . 첫 번째는 2000

년 새로운 방송위원회의 출범이며 , 방송 정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합의제 독립기구

였다. 두 번째는 2008년 출범한 방통위로 방통융합 시대를 맞아 방송과 통신을 관장했

다. 당시 방통위 역시 합의제 독립기구의 위상이었지만 , 당시의 정치 상황 속에서 독임

제 부처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 세 번째는 2013년 방통위와 미래부라는 이원화된 구

조이다 .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역할 축소 및 독임제 부처 역할 과잉이라는 거버넌스가

형성되면서 ,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효용성이 후퇴했다 . 현재의 방송통신 거버

넌스는 이 과정에서 축적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으며 ,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이다 .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방송통신 정책기구

거버넌스가 방통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로 삼원화 된 구조이다 . 여기에

심의 기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맡고 있다. 복수의 부처에서 방송미디어에

대한 정책기능을 수행하며 매체별 , 유형별로 분리된 거버넌스 체제를 갖고 있다. 특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두 기관을 중심으로 매체별로 분리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지상파방송과 유료방

송 관할로 나뉜 규제체계는 마치 규제기관의 대리전 양상마저도 보이게끔 하며, 일부

정책에 대한 소관부처의 상이함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규제비용의 발생을 불러오게 된

다. 정책적인 협력과 소통의 가능성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정미정 , 2019 , 10쪽). 그러

다 보니 상황에 따라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며, 정책중복 혹은 부처 간 대립

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책의 조정과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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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2017년 이후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인허가

· 광고 .편성규제
· 이용자 정책

· 유료방송 인허가

· 통신 /인터넷 진흥

· IPTV,위성방송 정책

· 방송 콘텐츠
· 외주제작사

· 영화 ,음악 ,

출판 ,게임

· 방송콘텐츠 심의

· 인터넷 유해 /불법

정보 심의

둘째, 정책기구 거버넌스에서 정치의 과잉이다 . 이는 합의제 기구의 위원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 그리고 이러한 문

제는 비단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 합의제 기구의 장점은 독단적 결정을 억제하고 사회적 합의와 조정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의제 기관의 위원 구성은 국회 여야 추천에

기반함으로써 정치적 지형을 대변하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다 . 더구나 방통위 추천/임명

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역시 이 같은 문제가 그대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

다. 각급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에 대립적 정치체계가 그대로 이식되는 구조로 나타났으

며,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인사발탁과 이에 따른 정치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 이

는 결국 미디어 기술 · 인력 · 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홍식 ,

2021 , 7쪽).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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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합의제 기구 위원·이사 거버넌스

기구 /기관 임명 절차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 대통령 임명

대통령 2인, 국회 추천 3인
여 3 : 야 2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통령 위촉 9인 (상임위원 3인)

국회의장 3인 / 국회 상임위 3인 추천
여 5 : 야 4

공영방송

이사회

KBS 방통위 추천 , 대통령 임명 11인 여 7 : 야 4

MBC 방통위 임명 9인 여 6 : 야 3

EBS 방통위 임명 9인 여 7 : 야 2

셋째, 규제체계와 법령의 문제이다 . 현재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방송법 ,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수직적 규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방송통

신 융합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을 관할하는 법 체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 방

송 영역에서도 또다시 다른 법 체계가 적용된다 . 이러한 수직적 규제는 동일/유사 서비

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 OTT와 같은 신유형동영상 서

비스의 규제를 방치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019년 방송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

법령 정비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 관계 법령들은 규

제 및 진흥과 관련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주요한 축으로 작용하기에 시급한 정

비가 요망된다 .

3)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방안 (전문가 자문 의견 포함)

현행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은 △ 정책 ‧규제 기능의 파편화와 비

효율성 △ 신기술 및 신규서비스 대응 부족 △ 진흥정책 분산에 따른 경쟁력 저하 △

정책목표의 질적가치와 양적가치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 이에 따라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된다 . 첫째, 거버넌스 범위의 확장이다 . 미디어 분야

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 방송산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 콘텐츠 제작 영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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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상을 확장하여 미디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 진흥

과 규제의 균형이다 . 관할 산업의 진흥 , 사전 ‧사후규제의 통합 → 동일 정책기관에서 진

흥과 규제를 포괄 → 정책기능의 파편화를 지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기능 부여해야 한다

는 것이다 . 셋째, 공익성과 산업성의 균형이다 . 공공영역에 대한 정책과 시장영역에 대

한 기능 및 역할과 정책을 재구조화 →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의 단계적 분리 → 공익성

과 산업성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넷째, 미래 지향적 정책 체계의 문

제이다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시장의 육성과 더불어 기존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추동하고 ,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활성화에 따른 역기능 최소화 및 기존 미디어

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하며 , 인터넷 기반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의 정책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섯째 , 이용자 중심의 정책 체계의 문제이다 .

C-P-N-D-U의 확장된 가치사슬에 대응함은 물론 이용자 권익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설

정하고 , 소극적 이용자 보호에서 적극적 이용자 보호 (역량강화 및 참여)로, 그리고 산업

정책과 이용자 정책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C).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문제는 2017년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제시된 개편안들에서 부처의 명칭은 논자가 강조하는 기능과 역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익론과 산업론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과 규제와 진흥 ,

효율성 혹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

개편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합의제 위원회 신설

안; 미디어위원회 , ②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 병립 ; 이원화 방안 . 이처럼 두 유형

으로 전개되는 개편안 논의의 핵심은 첫째, 분산되어있는 미디어 정책 업무의 통합, 둘

째, 공공영역의 분리와 담당 기구, 셋째 , 통합되는 기능의 범위이다 .

가. 합의제 위원회 신설 안 ; (가칭 ) 미디어위원회

이 안의 핵심은 현재 각 부처로 분산되어있는 방송통신 및 미디어 정책 역무를 하나

로 모으되 , 독임제 부처 방식이 아니라 합의적 위원회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 우선 미디

어 관련 역무의 통합이다 . 현재의 방통위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의 통신 관련 업무 그

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정책 업무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 또한 방통심의위는 새

롭게 구성된 위원회 내부로 배치하자는 제안이 많다. 요컨대 ,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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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를 복원하는 것이며 , 여기에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는 신문 관련 업무도 이전하

여 방송통신 영역 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안이다 .

합의제 위원회 안은 방송통신 영역의 공공성과 사회문화적 책임성에 중점을 둔다. 때

문에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

요하다 . 이와 관련해서는 제시되는 안 별로 차이가 있다.

◼ <가-1안> ; 위원을 7인 혹은 9인으로 확대하고 , 다당제 구도 및 업무 확대를 감안

하여 책임위원제 도입한다 .

◼ <가-2안> ;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 이 중 4명은 비상임위원 .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사안별로 임기제 또는 한시제로 운영. 논의 및 결정에서 전

문가들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 . 법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경우 위원의 2/3 동의 구하는 안정장치 마련한다 .

◼ <가-3안> ;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의 수는 5인으로 제한하되 , 전문성과 대

표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

◼ <가-4안> ; ‘ 연결망 지배구조 ’ 에 입각한 합의제 모형 제안. 위계적 관료제에 기

반 한 ‘ 고전적 행정모형 ’ 과 이익추구 행위자 (소비자 /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 신공공관리 ’ 체계 보다는 , 자발적 공/사적 행위자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 연결망

지배구조 ’ 를 합의제의 방식으로 적용한다 .

◼ <가-5안> : 위원장의 독임제 권한을 인정하되 전문가 /시민의 의견 반영 확대 방안

이 필요하며 , 위원회 내에 시민참여 부서의 설치와 시민영향성 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

<표 4-35> 미디어 정책기구 : 합의제 위원회 신설 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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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 내용 제안

가-1

· 미디어위원회
· 미디어정책 및 진흥 기능 통합 ;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

· 기능 통합 : 방통위 + 과기부 미디어 업무 , 문체부 방송영상광고
업무

- 통신망 업무는 산자부 이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전담

전문가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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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확대 : 7인 혹은 9인

- 다당제 구도 및 업무 확대 감안 책임위원회 도입

· 하위 조직 : 공영방송위원회 , 공영방송 관리 감독

가-2

· 미디어위원회

· 합의제 위원회 ; 9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 : C-N-P-D 가치사슬에서 D를 제외한 미디계 생태계 전반
· 기존 부처의 미디어 관련 업무 일원화

-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 사무와 기금관리 업무 이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 이관

· 법정위원회 운영 ; 심의 및 인허가 업무

· 시청각서비스미디어법 제정

전문가 B

11)

가-3

· 정보미디어위원회

· 독립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위원장은 정부위원 인정
· 방통위 , 과기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통신 업무 이관

· 독립성 , 전문성 , 대표성

· 위원 구성 : 5인 (정책결정 효율성 위해 위원 확대 없음 )

김형일 12)

(2018 )

가-4

· 미디어위원회

· 연결망 지배구조에 입각한 합의제 모형

· 방통위 , 과기부의 방송통신정책 통합 ; 방송통신정책 포괄

· 문체부 미디어정책 관련 기능 통합
· 방심위는 자율기구로 전환

· 위원 구성 : 독임제 요소 축소 , 전문성 , 투명성 , 공개성
· 방송 ,인터넷 ,신문 영역 차별적 규제 ; 공영방송 등 공공서비스

영역 획정

· 수평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 공공미디어 영역은 제외

이남표 13)

(2017 )

가-5

· 독립적 합의제 행정위원회

· 독립성 보장
- 헌법상 혹은 법률상 독립기관

-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규정 강화

· 효율성 확보 : 규제와 진흥 통합 (공공성과 산업 활성화 )

· 운영방식 : 위원장 독임제 권한 인정하되 전문가 /시민 의견

반영 확대
· 시민참여 강화 : 시민참여 부서 설치 , 시민 영향성 평가 절차

마련

민주언론

시민연합
14)

(2022 )

9) 구분에서 제시된 번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 제안된 안을 설명하기 위한

구분이다 .

10) 전문가 A 의견 부록 참고 .

11) 전문가 B 의견 부록 참고 .

12) 김형일 (2018 ) 논의 참고 .

13) 이남표 (2017 ) 논의 참고 .

14)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 민언련 20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제안 ’ 참고 .



나. 이원화 안: 독임제 부처 + 합의제 위원회

이원화 안의 핵심은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 업무를 통합하여 정부 내 전담 부처

가 맡되, 공영방송 및 공공성 관련 업무는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하자는 것이다 . 산업

적 진흥과 지원 등 포괄적 업무를 독임제 부처가 맡고 , 사회문화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

가 부분은 합의제 위원회가 담당하자는 제안이다 . 미디어 정책에서 오랫동안 고민되어

왔던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정책기구의 역할 분담을 통해 균형을 맞추자는 요구이

다. 예컨대 , 독임제 부처가 방통위 , 과기부 , 문체부의 진흥 및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관

할하고 , 합의제 위원회는 지상파 및 유료방송 등에 관련된 인허가 , 심의 기능에 집중하

자는 것이다 .

이원화로 제시된 개편안들은 산업성 추구를 위한 정책기구 효율성 , 합의제 위원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 공적 영역에 대한 역무 등에 대한 고민들을 각기 담고 있다. 그러나

전담부처의 역무 , 합의제 위원회의와 전담 부처의 관계 , 그리고 청와대 전문수석 설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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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미디어 정책기구 : 독임제+합의제 이원화 안 비교

◼ <나-1안> ; 미디어전담부서 + 미디어심의위원회 , 공공미디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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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안

나-1

미디어전담부서 + 미디어심의위원회 , 공공미디어위원회
· 전담부서 1안) 미디어 생태계 C-N-P 전반 총괄

· 전담부서 2안) 미디어 생태계 C-P 전반 총괄

· 합의제 위원회 : 인허가 , 공영방송 공적책무 , 심의

심영섭 15)

(2021 .12)

나-2

미디어정보통신부 + 공공미디어평의회 , 공공미디어재정위원회

· 규제체계 정비

- 공공서비스 영역과 시장/산업 영역 구분 ; 차등 규제
- 서비스 계층 별로 동일 규제

· 주체 /영역에 따른 규제와 거버넌스
- 시장 /산업 영역 : 전담 부처

- 공공영역 : 합의제 위원회

· 단계적 법제도 개혁 로드맵 필요한 장기안

정준희 16)

(2021 )

나-3

정보미디어부 + 공공미디어위원회

· 전담 부처 : 미디어 생태계 C-N-P 전반 총괄

- 콘텐츠 중심 규제와 진흥 최적화 추구

- 과기정통부 , 문체부의 방송통신 업무 이관

· 합의제 위원회 : 전담 부처 소속 기관 편입

김수원 ·

김성철 17)

(2017 )

나-4

정보미디어부 + 공공미디어위원회 + 정보미디어수석

· 공공영역과 민간 /시장영역의 구분 : 영역별 구분 거버넌스
· 전담 부처 : C-N-P 미디어 생태계 관할 , 경제적 목표 추구

· 합의제 위원회 : 사회문화적 정책 목표 추구 , 공공성 담보

· 청와대 정보미디어수석 : 자문 , 기획 , 조정 및 통제 역할

이상원 18)

(2021 )

나-5

디지털미디어혁신부 + 공영미디어위원회 + 디지털미디어수석실

· 전담 부처 : 과기부 · 방통위 · 문체부 · 공정위 등 미디어 관련

부처의 미디어 정책 업무 통합 관할
· 합의제 기구 : 지상파 및 종편 등 인 · 허가 담당

· 청와대 디지털미디어 수석실 : 미디어 진흥을 도모

성동규 19)

(2021 )

15) 심영섭 (2021 .12) 참고 .

16) 정준희 (2021 .10) 참고 .

17) 김수원 · 김성철 (2017b) 참고 .

18) 이상원 (2021 ) 참고 .

19) 성동규 (2021 ) 참고 .



전담 부처의 역무를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며 , 이에 따라 전담부서의 명칭도 달리한

다. (가) ‘ 디지털미디어전담부서 ’ 안은 C-N-P-D 가치사슬에서 D를 제외한 미디어 생

태계 전반을 총괄하는 안이다 . 방통위의 업무에서 인허가와 공영방송 협약 업무를 제외

한 전체 업무를 맡으면서 ,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사무와 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 문

체부의 문화콘텐츠 사무를 이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 (나) 미디어전담부서 안은 C-N-P-D

가치사슬에서 C-P의 영역을 전담부서가 관할토록 한다는 것이다 . 위 가)안과 유사하지

만, 과기정통부의 업무 중 방송유관 업무와 기금관리 업무만 ,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방송

광고 업무만 이관토록 한다는 안이다 . 한편 , 가), 나)안 모두 인허가 업무와 공영방송 공

적 책무 협약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제안이다 .

◼ <나-2안> ; 미디어정보통신부 + 공공미디어평의회 , 공공미디어재정위원회

미디어 산업 전반을 수평적-수직적 방송/미디어 규제체계로 재정비하고 , 이에 따른 정

책기구 거버넌스를 정립시키자는 제안이다 . 가치 추구가 다른 ‘ 공공서비스 ’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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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미디어 정책기구 이원화 안: 전담부서 + 협의적 위원회



‘ 시장/산업 ’ 영역을 구분하여 사업 주체별 차등 규제를 적용하되 , 전송망 · 플랫폼 등

서비스 계층별로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규제체계의 정비를 전제로 한다 . 이에 따라 시장/

산업 영역은 ‘ 미디어정보통신법 ’ 에 따라 ‘ 미디어정보통신부 ’ 가 관할하고 , 공공서비

스 영역은 ‘ 공공서비스미디어법 ’ 에 따라 ‘ 공공미디어평의회 ’ , ‘ 공공미디어재정위

원회 ’ 와 같은 합의제 위원회 기구를 두자는 안이다 . 요컨대 , 서비스 주체와 영역에 따

른 규제와 거버넌스를 달리하자는 방안이다 . 아울러 이 안은 단계적 법제도 개혁 로드

맵이 필요하기에 장기적 안으로 제안된다 .

◼ <나-3안> ; 정보미디어부 + 공공미디어위원회

방송통신 생태계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 정보미디어부 ’ 를 신설하고 , 정보미디

어부 내에 독립적인 ‘ 공공미디어위원회 ’ 를 운영하자는 안이다 . 전담 부처는 C-N-P-D

의 가치사슬에서 D영역을 제외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관할하며 , 특히 콘텐츠를 중심

에 둔 규제와 진흥을 최적화 하자는 제안이다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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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미디어 정책기구 이원화 안: 법제와 거버넌스 장기 구현태



당하던 방송통신 업무 전반을 이관하도록 한다. 아울러 합의제 위원회는 전담 부처 소

속 기관으로 편입시켜 주무 장관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 합

의제 위원회를 부처 내에 둔다는 점에서 여타의 이원화하고도 구별되며 ,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중점을 둔 제안이다 .

◼ <나-4안> ; 정보미디어부 + 공공미디어위원회 + 정보미디어수석

공공영역과 민간/시장영역의 구분을 통해 규제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영역

별 정책기구 거버넌스를 실현하자는 안이다 . 아울러 미디어 정책 구현의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정보미디어수석을 제안한다 . 위 <나-2>안과 접근 방식은 같지만 , 청와대

전문수석을 두자는 점이 다르다 . 전담 부처는 C-N-P 미디어 생태계를 관할하며 , 성장과

효율성 등 경제적 목표를 추구한다 . 반면 공적영역은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사회문화적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토록 한다 . 정보미디어수석은 이원화된 정책기구의

거버넌스 속에서 ICT · 미디어 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 기획, 조정 및 통제 역할을 담당

하여 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 ICT · 미디어 생태계의 산업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우선한 안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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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미디어 정책기구 이원화 안: 정보미디어부 + 공공미디어위원회



◼ <나-5안> ; 디지털미디어혁신부 + 공영미디어위원회 + 디지털미디어수석실

전담 부처는 과기부 · 방통위 · 문체부 · 공정위 등 미디어 관련 부처의 미디어 정책 업

무를 통합 관할하고 , 합의제 기구는 지상파 및 종편 등 인 · 허가를 담당하며 , 청와대에

디지털미디어 수석실을 두어 미디어 진흥을 도모하자는 제안이다 . 위 <나-4>안과 유사

한 제안이지만 , 전문 수석이 아니라 ‘ 수석실 ’ 부서를 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역할을

비중 있게 두고 있다. 산업성에 비중을 두고, 그동안 보여졌던 합의제 기구의 단점을 벗

어나자는 설계이다 .

- 328 -

[그림 4-25] 미디어 정책기구 이원화 안:

정보미디어부 + 공공미디어위원회 + 수석



4)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논의의 쟁점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서는 합의제와 독임제 , 규제와 진흥 , 독립성

의 문제라는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 . 이와 더불어 최근 진행된 정책기구 개편 논의에서

는 청와대 수석 설치라는 이슈도 제기되었다 . 이에 정책기구 개편 논의에서 제기되는

핵심 이슈들의 내용과 방향성을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합의제와 독임제 이슈

합의제 정책기구는 의사결정의 정치적 독립성과 다원성 보장 차원에서 독임제 정부부

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이 큰 정책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도 민주적인 접근을 위한 것이다 (윤석민 , 2012 . 19쪽). 합의제 위원회의 장

점은 △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인 독주체제가 아닌 다수에 의한 의사결

정 구조라는 점, △ 특정 주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

람들이 참여,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는 점, △ 권한

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해 행정,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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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미디어 정책기구 이원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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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 정책에 대한 다른 견해, 마찰 또는 갈등을 조정하고 집단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 2020 , 100쪽). 반면 단점으로는 참여자의 의견

을 조정해야 하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비효율

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 또한 의사결정이 최선이 아닌 타협안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는 점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

독임제 부처 역시 장단점이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고,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며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나 관료주의적 독단과

전횡의 우려가 있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이상

원, 2018 , 36쪽). 이처럼 합의제든 독임제든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기에 , 그 자체만으로

어느 방식이 더 낳은가의 논의는 되돌이표가 될 뿐이다 . 합의제 /독임제에 대한 미디어

분야 정책기구의 성격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미디어 산업의 성격이다 . 미디어 분야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성 가치라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독임제 부처를 통해 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

성을 추구하는 한편 ,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미

디어 정책기구 이원화 모델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미디어

산업의 양면성은 서로 얽혀 병존하는 것이지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 이는 미디어 생태

계의 가치사슬 내 모든 곳에서 그러하다 . 그러기에 미디어 정책의 가치와 이념을 어디

에 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 이 지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체의

민주성 확보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특성이다 . 시장에 포획된 공공성보다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경쟁력이 공동체의 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

둘째는 합의제 기구의 의사결정 문제이다 .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가 축적해 온

경험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8년 방통위는 합의제 위원회로 출발했다 . 그러나 시장

주의 가치에 입각한 정부에서 임명된 초기 방통위원장은 합의제적 성격을 무시한 채 독

임제적 독단 속에서 대기업과 시장지배적 미디어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했고 ,

그 결과는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의 퇴행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론을 주창하며 합의제 정책기구인 방통위의 업무를 축소시키고 , 독임제 부처인 미

창부에 방송통신 업무를 집중시켰다 . 그러나 이 역시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으로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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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책기구로서 역할이 책임있게 실현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수

원 · 김성철 , 2017 a, 8-9쪽). 이렇게 볼 때,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의

사결정 구조의 문제이다 . 미디어 정책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들은 어떠한 거번넌스에

서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과 민주성 , 다원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들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 이원화론

논의는 시장과 민간의 영역은 산업성에 초점을 두어 독임제 부처가 관할하고 , 공공영역

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여 합의제 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는 공익

성과 산업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병립론이기는 하지만 , 실제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독임제 부처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이원화론에서 제시되는 합의제

위원회 모델들은 해당 역무와 기능 중심으로 설명 될 뿐, 기구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 이러한 병립론은 자칫 합의제 위원회를 독임제 부처의 보조 기구로만 위치시

킬 뿐이다 . 실제 이원화론으로 제시된 일부 제안에서는 위원회를 독임제 부처 소속기관

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미디어 정책의 공익성을 축소시킬 위험

성을 안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그렇게 양분되는 것도 아니다 . 공익성 가치

를 우선시 하면서 산업론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미디어 산업의 특성에 더 적

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합의제 위원회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

리는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진흥과 규제 일원화

규제란 경제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이나 규칙을 통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수단이다 . 이에 반해 진흥이란 자원 배분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것으

로 산업의 보호 및 성장에 목표를 둔다. 진흥과 규제는 모두 정책을 위해 필요한 요소

이다. 미디어 정책 역시 규제와 진흥이 동반된다 . 관련하여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개편에서 진흥과 규제에 관한 이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

첫째는 진흥과 규제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이다 . 그동안 국내 방송통신 정책은

방통위가 주로 규제 업무를 주관하고 과기정통부가 진흥을 담당한다는 방식으로 분리되

어 왔다. 그러다보니 업무 및 권한 중복으로 인해 규제 · 진흥 정책의 혼선이 많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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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다 . 더구나 독임제 부처로 이관되었던 사안들은 진흥보다는 오히려 규제로 나타

났다는 평가들도 있었다 . 때문에 규제와 진흥의 분리보다는 일원화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둘째는 규제 · 진흥 정책과 관련된 규제체계의 문제이다 . 국내 방송

통신 영역의 규제체계는 칸막이식 수직 규제체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이에 방통융합으

로 인해 생겨나는 동일 · 유사 서비스가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

규제의 공백과 중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현재 제시되는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논의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 ,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다들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실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에서 규제와 진흥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 규제와 진흥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 규제 정책이 어느

영역에서는 진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다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지적하고

동의하는 문제인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정

책을 포괄하는 미디어 정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정책기구의 독립성 보장

정책기구 독립성의 문제는 합의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이슈이다 . 그동

안 합의제 모델인 방통위의 운영 과정은 기구의 독립성 부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

위원 구성에서부터 여야 정치권의 선출권이 보장되고 , 그에 따른 정치적 대립이 방통위

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되었다 . 때문에 방통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고, 이는 향후 미디어 정책기구의 재편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했다 .

독립성 문제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 첫째는 합의제 위원회의 위

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 2008년 방통위 출범시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 ’ 로 그 위상을 설정했다 . 이는 미디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행정기구로

서의 정책적 집행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 그러나 ‘ 대통령 직속 ’ 이자 ‘ 행정기

구 ’ 라는 위상은 해당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 하지만 여기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 미디어 정책기구가 행정력을 갖지 않는다면 정책 집행력에서 기능

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 국가 행정기구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여부 , 그러면

서도 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독립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윤석

- 332 -



민, 2012 , 25쪽). 이는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방안 이원화론에서 제시되는 위원회 문제

에서도 동일하다 . 이에 미디어 정책기구를 합의제 위원회로 일원화 할 경우 ‘ 독립적

합의제 (행정)위원회 ’ 로 하여, 헌법상 혹은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는 안(전문가A; 김형일 , 2018 ; 민주언론시민연합 , 2022 )들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는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의 탈피이다 . 국내 합의제 기구의 운영은 정치과잉이라

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위원 구성이 여야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이러한 구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상황이다 . 때문에 여야의 정

쟁 이슈가 그대로 미디어 정책기구 및 정책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반대로 미디어 정책

이슈가 여야의 정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안들은 합의제 위원회 방안이든 이원화 방안이든 모두 합의제

위원회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

그 위상과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하다 . 미디어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한 사

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 그 안에서 합의제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역시 구체적

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라. 대통령비서실 미디어 수석 이슈

청와대 내에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을 두자는 안이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논의에서 제안되었다 .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미디어 수석 혹은 청와대에 디지털미디어

수석실을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 ICT · 미디어 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위해 청와대를 미디

어 정책기구의 거버넌스 안에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 이러한 의견은 전문가 자문 내용에

서도 보여진다 (전문가 D). 대통령제 국가에서 청와대에 미디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이 있다면 해당 영역의 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특

히나 미디어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이를 조정해

낼 수 있는 메카니즘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시 면

밀하게 검토해 볼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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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1) 기존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 환경의 변화 특히 방송통신융합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방송통신 미디어정책을 담아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들이 운영된 바 있다. 정

부기관 주도로 진행된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는 ‘ 방송제도연구위원

회 ’ (1989년), ‘ 방송개혁위원회 ’ (1999년),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2006년) 등을 대

표적으로 들 수 있다 .

1989년에 활동을 시작한 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는 (구)방송위원회에 의해 방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 논의 내용을 정책집행에 연결시켰다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는 상업방송과 뉴미디어의 기술발달을 염두에 두면서 공민영 방송제도의 확립을 제안했

다. 그 결과 1992년 SBS 민영방송이 설립되었다 .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진행한 사례이다 . 보고서를 통해 기존 공민영 이원화 구

도에다 지상파와 뉴미디어를 추가한 공민영 구조, 지상파 /뉴미디어 이중규제 방안을 제

시하였다 . 또한 시청자권익의 문제를 법안에 규정하도록 했다.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과 새로운 방송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방통융합이 시작되면서 뉴미디어 (IPTV,

DMB)를 어떻게 미디어산업 환경에 접목할 것인지를 국무총리실 주도로 논의한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 추진위의 활동은 국회 방통융합특위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 부처별 이해관

계로 난항을 겪으며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하지만 2008년 IPTV법 제정의 밑

거름이 된 바 있다(정용준 , 2011 ,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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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미디어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정부 주도)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89 )

방송개혁위원회

(1998 .12-1999 .3)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2006 .7-2007 .12)

추

진
(구)방송위원회 42명 추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배
경

방송체제 재편 필요성
인터넷 환경 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성장

방송통신 융합 담론

구
성

총 5개 분과

․ 방송 이념과 방송의 미래

․ 방송제도 · 방송법

․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자금
․ KBS위상 , 독립제작사

․ 유선TV, DBS, HDTV,

전파관리

․ 개혁위원회 :

위원장 이하 15인 이내

위원
․ 실행위원회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위원

지원 업무 사무국

운영소위원회와
분과 위원회

전문위원 (10인 이내)

․ 융합추진위원회 : 전문가

20인

․ 분과위원회 :

정책산업분과위원회

기구법제분과위원회
․ 전문위원회 : 2개 분과와

동일
30인 이내 구성

․ 지원단 : 기획총괄국 ,

정책산업국 , 기구법제팀

경

과

․ 공민영 방송제도

․ 디지털방송 및

유료방송 도입

․ 외주제작 활성화방안

․ 통합 방송법 제정

․ 방송위원회 설치

․ 방송의 시민참여

권한 신설

․ IPTV 법안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통합

자료 : 김동원 , 통합미디어기구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 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 , 2020 .

한편, 국회 주도로 미디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경험도 있다 . 대표적인

예로는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 (2009년)와 ‘ 언론 ·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 (2021

년)를 들 수 있다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됐다 . 당시

시장주의를 표방한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라는 명

분을 내세우며 , 시장지배적 미디어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 대기업의 방송 진출

규제 완화와 신문방송 겸영 추진한 것이다 . 하지만 2008년 설립된 방통위의 독임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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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횡과 공영방송 등의 언론장악 이슈가 전국민적으로 불거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

다. 이에 국회 3당 교섭단체 합의 하에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로 미디

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명칭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 여당(한나라당 ) 10인

과 야당(민주당 , 선진과창조모임 ) 10인으로 여야 동수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 전문가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충돌만 이어졌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결과적으로는 다수당인 여당 단독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불법 ‧편법으로 이어지면

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따라 종편방송이 탄생하게 되었고 , 신문편집권 독립 삭제 등

미디어 환경의 역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021년 9월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된 ‘ 언론 ·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 는 2021년

8월 전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액배상제 강화를 통해 시민 피해 구제의 실

효성과 언론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언

론자유 위축을 제기하는 언론현업단체들과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들 ,

그리고 야당(국민의힘 )의 반대 속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는 난항을 거듭했다 . 이에

여야 합의에 따라 ‘ 8인협의체 ’

20)를 구성하고 2021년 9월 중 총 11차례의 협의를 했지

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 이에 따라 여야 두 당은 다시 총

18인(여야 각 9인 참여)으로 구성된 ‘ 언론 ·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하 언론 · 미디

어특위 ) ’ 를 구성하고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더불어 국회 언론 · 미디어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으로만 논의를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

신망법 , 신문법 , 방송법 등을 포괄하여 언론 · 미디어 관련법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

이후 언론 · 미디어특위는 2회 공청회를 포함 총 7차례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마감시한까

지 특별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 특위의 활동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

는 것에만 합의했다 .

때문에 2021년 국회 언론 · 미디어특위의 활동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우선 특위의 활

동기간과 구성에 대한 문제이다 . 언론 · 미디어 관계법인 4개 법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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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전문가 각 2인(총 4명)이 참여하는 8인으로 구성.



개월이라는 활동기간은 너무 제한적이며 , 또한 특위 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자

문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스 , 2021 .11.03). 더구나 특위의 활동 기간

(2021 .9.29.~12.31.)이 3개월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위원구성은 42일 만인 11월 9일에 ,

첫 회의는 11월 15일에서야 진행되면서 실제 활동기간은 47일에 불과했다 . 이에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판단하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나타나는 ‘ 면피

특위 ’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디어오늘 , 2021 .12.31.).

<표 4-38> 미디어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국회 주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2009 .3-6)

구
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

여야 총 20인 : 한나라당 (여) 10인, 민주당 · 선진과창조모임 (야)

10명

분과 : 신방겸영 및 대기업 방송진출 , 인터넷 규제 , 운영소위

배
경

신문방송겸영 추진
대기업 통신사 주도 IPTV 및 홈쇼핑방송 성장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장

경
과

여야 별도 최종보고서 작성

여당 (한나라당 ) 단독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문 · 방송 겸영 허용 , 민방 최대지분율 인상 ,

신문편집권 독립 삭제

언론 ·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2021 .9-2022 .5)

구
성

여야 18인 : 더불어민주당 (여) 9인, 국민의힘 (야) 8인,

비교섭단체 1인

배

경

․ 언론중재법 개선안 대립 이후 국회 내 특위 구성 합의

․ 언론중재법 · 정보통신망법 · 신문법 · 방송법 등

언론 · 미디어 관련법 전반 논의

경

과

․ 1차 활동 기한 : 2021 .9.29. - 2021 .12.31

- 2회 공청회 : 언론중재법 ,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공청회

- 공청회 포함 7회 회의 진행

․ 활동 기한 연장 : 2022년 5월 29일

정부 및 관련 기관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사례와 국회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사

례를 검토해보았다 .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은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급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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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성과를 거두기

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의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이다 . 하지만 전문가 위주의 국

가주도 조합주의적 기구였다는 제한도 있다 . 한편 국회 주도로 진행된 미디어 정책 관

련 사회적 논의기구는 2009년과 2021년 두 차례 진행되었지만 , 두 경우 모두 성과를 내

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는 여야의 대

립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 논의기구 자체도 정쟁의 일환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 결

국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도 어느 단위에서 ,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의 운영시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

2) 사회적 논의기구의 운영 제안

사회적 논의기구는 사회적 혁신기구 , 사회적 합의기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제안되고

있다. 비록 명칭은 다르더라고 기본적으로 미디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성하고 , 이를 통해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과 재정립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의도이다 .

규제기관과 미디어산업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사업자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을 해소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컨대 , 공영방송 , 지상파방송 , 케이블방송 , 신문산

업은 약화와 위기의 국면인 반면, 통신기반 방송사업자 , 해외사업자 , 자본력을 가진 미

디어 기업들은 도전과 약진의 국면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다 . 이에 이슈와 입장에 따

라 나타나는 대립과 공방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 미래를 위한 미디어제도의 청사진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유홍식 , 2021 ). 특히나 방송통신 융합은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 플랫폼 , 콘텐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

우 큰 환경 변화이다 . 동시에 방송과 통신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매개하고 문화영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의 등장으로도 볼 수 있다 . 따라서 방송통신융합 정책은 전체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여 국가 차원의 비전을 갖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그 대안

을 도출해야 한다(최세경 , 2008 , 187쪽).

이에 미디어 전문가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시급성과 운영 방

안을 제안하고 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범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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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구로 ‘ 미디어개혁위원회 ’ 를 설치하여 , 미디어 공공성 구현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더불어 사회적

논의기구가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방안 , 통합 미디어정책기구 추

진 방안,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방안, 신문 등 미디어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

지역미디어활성화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강화 방안 , 건강한 뉴스생태계 재구

성을 위한 포털 규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심영섭 (2020 )의 제안은 보다 구체적이

다. ‘ 미디어혁신위원회 ’ 를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설치하고 , 정부 및 미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 20인 내외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 논의되어야

할 이슈에 따라 미디어기반분과 , 미디어제도분과 , 미디어플랫폼분과 , 미디어이용자보호

분과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고 , 혁신위원과 분과별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한다 . 논의 결

과는 최종보고서로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 정부의 검토와 입법안을 국회로 , 그리고 국회

공청회 및 검토를 통해 법체계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

보고서 전체적 내용에서 보여지듯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

레거시 미디어의 쇠퇴 , 시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디지털 공론장의 다양화 , 신유

형동영상서비스의 성장과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 이에 대응하는 미디어 정책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에 기초하고 있다. 산업 논리에 포위된 미디어 정책 속에서 공공미디

어 영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 미디어 정책의 가치와 이념, 규제체계 , 법 ‧제도 체계

의 총체적 재정비가 요구된다 . 정책 담당자 , 산업 내 이해당사자 , 전문연구자 , 그리고 이

용자로서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변화의 틀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그래야만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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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1.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빅데이터 분석은 국내 미디어 정책 및 해외 미디어 정책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향후 방

통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는 모색이다 .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국내 언론기사의 미디어 정책 이슈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통위와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했다 . 아울러 국내 학술지 및 해외 학술지에서 보여지는 미디어 정책 이슈들

을 점검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미디어 정책 관련 이슈의 경향과 추세와 그 의

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기사 분석

국내 언론 기사의 분석 결과, 기술 , 규제 , 기관 세 범주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특히 방통위와 동시출현 하는 기사 중 규제 관련 범주가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했다 .

이는 신유형동영상서비스 등의 등장과 확산 속에서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

￭ 기술 범주

기술 범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방통위와 함께 언급된 주요 기술

범주는 기반 기술과 OTT의 출현 빈도로 ,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 이와 함께 알고

리즘/딥러닝은 빈도수는 인공지능이나 콘텐츠에 비해서 높지 않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 둘째, 동영상서비스 중에서도 기존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였으나 , 2021년부터는 넷플릭스의 동시출현 빈도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 셋째, OTT와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들의 출현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전체적으로 OTT 영역에서 해외 서비스 플랫폼들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 상대적으로 웨이브나 왓차 , 티빙은 낮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여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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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외 OTT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방통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섯째, 기반 기술 범주에서 ‘ 콘텐츠 ’ 와 방통위의 동시출현 빈도가 강한 연결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범주 분석의 결과는 OTT와 같은 신유형동영상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과거

의 유튜브보다 넷플릭스의 빈도수가 높으며 , 국내 OTT보다는 해외 OTT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통신 정책에서 OTT에 대한 대응이 긴요함을 의미한다 . 그러나

OTT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주무 부처가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 , 과기정통

부, 문체부가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각 부처가 가진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율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 방송통신 정책기구 및 규제체계의 일원화

등 정비가 필요하다 .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 범주 결과는 정부구조 개편 방향에 따라 OTT

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와 법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콘텐

츠와 방통위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방송통신 콘텐츠 부문의 조율 역시 방통위가

의미있게 수행해야 할 역할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규제 범주

방송통신 이슈 관련 규제 범주에서 나타난 어휘들의 출현 빈도는 전체적으로 이용자보

호 법령이나 규제 이슈 , 그리고 시청자권익과 관련된 어휘들의 출현 빈도가 지속적인 높

은 추세를 보였다 . 규제 범주의 경향과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들 가운데

연도별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2018년의 GDPR(개인정보 보호규정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9년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관

련 법령들이었다 . 이어 2021년도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온플법 )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 둘째,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위치

정보법이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플법은 2020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하다

가 2021년부터 언론의 관심 정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법 , 단말

기유통구조개선법 만큼 언론의 관심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주요 이슈 발생 시에 관심이 집

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 법령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치정보법으로 해당 법령은 개

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그리고 유출에 대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영역은 데이터 3법을 주도한 과기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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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방통위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 향후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데

이터산업과 이에 대한 규제 및 활용에 대한 주무 기관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구체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셋째 , 시청자권익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며 , 관련해서 수신료와 장애인 이슈는 지속적으로 방통위와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

이고 있다 . 시청자권익과 관련 2021년의 출현 빈도 급증은 수신료와 관련된 언론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넷째, 공영미디어 관련 이슈의 발생 빈도는 전체적으

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 특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허가와 재승인의

경우에도 낮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언론이 가지는 공영미디어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과

거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전통적인 방송 , 통신영역 , 그리고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의 분리라는 규제 패러다임이 현실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 국내서도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구글방지

법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 넷플릭스법 등 전파나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기업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키워드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앱

결제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2021년에 언론의 관심도가 증가한 키워드로서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를 규제하기 위한 ‘ 갑질방지법 ’ 통과 및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며 많은 언급이 있었다 .

￭ 기관 범주

기관 범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방송통신 영역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빈도가 가장 높

고, 다음으로는 국내 민간기업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 다만 정부기관과 국내 민간

기업의 출현 빈도는 2019년 이후 경향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와 동시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과기정통부로 ,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관련

두 기관의 주목도가 높음을 보여ㅠ준다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및 독과

점 규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 KBS는 대표적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언론의 언급량이 많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워드클라우드

에서 보여지듯이 OTT, 방송 , 콘텐츠 등 방송산업 관련하여 많은 출현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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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과 방통위의 동시출현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높은 동시출

현 빈도를 보이는 기관은 KBS이며, EBS 또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보이나 지속적으로 높

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앞서 규제 범주에서는 공영미디어 관련 이슈 빈도가 낮았음에

도 불구하고 , 기관 범주에서 KBS와 EBS에 대한 출현 빈도가 지속성을 보인다는 것은 공영

방송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

한편, 방통위와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네이버 , 카카오 , 이동통신 3

사를 꼽을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무산 , 나아가 2022년 온플법 제정 예정 등으로 인하여 방통위와 강한

연결이 나타났다 . 카카오 역시 비슷하게 온플법의 규제 대상 , 본인확인기관 지정 무산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전년 대비 동시출현 빈도가 증가하였다 .

방송통신 관련 해외기업으로는 구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 정보량 급증을 견인

한 것은 국내 당국의 규제 부과 사실 등이었다 . 예컨대 2020년에 월별 정보량이 9월에 급

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 이때 방통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관련법상 금지

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애플 역시 구글과 비슷

한 이슈로 인한 비슷한 정보량 추이를 보였다 . 전술한 바와 같이 ‘ 구글 갑질 방지법 ’ 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방통위의 언급이 있게 되며 애플 등에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

2) 국내 학술지 분석

국내 학술지 분석은 미디어 정책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 이 역시 언론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술, 규제, 기관 범

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먼저, 기술 범주별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OTT 등 신유형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다 .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론 기사 분석의 결과

와 유사한데 , 특히 넷플릭스에 대한 학술적 관여의 확대는 2019년 이후 미디어 환경과 사

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SNS 채널에 대한 관심이 유튜브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더불어 유튜브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

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다 . 이는 최근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도가 SNS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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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신유형 동영상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기반기술 내 세부 기술 키워드들의 발생량 추이를 보면 콘텐츠 , 사물인터넷 (IoT포

함), 알고리즘 ,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추세적

으로는 사물인터넷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응용서비스 범주 세부 기술의 발생빈도를 보면 게임

과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빈도를 유지하는 응용서비스 분야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 보안기술 범주의 세부 기술 키워드 발생량도 블록체인과 암호화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

규제 범주와 관련 키워드 발생량 추이를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이슈들의 발생

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용자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령 혹은 법안에 대한 논의

는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국내산업보호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유

사한 추이를 보인다 . 산업활성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발생빈도 또한 2019년부터 저조한 상

황임을 고려할 때, 규제 범주와 관련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은 이용자보호 관련된 규

제 이슈들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 상대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는 낮

은 것으로 보인다 .

기관 범주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당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세부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 범주에서는 KBS와 EBS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고, 과기정통부나 정보, 전파, 통신 관련 국책기관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민간기업으로는 네이버 , KT, SK, CJ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학술지 분석은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을 반영한다 . 언론

기사 분석이 시기별 제기되는 현안과 추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 학술지 분석은 현안에

대한 추세를 뒤쫒는 경향이 있다. 대신 주요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심층성을 가지고 있다.

학술지 분석 결과의 특징은 전문연구자들의 관심이 SNS에서 OTT로 이동하고 있으며 , 규

제 이슈에 있어서도 산업적 측면보다는 이용자보호에 , 그리고 KBS‧EBS와 같은 공영미디어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요컨대 , OTT 성장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

용자보호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아울러 산업경쟁력이 요구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공적미디어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적 필요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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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학술지 분석

해외 학술지 분석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

유럽 저널(european journal)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 인공지능 (AI) 등 지식기반산업의 혁

신과 윤리 , 미디어 플랫폼과 저널리즘 부문의 관심도가 높아 국내와는 차별점을 보여 주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AI 등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클러스터가 높았는데 , 연관어 구조

에서는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process), AI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

black-box), 책무성 (accountability), 그리고 인권 (human rights)과 관련된 논쟁을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 . 또한 로봇공학 (robotics, computation)과 관련 윤

리를 다루는 클러스터가 나타남으로써 유럽학계에서는 AI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

건과 함께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윤리문제 등이 주요 의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편견

(discrimination)과 관련된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은 AI 연관어 클러스터에 보이는 포괄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기계학습에서도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정보의 문제가 주요 이슈 가

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둘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기존의 저널

리즘의 관계에 대한 클러스터가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 이와 함께 EU통합, 민주주의 , 선거

등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클러스터들이 확인된다 .

흥미로운 것은 OTT와 관련된 논의는 유러피언 저널에서 의미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해외 연구의 이와 같은 동향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인식론적 사고

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관여하는 가운데 특히 미디어 영역

에서 알고리즘과 편향성의 문제를 저널리즘 및 윤리의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OTT 논의가 미비하다는 것은 이미 신유형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 공동

의 규제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 유럽의 경우 2007년에 유럽연합 (EU) 차원의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VMSD) ’ 을 마련한 데 이어 2018년 AVMSD 개정안을 의결,

이를 각 나라에서 반영하고 있다. 유럽의 학술적 동향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OTT 등 신유형 동영상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지 못한 국내에 비해 유럽 국가

들은 이에 대한 제도를 정비했다 . 그 가운데 학술적 관심은 지식기반산업과 윤리의 문제

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 국내 미디어 정책과 학술적 관심의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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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미디어 정책 이슈 분석과 시사점

앞서 살펴본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2017년 이후 미디어 정책 이슈 관련 추세와 경향

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 함의를 보면 신유형 동영상서비스 성장 등 미디어산업 보호와 경

쟁력, 이용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다 . 한편, 공영미디어 영역과 관련해서는

규제 범주 영역에서는 출현 빈도가 낮지만 , 기관 범주에서는 지속적인 관심도가 나타난다 .

이는 비단 기사 분석뿐만 아니라 학술지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이후 국내 학술적 논의에 나타난 미디어 정책 이슈를 빅데

이터 분석과 병행하여 검토했다 . 학술 논의를 토대로 한 미디어 정책 이슈 분석의 결과는

신규 미디어 유형에 대한 산업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 이와 함께 공영미디어의 공익성 강

화 및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보여 준다. 특히 공영미디어 영역은 빅

데이터 분석 결과의 주목도는 낮지만 학술적 논의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도 중요하지만 ,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가치 역시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에 미디어 공공성 , 미디어 산업, 이용자 권익 및 보호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이슈와 시사점을 정리했다 .

1) 미디어 공공성

미디어 공공성은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미디어 책무의 핵심이다 . 그러

기에 공영/민영 영역의 구분을 넘어서는 기본적인 공공적 책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 또한

미디어 공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다원주의를 반영한다 . 민주주의

체제는 소수의 정치적 · 경제적 엘리트의 이해나 의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

회에 구성원들의 이해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거나 적어도 자유롭게 표현될 기회가 모

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주어진 가운데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방송영역에서 이러

한 민주적 다원성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다 . 더불어 지역성 역시 미디어

공공성 가치가 담보하는 주요 요소에 포함된다 . 이를 위해 지역방송이 존재하며 , 지역사회

의 소통, 문화 , 의견 다양성 등을 담보한다 . 한편 기후 위기의 심각성 속에서 국지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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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재난방송 영역을 미디어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 더구나 코로

나19라는 팬데믹 현상은 상시적 재난에 대한 미디어 체계의 역할과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

키고 있다 . 이에 미디어 공공성 이슈는 공영방송 , 지역방송 , 재난방송으로 구분하여 접근

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독

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적으로 포획되어 있다. 이

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학계 ·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

이다.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

성된다 . 하나는 이사회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고 , 나머지는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

꾸자 것이다 . 두 가지 모두 공영방송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진다 . 이 중 이사회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 사장

을 임명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

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신뢰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으로부터 비롯하기 때

문에 공영방송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

선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이사회 규모를 늘리고 , 특별다수제나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

해 사장 임명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결단이다 .

￭ 공영방송 재원

공영방송이 주어진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수신료 중심의 혼합재원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영방송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수신료 산정 과정의 비합리성과 EBS와의 수신료 배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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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절차의 문제이다 . 먼저,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KBS 이사회 , 방통위 , 국회의 세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데 , 각 단계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그리고 KBS 수신료

가 아니라 공영방송 수신료이기 때문에 KBS 스스로가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에는 객관성

의 문제가 있다. 둘째 , EBS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금의 배분 비율인 3%는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신료 배분 비율 못지않게 수신료 산정 절차에

서 EBS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이에 따른 국회

의 정치적 부담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그러나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

비스와 공적 책무수행을 위해 수신료보다 나은 재정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 국고는 정부

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광고는 매우 불안정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수

신료 산정 과정의 비합리성 문제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수신료의 개념 정의 및 산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을 관리할 독립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 지역방송

정치 · 경제적으로 수도권 중심성이 매우 높은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지역방송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방송법에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실정이고 , 지역방송지원법

에서는 지역방송을 지상파방송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종합유선방송 지역 채널에 대한 정책

적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무엇보다 지역방송 지원 관련 법 제도가 방송발전기금 일

부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기본적인 원칙 천명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지역

방송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는 한국 사회가 지역방송과 로컬리즘을 방송문화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방송법을 통해 분명하게 확

인되는 것이다 . 아울러 지역 제작 뉴스와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쿼터제 시행,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장르별로 지정

된 지역 거점 방송사에 배분하는 지역할당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이 아니라

방송법에 지역방송의 정의 , 책무,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시급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 정비를 통해 지역 지상파방송을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규정하고 , 지

역방송기금 및 지역방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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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송

산불, 집중호우 등 국지적 재난과 더불어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 · 장기화 되면

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 게다가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재난 상황에 놓인 국민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필

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 따라서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 역시 매우 높아졌다 . 이에 방통위는 2021년 8월 31일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재난방송 실시 의무 사업자 확대, KBS 재난전문채널 설치 , 국민이 참여하는 재

난정보 체계 구축, 재난방송 관리운영 체계를 효율화 등으로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석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재난방송은 국민의 안전과 연결되기

에 미디어 공공성이 투영되어야 할 영역이다 . 방송통신의 주무기관으로서 재난방송에 대

한 방통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2) 미디어 산업

방통위가 미디어산업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제도의 정비, 그중에서도 특히 OTT로 인한 경쟁의 격화 속에서의 대안 마련 정도로 정리

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도 이러한 방통위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특히

산업영역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 방통위와 동시출현하는 핵심 키워드

들은 결국 OTT, 넷플릭스 , 유튜브 , 구글, 네이버 , 카카오 등으로 OTT와 디지털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미디어산업 영역에서 방통위의 소관업무는 단지 이러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 방송통신산업 내에는 다수 규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디지털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더욱 강하게 추동되고 있기에 OTT와 디지

털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다수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 여전히 상존하는 규제개

선의 문제를 이제는 OTT의 출현과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결

국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시점에서 미디어산업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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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미디어 이용이 온라인 특히 모바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OTT를 이용하는 행태의 빠른

증가는 결국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광고수익은 감소

되고 있으며 규제불평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꾸준한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유료방송 플랫폼은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로 가입자를 확대, 유지하는 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 OTT로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고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홈

쇼핑 송출수수료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콘텐츠 제작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 통신사들이 주도하는 IPTV는 SO의 인수합병과 더불어 글로

벌 OTT와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국내 OTT사업자들

은 통신사업자와의 결합(웨이브 ), 콘텐츠간의 결합(티빙+JTBC)등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

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디어산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한 OTT서비스는 미디어플랫폼의 한 종류이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전 산업의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

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적

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100대 플랫폼 기업 중 68개가 미국기업으로 나타났다 . 결국 구

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료방송 구조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경쟁력확보 방안을 모

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 사업자들의 노력에 더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

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미디어의 영향

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기존 미디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규제의 밖에서

연일 시장을 넓혀나가는 글로벌사업자에 대해 규제형평성의 문제제기 목소리는 더욱 커지

고 있다.

￭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대책과 문제점

국내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2020년 6월 범

정부 합동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 ’ 을 수립, 발표했다 . 미디어영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역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꾸려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범부처 합동전략

을 마련했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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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시장점유율 폐지, 상호겸영규제 완

화,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편성비율 완화,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들이다 . 콘텐츠 투자 확대, 해외진

출 지원, 공정경쟁여건 조성도 역시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 현재 국내 미디어산업이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

을 범부처 합동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진 부처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 ’ 은 일부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제외하면 기존 미디어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이나 문제의식은 거의 발

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 정부가 의지를 보인 것만큼 국내 OTT사업자를 중심으

로 OTT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도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 .

￭ 개선 방안

OTT와의 경쟁으로 인한 국내 미디어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제안되는 방안들은 대

부분 기존 미디어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의 완화이며 새롭게 규제의 틀에 포섭되는 OTT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단위를 기본

으로 하던 방송미디어 분야와 다르게 인터넷 기반 매체는 그 경계에 제한이 없다. 그러므

로 기존의 자국 미디어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평등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 글로벌서비스와의 경쟁과 규제형평성 , 시장의 획정, 이를 기반으로 한 법과 제도

의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별로 중복 관할 혹은 관할 문제

로 인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 간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낡은 규제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

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부처 간의 역할 정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을 통해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빠른 정책집행을 하거나 , 문화체육관광부가 ‘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 을 제정하여

OTT를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로 분류하여 산업진흥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모두 일

견 타당하며 즉각적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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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지금까지 우리 미디어 관련 법안의 입법이나 개정과 같이 임기응변의 성격을 벗어

나지 못하고 각 부처의 관할 다툼의 의혹 역시 제기될 수 있다. 결국은 기존의 낡은 법체

계를 손대지 않는 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그런 면에서는 방통

위가 기존 미디어 중심의 법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포괄적인 입법을 통해 대응하

고자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동일서비스 , 동일규제 원칙에

근거하여 방송과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에 포섭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방통위의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

3) 이용자 권익 및 보호

다매체 환경에서 기존의 방송 매체의 상업적 ,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국내외 OTT의 영

향력 확대, 미디어 이용자들에 의한 콘텐츠 생산과 유통 권능의 심화, 국가를 중심으로 하

는 규제 환경의 약화 등은 방송 중심, 국가 중심, 시청자 중심의 이용자권익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고 실현하는 관련 규제기구의 변화까지 추동하고 있다.

￭ 이용자권익 개념의 변화

기존의 미디어 이용자권익은 시청자권익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시청자권익은 방송법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 방송이라는 전통 매체의 패러다임 내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범

위가 한정되어 있고 , 이에 따라 그 권익의 내용과 권익의 실효성 역시 기존 미디어 생태계

의 이익과 가치를 주요하게 고려한다 . 시청자주권에 기초한 시청자권익 개념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친산업자본 탈규제 및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정한 공공

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

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인식되면서 채널과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강조되고 , 기존의 정치사회적 시청자주

권 개념에도 개별적 소비자 권리 이념이 개입되면서 개념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 아울

러 2000년대 초반 이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방송 시장 중심의 다매체 시대를 열면서

시청자권익 개념에 변화를 자극하였다면 , 인터넷의 보편화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시장

이 확대되면서 시청자권익 개념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전의 시청자권익을

이용자권익으로 재편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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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산업과 정책 등 제도권 내에서의 권익의 개념과 이념의 변화는 기술 및 산업자본 그리

고 주요 이용자들이 보편적 이용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는 반면 ,

커뮤니케이션 복지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주장하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진보적인 대안적 개념과 권리 영역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권익에 이어 이용

자권익을 시민의 소통권 중심의 이용자권익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 이러한 커뮤니케

이션 권리 차원의 접근은 2000년대 신자유주의적 방송 미디어 정책에 대한 대안에서 본격

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안들

은 미디어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정책은 시장 경쟁의 재조정을 통해 시장 ‘ 형평성 ’ 과

‘ 안정 ’ 을 고려하면서도 , 빈번한 관계 조정에 실패하거나 달라진 규제 환경에서 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책 가치규범의 ‘ 수사화 (rhetoricization) ’ 경향성을 극복하고 본

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과 이용자권익

오늘날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권익의 내용 역시 변화한 이용자

권익의 개념과 이념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이용자 권익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하부

구성 요소는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통제, 이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적 이해, 자기

표현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사회적 소통 ,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책임있는 이용과 권리 보호의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

이에 따라 △ 프라이버시권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 잊혀질 권리와

같이 인터넷의 확산으로 언론 매체 역시 온라인을 키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기사의 생산

과 관리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언론 피해구

제의 변화 , △ 개인정보가 총체적인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핵심적 자원이 된다는 차원

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을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를 증가 , △

미디어 이용자로서 개인이 다양한 뉴스 , 정보, 콘텐츠 이용하여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가치판단과 인격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정보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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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중요성 강화, △ 액세스권의 패러다임 전환 등 오늘날 이용자권익은 전반적 미디

어소통기본권의 개념과 이념 및 내용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미디어 규제체계와 정책기구 거버넌스

빅데이터 분석과 학술 논의 분석의 결과는 국내 미디어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개편의 필

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디어 거버넌스의 재정비 논의에는 산업적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 산업성에 포획되어 쇠퇴하고 있는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의 문제의식도 높게 나타난다 .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다 .

하나는 규제체계의 문제이며 , 다른 하나는 정책기구의 문제이다 .

1)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전송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규제를 차

별 적용하는 수직적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망 사용 서비스는 방송

규제, 통신망 사용 서비스는 통신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동일/유사서

비스의 상이한 규제 등 비대칭성 이슈 외에도 규제 사각지대 , 규제 형평성 등의 이슈를 낳

는다.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여러 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 제시된 제안들은 각자

의 방점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 규제체계의 구조를 기존의 ‘ 수직적 규제 ’ 에서

‘ 수평적 규제 ’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공통점을 보인다 . 수평적 규제는 유사 서비스를 계

층별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 동일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계층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비대칭

규제의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를 위한 방송통신 개편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공적 책임과 균형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글로

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

인가라는 문제이다 . 방향성은 공정성 , 다양성 , 지역성 등을 추구하되 공정영역의 사회문화

적 목표와 민간영역의 경제적 목표라는 가치와 균형점을 조화롭게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

이다. 결국, 공적/민간영역에 대한 공적 책임의 차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 두 영역의

합리적 구분에 기반한 전송 , 플랫폼 , 콘텐츠 계층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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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체계 재편을 위해서는 방송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법체계 정비 역시 필수불

가결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의 방송 개념은 지상파 및 실시간 방송 중심으로

정의되면서 , 방송의 범주를 신호 특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송 , 데이터방송 , 이

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에 방송유사서비스를 포함하는데

한계를 노정하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비실

시간 신유형동영상 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한 방송 개념의 재정의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 .

방통위가 추진 중인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며 시급하게 추진

될 필요가 있다.

2)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방향 논의와 쟁점

국내 방송통신 정책기구 거버넌스는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

첫 번째는 2000년 새로운 방송위원회의 출범이며 , 방송정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합의

제 독립기구였다 . 두 번째는 2008년 출범한 방통위로 방통융합 시대를 맞아 방송과 통신

을 관장했다 . 당시 방통위 역시 합의제 독립기구의 위상이었지만 , 당시의 정치 상황 속에

서 독임제 부처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 세 번째는 2013년 방통위와 미래부라는 이원화

된 구조이다 .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역할 축소 및 독임제 부처 역할 과잉이라는 거버넌스

가 형성되면서 ,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효용성이 후퇴했다 . 현재의 방송통신 거버

넌스는 이 과정에서 축적된 문제들을 노정하면서 방송통신 역무의 분산으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정치의 과잉 개입이라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

때문에 규제체계의 재정비와 더불어 이를 관할하는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개편 역시

동시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 정책기구 쟁점

학계, 산업계 , 언론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방안과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제시된 개편안들은 기구의 기능과 역무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 기본

적으로 공익론과 산업론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과 규제와 진흥, 효율성 혹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 개편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합의제 위원회 신설안 ; 미디어위원회 , ② 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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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합의제 위원회 병립; 이원화 방안이다 . 이처럼 두 유형으로 전개되는 개편안 논의

의 핵심은 첫째, 분산되어있는 미디어 정책업무의 통합 , 둘째, 공공영역의 분리와 담당 기

구, 셋째, 통합되는 기능의 범위이다 .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서는 합의제와 독임제 , 규제와 진흥, 독립성의

문제라는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 . 이와 더불어 최근 진행된 정책기구 개편 논의에서는 청

와대 수석 설치라는 이슈도 제기되었다 . 관련 논의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고려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첫째, 합의제 /독임제에 대한 정책기구 성격 논의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하나는

미디어산업의 성격이다 . 미디어 분야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성 가치라는 양면적 속성

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독임제 부처를 통해 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합의제 위원회를 통해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미디어 정책기구 이

원화 모델이 제시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이다 . 미디어 정책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들은 어떠한 거번넌스에서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과 민주성 , 다원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진흥과 규제의 문제는 방통위는 규제, 과기정통부는 진흥 중심으로 분산되어있는

현 미디어 정책기구 거번넌스와 연관된다 . 하지만 규제와 진흥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

니기에 정책기구의 일원화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및 산업계

의 공통된 의견이다 . 요컨대 ,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 규제와 진흥의 일원

화, 정책기구의 일원화가 동시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수 전문가들과 이해관

계자들이 모두 지적하고 동의하는 문제인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셋째, 정책기구 독립성의 문제이다 . 이는 합의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제기되는데 ,

합의제 위원회의 위상,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 이슈를 안고 있다. 정책기구 개편 논의와 관

련 일원화 (가칭 미디어위원회 ) 안이나 이원화 (독임제 부처+위원회 ) 안 모두에서 논의되어

야 할 내용이다 . 하지만 ,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안들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무에 대

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 그 위상과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하다 .

넷째, 대통령비서실 미디어 수석 배치 제안은 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위해 청와대를 미

디어 정책기구의 거버넌스 안에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 대통령제 국가에서 청와대에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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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이 있다면 해당 영역의 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실효성을 높

일수 있다는 것이다 .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논의 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

￭ 정책기구의 방향성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흥과 규제의 통합/분리 이슈는 큰 이견이 없이 일원화 방향으

로 정리되고 있다 . 문제는 결국 ‘ 합의제 위원회 (일원화 ) ’ 방식과 ‘ 독임제 부처+위원회

(이원화 ) ’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이며 ,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 이원화론 논의는 시장과 민간의 영역은 산업성에 초점

을 두어 독임제 부처가 관할하고 , 공공영역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여 합의제 위원회

가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는 공익성과 산업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병립론이

기는 하지만 , 실제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독임제 부처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다 .

또한 이원화론에서 제시되는 위원회 모델들은 해당 역무와 기능 중심으로 설명 될 뿐, 기

구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 이러한 병립론은 자칫 위원회를 독임제 부처의 보조

기구로만 위치시킬 뿐이기에 , 이에 따른 정책기구 거버넌스는 미디어 정책의 공익성을 축

소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미디어산업의 가치사슬이 그렇게 양분되는 것도 아니다 . 공익

성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산업성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미디어산업의 특성

을 고려한 더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정책기구의 성격을 합의제

위원회로 하고 ,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미디어 정책기구 개편 논의에서 제안된 ‘ (가칭)미디어위원회 ’ 와 같은 합의제 위

원회의 경우 기구의 위상에 대한 구체적 방향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 독립적이면

서도 행정력을 발휘하는 정책기구의 특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현재 방통

위의 위상은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 이다. 방통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

여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연계하여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을 조율한다 . 그러나 이러한 위

상은 행정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 해당 정권의 권력 의지나 성향에 따라 기

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때문에 ‘ 독립적 합의제 (행정)위원회 ’

로 하여 , 헌법상 혹은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안들이 제시되고 있

다. 이 경우 정부와의 연계성 및 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위해 최근 제안된 청와대 수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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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안과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3)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강조점이 다

른 다양한 개편안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디어 정책과 제도 재정비는 방송

개념의 정비 , 법‧제도 정비에 따른 규제체계 및 정책기구 개편 등 미디어 전반에 걸친 광범

위한 이슈를 담고 있다. 향후 국내 미디어 환경과 산업의 지평을 확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 그러기에 정부부처 주도 혹은 산업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강조되는 개

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미디어 거버넌스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

구 구성이 필요하다 . 범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성하고 , 이를 통해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과

재정립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 정책 담당자 , 산업 내 사업자 ,

전문연구자 , 그리고 이용자로서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변화의 틀을 만들어 내는 사

회적 합의가 있어야 향후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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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의견서

원고자문 1

전문가 A

1.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현황 분석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

되어 운영되다가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규제는 방송통신

위원회 ,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개편되었음

- 박근혜 정부는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는 형태로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규제를 맡는 방송통신위

원회는 실권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음

-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규

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을 소관업무로 했지만 현재 그 성과는 미미

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룸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차기정부 출범에 따라 현행의 미디어정부 조직

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반증임

- 만약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디어 정부 조직으로서 적절하

게 기능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 주장이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

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함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미디어 정부 조직 운영이 실패였다는 근거로는 지상

파방송사의 경영 위기 심화,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 SO의 IPTV 인수 합병에 따

른 사업 존폐 위기, OTT 중심의 방송생태계 대응 미흡 등 일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음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명분으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방송통

신위원회의 성과는 종합편성채널의 도입과 IPTV의 결합판매 허가로 유료방송인 케이

블SO의 쇠락만을 불러왔을뿐 신한류로 불리는 K-CULTURE의 핵심인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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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AMA 등을 정책적으로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KT, SKT, LGT의 3대 통신사 중

심의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머물렀음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방송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방송산업의 구조 붕괴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과다 이익 보장에 치중함으로써 방

송산업의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과도한 통신비를 부담하도록 만들었음

-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미디어 정부 조직 운영은 실패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한편 기존 방통위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

한 근거로서 방통위의 성과와 업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이른 정권 교체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IT 분야의 국가경

쟁력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도 미디어 분야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제기었을 것임

-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창출이 목적이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함

- 핵심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든 기존의 정통부 위주의 마인

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요

구됨

- 국내 IT 산업 분야가 현재 지원이 필요한 단계인지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더 잘되는

분야인지를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냉정하게 판단해야 함

- 독임체 형태의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정부부처가 없어서 , 즉, IT 컨트롤 타워가 없어

서 국내사업자들이 각부처별로 규제나 행정업무의 중복에 시달려 사업하기가 어렵다

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와 대항할 수 있는 국내사업자들의

덩치키우기를 위해 IT컨트롤 타워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이 지난 20년

간 정부 조직 개편에서 불분명했음

- 일각에서는 과거 IT 분야에서 국가가 리서십을 갖고 산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통신보다는 방송 쪽이 정책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라는 판단을 하는

전문가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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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방송법 체계는 마치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바뀐 유통산업에

서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체계만으로 유통산업 전체를 규제하려는 상황과

흡사함

- 방송법 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 TV, 위성방송과 같은 플랫폼은 오프

라인 유통업체처럼 전부 사양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 보도전문채널이 유튜브의 시사채널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방송사의 뉴스

채널만을 상정한 방송법 규제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 방송산업의 핵심 법체계는 방송법이지만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이 방

송산업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현행 방송법 체계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

고 있음

- 방송 전송로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만들어져 제정된 2000년 방송법 체제를 이제는 과

감하게 손 봐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음

- 넷플릭스는 낡은 국내 방송법 체계 속에서 시름 하던 드라마의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작품의 완성도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유통 창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넷

플릭스의 등장 이후 기존의 지상파 중심 국내 방송 프로그램 유통 및 제작 구조는

완전히 넷플릭스 중심으로 변화했음

- 또한 기존의 콘텐츠 제작도 기존 방송사 중심에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1인미디

어 제작자가 기존 방송사와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었음

- 이미 시청자들은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와 넷플릭스가 제작한 콘텐츠를 동등한 프

로그램으로 간주하며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

그램과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상응

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미디어정책이 방통위 , 문화부 , 미래부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

려움

- 부처간 입장 차이로 미디어정책의 균형성 훼손 및 차별적 정책이 우려됨에 따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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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디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함

3. 해외 주요국의 OTT 서비스의 규제

- 방송법이 적용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등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규정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망 사용료 납부, 방송통신심의규제 , 방송

기술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OTT 사업자가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와 가입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OTT 서비스 관련 국내 규제 쟁점

- 특히 국내 방송법은 방송법 내의 관련 규정을 소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원

포인트 형태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국내 방송법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한 규제체계의 마련은 OTT 서비스

의 등장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중심의 영상서비스 이용 행태 대응에 한계점

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됨

해외 주요국의 OTT 서비스 개념 및 규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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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정의 /개념 사업자 지위 쟁점

미

국

- OVD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 유사 )

- 가입기반 선형 VOD를

MVPD 서비스로 분류 예정

- 편성과 배포 형태에 주목

- 비선형 OVD 규제의 문제

- 기존 MVPD 사업자의 반

발(지상파 재전송의 대가

규제 세부내용

방송사업자

분류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방송법의 방송사업자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음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료방송시장의 독점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의 시장 점유율을 33.3% 이내로 제한



4. 차기정부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

- 2009년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출범후 사실상 신문과 방송기업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

유튜브를 비롯한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

과학부 ,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진 분점화된 규제와 진흥체계로는 4차산업혁명 환경

이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

-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미디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독임제 형태의 행정

부처로 일원화하여 미디어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

나 이러한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부 조직이 외관상으로는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임제 정부 조직과 별반 차이가 없이 운영되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낮은 주장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주장은 해외주요국의 미디어 정부 조직 운영과 비교해보면 쉽게 논리적 취약

성을 발견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직인

FCC가 일관되게 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는 위원회 조직인 FCC 체제 하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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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영

국

- TV likes

(TV유사서비스 )

- ODPS

(주문형 /비선형 OTT)

- TV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와 구분되는 제3의 영역

- 선형 OTT서비스는 TLCS

와 동일한 라이선스 필요

- 콘텐츠 양식에 주목

(실시간 or 이용자 요청 )

- 기존 OTT사업자의 반발

(지상파의 무료 재송신

금지 이슈 )

프

랑

스

- 주문형시청각미디어

서비스

-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영역

- 콘텐츠 양식에 주목

- 규제 속지주의 (글로벌

OTT 서비스의 규제 이슈 )

독

일
- 텔레미디어

-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

와 구분되는 제3의 영역

- 개념 모호성에 따른 규제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임제 정부조직의 유무로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음

- 유럽의 주요국들도 방송의 2000년대 방송의 디지털화 이후 미디어 정부조직의 큰 변

화 없이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차기정부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성은 기존의 우리 정부 조직이

갖고 있던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에서 맡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위원회 조직인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필요시 명칭 변경 가능)를 중심으로 개

편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부의 신설로 IT 강국으로 발돋움한 전

례가 있으나 이러한 과거의 실적에 연연하여 미래에도 정보통신부의 정부조직 연장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의 정부조직을 핵심으로 하는 별도의 정부부처를 운영한

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1970년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동력자원부를 정부부처로 신설하여

운영하다 자연스럽게 동력자원부의 해체로 이어졌던 것처럼 기존 정보통신부를 기반

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

이 적절함

- 통신과 동일한 국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전기 , 수도 , 가스 등이 있으며 다만

이들의 경우 국가가 설립한 공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는 점이 통신과 비교되는 차이점임

- 통신의 경우도 과거 이동통신 도입 이전에는 유선전화는 독점적 형태로 서비스가 제

공되었다는 점에서 출발점은 동일하다고 이해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통신과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업구조는 인프라 제공을 중심

으로 하는 사업만을 놓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음

- 따라서 통신도 이제는 특정 독점 사업자들의 서비스 보장으로 이들 사업자들의 이권

보장에서 벗어나 인프라와 서비스의 분리로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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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유무선 통신의 서비스 품질 개선은 느린 반면 가격 상

승 속도는 매우 가팔라서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

- 일례로 코로나 발생으로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의 확산 속에서 통신서비스는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PC 연결 대수가 제한되어 별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

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교적 서비스가 용이한 아파트와 같은 밀집지역과

달리 단독주택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지연이나 설치 지연 사례가 발생하

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부조직이 과도하게 통신사업자의 이익에 좌

우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유지되어 온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이해됨

-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당선 이후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

로 소폭의 조직개편을 우선 진행한 뒤, 개헌 이후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조직개편 ' 방안이 채택되었음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1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직개

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정

책 추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결과

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정부 조직에서 큰 변화 없이

운영되었음

- 미디어 부문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 )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 방

안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한 채 임기 완료를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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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

-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또는 미디어 분야의 혁신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성

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조직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통신의 경우 망에 해당되는 인프라 부분은 전기, 수도 , 가스, 통신을 하나

로 취급하여 같은 부처(예를 들면 산자부 )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통신망을 이렇게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율주행차

나 드론(군사 ), 사물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미디어만을 상정하여 방

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기에는 너무 정책적 지향점의 시야가 좁

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통신망은 앞으로 단지 이동전화나 미디어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통신망의 구축과 기술혁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

가 된다는 점에서 통신 인프라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여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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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조직 개편 추진 방향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세부 내용

이명박

정부

“작은 정부 , 실용 정부”

(대부처로통합 )

정보통신부 폐지 및 기능 분산 배치

–지경부 : ICT 산업정책과 연구개발

–문화부 : 디지털 콘텐츠정책

–행안부 : 전자정부 , 정보보호

–방통위 : 방송과 통신 정책

박근혜

정부

정보 ․통신 ․방송 (ICT)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킬 ICT전

담부서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방송통신

위원회의 역무조정을 통해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이원화 체제를 구축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이 제시

한 공약 위주로 소폭의 조직개편을

우선 진행한 뒤, 개헌 이후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조직개편 ' 전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

신 ·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

업혁명과 R&D(연구개발 )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를 신설



- 이를 위해 차기정부의 미디어 정부 조직은 통신망을 담당하는 부분은 산업자원부에

소관업무를 넘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만을 전담하는 부처로 정부 조

직을 운영해야 함

-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된 정부 조직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디어위원회로 부처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디어위원회는 방송 관련 업무(IPTV 등 유료방송과 OTT까지 포함) 이외에 신문 등

의 출판인쇄매체 , 음악 및 저작권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사업자 등까지 소관 업무로

관장하는 형태로 설립되어야 앞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글로벌 플랫폼 사업

자(틱톡, 유튜브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디어위원회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 미디어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로 대체 입법하여 합의제 위원회 형식의 정부 조직으

로 신설

*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세부업무는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결정

- 기본적인 구성 원칙과 역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미래부의 미디어 업무 , 문체

부의 영상광고 업무를 통합

- 미디어위원회의 위원수는 여소여대 , 다당제 구도, 업무 영역의 확대 등을 감안해 7인

(9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함

- 한편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미디어 공약의 대부분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

칠 수 있는 지상파방송관계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등이 단

골 메뉴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은 미디어 정부 조직개

편의 지협적인 쟁점에 불과한 사안임

- 지상파방송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미디어위원회 산하에 하위 법적 조직

(지역방송위원회처럼 )으로 별도로 공영방송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위원회에서 KBS,

EBS, MBC를 통합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결론 및 시사점

- 차기정부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

미 미디어 정부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많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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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도를 해 본 경험이 있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누적된 경험치가 존재함

- 미디어 정부 조직의 형태는 독임제 조직이든 위원회 형태이든 각기 그 장단점이 존

재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가 최적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며 우리나라가 미디어

관련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 지향점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정부 조직 형태

도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디어의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차지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라면

당연하게 미디어 정부조직은 독임제가 아니라 위원회 형태의 정부 조직이 필요하며

미디어의 자유와 다양성보다는 양적으로 산업적 성장에 치중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

진이 요구된다면 위원회 형태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의 독임제 정부 조직이 보다 적절

한 정부조직의 형태가 될 것임

- 구체적으로 국내의 미디어 정부 조직 형태는 속도 경쟁의 기술 경쟁 위주의 인프라

부문의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독임제 조직 형태가 효과적이며 창의성과

다양성이 경쟁력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는 위원회 조직 형태가 적

합함

- 미래의 미디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콘텐츠 분야에서 찾고자 한다면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으로 나누지 말고 부처의 소관

업무를 하나의 위원회 형태의 정부 부처로 통합하여 관할 하도록 하는 정부조직 형

태가 바람직함

- 미디어 정부 조직의 형태는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의 미디어 관련 업무

를 축소하여 과학기술부로 개편하고 기존의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 관장하도록 함

- 특히 통신의 인프라 부문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 기간인프라로 정의하여 별도의 국가

인프라를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통합 관장하도록 개편함

- 또한 미디어의 규제와 진흥 기관의 분리가 꼭 필요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

디어 진흥,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쇄 매체의 진흥으로 분리된

정부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

안이 필요함

-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e-book 플랫폼의 국내 출판시장 진출 및 장악과 스포티파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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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이 진행될 경

우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는 매체 또는 콘텐츠의 장르만 다를 뿐 구조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 콘텐츠의

통합적인 정책적 대처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의 개편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조직의 형태를 구상하는 것이 적절함

- 이 때 과거와 달리 통신 인프라가 전기, 수도 , 가스와 같은 기본 인프라로 설정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망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분리

하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통합하여 관할하는 정부 부처 개편이 추진되

어야 함

- 또한 차기정부 출범에는 인수위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신비

의 과중함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합판매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신요금체계를 구축하여 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

- 앞서 제기한 통신망을 분리하여 담당부처를 타 부처로 이관할 경우 지금보다는 합리

적인 요금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끝으로 미디어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진흥정책은 직접적 지원 방

식에서 탈피하여 간접적 지원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와 같은 사업

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진흥 정책을 지양하고 이용자들의 미디어 접근

권 보장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간접적 방식의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

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진흥 정책 정부부처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여 진흥

정책의 다양화를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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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자문 2

전문가 B

□ 미디어규제기구 개편 관련

o 미디어규제기구를 개편하는 목적은 통상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

을 설계하는 작업이며 , 해당 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활동지침을

만드는 것(권기헌 , 2008 , 정책학 . 박영사 )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

책은 국민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 가장 바람직하다 ’ 라고 판단되는 결

정을 내리는 행위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다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시장에서의 불확

실성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의 통치행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1990년대 이후 국가와 사회부문의 혼합과 중첩성 , 사회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사회구조와 기능의 분화와 다양화 , 네트워크화 , 디지털화 등으로 국

가와 시장, 사회의 총체적인 행위형태가 일방적인 통치만으로는 불가능해졌기에 , 이

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사회가 행정에 참여하는 ‘ 협치 ’ 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

한다. 그러나 ‘ 협치 ’ 는 전통적인 행정행위인 통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 오히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을 줄이고 유동적인 사회현상과 시

장의 불안전성을 국가가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명석 , 2002 , 거버넌스의

개념화 : ‘ 사회적 조정 ’ 으로서의 거버넌스 , 한국행정학보 , 36(4), 321-338)

o 정책기구를 개편하는 목적은 정책기구 개편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얻기 위

한 일련의 결정이다 . 대다수의 경우 , 정책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 21세기 들어서 정부의 통치체계보다는 시민사

회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 역동적인 사회변

화에 맞는 정책기구를 설계하고 , 시민이 지급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절감하

라는 요구도 받는다 .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결정 과정의 하나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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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편이다 .

- 정책기구 개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 첫째는 조직개편이다 . 조직개편은

하나의 부처에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 기존에 수행하던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둘째는 기능개편이다 . 하나의 정부 부처에 맡겨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

지 않거나 , 사회적으로 영역이 확장되어서 기존의 역할만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을 수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인접한 역무를 가져와서 조직을 확대하거나 , 타 부서에

역무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다 . 때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중소기업청이 담당하

던 역무에 벤처기업 진흥을 위한 역무까지 포함하여 단일한 부서로 확대할 수도 있

고, 1980년대 문화공보부가 공보업무를 독립시키고 문화 역무(1989 )만 담당하는 부서

에서 체육 역무(1993 ), 관광 역무(1998 ), 디지털콘텐츠 역무 (2008 )를 추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로 부서의 기능이 개편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편

이다. 단일 부서의 조직개편이나 기능조정만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조할 수 없

을 경우에는 부처 자체의 업무를 타부처의 역무와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조직

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다 .

-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이나 기능개편은 대통령 임기 중에 가능하지만 , 구조개편은 새로

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가능하다 . 지금까지 구조개편을 임기

중에 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었다 .

-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연립정부 수립을 위해서 정당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

에 따라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예컨대 A, B, C정당이 연립정

부를 구성하고 10개의 부서를 서로 나눈다고 할 때, 의석수에 따라서 A정당이 6개 부

처, B, C정당이 각각 2개 부처를 맡는다고 가정하면 , A정당이 총리를 맡으면 , B정당

이 외교부를 맡고 , C정당은 경제부를 맡는 방식이다 . 이때 B정당의 의석수가 C정당보

다 많다면 B당 당수가 맡은 외교부에 산업통상교섭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 이 경

우 매년 의회에서 통과되는 정부예산안 (시행법 )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력, 조직, 기

능 유지에 대해 법이 연간 단위로 개정된다 . 독일을 비롯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통상적인 정부 부서 운영방식이다 .

- 반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도 통상적으로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정책기구의 조직과

기능, 구조를 정하는데 , 정부조직법에서 큰 틀에서 부처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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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개편한다 . 그러

나 구조개편은 통상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해에 이루어진다 .

- 정부조직 개편은 통상 정책기구 운영의 경제성과 시민에게 되돌아가는 혜택과 조세

효율성을 고려한다 . 이러한 개편은 때로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제도적 안정성을 가져

오기도 하지만 , 디지털 경제처럼 급격하게 시장변동이 일어나면 ‘ 행정 공백 ’ 이 발

생할 수도 있다 .

- 대표적인 구조개편으로는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할 때, 방송 통신기술 진흥과 감독, 방송사업자에 대

한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는 거대부처의 등장으로 문화콘텐츠 진흥업무가 소홀히 될

것을 우려해서 디지털콘텐츠 업무(방송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방송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을 포함하여 )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 2013년 과학기술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방송 통신기술진흥

과 규제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 .

o 이종관 (2021 )의 연구처럼 ,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

<표 1>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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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정책 방향 주요 이벤트

태동기 1995

•정책방향 : 방송의 비산업성, 방송의공공성중심
•정책 기관 : 공보처

•SBS진입 (1992)

신규
매체
도입

(YS/DJ)

1995~

2000

•정책방향 : 방송의비산업성, 방송의공공성중심,

지역성 가치 대두, SO/RO의 지상파 보완 역할
(유료방송 시장 성장의 제한)

•정책 기관 : 공보처/문화부

•케이블TV도입
(1995)

•RO->SO전환(4차)

경쟁

도입
(DJ)

2000~

2004

•정책방향 :방송의 공적가치강조, 디지털 방송을
통한고도화, 위성방송도입 및케이블TV 활성화를

통한부분적경쟁도입, 통합방송법제정을통한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정책 기관 : 방송위

•위성방송도입
(2002)

•디지털방송개시

(2002)

•디지털방송표준
논쟁



출처 : 이종관 (2021).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공익성의 시대적 흐름 고찰 , 한

국언혼학회미디어공공성포럼 발제문

o 2017년5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 최소한의 정부조직만 개편하고 , 기존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을 사실상 그대로 인수하였다 . 그 결과, 미디어관련 정부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명칭만 변경)와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로 3분화된 채,

지금까지 이어왔다 . 성동규 (2021 )의 주장처럼 , 사실상 미디어와 ICT관련한 정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3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 정부내에서 동일한 목소

리를 내는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

o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 지금까

지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면 크게 3가지의 경향성을 띈다.

- 첫째, 분산된 미디어 ICT정책에 대한 관할권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다 . 부서명

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크게는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공정거

래위원회와 유사하게 정부 부서로 ‘ 미디어위원회 ’ 와 같은 단일부서를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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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대
/융합
도입

(MH)

2004~

2009

•정책방향 :방송의공적가치강조, 산업성반영시작,

융합 논의
•경쟁 정책 : 신규 매체 도입을통한 경쟁촉진
•정책기관 :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

위원회(2008)

•위성DMB,지상파
DMB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설립(2008)

•IPTV사업자선정
(2008)

경쟁
확대
(MB)

2009~

2012

•정책방향 : 매체간겸영규제완화를통한방송시장

경쟁촉진, 종편PP및 IPTV중심의 방송정책, 방송의
공적가치에 대한 회의론 대두

•경쟁정책: 통신자본의 방송시장 진입, 방송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종편PP 도입

•정책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도입
(2010)

•미디어렙경쟁
도입(2012)

방송
고도화
/산업화

(GH)

2012~

2017

•정책방향 : 창조경제론에 입각한 방송의산업화
논의 중심

•경쟁정책 : 다차원적경쟁확대, 탈국경환경에서의
공정경쟁정책

•정책기관 :방통위(지상파, 종편/보도), (구)미래창조
과학부(유료방송)

•미래창조과학부
설립(2013)



이다. 미디어위원회는 C-P-N-D(T) 가치사슬모델에서 D(T)를 제외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진흥 및 규제를 위한 정책입안 , 실행 및 사후검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이다. 방송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평가는 미디어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전

문가 위원회를 사안별로 임기제 또는 한시제로 운영하고 , 논의 및 결정에서 전문가들

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 법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미디어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수정하거나 번복할 경우에는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안정 장치를 마

련할 수 있다 .

- 둘째, 첫 번째안과 유사하지만 , 정부 부처로 미디어 ICT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

방송면허관리와 사후적인 방송평가 , 공영방송과의 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업무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 정부 부처와 별도위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 방송의 자유 ’ 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 셋째, 둘째안과 유사하지만 현재 여당인 이재명 캠프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과학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과학부총리제를 도입하고 ,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련 부처의 기능을 더 강화한다면 , 최소한 미디어관련 업무만이라도 하나의 부

서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 이 경우에도 방송관련 정책은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켜야 한

다. 물론 미디어전담기구를 지금처럼 합의제 위원회로 구성한다면 , 미디어위원회 하

나만 설치할 수도 있다 .

o ‘ 미디어위원회 ’ 설치는 정부내 독립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현재 방

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

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산하 콘텐츠정책국과 저작권국 , 미디어정책국으로 나뉜

미디어정책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 김수원 .김성철

(2017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2019 ), 성동규 (2021 ), 안정상 (2021 ), 유홍식 (2021 ), 이상

원(2021 )등이 제안한 통합기구안의 일부를 변형한 방안이다 .

- ‘ 미디어위원회 ’ 의 조직은 미디어위원회 설치법령을 제정하여 ,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 나머지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임한다 .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방송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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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ㆍ이용자정책국ㆍ정보통신정책국ㆍ네트워크정책국ㆍ콘텐츠정책국및 미디어정

책국 등을 설치 운영한다 .

- 미디어위원회에 법정위원회로 미디어면허위원회 , 미디어평가위원회 등을 두고, 독립

위원회 (유관기관 )로 미디어심의위원회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

물관리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언론중재위

원회를 설치하고 , 산하기관으로 미디어진흥재단 , 시청자미디어재단 , 한국콘텐츠진흥

원, 한국방송광고진흥재단 , 중앙전파관리소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설치 운영한다 .

- 미디어위원회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 소관 업무와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ㆍ영상ㆍ광

고ㆍ출판ㆍ간행물 ” 관련 사무 ,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 방송ㆍ통신의융합ㆍ진흥및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 ” 관

련 사무를 총괄한다 . 여기에 향후 제정될 (시청각서비스 )미디어법에 따른 플랫폼과 콘

텐츠 , (온라인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업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보호

와 온라인분쟁조정 사무를 통할한다 .

- 미디어위원회와 유사한 해외사례로는 프랑스의 미디어 규제와 진흥을 위한 행정기구

ARCOM(2022년 CSA와 Hadopi 통합 출범)와 미국의 규제기구 FCC(위원임명 여3, 야2),

일본의 총무성 , 이탈리아의 방송통신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구인 AGCOM등이 있다.

- 미디어위원회의 작은 대안으로 2008년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구)정보통신부와

(구)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상콘텐츠진흥기능만통합하는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 이 경우에는 현행처럼 위원 수를 5인 또는 비상임 포함

9인까지 늘리고 , 여야추천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방법이다 .

o 디지털 미디어 전담 부서와 ‘ 공공미디어 ’ 담당위원회 설치는 미디어위원회 설치제

안과 유사하게 C-P-N-D(T) 가치사슬모델에서 D(T)를 제외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진흥 및 규제를 위한 정책입안 , 실행 및 사후검증 업무를 총괄한다 . 그러나 , 방

송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방송평가 , 공영방송과의 공적 책무 협약 등을 담당할 공

공미디어위원회를 미디어심의위원회와 함께 별도의 독립위원회로 운영한다 .

- 384 -



- 세부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산하 정보통신정책실

과 네트워크정책실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산하 콘텐츠정책국과 저작권국 , 미디어

정책국을 통합하여 정부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방안 가운데 김수원 .김성철 (2017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2019 ), 성동규

(2021 ), 안정상 (2021 ), 유홍식 (2021 ), 이상원 (2021 )등의 방안과 유사하다 . 물론 유홍식

(2021 )의 제안처럼 미디어전담부서의 명칭은 여러 대안 가운데 통합부처의 역무를 가

장 잘 설명하는 명칭을 합의할 수 있다.

- 디지털미디어전담부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장관 1명과 차관 1-2명을 정무직으로

보임하고 , 부서조직은 기회조정실을 비롯하여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방송기반정책

국ㆍ이용자정책국ㆍ정보통신정책국ㆍ네트워크정책국ㆍ콘텐츠정책국및 미디어정책국

등을 설치 운영한다 .

- 디지털미디어전담부서의 유관기관으로 방송면허와 방송평가 , 공영방송과의 협약관리

등을 담당할 공공미디어위원회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심의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미디어심의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온라인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두고 , 소속 독립위원회로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 영화진흥위

원회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등을 설치 운영한다 . 산하기관으로 미

디어진흥재단 , 시청자미디어재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방송광고진흥재단 , 중앙전파

관리소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설치 운영

한다 .

- 디지털미디어전담부서의 사무 l공공미디어위원회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 소관업무와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콘텐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 ”관련 사무, 정부조직법 제29조(과

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 방송ㆍ통신의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 ” 관련 사무, 향후 제정될 (시청각서비스 )미디어법에 따

른 플랫폼과 콘텐츠 , (온라인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업무와온라인 플랫폼에서

의 이용자보호와 온라인분쟁조정 사무를 통할한다 .

- 공공미디어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방송인허가와 평가, 공영방송과의 협약업무 관리업

무를 담당한다 .

- 385 -



- 이 제안과 유사한 방안으로는 독일의 미디어규제체계를 들 수 있다 . 하지만 독일에서

도 분리영역은 문화, 기간통신 , 디지털미디어로 삼분화되어 있다.

- 두 번째 제안의 변형으로는 담당 사무를 조정하여 더 작은 규모로 디지털미디어 전

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잔류하

는 역무를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다. 안정상 (2021 )의 제안과 유사한데 , 사실상 가장 현

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o 미디어전담부서와 공공미디어 담당위원회 설치안은 사실상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서 방송 관련 업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 광고영상 관련 업무만 일부 방송

통신위원회에 통합하여 미디어 관련 부서를 만드는 방안으로 소폭 정부조직 개편이

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개의 부서를 두지 않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합의제 기

구로 미디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가지 원

칙 가운데 ‘ 기능개편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 구체적으로는 미디어전담부서는 C-P-N-D(T) 가치사슬모델에서 C-P에 대한 진흥 및

규제를 위한 정책입안 , 실행 및 사후검증 업무를 총괄하고 , 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문화 콘텐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 공공미디어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방송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방송평가 , 공영방송과의 공적 책무 협약 등

을 담당하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하게 독립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

- 조직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산하 방송진흥정

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미디어정책국의 방송영상광고업무를 통합하여 정부부

처로 통합한다 . 미디어전담부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정무

직으로 보임하고 , 기획조정실을 비롯하여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방송정책국 , 방송

기반국ㆍ이용자정책국ㆍ디지털미디어국ㆍ디지털플랫폼정책국등을 설치 운영한다 .

- 미디어전담부서의 유관기관으로 방송면허와 방송평가 , 공영방송과의 협약관리 등을

담당할 공공미디어위원회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심의

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한

다. 산하기관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 한국방송광고진흥재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설치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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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역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 소

관 업무와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 “영상ㆍ광고 ”관련 사무 ,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방송ㆍ통신의융합ㆍ진흥 ” 관련 사무, 향후 제정될

(시청각서비스 )미디어법에 따른 플랫폼과 콘텐츠 , (온라인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업무와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보호와 온라인분쟁조정 사무등이다 .

- 공공미디어담당 위원회는 방송인허가와 평가, 공영방송과의 협약업무를 담당한다 .

- 유한 해외사례로는 노르웨이의 Medietilsynet이나 스웨덴의 Myndighetenför press,

radio ochtv는 양국의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미디어 관련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독

립기구로 운영중이다 . 통신업무를 교통부 산하에 커뮤니케이션담당부서에 권한을 부

여한다 . 영국의 DCHS와 BERR, Ofcom과 유사한 형태이다 . 그러나 ,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개편으로 ,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시장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미디어이용실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편일 수 있다 .

□ 내용규제기구의 개편

o 내용규제를 위한 위원회는 수많은 제안이 있다 . 현재는 미디어를 통한 피해구제를 담

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광고 내용심의와 통신에서의 불법 , 유해정보심의 , 온라

인에서의 분쟁조정을 위한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

다. (시청각서비스 )미디어법에 따라서 온라인공간에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최소규제원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심의가 법으로 규정되면 , 동 업무를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

광고심의 , 통신심의 , 디지털성범죄심의 , 디지털미디어심의 , 온라인분쟁조정업무까지

담당하는 부처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 , 이 경우에는 ‘ 미디어심의위원회 ’ 로 개편

할 필요가 있다 .

o 미디어심의위원회는 1명 위원장 (대통령 추천)과 4명의 상임위원 (국회에서 추천 )이 상

임위원회를 구성하고 , 상임위원 5인은 각 영역별 (방송심의 , 광고심의 , 통신심의 ,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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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성범죄심의 , 디지털미디어심의 ) 소위 위원장을 맡고 ,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맡는

위원회장은 업무강도가 가장 약한 소위 위원장을 맡는다 . 여기에 소위원회별로 별도

의 비상임위원을 적어도 5-9인을 임기제로 위촉한다 .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한번

맡은 소관 업무를 변경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소위 결정과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나뉘

며, 상임위원회는 소위 결정 사안에 대한 재심과 과징금 부과건만 담당하도록 한다.

- 이와 동시에 미디어 영역에서 자율규제확대와 자율규제기구 지정에 대한 업무도 미

디어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 자율심의제도는 각 영역별로 이해관계자들이 규약을 기반으로 설립하면 , 미디어심의

위원회가 활동실적과 가입회원 수, 규약의 정도를 판단하여 , 행정규제기구에서 승인

한 해당영역의 자율규제기구로 일종의 독점면허를 부여한다 . 이 경우, 자율규제기구

는 매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 3년에 한번씩 자율규제기구 인증을 갱신한다 . 만일

자율규제기구에서 내린 결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행정규제기구인 미디어심의위원회에

서 재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 해당 소위원회 제적인원의 2/3이상이 해당사안에 대

한 재심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규율을 정한다 .

o 온라인플랫폼영역에서의 이용자분쟁조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의 설치가필요하다 .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분쟁조정부를 설치하여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1인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중재권한이 없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않

고 있다.

- 이를 현재와 같이 1개 조정부 (5명)에서 5개이상의 조정부로 확대하여 (20-50명), 온라인

플랫폼영역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동 위원회를 미디어심의위원회에 계속해서 존치해 둘 수도 있지만 ,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고려한다면 , 별도로 독립시킬 수도 있다.

- 또는, 안정상 (2021 )의 제안처럼 미디어심의위원회의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심의위원회와 통신.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원화 혹은 삼원화

(방송심의위원회 , 디지털윤리위원회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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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조직은 비대화할수록 행정비효율과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관료화 , 비전문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내용규제기구의 개편

o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현재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과기정통부고시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분담금의 부과 기분 및 징수율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제

한된 사회기회를 방송사업면허를 부여 받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독점적 이윤의 일부

를 사회에 환원시켜서 ,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 진흥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부담금으로 운영중이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는 「방송통신발

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방송발전기금이 설치되었으며 ,

동법 제27조(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를 통해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운용 ․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 여유자금의 운용, 융자사업의 수행

등 기금의 징수 , 운용, 관리에 대한 사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데, 징수대상은 ① 전파자원이라는 공공재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 (예: 지상파

방송사업자 ), ② 지역적 또는 방송영역별로 독점적 사업권 부여(예: 플랫폼사업자 또

는 승인사업자 ), ③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창출된 사적 이익의 사회적 환수 및 재

분배 목적하는 사업자이다 .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서 (i) 전파법상 주파수 배치 및 (재)할

당에 따른 각종 징수금과 (ii)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및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방송

통신 관련 연구개발 , 인력양성 ,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

- 반면 통신발전기금은 현재 대부분 기술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는데 , 이를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통신기금 예입분 )을 방송에 대한 교차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간통신 3사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로 5,040억 1,900만원

(2020년 기준 )으로, 이 중 일부를 공공서비스방송 지원목적으로 방송콘텐츠지원에 용

도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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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대상을 OTT나 포털 사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 이 경우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포털사업자 , 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 (OTT), 매출규모가 큰 일반PP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률대안으로 등장 .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 특별

히 밀접한 관련성 ’ 이있는 기금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o 통합 ‘ 디지털서비스기금 ’ 신설이 필요하다 .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도입한 ‘ 보편적

디지털서비스세 ’ 와 영국에서 운영중인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하게 , 공공서비스방송

(공공서비스미디어 ) 운용을 위한 교차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 디지털서

비스기금 ’ 을 신설하여 ,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 스웨덴의 경우, 미디어관련 모든 특수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특수목적세로 전환하여 ,

스웨덴의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보편적 공공서비스세 (급여의 1%, 최대 연간

1300 ,-SEK)를 납부하도록 한다. 이를 기금으로 미디어 (방송, 신문, 인터넷 , 도서잡지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영역에 대

해서만이라도 하나의 통합기금을 만들고 ,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기금을 확대했다 .

- 콘텐츠를 송출하는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미디어서비스를 주파수 /배타적 면허

를 수탁받은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로 한정할 수 없는 환경임을 감안한다면 ,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미디어 (콘텐츠 )를 제공하는 미디어사업자에 대한 사회

적 수요(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 디지털서비스기금 ＇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기금납입대상은 전체방송사업자는물론 기간통신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로확대할 수

있으며 , 글로벌CP에 대해서도 현지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및 기금납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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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자문 3

전문가 C

1.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성방안

□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접근 방향

o (거버넌스 논의의 방향과 원칙) 미디어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방향 수립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향 필요

① 1단계 : 정책 거버넌스 모델의 설정 → 국정철학과 관련

② 2단계 : 산업의 패러다임 및 환경변화 양상 ․방향의 인식 → 국가전략과 관련

③ 3단계 : 국가의 정책 자원 재배분 ․재구조화 방향 →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

④ 4단계 : 거버넌스 체계 및 범위의 획정 → 관할 사무의 범위와 관련

⑤ 5단계 : 조정 ․조율 방식의 설정 → 콘트롤 타워 운영 방식과 관련

o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의 접근 방향과 전제) 미디어 정책은 공공적 성격과 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예:

bottom-up 방식)보다는 국정철학을 전제로 한 거시적 접근(top-down 방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미디어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이나 산업과 달리 국정철학과 함께 진흥과 규제의

정책 축이 혼합되어 조화를 이루며 적용 ․운영되어야 함

- 즉, 최근의 논의와 같이 현상적 문제 (예: 정책기능의 분리 ․파편화 , 정책 비효율성 등)

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 변

화와 같은 담론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적절

- 따라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개편 ․구성함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미디어에 대

한 국정철학이나 정책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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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

o (현황) 현 정부 내 다수 부처에 방송통신 및 ICT 정책 기능이 분산 ․조직화되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 ․방송정책 및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개인정보 보호 및 규

제, 방송주파수 관리

* 통신 : 단말기유통 관련 규제 , 통신이용자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시장조사 및 사후

규제

방송 : 지상파 및 종편 ․보도PP 전반, 지역미디어 , 재난방송 , 편성 및 광고정책 ,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SO 사전동의 , 시청자 권익보호 및 이용자 보호, 시장조사

및 사후규제 등

- 과기정통부 : 통신 ․방송정책 및 규제*, 주파수 정책, 인터넷 정책, 디지털 콘텐츠 제

작 지원, ICT 산업정책 , SW산업정책 , 방송통신 및 ICT 인력양성 , 정보보안 등

* 통신 : 통신정책 및 사전규제 전반

방송 : 유료방송 정책 및 규제 전반

- 문화관광부 : 오프라인 콘텐츠 전반(非방송 디지털 콘텐츠 일부 포함 ), 외주제작 등

제작 전반

- 행정안전부 : 정보화정책 , 개인정보 (오프라인 ) 보호 및 정책 , 전자정부 정책

o (문제점 1 : 정책․규제 기능의 파편화와 비효율성 심화) 미디어 정책 및 규제기능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있고 콘트롤 타워 역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비효율이

심화

- 이에 따라 미디어 시장과 이용행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미디어 정책의 파편화와 함께 신규 영역(예: 온라인 플랫폼 , OTT 등)에 대한 산업 ․

공공 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 효율성 및 정책효과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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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C)-플랫폼 (P)-네트워크 (N)-기기 (D) 등 미디어 가치사슬의 분야별 혁신이

타 부문 혁신과 수평적 ․상호의존적 협력구조로 변화하였으나 개별 부처의 미

디어 관련 정책이 각각의 가치사슬에 국한되어 가치사슬 및 생태계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o (문제점 2 : 신기술 및 신규서비스 대응 부족) 기술의 서비스화 , 혁신적 서비스의 상

용화를 위한 선제적 ․체계적 대응 부족

- OTT 등 다양한 혁신적 또는 경계영역의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대응하

는 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정책 등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 각

영역이 아우러지는 정책 서비스화가 부족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디어 규제체계가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 방송시장의

성장지체 및 규제지체 현상이 발생

o (문제점 3 : 진흥정책 분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미디어와 ICT 진흥정책이 분산됨에

따라 미디어 ․ICT 분야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저하

- 콘텐츠간 경계가 소멸됨은 물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매가트렌드에도 불구하고 , 진

흥 정책이 기존 체계 중심으로 수립되어 정책 효과 미흡

- 과기정통부 , 방통위 , 문화부의 협력적 디지털 콘텐츠나 미디어 서비스 육성을 이루

지 못하고 정책 관할권 경쟁에 몰입하는 양상을 보임

o (문제점 4 : 정책목표의 질적가치와 양적가치 불균형) 공공규제와 산업정책 기관의

분리로 인해 공공정책의 가치와 산업정책의 가치가 조화되지 못하고 상충적 결과

가 빈번히 발생

- 미디어의 공공 ․산업 정책목표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 담당 부처간 정책

목표의 충돌이 발생

※ 예: 과거 700MHz 주파수 분배 이슈, 최근의 OTT에 대한 정책 관할권 논쟁 ,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 경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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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동일한 미디어 거버넌스 영역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정책 목표가 적용됨

은 물론 부처간의 이견 또는 경쟁, 정책의 충돌이 발생

-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과거 2017 년에도 이미 지적되었으나 , 현재 역시 그러한 문제

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 2017 년 당시 논의된 ICT 거버넌스의 한계 >

구분 내용

정책 결정과정

투명성 및

책임성 부족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위원회의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각 위원들의 책임 약화

 부처와 위원회 간 중복성과 업무영역에 대한 견제 및 부조화
 규제기구 수장의 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견제장치 부재

합의제와

독임제 간의
조화 기제

미작동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미래부의 경우 1차관과 2차관 업무의 분절화
 방통위-미래부-문화부-산업부 중복적 구조 및 정책 조정 미흡

정책

결정과정의
정치 과잉

 방통위와 방심위 구성방식의 문제

 의사결정의 효율성도 민주적 합의절차도 실현 못함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 등 정치적 편향성 내재

 창조경제 비전과 목표에 대한 관할 부처의 이해도 부족

분산된

거버넌스에서
협업 부재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가 분산되면서 중복과 혼선

 신규 서비스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의 부재
 ICT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회의적 시각

 관련 부처간 조정과 협업을 위한 조직과 장치 부재

진흥 및 규제

기능의 무력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원칙과 방향 부재

 사업자들은 정책 기능보다는 사법적 기능에 의존하여 갈등
구조를 해결하려 함

출처 : 이종관 (2017 )

□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및 구성방안 제언

o (현재의 주된 논의) 최근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관련 논의의 핵심은 ; ①통합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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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②공공 영역(공영방송 등)의 분리 여부 , ③통합되는 기능의 범위라고 할 수 있

음

- 현재까지 논의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은 ;

①미디어위원회 신설 : 대규모 통합 위원회로 과기정통부의 2차관 방송통신 업무 전

체, 방통위 업무 전체 , 문화부의 문화콘텐츠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 해당 방안은 독임제 방식과 위원회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대규

모 통합은 동일하나 행정기구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

②디지털미디어전담부서 및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 위의 ①과 같이 대규모 통합을

전제로 하나 , 공영방송 및 인허가 , 방송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

회를 별도로 신설하고 , 그 외의 미디어 사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에서 관할하는

방식

※ 대규모 통합 방식은 동일하나 , 공-민영 분리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및 공공성

관련 업무를 별도의 공공미디어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

③위의 ②안과 유사한 맥락이나 , 순수 미디어 영역의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통합방식에 해당하고 , 과기정통부의 방송 유관 업무와 기금관리 업무, 문화부의

광고업무만 통합하고 ,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식

※ 소규모 통합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 통신과 콘텐츠 업무는 제외하고 순수 방송

업무만을 통합

o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 제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 미디어 산업의 활

성화와 이용자 권익 증진, 나아가 국민의 미디어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

로운 정책 거버넌스 체제 구축

① 거버넌스 범위의 확장 : 미디어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 방송산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 콘텐츠 제작 영역까지 대상을 확장 → 미디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독임제 vs.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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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과 규제의 균형 : 관할 산업의 진흥, 사전-사후규제의 통합 → 동일 정책기관

에서 진흥과 규제를 포괄 → 정책기능의 파편화를 지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기능

부여

③ 공익성과 산업성의 균형 : 공공영역에 대한 정책과 시장영역에 대한 기능 및 역할,

정책을 재구조화 →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의 단계적 분리 → 공익성과 산업성

의 조화와 균형

④ 미래 지향적 정책체계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시장의 육성과 더불어

기존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추동 →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활성화에 따른 역

기능 최소화 & 기존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 인터넷

기반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의 정책 조합

⑤ 이용자 중심의 정책체계 : C-P-N-D-U의 확장된 가치사슬에 대응함은 물론 이용자

권익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소극적 이용자 보호에서 적극적 이용자 보

호(역량강화 및 참여) → 산업정책과 이용자 정책의 균형

2. 미디어 정책 이슈 전망

□ 개괄

o (개괄)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내 헤게모니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추가적인 시장구조 개편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OTT 시장

의 경쟁심화 및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2단계 시장구조 개편) 방송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수직적 , 수평적 M&A의

동시 추진 가능성 증가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이용자 접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위한 콘텐

츠, 플랫폼 , 글로벌 사업자 간 제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OTT 경쟁심화) 막강한 자본력과 글로벌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이종미디어의 OTT 시장 진입으로 국내 OTT 시장의 경쟁

이 더욱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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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OTT 시장 규

모는 2014년 1,926억 원에서 2020년 7,801억 원으로 연평균 26.3% 성장 예상

* 2020년 말 기준 Netf lix(40%)가 국내 OTT 시장의 1위를, Wavve(21%)와

Tving(14%)이 각각 2, 3위를 차지

- (사업자 간 분쟁 심화)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 간의 분쟁 양상이 심화되며 ,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입법 ․규제 도입 시도

※ 예: PP 수신료 배분 이슈 , 홈쇼핑 송출수수료 이슈, 콘텐츠 제공 이슈 등

- (OTT 관련 정책 경쟁) 국내 시장에서의 OTT 파급력 증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 OTT에 대한 관할권 확보와 관련하여 관

계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

- (OTT 주요 이슈) 네트워크 이슈 , 콘텐츠 거래 이슈,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이슈

등

※ (망 이용대가 지급) ’ 20.12월 콘텐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한 전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 망사용료 공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및

Netf lix-SKB 소송 등 갈등 지속

(콘텐츠 동등제공 )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글로벌 OTT 사업자의 부당하

고 차별적인 콘텐츠 공급 방지

(음악저작권 부가 ) OTT의 음악 저작권료 상향 징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OTT의 방발기금 납부 대상 포함 여부 논의 지속

□ 주요 이슈_지상파

o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2020년 6월 KBS는 현 2,500원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

는 안을 상정하고 방통위에 제출하였으며 , 방통위 검토 후 현재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

- 공영방송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측과 , 그간 공영방송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인상 불가하다는 진영이 대립

- 현재의 시점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신료 인상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다수, 공영방송 협약제도 및 수신료 제도 개선과 연계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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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규제 개선)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집

단)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

도의 개선 요구 대두

- 2009년 개정된 소유제한 규정이 현재의 국내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

고, 지상파 방송의 재정 여건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투자 및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자산규모 상한 확대 필요성 대두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미디어렙법 제2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합판매 제도의 전면적 개편 가능성이 존재

□ 주요 이슈_유료방송

o (2차 시장구조 개편) KT(KT Skylife)의 현대 HCN 인수가 마무리 된 후, 금년은 IPTV

사업자의 잔여 MSO(딜라이브 , CMB) 추가 M&A 검토 및 추진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

-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의 PP 또는 콘텐츠 사업자 M&A․제휴 가능

성이 높아졌으며 ,

- 플랫폼이나 통신사업자 (OTT 포함)는 콘텐츠 제작사 또는 커머스에 대한 M&A 또는

제휴 시도 중

o (플랫폼-PP 상생) 플랫폼 – PP 간 수신료 배분, 채널 제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으며

갈등 격화 , 규제 기관의 적극 개입 시도

- 플랫폼 – 홈쇼핑 사업자 간의 송출수수료 이슈, 채널 관련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에 따른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등 개선)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송출수수료 , 대가, 채널제공 등과 관련된 부처간 중복 규제 및 개입 가능성 존재

o (제도 개선)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경영 규제완화 , 유료방송사업 (SO 및

IPTV) 허가와 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등

규제완화 추진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 개정 )

- 지상파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 위

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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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의 전체 PP 매출액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

로 확대

※ 이 외에 SO의 지역채널에서 ’ 22년 6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 · 판매 방송프로그램 (커머스방송 )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 정규 편성 가능

□ 주요 이슈_OTT

o (신규 사업자 진입 및 경쟁확대) 디즈니+, Apple TV+ 진입 등 신규 진입 확대에 따

른 경쟁 심화 (8개 사업자 )

- 넷플릭스 중심의 시장구조 형성 (2021년 기준 가입자 점유율 50% 수준으로 추정 ),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력 확대 가능성

- 쿠팡 플레이 , 네이버TV+ 미디어 외연 확대, 커머스 ․라이브커머스와의 연계를 통한

BM 개편

-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에 따른 제작비 상승 및 제작 ․요소시장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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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자문 4

전문가 D

1. 국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한국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 첫째, 관련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전담하는 조직 , 기구, 인물이 사실상 부재하다 . 둘째, 해당 분야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못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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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에서 미디어 정책의 책임 소재는 불투명하다 . 미디어 정책은

청와대 정책실 산하 과학기술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을까 , 사회수석이나 경제수석이 챙기

고 있을까? 부분적으로 국민소통수석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 과연 정책 기능이 담보되

고 있을까?

이런 문제는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다 . 주로 공보 분야를 담당하

는 수석 비서관이 미디어 연관 정책을 챙겼다 . 그가 이른바 실세라면 미디어 정책이 다

소간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받았고 , 그렇지 않다면 시야에서 벗어났다 . 하지만 그가 실세

건 아니건 , 그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 근본적으로 공보 기능을 담당하는

수석이 미디어 정책을 맡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 공보 수석은 청와대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 인적 자원이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언론계 혹은

미디어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 그리고 미디어를 ‘ 다룰 ’ 수 있고 그럴 필

요에 직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 언뜻 보면 자연스런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공보 수석을 통해 미디어 정책을 다루면 미디어를 단순히 ‘ 공보 창구 ’ 로 간주하

는 경향이 있다 . 그러다 보면 정책 수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하게 된다. 반대로 만

약 언론 통제 욕망을 버린다면 정책도 같이 버려진다 . 전자가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그리고 대체로 덜 민주적인 정부에서 흔히 발생한 ) 일이고 , 후자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

대통령제 국가에서 청와대에 어떤 비서관이 특정 분야 혹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가는

현실적으로 해당 영역의 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실효성을 가늠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 미디어 정책 담당 수석이나 보좌관이 있으면 가장 좋다. 그렇지 못하다면 적

어도 비서관 수준에서는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 미디어 정책은 경제정책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 . 이런 정책 영역 구분법 자체도 이미 옛것

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 그래도 이들 영역 가운데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미디어

정책은 여전히 사회정책에 좀 더 가깝게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다. 교육과 문화

와 함께 말이다 . 그럼에도 산업적 요소가 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 디지털혁신 보좌

관 정도로 별도 해결할 수도 있다. 경제정책 아래에 국토교통이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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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비서관을 둘 수도 있다.

아래의 정부 조직도는 이와 같은 난맥상이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본래의 미디어

정책 전담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기구처럼 되어 버렸다 . 현행 정부 조직 구성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는 ‘ 독립적 ’ 이

지만 대통령이 별도로 챙길 필요가 있는 기구들이다 .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별도로 챙

기지 않는다면 , 그냥 독립적이기만 할 뿐 유효한 정책 기능을 갖기 어려운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이나 감사원과는 다른 조직

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가깝지만 행정부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 그렇다면 차라

리 독임제 일반 행정부처가 되거나 공정위 등과 같은 합의제 위원회로서 강력한 독립적

규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게 낫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미디어 정책 기능이 광범위하게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 국무

총리가 관장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독임제 행정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

체육관광부 등)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 혹 분산되어 있

더라도 그걸 청와대든 국무총리실이든 강력하게 조정해낼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라도 뒷

받침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부처간 협업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행위 양식을 수립할 수 있다면야 문제가 심각한 상태

에까지 이르진 않겠지만 , 그건 미래의 지향일 뿐 현재의 대안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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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결국 정책 대상으로서의 미디어를 어떻게 일관되게 정의하고 , 그에 바탕을 두어

이것이 어떻게 전담되거나 협력되어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음을 반증한

다. 냉정하게 말해서 모든 전문 분야는 자신이 정책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자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 독자적이고

큰 ’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영역은 복지 영역과

떨어져서 새로운 독자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 컨트롤 타워 ’ 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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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디어 연관 영역은 ,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정책적 요소 ,

경제정책적 요소, 복지적 요소를 다양하게 지니고 있으며 , 강력한 규제 산업이자 대단히

자유로워야 할 기본권의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다.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분산되거나

아니면 제3의 독자적 부문으로 취급되는 게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일단 분산되는 것은 부

적절하다 . 어차피 융복합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 기능이 분산된 상태로 조정만 잘 하면

된다고 보는 이도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 접근법이긴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한국 현실

에서는 의미 없는 접근법이다 . 행정비용이 너무 크며 주도적인 정책 수립 동력이 잘 생

성되지도 않는다는 점은 체험적으로든 여러 연구를 통해서든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미

디어뿐 아니라 기타의 기존 정책 영역 자체가 상당 부분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를 전면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일단 미디어처럼

명확히 새로운 부문 먼저 독자적 정책 대상 범주로서 분리하고 이 범주 속에 여타의 것

들을 통합하여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

2. 정책 대상의 정의와 정책 목표: 해외 사례의 참조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구분에 더 이상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 새로운

정책 대상은 미디어가 옳을까 , 정보통신이 옳을까 , 혹은 문화나 콘텐츠를 포괄해야 할

까,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로 , 유럽평의회 (CoE)가 회원국의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 원칙을 재정립

하도록 제정한 권고사항 (초고 )

21)에서 거버넌스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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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media)

- 공중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행위

- 콘텐츠에 대한 내용적 결정력 , 즉 편집권 (editorial control)을 보유

- 직업적 기준 (professional standards) 준수

- 인쇄, 방송, 온라인 미디어를 포괄

- 플랫폼 (platforms)

- 다면시장의 참여자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서비스

- 이런 연결 과정과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주체

- 그와 같은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

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

- 검색엔진 , 뉴스 집적자 (aggregators),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포괄

-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망과 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미디어와 플랫폼을 제외한 , 커뮤니케이션 및 콘텐츠 배포의 기타 매개자

- 망: 방송, 통신, 인터넷을 위해 활용되는 유무선 통신망

- 서비스 : 개인간 통신 서비스 등 그런 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유럽식 민주주의 전통에 입각한 이들은 본원적 정책 대상을 ‘ 공론장 (public sphere) ’

으로 삼고 있다. 즉 공론장을 통해 수행되는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 구체적으로는 공중

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 과정 일반이 정책 대상으로 정의된다 . 이 과정

은 주체 측면에서는 크게 미디어 , 플랫폼 , 망, 기타 서비스 , 그리고 이용자를 포괄한다 .

과거의 정책 대상은 미디어 안에 플랫폼과 망,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었고 그 대척점에

시청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지만 , 이제는 공론장 안에서 주도적이고 직업적인

형태의 목적의식적 발화자로서 미디어와 이에 노출되는 수용자로서 이용자를 설정하고 ,

그 중간의 매개자 (intermediaries)를 새로이 포섭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판단한다 . 망이

물리적 매개자라면 , 플랫폼은 논리적 매개자이고 , 이를 매개로 미디어와 기타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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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론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가 되는 그림이다 .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정책 대상 정의 및 설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공론장 ’ 은 비

록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대상이지만 , 공간 개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 영역 ’ 으로서의 실물감이 제공된다 . 민주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공론장을 필수요소로

한다. 과거에는 그것을 ‘ 언론(the press) ’ 이라고 불렀지만 , 지금은 ‘ 기술적으로 매개

된 공(개)적 커뮤니케이션의 토대 ’ 로서의 공론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 저널

리즘이 핵심이지만 저널리즘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이 공론장 ‘ 안 ’ 에서 , 공론장을

‘ 매개로 ’ 이뤄지는 행위는 ‘ 공적 커뮤니케이션 ’ 이다. 유럽평의회는 과거로부터 이

어지는 그 핵심을 ‘ 공익에 연관된 이슈에 대한 풍부한 정보 흐름 ’ , ‘ 개인의 의견 형

성에 도움을 주는 공적 토론 ’ , 그리고 ‘ 국가나 권력기관 , 권력자에 대한 감시와 검

증 ’ 으로 본다. 이는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의 영역이고 , 언론기관에 의해 대행되던 것이

다. 하지만 공론장을 통해 이뤄지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이것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 기

술적으로매개된 교육 , 오락, 문화예술 및 기타의 표현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전통적으로 영미 자유주의권은 언론을 규제하거나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 공론장

이 정책 대상 영역으로 떠오른 건 전신에 이어 방송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 이들은 희

소한 공적 자원으로서의 주파수를 전제로 다양한 ‘ 공적 커뮤니케이션 규제 ’ 를 만들어

갔다. 아직까지도 방송법이 그리고 방송 관련 규제기구가 미디어 연관 정책 거버넌스의

모태가 되는 이유이다 . 언론 정책과 규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던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를 우회하여 , 방송에 대한 내용적 개입도 , 방송 기업을 대상이나 주체로 하는 인수합병

이나 기타의 경쟁법적 규제도 정당화됐다 . 하지만 이미 미국 케이블 TV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 주파수 희소성이라는 정당화 근거는 상당 부분 희박해졌고 , 인터넷의 등장은

방송에 토대를 두어 구축된 공공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기본틀을 뒤흔들었다 . 미국은 연

방 단위의 전파 규제에 기초를 둔 공공 커뮤니케이션 규제 및 정책 체계를 대체할 새로

운 이론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 . 그에 반해 유럽은 신문-무규제 , 방송-규제의 이원론

을 벗어나 정책 대상으로서의 ‘ 공론장 ’ 에 주목하는 통합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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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 공론장이 적극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것이 그냥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 기술적으로 매개 ’ 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 대신 이들은 기본권

의 보장과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강조한다 . 공론장에서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규제로서

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는 유럽인권선언 제10조에 명시된 ‘ 표현의 자유 ’ 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

며 타인의 여타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 예컨대 ‘ 미디어의 자유(media

freedom) ’ 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 그것이 시민의 ‘ 표현의 자유 ’ 를 보장하기 위해

서도 중요하지만 , 다양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미디어의 자유는 오히려 미디어의 내

적 자유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 그렇다면 국가는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 플랫폼이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적으

로 매개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미디어보다 플랫폼에 의해 더 많은 매개되는 상

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은 수적으로도 ,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더 깊고 넓은

지배력을 발휘할 소지가 크다 . 그리고 이는 이용자는 물론 미디어와 기타 서비스의 자

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어떠한가 ? 공론장 거버넌스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지만 , 디지털 매개 시대의 이용자는

과거의 취약한 시민이 아니다 . 따라서 이용자의 ‘ 자유 ’ 와 함께 ‘ 책임 ’ 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 이와 같은 통합적 거버넌스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론장 거버넌스 , 즉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의 핵심 원칙

- 인권과 기타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기본권적 자유 보장

- 제작 층위 거버넌스 원칙

- 미디어 자유의 보장

- 미디어 다원성 촉진과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 보장

- 콘텐츠 제작의 투명성 확보: 협찬 고지 등 콘텐츠에 대한 신뢰 기준

- 콘텐츠 제작 지침과 기타의 직업적 기준 준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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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층위 거버넌스 원칙

- 시장 기능의 원활성 (즉 공정거래 등) 확보와 콘텐츠 배포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의

보호

- 불법 혹은 유해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배포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

- 알고리즘적 큐레이션 , 선별, 우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험의 완화

- 이용 층위 거버넌스 원칙

- 미디어와 플랫폼 이용에서 인권과 기타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

- 이용자 권한 강화와 책임성 촉진

여기에는 전통적인 언론관에서 출발한 ‘ 표현의 자유 ’ 원칙이 견고하게 유지되지만 다

시 그것은 행위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서 현대화 (modernised)된

다. 즉 제작, 배포, 이용 단계에서 각각 해당 행위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그것이 여

타의 자유 및 기본권과 충돌되지 않도록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또 규제(내용규제

및 행위규제 )와 지원(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 등)이,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사회정책적

요소)과 산업적 측면(경제정책적 요소)이 동시에 고려된다 . 나아가 이런 정책 대상과 층

위, 요소 등을 포괄하여 전담하는 국가기구와 독립적 규제기관 , 그리고 여타 거버넌스

주체와 역무로서 자율규제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적 요소가 다층적으로 연계된 방식을

개별 회원국이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다 .

3. 국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구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보면 독립적 규제 및 정책 기구에 의한 전담(미국 FCC 모

형), 정부 부처와 독립적 규제기구에 의한 분담(영국 DCMS-Ofcom 모형), 그리고 전국과

지역 분담(독일 통신-방송 모형) 체제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 적어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대체로 독자적이고 단일한 정책 대상으로서 고려되는 경향은 뚜렷

하다. 요컨대 개별 국가의 행정 환경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포섭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

르지만 , 적어도 정책 대상과 거버넌스 구성의 지향으로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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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은 통합적으로 사고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

적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어정쩡하게 조합되어 있는 미디어 커뮤이케이션 및 공론

장 연관 영역을 떼어 여타의 공론장 영역과 합치는 것은 일차적이고 필수적이다 . 즉 방

송통신위원회의 역무 영역과 정보통신 부문의 역무 영역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

모로 지당하고 시급하다 . 통합된 거버넌스에서 행정 부처가 어떤 형식으로 정책 기능을

관장해야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다 . 독임제 정부부처가 됐건, 합의제 위원회가 됐건

그것은 본질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다 . 어떤 형식으로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역무를 하

나의 행정 기구(예컨대 미디어정보통신부 혹은 미디어정보통신위원회 )에서 전담하는 것

이 중요하며 , 필요하다면 규제-정책의 분담 방식을 쓰건, 공공-시장의 분담 방식을 쓰

건, 혹은 미디어 -기타(플랫폼 , 망, 서비스 , 이용자 )의 분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분담은 합의제적 요소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역무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고려되는 것이다 . 만약 합의제 위원회가 역무를 전담한다면 이런 분담을 통한 합의제적

요소의 존속 필요성은 사라지며 , 만약 독임제 부처가 부상한다면 적어도 규제, 공공, 미

디어 연관 영역에 대해서는 합의제적 요소를 존속시킬 필요는 있다 .

다음으로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역무에서 전통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온 언론/

신문 관련 업무나 콘텐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

이론적으로는 , 그리고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역무의 통합은 절

실하기 때문에 이들 역무 역시 영국의 DCMS와 같은 하나의 정책 기구에서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좀 더 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 연관돼 있는, 즉

‘ 기술적으로 매개된 ’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부문이랄 수 있는 정보통신 역무와

방송 역무의 통합 필요성에 비해 이것의 통합 필수성과 긴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문화예술 쪽에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역무, 광범위 창작 지원 사업, 출판

과 신문 등의 (사실상 기술적으로 덜 매개된 ) 인쇄매체 , 그리고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은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담당하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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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부처와 협력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혹은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제시되듯 , 오프라인 전달 체계와 온라인 전달체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오프라인 전달 체계에 연관된 전통적 역무에 한정하고 , 새로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

담 부처가 온라인 /방송 전달 체계에 연관된 역무에 우선권을 지니도록 하는 방식도 고

려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향후 점점 더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나 ,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제와 정책의 유산을 부분적으

로 존중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매체나 공간 등에 명확히 연결되어

있는 인쇄출판물 , 음반 , 공연, 영화 등의 오프라인 전달 체계는 , 마치 근대 미술(modern

art)이 전통 미술과 통합되어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현대 미술(contemporary art)과는 구

별되어 분류되기 시작했듯 , 오프라인 전달 체계에 연관되어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이고 실물적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영역에 연관된 개별 역

무로 분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럴 경우 예컨대 현행 신문법은 정기간

행물 및 기타 인쇄출판물 관련법과 통합하고 ,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과

같은 영역은 신설 미디어법으로 이관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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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자문 5

전문가 E

1. 미디어 분야 조직개편 이슈

■ 방통위 · 과기부 · 문체부 3분할 체계

o (3분할 체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송 , 통신, 콘텐츠 (디지털 포함) 분야에 관한

부처 관할권이 방통위 , 과기부 , 문체부로 3분할 되었음

- 방통위는 지상파 · 종편 · 보도채널 인허가 , 공영방송 거버넌스 , 공영방송 수신료 , 지

역방송 , 각종 방송법상 규제(소유, 광고, 편성, 내용 , 분쟁조정 , 시청점유율 , 보편적

시청권 ), 평가, 방송 · 통신 시장조사 ,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보호 , 단말기유통

등

- 과기부는 통신 · 유료방송 인허가 , 통신 · 유료방송 각종 규제(보편적 역무 제공 , 이

용약관 , 청소년 유해물 , 인수합병 , 공정경쟁 , 분쟁조정 등)

- 문체부는 각종 콘텐츠 관련 분야 진흥 (방송영상물 , 신문,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

지역언론 , 광고, 음악, 게임, 대중문화 , 한류콘텐츠 , 뉴미디어 , 독립제작사 , 문화예

술 등), 저작권 정책 등

- 그밖에 콘텐츠 내용심의 사후규제 (방송통신심의위 ), 공정위 (공정경쟁 , 인수합병 관련

등) 등

*출처 : 한겨레신문 2020년 11월 17일자 . “중복 · 사각지대 · 불협화음 ”미디어 정책 ...“방송
통신기구 통합 논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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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제점 )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기관 분할로 인해 규제정책 · 진흥정책의 중복과 사각

지대,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정책집행 충돌 및 유예, 조직위축에 대한 반발과 저항 ,

그에 따른 사업자 측면에서의 법제도 (규제 포함)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저하 등 다

각적인 문제가 발생

- 이에 ‘ 22년 새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

와 목소리가 매우 거세게 분출되고 있음

- 새로운 정부조직 거버넌스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기에 필자가 여기에서 새로운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으나 , 이 과정

에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o (방통위 합의제 문제점 ) 매우 좋은 의도와 해외 사례 벤치마킹으로 탄생한 방통위 5

인 합의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드리면 ,

- 첫째, 방통위 상임위원의 구성이 국회의 지형을 그대로 이식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

야의 정쟁구도가 방통위 정책입안과 의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음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서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통위의 때늦은 대

책마련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 둘째,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에 있어 개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보다는 명망있는 인사나 유

사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분야의 인사들이 영입되는 구조로 인해 정책의 전문성

이 축적되기 어려움

- 셋째,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개발과 집행

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o (소결 ) 22년에 정부조직 구조가 새롭게 개편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문

제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

- 분야의 특성에 따라 헤쳐 모이는 방식의 조직구조 개편이 잘 이루어지면 중복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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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

- 방통위 5인 합의제 구조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 공무원 인사이동을 억제

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정책과 같은 이슈는 정부의 의지와 재원의 확보가 선행

된다면 사실 중복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 문제는 방송 · OTT 통합법 ,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및 협약제도 마련 , 레거시 미디어

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 해외 사업자 규제 실행력 확보 등과 같이 일정 정도

의 사회적 합의를 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 정부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방송개혁위원회 , 융합추진위원회

사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방송미디어 분야 법제도 개편 이슈

■ 법제도 개편의 배경

① 레거시 방송서비스일수록 낮은 성장세

o (매출액 ) 10-19년 방송매출액 6.5% 성장 (CAGR). BUT 레거시미디어일수록 역성장 또

는 약세

- IPTV(21.0%), IPTV콘텐츠 (59.4%), 홈쇼핑 (8.9%), 위성방송 (5.1%) VS. 지상파 (△0.4%),

일반PP(3.4%), SO(0.5%)

- CAGR의 오해 : 전체 방송매출액도 매년 성장률 하락 (13.5%, 14.1%, 9.8%, 5.2%,

2.4%, 3.7%, 3.8%, 3.8%, 4.8%, 2.1%)

o (점유율 ) 지상파방송 점유율 (방송매출 , 방송광고 ) 지속 하락

- 10-19년 방송매출 36.4%19.9%, 광고수익 66.3%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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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통위 , 2019 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p. 5 & 11.

o (TV시청) 12-19년 시청시간 190분189 분. 지상파TV 108분70 분, 유료채널 82분

119 분

- 지상파 3사(4개채널 ) 시청률 합 09년 24.8%  19 년 13 .7%

- CJ계열 14년 2 .40%  19 년 2 .77% , 종편4사 4 .62%  5.15%

지상파방송 3사의 연평균 가구 시청률 추이 , 2009 -2019 (단위: % )

*출처: 방통위 , 2020 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p. 116

o (유료방송 가입자 ) 19년 3 ,377 만 단자로 전년 대비 3 .2% 증가. 07년 이후 계속 증가

(IPTV 증가 , SO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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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통위 , 2020 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p.116

② 신유형 동영상 서비스의 약진

o (시장규모 ) 19년 국내 OTT시장 1조7,513억. 15년 이후 60.9%(CAGR)

- 규모는 광고기반 OTT이 크고 , 성장률은 구독형 OTT가 높음

*출처: Omdia (2020 ). Online video intelligence service database

o (이용) OTT이용률 (≠유료가입 ) 증가 추세(17년 36.1%  20 년 66 .3% )

- 유튜브 (62.3% ), 넷플릭스(16.3% ), 페이스북 (8.6% ), 네이버TV(4 .8% ), 웨이브 (3.2% ), 티빙

(3 .0% ), 카카오TV(1 .2% ) 등 (방통위 ,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p. 26 .)

- 이용자(M AU)는 20년 11월 넷플릭스 711 만명, 웨이브 315만명, 티빙 265 만명, 왓챠

83만명 수준

o (VOD 이용) 20년 유료방송 시청 응답자 중 30.3% 가 유료방송 VOD 이용 (18년

11.7% , 19년 18.9% ) *출처: 방통위 ,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p. 27.

- 유료방송 VOD 이용자 78.4% 가 한 달 이내 OTT서비스 VOD 시청경험 有 (19년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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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유료방송 가입자 비중 추이 (2006 -2019 )



- 19년 유료방송 VOD매출(7 ,848 억)으로 전년대비 감소(18년 8 ,151 억 원)

*출처: 방통위 , 2020 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p. 295 . & 471 .

o (유료방송 VS. OTT) 유료방송과 OTT서비스가 유사하다고 한 응답자 17년 36.0% 

18년 53.4%  19년 61 .7%  20 년 58.1%

- 유형별로는 실시간채널형 76 .2% , 주문형 64 .1% , 유튜브형 42 .5%

- 유료방송 대체성 인식은 17년(23.8% )  20 년(43 .1% ), 매년 증가

- 유료방송 대체의향 OTT서비스는 넷플릭스 40 .7% ), 유튜브 17 .2% , 티빙 12 .1% , 웨이

브 10 .6% 순

*출처: 방통위 , 2020 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pp . 285 -286 . (N=1,535 )

③ 해외 주요국 방송과 OTT 통합 규제체계 정비 노력

[ 유럽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율체계 ]

o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기존 방송서비스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장으로 방

송과 OTT 통합 규율체계 마련 (07년 제정, 18년 개정)

- 리니어서비스 (텔레비전방송 )와 넌리니어서비스 (VOD)로 구분하고 , 두 서비스에 적용

되는 공통규제와 차별규제 도입

- 18년 프로그램 정의 변경 (television-like 삭제), VSP 포함 및 일부 규제 도입(미성년

자보호 , 유해물규제 )

- (규제 완화) 텔레비전방송 광고규제 (간접광고 , 광고시간 ) 완화

- (규제강화 ) 유럽산 제작물 VOD 쿼터제 (30%), 미성년자 유해물 규제

o (독일) 19년 기존 “방송 · 텔레미디어국가협약 ”을 “미디어협약 ”으로 개편

- (방송 개념 수정) “공중에게 동시수신을 목적으로 저널리즘적 성격으로 제작된 동

영상이나 음성 형식의 서비스를 편성표에 따라 통신 수단으로 송신하거나 전송하

는 것” 지상파방송 , 방송채널 , 실시간OTT

- (방송유사 텔레미디어 ) 넷플릭스 유형 VOD서비스 (콘텐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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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플랫폼 ) 유료방송플랫폼 , OTT플랫폼 , 스마트TV플랫폼 등

- (미디어 중개자 ) 검색엔진 , SNS, 포털서비스 등

- (동영상공유서비스 ) UGC 서비스 , 유튜브 등

- (이용자 인터페이스 ) EPG, 음성지원어시스턴스 등

[ 글로벌 디지털세 ]

o (21년 10월, G20 최종합의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디지털세 부과 잠정

합의

- (초과이익 과세)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초과이익의 25% 과세

※ ’ 30년부터 과세대상 기업 기준이 100억 유로로 낮아짐

- (최저한세율 ) 매출액 7억5천만 유로(1조)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최저 15% 과세

[ 미국의 방송매체 소유겸영 규제 완화 ]

o 17년 반대에 부딪혔던 소유겸영 규제완화 조치를 21년 연방대법원 승인

- 동일 권역 내 1개 사업자 TV ·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의 교차소유 금지 규정 폐

지

- 방송권역 시장규모에 따라 특정 방송권역 내 TV와 라디오방송국 겸영을 차등적으

로 제한해 오던 규정 폐지

- 지역 TV방송국 복수소유 제한 규정 완화(독립 방송국 개수 제한 심사(Eight Voices

Test) 폐지 등)

④ 융합환경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 공영방송의 재조명

o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재조명 ) 미디어 (방송 · 통신 · 인터넷 ), 서비스 (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 · 디바이스 ), 주체 (공급 · 유통 · 소비 ), 지역(전국 · 지역 , 국내 · 해외) 간 경

쟁심화로 미디어 공공성 최후 보루인 공영방송 중요성 부각

-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 사회 · 문화적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확성 ·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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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공정성 · 유대감 · 소통에 기반한 고품질 정보 · 콘텐츠 수요 확대

o (영국, Small Screen, Big Debate) 글로벌 · 온라인 시대 PSB의 필요성 및 미래를 위

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의 장 구축

- ‘ 19년 OFCOM의 “Small Screen: Big Debate” 제안 (영국 PSB의 현실위기 극복

및 공공성 유지)

- ‘ 20년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Media” 보고서 발표 & 의견수렴

- ‘ 21년 정책건의서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on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Media”발표

※ (정책건의서 주요 내용)

 기존 공공서비스방송 (PSB) 시스템에서 공공서비스미디어 (Public Service M edia)

시스템으로 전환

- 사회적 가치, 고품질 , 신뢰성 , 지역성 , 다양성 , 경제적 파급효과 ,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부합(편재성 )

 PSM 콘텐츠의 현저성 확대

- PSM은 인기있는 TV플랫폼 (인터넷플랫폼 )에 주문형 콘텐츠를 제공

- 인터넷TV플랫폼은 PSM 콘텐츠에 충분한 현저성 제공 (집행 실행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PSM 콘텐츠 제작 개선

- PSM의 외주제작 의무는 기존 TV 외에 온라인 서비스에도 적용 (시장현실 반영 및

정책목표의 유연성 필요)

 PSM 의 성과 지표 개선

- PSM 콘텐츠는 TV시청자는 물론 온라인 시청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해야 함

 기존 PSM (BBC, Ch3, Ch4, S4C, Ch5) 외에 신규 PSM 의 필요성 검토 (예산확보

필수 )

 PSM 은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타 사업자들과 협력 확대 (유료방송 , 온라인플랫폼 ,

대학, 연구소 , 이용자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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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랑스 , 공영방송 제도개선 ) 디지털 시대 다양성 · 다원성 · 창의성 가치제고 및 공영

방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준비

- (공영방송 구조 개편) 공영방송사 통폐합 , 경영진 선출 방식 변경

• 국내방송 (France Télévisions, Radio France), 해외방송 (France Médias Monde), 국

립영상원 (INA)을 하나로 통합

• CSA가 임명방식에서 ,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대표이사 지명방식으로 변경

- (규제기구 개편 ) CSA와 Hadopi를 통합한 ARCOM 출범 계획 (22년 1월)

• CSA : ‘ 89년 설립된 방송 (시청각미디어서비스 ) 분야 규제기구

• HADOPI :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방지, 창작물 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의 규율을

위해 09년 설립

• ‘ 21년 10월, LAW on the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Access to Cultural Works

in the Digital Age

• ’ 22년 1월, ARCOM(The Regulatory Authority for Audiovisual and Digital

Communication) 출범

• 문화적 자주권 및 문화산업 활성화 (다양성 , 창의성 , 프랑스 시청각콘텐츠 및 영화

산업 ), 디지털 폐해로부터 시민 보호

• 기존 방송(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저작권 보호 외에도 허위정보 , 증오물 , VOD에

대한 규제강화

- 419 -

유럽연합의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변화

2000년 이전
방송과 통신을 망으로 구분하는 수직적 규제체계

방송은 방송규제 (방송법 ), 통신은 통신규제 (통신법 )

2000년 이후

방송통신 구분  네트워크서비스 , 콘텐츠서비스 , 정보사회서비스로

네트워크서비스 : 전화, 인터넷 , 유료방송 플랫폼

콘텐츠서비스 : 방송채널 , VOD등 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권

(editorial responsibility)을 행사하는 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 : 인터넷상 각종 정보서비스 (이메일 , 검색, 쇼핑,

블로그 등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사업자의 편집권이 없는 서비스 )



⑤ 우리나라의 법제도 현실

o (수직적 규제체계 ) 서비스가 제공되는 망을 기준으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 규제

를 차별화하는 수직적 규제체계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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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서비스는 00년 “전자상거래 지침” 제정

네트워크 ·서비스 계층은 02년 “규제 프레임워크 ” 제정

콘텐츠 서비스는 07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VMSD)” 제정

1차 방송과 OTT

통합 규제체계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AVMSD)

2007-2016

07년 AVMSD : 방송과 OTT(TVlike)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통합

실시간과 주문형으로 구분하고 공통규제 , 차별규제 (실시간 >주문형 )

정보사회서비스 중 AVMSD에 포함될 OTT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 !

(콘텐츠 편집권 , TVlike를 기준으로 )

07년 지침 기준으로 넷플릭스 포함, 유튜브 미포함 (티빙, 웨이브 같은

다채널서비스는

콘텐츠서비스가 아님, 네트워크 ·서비스 계층)

이후 10년 간 환경변화 (07년 이후)

실시간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 , 유료채널 ) 영향력 저하

주문형 서비스 (넷플릭스 ), UGC 서비스 (유튜브 ) 영향력 증대

영향력이 증대하는 서비스 특징 : 미국 서비스 , OTT서비스

2차 방송과 OTT

통합 규제체계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AVMSD)

2018-

18년 AVSMD 개정 : 07년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간 규제완화 (광고시간 , 간접광고 ), 주문형 규제강화 (내용규제 ,

유럽산 제작물 쿼터제 )

UGC 제공 동영상공유플랫폼 규율대상에 포함(유해물 관리 책임 등)

※ ‘19년 제정된 독일의 미디어협약은 AVMSD보다 규율범위 확대

(검색엔진 , SNS, 인터넷포털 , 스마트 TV, 음성지원서비스 등)

방송  시청각미디어  미디어

해외 서비스 규제

실효성 제고

18년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법 (미국발 4대 OTT 겨냥)

18년 AVMSD의 유럽산 제작물 VOD 30% 쿼터제 (넷플릭스 겨냥)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 (‘21년 10월 G20 최종합의 , ’23년 발표 예정)



o (동일/유사 서비스 간 상이한 규제) 시장경쟁과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유사)한 서비스

에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 불균형 발생

- 방송망 사용 플랫폼 · 채널은 방송규제 , 인터넷망 사용 OTT플랫폼과 콘텐츠는 통신

규제 적용

- OTT서비스는 규모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

o (2000년 방송법 체계 유지) 방송법ㆍ종합유선방송법ㆍ유선방송관리법 · 한국방송공사

법으로 분산되었던 법체계를 통합한 방송법 유지

-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통합방송법으로 제정되었지만 , 지상파방송 · 실시간 중심적

개념정의 , 기술종속적 사전규제 과다 , 높은 수준의 규제, 서비스 간 공익성 · 책무

미분화 , 가부장적 규율내용 등 문제점

o (관련 분야 정부 거버넌스 분할) 08년 통합 거버넌스 방통위 설립 후, 정부조직 개편

으로 다시 규제 · 진흥 거버넌스 분할

- 13년 미래창조과학부 , 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 등 현재 방송 · 통신 · 미디어

거버넌스는 방통위-과기정통부 -문체부 3분할 체제

o (입법화 노력) 융합환경 대비 , OTT서비스 규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

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정도만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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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 20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

- 21년 5월, 문체부 영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비디오물 정의, 권원 표시, 자체

등급분류 , 불법비디오물 판매 금지, 온라인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제 등)

o (공영방송 수신료 ) 81년 이후 월 2,500원 유지

- 21년 1월 KBS 이사회 , 3,840원 인상안 상정

- 주요국 BBC(75.4%), NHK(98.1%), FT(81.9%), ARD(86.9%)

- 공적책무 제고, 재원 현실화 VS. 국민 공감대 , 경영혁신 , 공공성 회복

■ 방송 · OTT 규율체계 마련 및 핵심 검토사항

o 융합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동영상서비스 시장의 규제와 활성화 , 그리고 이용

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하지만 , 2019년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이광재 의

원 대표발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개 외에는 특별한 결과물이 없음

- 먼저, 김성수 의원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의 기본철학과 규제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포섭하고 , 공영방송 영역을 재구조

화(공영방송사 범위 명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법으로 이관)하는 수준

에 머물고 있으며

- 이광재 의원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범위에 OTT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 전반적으로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에 특성을 띠고 있어 방송과

OTT를 통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과는 조금 거리가 있음

o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과 신유형동영상서비스의 성장으로 기존에 방송과 통신을 전송

망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로 규율해왔던 규제체계는 이제 한계에 도달

- 지상파방송 중심의 규제철학에 여전히 근거하고 있는 2000년 방송법의 한계로 인해

과도한 수준의 공적책무 , 소유겸영규제 , 내용규제 , 편성규제 , 광고규제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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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며 , 다채널방송과 VOD서비스 등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서도 전송망 (케이블 , 위성, IP)에 따라 유료방송 플랫폼 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IPTV방송제공사업 ) 간에도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사업자 간 시장경쟁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유사)한 방송과 OTT가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 특히, OTT에 대해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규제만이 적용되고 있

어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여기에 더하여 OTT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들 , 1인방송 , 개인

방송으로 불리는 각종 UGC가 OTT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 소비되면서 각종 폐해

(선정성 , 폭력성 , 사행성 , 유해성 , 상업성 , 증오유발 , 거짓정보 등)가 발생하고 있으

며,

- OTT에서 제공되는 상업광고물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 개별법령들의 품목규제만이

적용되고 있어 무분별한 광고노출 , 유해성 상품광고 , 뒷광고 , 유인광고 등을 규율

하기 어려움

- 설상가상으로 넷플릭스 , 유튜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OTT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시청각미디어시장과 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기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국내에서 어떠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도 해외 사업자에는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 , 결국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규제 역차별 이슈도 해결해

야 함

o (최근 상황)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주된 핵심 개념으로 하여 방송과 OTT

를 통합하는 법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를 준비 중에 있으며 , 과기부는 디지털미디

어서비스를 핵심 개념으로 공공미디어 (공적영역 )와 디지털동영상미디어서비스 (민간영

역)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법제도 개편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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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TT서비스에 대한 미래 전망과 대응)

o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기존 방송서비스의 쇠락과

신규 OTT서비스의 급성장 (국내외를 막론하고 ). 하지만 OTT에 대한 현행 법체계와

규제는 방송통신 법상 가장 낮은 수준인 부가통신에 해당 . 이에, 점점 유사해지고

있는 방송과 OTT를 통합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기반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신규 OTT의 활성화는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과 성장의 핵심 축이므로 규제완화 또

는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o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방통위가 전자의 입장이라면 , 과기부는 후자의 입

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럽이 전자의 입장이라면 미국은 후

자의 입장임

- OTT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서비스 · 산업 활성화 VS. 각종 부작용 )을 고려하

여 새롭게 개편중비 중인 통합 규율체계가 어떠한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관건임

o 지난번 언론학회에서 필자가 발표하였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은 다음 그림

과 같이 방송과 OTT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핵심임

현 행 개 선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

사업법 (O TT)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법 / IPTV법/O TT)

- 하지만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규제철학은 기존의 방송규제를 OTT에 적용하겠다

는 것이 아니며 , 방송과 OTT를 통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 (아

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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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규제

OTT 규제 _________⤴

OTT

규

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



방

송

규

제

- 위의 규제철학이 이전 김성수 방송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당시 방송법 개정안은 방

송법에 OTT를 신규서비스로 포함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며 , 시청각

미디어서비스법 규제는 방송과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라는 새로운 개념으

로 포괄하여 새로운 규제틀을 적용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 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방송과 OTT가 동일(또는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 또 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차등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

② (기존 레거시 방송과 OTT서비스 분류)

o 무엇보다도 기존 방송과 OTT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제 하에서 과연 어느 정도

까지 유사성을 인정하여 서비스를 분류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

o 지난번 언론학회에서 필자가 발표하였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는 시청각미디

어서비스 개념을 핵심으로 개념적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을 기

반으로 ,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서비스로 하위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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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

(실시간채널 )

지상파방송

(민영 , 공영 )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설비기반 유료방송플랫폼 )

온라인시청각미

디어서비스

(OTT)



-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는 시청각프로그램을 조달(제작, 구입)하여 리니어한 방식으

로 실시간 편성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종편, 보도 , 홈쇼핑 , 일반PP

해당 )

※ 지상파방송도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 특성을 갖지만 (편성행위 ), 자신의 플랫폼 (지

상파)을 직접 보유한다는 점에서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와는 다름

-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는 케이블 , IP망, 위성 등 설비기반 전송망을 보유(또는 임

대)하고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공급받은 채널이나 시청각프로그램 유료

의 가입자에게 실시간 또는 주문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OTT 중 티빙과 웨이브도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 설비기반

이 아니라는 점(개방형 인터넷망을 사용 )에 상이

- 지상파방송서비스는 기존의 지상파방송서비스를 의미하며 , 주파수의 특성(국민의

자산, 물리적 제한)과 방송에 대한 사회역사적 공감대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로 유

지

- 온라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 는 흔히 OTT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상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하며 , 서비스 특성에 따라 VOD형(넷플릭스 , 왓챠 등), MVPD형(티빙 ,

웨이브 등), VSP형(유튜브 등)으로 세부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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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시청자에게 콘텐츠가 제공
되도록 콘텐츠를 편성 (배치 ),

공급하는 서비스 (B2B서비스 )

(실시간 +주문형 )

콘텐츠 내용과 범위를 선택,

결정하므로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가짐

콘텐츠 범위와 내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규제사
항 (내용 , 편성 등)

시청자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B2C 서비스 )

콘텐츠 사업자와 시청자를
연결하므로 서비스 이용과정

에 대한 책임이 있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규제사항 (서비

스 품질 , 이용약관 , 공정경쟁
등)

(지상파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콘텐츠서비스 )하여 ,

무선전파를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 (플랫폼서비스 )

(OTT) 콘텐츠 배치하여 (콘텐
츠서비스 ), 서비스 제공 및 과

금(플랫폼서비스 )



③ 주파수에 기반한 지상파방송 규제기조

o 역사적으로 지상파방송 규제의 근간이 되었던 “주파수”를 지상파방송 규제 특화의

기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 필요

o (찬성론 ) 주파수의 특성(국민의 자산, 자원적 제한성 )은 변하지 않으며 , 여전히 주파

수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 주파수 활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과 규제부

과가 정당. 따라서 규제완화의 기조하에서도 특히 민영지상파방송과 종편과의 규제

차등은 유지되어야 함

- (장점 ) 지상파방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아직까지는 부합하며 , 향후 UHD방

송, MMS 활성화 등을 통해 가능한 특혜 영역이 존재 (최근 MBC의 MBC2 발표 등)

- (단점) 최근 환경변화로 인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수익성이 가장 떨어지는 영역으로

전향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지상파 (특히 SBS를 포함한 민영지상

파)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도입하기 어려움

o (반대론 ) 주파수는 다른 대체 네트워크가 없었던 당시에는 혜택이었지만 융합환경에

서는 혜택이 감소 또는 부담으로 작용되기에 주파수 관리에 관한 전파법적 규제만

남기고 미디어법 차원에서 민영 지상파방송은 종편 수준으로 완화

- (장점) 융합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의 전제조건

으로 지상파방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단점) 전향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 다른 측면에서 유료

방송에 해당하는 종편의 규제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다시 말해 , 규제완화된

종편의 수준까지 민영지상파방송을 완화할 수 있을지 )

④ 보도기능 사업자에 대한 규제기조

o 기존 방송법이 견지해왔던 보도기능 제공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진입규제 ,

소유규제 , 시청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 편성규약 ,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지 ......

- (진입규제 ) 종편 · 보도채널 등록제 가능한가 ?

- (소유규제 ) 지상파 · 종편 · 보도채널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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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채널 ) SO에만 허가와 동시에 부여되는 지역채널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가? 지역채널 운용에 관한 규제(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

평은 금지 )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OTT) OTT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보도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가? 기존 보도사

업자와 어떤 공통적 책임, 어떤 차별적 책임을 갖는가?

o (찬성론 ) 앞에서 다룬 지상파 규제기조와 같은 맥락에서 민영 지상파 , 종편, 보도채

널에 대한 규제 (보도제공이라는 공통분모 ) 완화가 필요

- (진입규제 ) OTT 등으로 인해 법에 의한 보도사업자 규제(진입 , 사업자 수)가 가능하

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종편과 보도채널은 등록제 완화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보도기능 사업자 규제 가능)

- (소유규제 ) 1인 지분 · 대기업 · 일간신문 · 겸영규제는 대폭 완화

- (지역채널 ) 지역채널 보도규제 (지역외 보도 금지 , 해설 · 논평 금지)는 폐지하여 지역

지상파방송의 경쟁력과 자율성 제고가 필요

- (OTT) OTT를 통해 제공되는 보도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심의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 개인크리에이터 · 인플루언서 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하에 규율하기

어려움

o (반대론 ) 현실적으로 소유규제 , 지역채널 규제완화는 그래도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

도까지는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종편 · 보도 등록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승인제에서 등록제로의 변화는 단지 규제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진입을 자유롭

게 하느냐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

⑤ 유튜브 규제

o 시미법은 서비스 규제법으로 유튜브 규제는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을

규제해야 하는지 , 유튜브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개별 주체(유튜버 , 개인크리에이터 ,

인플루언서 등)를 규제해야 하는지 ......

o (서비스만 규제) 기존 방송법 , 통신법 공히 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이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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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 이용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님. 유튜버로 인한 문제는 거의 내용심의에 관

한 것이므로 불법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타법(형법 , 저작권법 , 정보통신망법 등)으

로 규율

- 시미법의 유튜브 규제는 내용물 관리책임 , 이용자 보호(이용약관 ), 더 나아가 서비

스 특성(플랫폼 )에 따른 사항만 규제

o (유튜버도 규제) VSP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개인과 非개인을 점점 구분하기 어려우

며, 영향력 측면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버에 대

해서도 시청각미디어심의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가능

- 독일과 같이 실시간 평균 접속자 수(6개월 평균 동시접속자 또는 예상 전망치 2만

이상)를 기준으로 진입규제 (허가대상 )를 하는 것까지는 과도하다고 생각되나 , 중장

기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할만한 이슈임

⑥ 끝으로, 이용자(시청자) 관점의 서비스 발전 및 평가체계 마련

o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송발전 및 방송평가 지표는 대부분 사업자 중

심의 산업 ․시장 통계자료에 집중되고 있음

- 사업자수 , 매출액 , 광고수익 , 영업손익 , GDP 대비 비율 , 시장경쟁 상황, 제작비 , 가

입자 규모, ARPU, 콘텐츠 제작역량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사업자 관련된 통계자료

임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 방송산업 실태조사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 방송콘

텐츠 제작역량 평가 등

o 방송의 공공성 , 공익성 성과에 관한 평가지표 역시 사업자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방송평가 ,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수많은 공공성 , 공익성 평가지표들이 있지만 시청

자의 직접적인 의견과 피드백이 반영되지 못함

- 일반 시청자 의견은 민원접수의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 이마저도 체계적인 시

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함

o 영국의 경우, 규제기구 OFCOM은 매년 16세 이상 일반 국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UK audience attitudes towards broadcast media"를 공표

- 429 -



- 프로그램 품질 , 유해 콘텐츠 (선정적 , 폭력적 , 언어), 방송규제 , 광고 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

- 매년 12세 이상 일반 국민 약 4,500명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 출판, 잡지, 소셜미

디어, 인터넷 상 뉴스 소비행태를 조사하는 “News Consumption in the UK"를 공

표

o 사업자 중심의 방송산업 발전 지표 또는 평가지표 외에 이용자 (시청자 ) 관점에서 서

비스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 및 정책발굴에 활용

- 매체 접근성 , 매체 선택권 , 채널(프로그램 ) 다양성 , 보도의 공정성 , 프로그램 (광고 포

함) 품질, 광고편성 , 유해 콘텐츠 , 방송규제 등에 대한 일반 이용자 (시청자 ) 의견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o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 전 과정(문제점 진단-정책목표 설정-정책수단 결정)에서 일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

- 단순히 몇몇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전 과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 정책결과를 입안하기 전에 일정 기간 공고(公告)하여 일

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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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커뮤니케이션권리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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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권리

전문

지금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이 자본과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회 내 특정 계층과 집단에 의해 위협받고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보와 미디어의 접근과 이용, 그리고 그 효능감에 있어서도 계층과 집단 간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권리 회복과 미디어
공익성 강화의 노력을 통해서 시민의 유대와 공통 가치에 기반한 민주사회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선언한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지니는 고유한 기본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 자본과 기술 또는
정치권력의 지배와 혐오차별 및 거짓선동에 의해 침해되거나 훼손받지 않을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그 어떤 사회적 소수자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과 노동자가 국적과 지역,
민족과 인종, 계급과 지위, 세대와 성, 신념과 가치, 신체와 능력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향유할 보편적이며 평등한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사회·정치·문화적 권리이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받고 실현하며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들을 조직·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 사업자와 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
나의 인권 보호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윤리를 수반한다. 시민의
권리행사는 시민권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며, 개방적이고 다양한 공론장
마련은 미디어 사업자의 책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함께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를 동시에 강조코자 한다.

제1장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제1조 커뮤니케이션 권리 주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원적 권리이자 기본적
권리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과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행사의
주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시민과 국민을 넘어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제2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자유롭게 언론과 미디어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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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평등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이다. 모든
개인과 다양한 공동체들은 소외된 개인과 공동체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디어 조직을 이용하고 조직할 수 있다.

제3조 시민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사회가 민주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인
정치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들이
공평하고 자유롭게 언론 표현의 권리를 실현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규범으로써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업자 책무
공영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채널·플랫폼 사업자들과 그 종사자들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의 수행 방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부,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는 시민의 요구를 법·제도와 정책
마련을 통해 실천하고 구현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책무

제5조 미디어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참여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미디어·채널·플랫폼,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수단과 기술, 정보 및 콘텐츠의 여러 서비스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를 조직하며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식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보편적·공익적 정보의 생산과 유포
개인과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유통·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시민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뉴스·데이터 서비스를 미디어 및 국가
기관들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적극적이고 확대된 미디어 교육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시민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 교육 대상의 발굴과 실행 및
확대, 교육 프로그램 계발과 재원 마련 등 각종 제도·지원책 마련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개인 정보 및 데이터의 자율통제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자유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정보·데이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시민은 특히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의 접근과 소유, 가공, 이전에 관해 자율
통제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9조 타인의 인권 보호책임의 윤리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사회
공통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모두의 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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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할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각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어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제10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보편적 가치의 존중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차별과 혐오, 증오를 유발하거나 특정인이나 집단을
사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 및 유포를 자제해야 한다. 차이나는
개인과 집단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공통의 책무를 갖는다.

제3장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

제11조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책무
국가는 제2장의 각 조에서 규정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유지·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법·제도를 상시적으로 검토·정비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관 및 조직들을 개선할
책무를 갖는다.

제12조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미디어 교육 지원 책무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과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접근 및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국가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필요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할 책무가 있다. 국가는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설계해야 한다.

제13조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 지원 책무
국가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통한 지역과 공동체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미디어는 물론이고 1인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플랫폼들을 지원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지역·공동체 미디어 제작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책무를 지닌다.

제14조 공영미디어의 공공성 유지·강화의 책무
국가는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미디어의 사회 공익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공영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민주적인 규제와 제도 지원책들을 강구하여야한다.

제15조 언론 및 미디어의 공공성 유지·강화 책무
국가는 다양한 미디어·채널·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적인 이익과 수익의 가치를
위해 자칫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공공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시장과 미디어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와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16조 시민 전자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호의 책무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기 또는
프로그램에 노출·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해 가능한 기술과 상품, 서비스 그리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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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자와 종사자의 책무

제17조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제2장 각 조에서 규정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인하고 수용할 책무를 갖는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기술들을 개발·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실행·보장되도록 하는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사회적 공익 보호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자신이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사회·문화·정치적 기반 시설에 해당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한 사회
공적인 역할의 제고가 그 무엇보다 우선함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책무를 갖는다.

제19조 이용자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용자·시민들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의사를 표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사업자의 종사자 및 노동자 권리 보장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해
제작과 경영, 영업·판매 등의 직종에 배치한 노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비판 및 견제의
목소리를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보호 차원에서 인정할 책무를 갖는다.

제21조 종사자 및 노동자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노동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닌다. 언론 및
매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노동자들은 타인의 말할 권리를
인정하며 타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무책임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생산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이를 생산하지 않거나 확대
재생산하지 않을 책무를 지닌다.



[부록 3] 기관별(5개 기관) 미디어 정책 과제

<부록 3-1> 한국언론학회 공공성포럼 (2021 .12)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공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

분야 현황 및 문제점 제안

1

미디어 공공성

규범 재정립

미디어 정책 규범의 부재

국가중심적 규제 논리

미디어공공성 핵심은 책무성

책무성이 담보되는 독립성과 자율성

2

미디어 공익성

새로운 방향
방송 공익성 논의의 변화

방송 공익성에 대한 숙의 및 합의

방송 공익성 실체화 및 정책체계 개편

3 공정경쟁과 사후 규제
경쟁상화 평가와

사전규제의 연계성 부재

경쟁활성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공 · 민영 방송사업자 규제 분리
규제 과잉과 규제 공백 정비

경쟁중립성 확보

규제기관 간 권한 배분 및 협력

4

미디어산업 경쟁력과

공적책임의 균형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

규제체계의 문제

공적/민간영역 가치 균형점 차별 추구
영역 구분에 따른 공적 책임 차등 부여

규제체계 개혁 및 미디어정책 거버넌스

5 공영미디어 독립성
정치 후견주의
보도에 대한 정치적 외압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독립 보장
안정적 재원 및 제작자율권 보장

6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원과 운영

방송광고제도 문제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7 지역성 확보 제도 개선
지역성 공적 논의 주재

지역 공공성 수행 원리 부재

지역성 개념에 대한 수행성 강화

지역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8 새로운 미디어 법제도

기술 및 산업 변화 부적응

공적/사적미디어 불명확 ;

주체와 서비스 정의

계층과 주체에 따른 책임 동등/차등 부여
단계적 법제도 개혁 로드맵 마련

9

통합적 미디어 정책

체계 도입
규제,감독,진흥기구 삼원화

1안) 미디어위원회 신설
2안) 미디어부 + 미디어위원회

3안) 문화 ICT부 + 미디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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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2017 .5)

미디어 정책 7대 과제

분야 원칙과 방향 실천 과제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합의제적 지배구조 설정

· 독립성 및 책임경영 강화

· 공영방송 이념의 재정립

; 방송법에 '공영방송 조항 '을 명문화
· 이사회 구성방안

; KBS, 방문진 모두 15인, 사장선임특별다수제

·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 경영평가 제도 도입

2

방송통신심의
체제 변환

· 표현의 자유와 책임 조화

· 제도의 독립성
· 관련 업계의 자율성

· 표적심의 , 청부심의 , 행정심의 제한

· 심의기준 명확화와 위임 규제체계 수립
· 방송통신 내용물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개선

3

인터넷 표현

자유 보장

· 발언의 자유 원칙

· 최소규제의 원칙

·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현실 개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

· 임의 삭제 조치 개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4

미디어 R&D

정책구조 개선

· 정책목표 및 인식 재정립

· 관리 및 활용체계의

공공성과 장기성 확보

· 미디어 R&D 조정위원회 신설
· 기금 운용 및 집행의 효율성 개선

5

미디어산업

성장 정책

· 최소규제 정책

· 독과점 규제, 경쟁활성화

· 규제 일몰제 도입
· 미디어 다양성 재구조화

· 공적영역 제외한 소유규제 단계적 완화

· 공적영역 제외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 혁신서비스 초기 규제 최소화

· 콘텐츠 투자와 유통 규제 최소화
· 비시장 영역 지원정책 제도화

· 미디어 다양성 개념 학대 및 재구조화

6

통신규제 개선

이용자후생증대

· 유료방송시장 과점 해소
· 시장지배력 쟁점 해소

· 미디어시장 혁신 연계

· 단말기 유통법 정책 개선
· 알뜰폰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 및 발전 지원

· 통신시장 공동지배력 평가 개념 도입

7

정책기구

재구조화

· 사회적자본 가치 증대
· 이용자권리 증진

· 시장의 정부개입 최소화

·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유효성과 실효성 강화
· 의사결정구조 ; 독임/합의 영역 구분

· 상임위원 학대, 위원정책 책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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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제도개선추진반 (2020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분야 개선 방안

(정책분야 1)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 방안

1

공 · 민영 방송체제

개편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분류 (소유구조 , 재원조달 방식 고려)

· 공공영역 ; 공공성 회복 및 강화 / 민간영역 ; 산업성 , 효율성 제고

2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 분리

· 영조물 (공사)로서의 공영방송 확립

3

방송재원
위상정립 및 다각화

· 방송재원 위상 정립 ; 공적재원 , 상업적 재원

· 공적재원 확보 정당화 ; TV수신료 , 방송통신발전기금

· 상업적 재원 확보 ; 광고제도 개선, 미디어렙제도 , 광고판매 확대

4 이용자 권익 강화

· 기본 방향 ; 수탁자 모델에서 능동적 이용자 참여 모델로 전환

· 정책 ․제도적 측면 ; 국민참여 및 방송평가 참여 강화, 미디어교육 확대

· 방송 ․운영 측면 ; 시청자위원회 정상화 , 지역시청자 참여기반 강화

방송윤리 내실화

5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

· 지역성 개념 재설정 · 지상파방송사간 겸영규제 검토

· 결합판매제도 · 수중계 편성규제 개선
· 지역권역 적절성 검토

6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 보편적서비스 개념과 대상 규정

· 네트워크 운영의 유연화

(정책분야 2)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 방안

7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 수직적 규제체계 개선 ; 수평적 서비스 분류체계 마련

· 방송/통신서비스 분류체계 개편 ; 전송, 플랫폼 ,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

8 방송 개념 재정립
· 방송의 범위 재설정 ; 방송서비스 (역무) 정의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신설 ; 방송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한 유형

9

OTT 등
신규 서비스 정책

· 수평규제체계 내 콘텐츠 계층 분류체계 정립 ; 형평성과 차별성 조율

· 금지행위 및 분쟁 조정,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화 , 내용규제 방안 마련

· 해외 OTT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10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 혁신적 서비스 진입규제 검토 ;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 구축

·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기금 조성
· 미래형 서비스 지원 ; 규제체계 개선

- 437 -



<부록 3-4>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2020 .9)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보고서

미디어 공공성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정책 및 개념
패러다임 전환

· 비국가적 공공성 , 시민적 공공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 자유롭고 책임있는 미디어 /언론 실천 방안 모색

미디어 공론장 다원성 및
건건한 경합 체계 구축

· 미디어생태계 세부 영역(범주) 설정
· 정부, 국회, 사업자 /종사자 , 시민/이용자 4주체의 권한 ․책임 ․역할 구체화

시민 ·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
· 커뮤니케이션권리선언 공표
·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 구성 및 법 제정

콘텐츠

공적영역 책무와 거버넌스
·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와 범주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항 정비

· 공적책무 명확히 부여 및 평가체계 재설계

민간영역 책무와 거버넌스 · 법적 지위와 공적 책무 ; 진흥-지원-규제의 통합적 설계 필요

독립영역 책무와 거버넌스
·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 관점에서 위상 정립

· 공적책무 및 공적 지원 방안 모색 ; 공동체라디오 ,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역성과 지역미디어
· 지역방송의 정의, 범위, 공적책임 구체화

· 지역신문발전계획 및 기금지원 정비

신문과 저널리즘 · 저널리즘 역할 복원을 위한 정책 정비 ; 지원체계 및 기구
편집 ․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 편집 ․편성위원회 운영 규정 보완 강화

재원 · 광고 및 협찬 체계 개편 ·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플랫폼 · 네트워크 (쟁점)

방송통신서비스

분류체계

· 플랫폼의 공적 책무 강화와 시장 경쟁력 제고의 충돌

· 유료방송플랫폼 (통신사업자 )의 공공성 확보 방안
· 전통 미디어의 혁신과 플랫폼 지배력 확대

· 글로벌 플랫폼 자본의 확장과 대응 방안
·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에서 포털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시장 획정

포털과 뉴스 미디어

· 포털 뉴스서비스 댓글 공간의 역기능에 대한 책임 소재

· 유사여론으로서의 포털 실시간 검색어 문제
· 포털 사업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

· 사회적 가치가 부재한 포털 뉴스서비스 · 검색 알고리듬
· 언론사의 양극화를 강화하는 포털의 뉴스제휴 방식

유료방송플랫폼

· 통신자본의 방송 독과점을 허용 여부

· 방송의 지역성 회복

· 노동자 권리 강화와 심사 시민참여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 표현물 규제 제도의 개선

· 허위조작정보 등 인터넷 표현물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책무의 이행 요구

OTT의 법적 지위와 책임 ·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법적 지위, 규제 범위, 이용자권리 보호
정책기구 · 체제

정책기구 거버넌스

· 미디어정책기구 재구축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이용자커뮤니케이션국 설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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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5>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1)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

I.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1. 공공 와이파이 전면화와

미디거어기본권 법제화

· 공공 무료와이파이 전면화 · 통신기기 무상임대 및 상담서비스

· 미디어기본권 법제화 · 미디어권익위원회 설치

2.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

구제 제도 강화

· 허위조작정보 대응 · 열람차단정구권 도입

· 배액배상제 도입 ·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

3. 인권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 미디어교육 질적 전환 ·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진 양성

·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II.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포함

4.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 통합미디어법 제정 공론화

· 통합미어법 제정 ;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5. 독립성 보장하는 통합적

방송 ․통신 정책기구 설립

· 기구 독립성 보장 · 기구 효율성 확보

· 합의제 운영방식 · 시민참여 강화

6.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강화

· 공공서비스미디어 법제적 근거 마련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 공공서비스미디어 책무와 재원

7. 미디어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광고판매 제도 마련

· 민영미디어렙 공공성 강화 · 광고 공공성 강화 · 협찬규정 신설

· 편법 광고 제제 · 기사형 광고 규제 강화

8.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지원 제도 재구성

· 공적 책무성 강조 · 미디어기금 통합 등 재구성

· 신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III. 포털뉴스의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9. 포털뉴스서비스의

공적 책무 강화

· 포털뉴스사업자 투명성과 공공성 규제 원칙 확립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도 개선

· 포털뉴스 편집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설치

· 포털뉴스 생태계정상화 협의체 설치

· 이용자 중심주의 기반 포털뉴스 법제 개선

·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뉴스서비스 대응방안 마련

10.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 기준 제도화

· 윤리기준 확립 · 거버넌스 체계 도입

· 책임성 강화 · 이용자보호 관점의 피해보상 방안

11. 이용자 보호 위한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조성

· 플랫폼 중립성 관점의 공정성 확보 · 분쟁해결절차 도입

· 실효성 평가를 통한 공동규제안 마련 · 디지털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Ⅳ.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12.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위한 ‘ 미디어개혁위원회 ’

·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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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빅데이터 분석 대상 목록

<부록 4-1> 언론기사 분석 대상 언론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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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언론사

1 경향신문 28 국제신문

2 국민일보 29 대구일보

3 내일신문 30 대전일보

4 동아일보 31 매일신문

5 문화일보 32 무등일보

6 서울신문 33 부산일보

7 세계일보 34 영남일보

8 조선일보 35 울산매일

9 중앙일보 36 전남일보

10 한겨레 37 전북도민일보

11 한국일보 38 전북일보

12 매일경제 39 중도일보

13 머니투데이 40 중부매일

14 서울경제 41 중부일보

15 아시아경제 42 충청투데이

16 아주경제 43 한라일보

17 파이낸셜뉴스 44 KBS
18 한국경제 45 MBC
19 헤럴드경제 46 OBS
20 강원도민일보 47 SBS
21 강원일보 48 YTN
22 경기일보 49 디지털타임스

23 경남도민일보 50 전자신문

24 경남신문 51 제민일보

25 경인일보 52 충북일보

26 광주매일신문 53 충청일보

27 광주일보 54 경상일보



<부록 4-2> 국내 학술지 분석 대상 저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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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대상 국내 저널

1 아태비즈니스연구 3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67 한국언론정보학보

2 국가정책연구 35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68 한국언론학보

3 문화기술의 융합 36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69 열린교육연구

4 기술혁신연구 37 한국노동경제논집 7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fer

38 한국농공학회논문집 71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JIIBC

6 경영과 정보연구 39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7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7 인권과 정의 40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지 73 인터넷정보학회지

8 산업융합연구 4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74 한국과 국제사회

9 대한인간공학회지 42 디지털융복합연구 75 정보화 정책

10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43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76 지능정보연구

11 미국헌법연구 44 마이크로전자 및패키징
학회지

77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 법제 45 만화애니메이션연구 78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
문집

13 경제규제와 법 46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79 지식경영연구

14 강원법학 47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80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5 산업진흥연구 48 무역상무연구 8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 서비스연구 4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82 지역연구학회지

17 트랜스 50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
회지

8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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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상문화콘텐츠연구 51 방사성폐기물학회지 84 한국콘텐츠학회지

19 유럽헌법연구 52 방송과 미디어 85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20 정보통신정책연구 53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
2020년도하계학술대회

86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논문집

21 한국게임학회지 54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
2020년도추계학술대회

87 통상정보연구

22
經營 科學 =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55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

2019년도추계학술대회
88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6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
2018년도하계학술대회

89 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24 한국교육 57 방송통신연구 90 한국품질경영학회보

25 교육녹색환경연구 58 한국방송학보 91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6 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59 한국빅데이터학회지 92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7 교육재정경제연구 60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93 한국BIM학회논문집

2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
공학회 논문집

61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94 한국CDE학회논문집

29 지적과 국토정보 62 한국산업보건학회지 95 한국HCI학회논문지

30 한국기계가공학회지 63 상사판례연구 96 한국IT서비스학회지

3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4 스마트미디어저널 97 아주법학

32 기록학연구 65 한국시뮬레이션학회지 98 영상문화콘텐츠연구

33 기술혁신학회지 66 한국안전학회지 99 한국항행학회논문지



<부록 4-3> 해외 학술지 분석 대상 저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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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대상 해외 저널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Central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Communications - th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Technology

European Journal of Media, Art & Photography

Europ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Communications

European Journal of Digital Economy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Technology and Design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puter Sci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Cultural Studies

Information & Man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Journal of Cultural Economy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저 자 소 개

김 은 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현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정 미 정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현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인권연구소 팀장

채 영 길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텍사스주립대학교 Radio-TV-Film학 석사
텍사스주립대학교 Radio-TV-Film학 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정 훈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언론학과 석사
서강대학교 언론학 박사
현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

조 인 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시간주립대 Telecommunications 석사
텍사스주립대학교 Cmmunication studies 박사
현 오피니언 라이브 공동대표

● 빅 데 이 터 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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